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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주체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이 형성될 수 있다면,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의 행위

가 일정한 내용과 방향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담은 제도

만이 아니라 이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

는 제도를 함께 디자인해야 하고, 그러한 주체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능력에 맞는 제도를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제도설계나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의 민

주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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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머리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우리는‘민주적’이라든지‘민주주

의’라든지 하는 용어를 수없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용

하는 이 같은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민주주의

의 의미는 매우 다의적이면서 포괄적이다. 또한 그것은 매우 논쟁적

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기획한 민주주의 강

의 시리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그러나 여전

히 우리는 한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민주주의 연구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느껴 왔다. 우리의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는 이 같

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는 총 4권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상을 다룬 제1권과 제2권은 2007년에 출간되었다. 2009년

에 발간하는 제3권은‘민주주의의 제도’를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제도들은 개별적으로 작동되면서

도 보다 큰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하나의 부분들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민주주의 강의 3: 제도』에서는 우선,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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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 전체를 조망하고, 나아가 다양한 민주주의의 제도를 선거, 정

당, 의회, 이익집단·NGO, 정부형태, 지방분권·지방자치·연방제

도, 헌정주의라는 7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근대 이래 보다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자 했

던 인류의 사상적·정치적 고투의 산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상과 밀접한 연관하에서 형성된 것이

며,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실험들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이번에 출간하는『민주주의 강의 3: 제도』를 앞서 발간한

『민주주의 강의 1: 역사』와『민주주의 강의 2: 사상』의 연속선상에서

읽어주기를 부탁드린다. 우리의 작업은 2010년에 발간예정인『민주

주의 강의 4: 제 조류』로 계속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주의 강의 3: 제도』를 간행하기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다. 집필작업에 참여한 저자들은 여러 번에 걸친 토론과 수정작

업을 잘 수행해주었다. 이 책의 기획에는 정해구, 김영태, 박찬표, 하

승우, 오현철, 정상호, 이영제 등 여러분이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연

구소의 이영제 연구원이 연구의 진행을 관리하고 원고의 감수를 맡았

다.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어려움은 정영태

교수의 지혜와 도움으로 해결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민주주의 강의 시리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함세웅

이사장님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책

의 제작을 맡아준 도서출판 오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

을 잊지 않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바란다.

2009년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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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주주의와제도

정영태 | 인하대학교

I.들어가는말

모든 이상이 그렇듯이, 민주주의 사상도 현실 사회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련된

주체,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상이나 원칙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로 치환되지 않으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기 어

렵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는 사상가나 국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193개국 중‘자유 국가(free

country)’즉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89개국에 이르지만

(Puddington 2009),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실로

그 유형이나 존재 양태도 다양하고 도입 시기와 방법도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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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일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서로 다른 방법과 절차

로 실현할 수 있고, 나라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정치사회집단 간의

세력관계 등 환경적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

을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여러 사상가나 이

론가가 제안했거나, 현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

하고 상이한 제도의 의의, 기원, 특성, 그리고 장단점 등을 비교 평가

할 것이다.

II.제도의필요성과의의

일반적으로 제도(institutions)는‘정체(polity)나 경제(economy)를 구

성하는 여러 단위에 속해 있는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식적

인 규칙(formal rules),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법(compliance procedures),

표준화된 업무처리방식(standard operating practices)’을 의미하고 제도

가 형성되는 과정을 제도화라고 한다(Steinmo et al. 1992, 2).1) 제도는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 내에 있는 개인의 결정이나 행동이 일정한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Goodin

1996, 22), 개인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할 수 있게 한

다.2) 제도가 갖는 이러한 속성과 기능 때문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

류사회는 끊임없이 제도화를 추구해왔다.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사상 또는 원리 중의 하나

인 민주주의 사상의 경우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로 구체화

해야 한다. 즉 민주적인 사회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재생

산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상을 구

체적인 제도로 치환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민주주의 사상가나 이론

14 민주주의강의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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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했고, 정치인들은 이를 현실로 옮기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선거에 적용하려

면, 국적, 연령, 성, 정신건강상태, 범죄로 인한 처벌, 거주기간 등의

기준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3) 한국을 예로 들자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

는 사람은‘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어야 하고, 19세(선거권,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또한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

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이상이어야 하고,‘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

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9조). 물론 이러한 법적 규정

은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근거가 다르기 때문

에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법적 규정은 한국과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어떠한 이상과 원칙도 행위주체 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와 의무의 범위, 권리의 행사방법과 절차 등의 영역에서 적용할

규칙이나 규범 즉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어떤 이상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행위자의 행동이 일

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이것이 현실 사

회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면 제도로 정착된다.4) 이런 점에서 제도는

관련 행위자의 행동과 결정이 표준화되고 지속성을 갖게 한다. 이러

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제도는 다른 사회구성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행동과 결

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을 가능케 한다(Goodin

1996, 22-23). 예를 들면, 국가권력의 승계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선거

등과 같은 민주적인 제도가 도입되고 실천되고 있을 경우 패자는 다

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 간의 국가권력 획득을 둘러싼 경쟁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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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제도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이

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주의의 사상과 원칙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실

천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제도가 관련 개인

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구속하는 힘 즉, 규정력을 갖는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제도가 관련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입증될 때 제도와 제도화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과 역할 그

리고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의 행동양식에 대한 기대치’로서, 개인

과 집단의 행동과 욕구·선호·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로 다른 양과 종류의 권력자원을 배분하거나 유

지하기도 하며, 그 제도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제도에 규

정되어 있는 규칙이나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게 한다(Goodin

1996, 19-20). 이런 점에서 제도는 외생적인 요인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구속력(institutional autonomy)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신제도주의자에 의하면, 제도가 특

정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에서 기인한다(Crouch and Farrell 2002). 즉,

정치제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제도는‘특정한 시기(critical junc-

ture)’에 형성되면 경로의존성을 갖게 되어 전쟁이나 혁명 또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엄청난 외부적 충격에 의해 또 다른 하나의 결정적 시

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급격하고 단절적인 제도변화는 일어나기 어렵

다. 여기서 경로의존성은‘특정한 제도가 일단 도입되면 시간이 경과

하면서 구속력이 점차로 강화되는 성향(a self-reinforcing sequence of

events)’을 의미한다(Deeg 2006).

나뭇가지에 비유하자면,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 또는 선택(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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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에 있어서 앞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루어진 선택은 다음에 일어

날 사건이나 선택을(다른 방향을 사전에 봉쇄하는 대신)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의 것일수록 선택의 폭은 더욱 제한되고 경로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택은 더욱 많은 노력과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불가

능해진다. 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향한 첫 단계의 결정(사건)은‘정

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또는 자기규제메커니즘(self-reinforcing

mechanism)에 의해 구속력이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된

후 보상과 처벌의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 정착하게 되

면 경로의존성을 갖게 되어 경로에서 벗어난 급격한 변화 또는 행동

과 결정은 어려워져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동과 결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주로 상벌체계(reward system)에 의

해 작동한다.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나 규범 또는 기대치에 벗

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반면, 순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거나 적어도 이탈행위로 인한 처벌 또

는 추가비용은 최소한 면할 수 있게 하는데서 발생한다(Engerman and

Sokoloff 2008, 122-123).5) 상벌체계의 일관되고 지속된 적용을 통해 특

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초기 비용, 학습효과, 공동

의 이해관계, 기대감, 제도 간의 상호보완성 등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제도를 유지하려는 개별적, 집단적 인센티브가 커지고

따라서 제도가 갖는 구속력도 커지는 것이다.

첫째, 제도의 도입에 투입된 비용이 크면 클수록 개폐(改廢)에 들어

가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커진다.

둘째, 어떤 제도에 대한 학습(learning effects) 또는 사회화 즉, 관련

행위자들이 학습이나 사회화로 그 제도에 익숙해지면 보다 많은 보상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커진다.

셋째, 어느 한 행위자가 택한 경로에 다른 행위자가 동참하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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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혜택을 받게 될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coordi-

nation effects)가 생겨 그 제도를 유지하려는 집단적 인센티브가 커진다.

넷째, 제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되면 관련 집단의 다

른 구성원도 그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adaptive expectations)이 커져 제도의 규정력이 강화된다.6)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도 간 상호보완성(institutional com-

plementarities)이다. 제도 간 상호보완성은‘둘 또는 그 이상의 제도들

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또는 가능성)이 강화되

는 관계(Deeg 2006)’또는‘어느 한 제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제

도의 보상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관계(Hall and Soskice 2001, 17)’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제도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경

향이 있고, 그 반대로 양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경향

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당체계와 선거구제는 상호보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제도들은 어느 하나만

별도로 바꾸기 어렵고, 설령 바꾼다 하더라도 다른 제도와의 상호작

용과정에서 개혁주체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제도를 바꾸려면 그것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제도

도 함께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변화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은 훨

씬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

향이 있고 따라서 규정력을 계속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변화에 저항하는 힘 즉, 제도적 경직성(institu-

tional resilience) 내지 제도를 안정시키는 힘은 방금 살펴본 것 이외의

요인에서 생길 수 있다. 이 요인들은 반드시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

거나 효율성을 높여주지는 않지만, 제도의 유지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도를 유지하는 권력이나 권위(power or

authority)의 존재, 제도의 정당성(deep-seated legitimacy), 제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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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집단행동의 어려움(coordination or collective action problems),7)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구 내에서 제도변경을 효과적으로 저지

할 수 있는 지점 즉, 저항점(veto points)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사회에 도입된 제도는 관련 행위주체에 대

해서 구속력을 갖게 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구속력이 강해지게 된다.

물론 제도가 관련 행위주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제도와 관련된 행동주체의 결정이 그 제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뜻

은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제도일지라도 과거의 유산을 포함한 환경

적 조건(예, 경제발전 수준, 사회구조, 비공식제도 등)이 제도의 작동과정

에서 개입하여 제도의 원래 도입취지나 효과가 반감하거나 상실되기

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관련 행위주체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분명하고, 위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춘

제도일수록 관련 행위주체에 대한 구속력은 강하다.

사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민주주

의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제도의 구속력을 인정하

기 때문이다. 특정 제도가 다른 제도나 비제도적 환경의 영향으로 본

래의 취지가 왜곡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

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만약 제도가 독자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

고 비제도적 요인의 단순한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느 하나

의 비제도적 환경요인만으로는 동일한 정치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도를 설명할 수 없다. 다음, 제도가 비제도적 요인과는 별도

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는 인간의 자유의

지를 부정하고 구조결정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Miklosi 2002, 7).

또한 제도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민주주

의를 위한‘최상의 제도(best institutions or practice)’를 구상하고 현실

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간의 시도와 노력은 단순한 지적 유희(知的 遊

��) 또는 공허한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에 지나지 않았거나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야 했다(Linz 1994; Sartori 1997).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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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정치현실이 달라진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

서 제도의 관련 행위자에 대한 구속력은 부정할 수 없겠다. 다만, 제도

는 인간의 의도적 개입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제

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주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Elster, Offe and Preuss 1998).

III.민주주의제도의기원과다양성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들은 발생 시기, 최초 도

입국가, 존재양태, 구체적인 내용 등의 측면에서 실로 다양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딘(Robert E. Goodin)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제도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물이거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이다. 첫째, 기원이나 진화과정을 자연적 또는 사회적

필연성(natural or social necessity)이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지극

히 우연적인 상황의 산물(a matter of contingency), 둘째, 우연히 나타나

게 된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 중에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선별기

제(selection mechanism)의 시험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것(a mat-

ter of evolution), 셋째,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의식적인 노

력의 산물(a product of deliberate intervention of purposive, goal-seeking

agents) 등이다(Goodin 1996, 24-25).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우리가 목

격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가 인간의 목적의식적 노력으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우

연적 요소에 의한 교란이나 제도의 내재적 논리에 따른 원치 않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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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의 진화과정을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Goodin 1996, 29), 이런 점에서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지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시점의 제도는 진화의 결과물 즉 선별

기제로 작동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결과물이라고 볼 경우 인간

의 목적의식적 개입(intentional or purpose-driven intervention)은 더욱

중요하다. 이 경우 선별기제로 작용하는 환경은 대부분 사회적 환경

을 의미하고 사회적 환경은 다시 특정한 제도의 작동을 방해하는 기

존의 제도나 인간 또는 이를 지탱하고자 하는 인간의 목적의식적 활

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Goodin 1996, 25-30). 이처럼, 현재와 같은 제

도의 탄생에 있어서 우연적 요소나 최초의 제도가 갖는 논리라는 요

인이 작동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의식적

개입의 산물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8)

다만, 여기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제도의 기

원 또는 진화과정에 관련된 주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점이다

(Goodin 1996, 28). 특정한 제도는 관련된 복수의 이해당사자 또는 행

위주체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거

의 모든 제도는 특정한 하나의 행위주체의 의지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것이 아니다. 복수의 주체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는 단일 주체

의 목적의식적 개입의 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주

체가 개입된 제도의 경우 어느 하나의 행위주체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지의 상호작용(예, 협

상과 타협)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도는 인간의 목적의식적 개입

의 산물이라는 설명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복수의 관련 행위주체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과 이들 간의 역관계(balance of power)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9) 방금 설명한 것처럼, 특정 제

도의 생성과정에는 서로 다른 의도(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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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위주체가 개입된다. 그러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최종적인 결

과는 각 주체의 전략적 선택과 이들 간의 역관계(물리적 힘, 교섭력/정

치력, 사회적 지지기반 등의 분포)에 의해 규정된다. 물론 이들 간의 상호

작용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통

제하거나 이용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전략적

선택과 역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10)

이처럼, 제도의 기원을 다른 의도와 전략과 힘을 가진 복수의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로 볼 경우, 동일한 영역에서 국가

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각국의 다른 제도는 해당 국가내 행위주체들의 의도, 전

략, 이들 간의 역관계가 국가마다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해보자. 먼저 민주주의

제도의 발원지, 도입의 시기와 방법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느냐 아니면 인도, 한국,

러시아 등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냐에 따라 다르다. 전자의 국가

군에서는(국내 정치·사회집단의 이해관계와 세력관계나 이들 집단의 전략

적 선택 등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가 대략 다음과 같은 순

서에 따라 하나씩 도입되었다. 선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도

입된 제도는 의회로서 왕권 또는 구지배계급(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 또는 평민계급이 요구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의회제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국왕이

세금징수와 전쟁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던 것이 17세기 명예혁명을 계기로 귀족들이 국

왕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권을 획득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의

의회로 탈바꿈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이전에 존재했던‘귀족‾승려

‾평민’으로 구성된 삼부회의로부터, 제3신분이었던 신흥시민계급이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자신들로만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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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선포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의 의회가

탄생했던 것이다.11)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제나 의회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와 관련된 제

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의원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 왕위를 계승한 조지1세가 언어 문제 등으로 직접 통치하게 어려

워 그때까지 왕이 각료를 임명하고 내각을 이끌던 전통에서 벗어나

입법권만을 가지고 있던 의회의 대표에게 내각을 운영하고 의회를 이

끌도록 한 것이 그 기원이요 배경이다. 대통령제의 경우 18세기 말 미

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유럽과는 달리 왕이 존재하지 않으나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직을 두기로 한

것이 그 시초이다.12) 이처럼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민주정부의

형태는 처음 도입된 선발 민주주의 국가의 특수한 국내사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의회 다음으로 등장한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문제에 대한 의사 표현

과 정보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한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고, 그 다음으로 정당,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정치적 결사

체들이었다.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완전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전까지

는 정당은 정치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분파주의적인 존재(파벌, fac-

tions)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비공식 비밀조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

다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정당이 등장하여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도 공식제도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어

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노동

자와 자본가의 자율적인 조직인 노동조합과 기업인단체도 등장하였

고, 노동조합 중 일부는 대중정당 또는 전위정당을 결성하여 선거정

치나 혁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여성단체나

금주운동단체 등 시민운동단체(civic movement organization)도 생겨나

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세기에 정당, 노동조합과 기업인단체 등과

같은 이익집단,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등을 담당하는 시민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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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일반시민사회단체들이 확산되고 또한 정당성도

획득하였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

되고 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인 인민주

권의 원칙을 대표하는 제도인 보통선거권 제도(universal suffrage)다.

선거제도는 그리스 아테네 시절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시민에게 잘 알

려진 부유층 인사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진 투표제(voting) 대신 추첨제

(lot 또는 sortition)가 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나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에서 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

다. 이후 중세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13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

지 귀족에 의한 군주(Doge, 영어의 duke) 선출을 위해 추첨제와 함께

투표제(1인 1표‾단순다수)가 활용되었고, 18세기 말 19세기 초 시민혁

명에 따른 의회의 설치·운영 이후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발 민주주

의 국가에서 투표제도, 선거구, 당선자결정방식 등 선거와 관련된 각

종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전히 성별, 인종, 재산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제한선거

권 제도일 뿐이었다(Mowbray and Gollmann 2007).13)

선거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

어진 것, 즉 보통선거권이 전면적·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였다. 가장 대표적이고 발전된 민주주의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조차 1950년대 후반 인종차별반대 또는 흑인인권운동의 성과로

서 1965년 이후에야 겨우 흑인들이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지구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

주주의 제도는 17세기 이후 서구의 선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보통선거권과 같은 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

소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들은 공동체의 의제선정과 정책결정에 대

한 인민의 효과적인 통제와 평등한 참여에 대한 신흥계급의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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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은‘민주화세력’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

듯이, 단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물러 받은 사회경제

적 조건과 정치문화,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

할 당시의 국내외적 정세, 정치사회세력 간의 힘 관계 등에 역사적 구

조적 조건이 가하는 제약하에서 민주화세력이 택한 전략과 비민주세

력과의 투쟁이나 타협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제3세계와 구사회주의권의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와 방법은 방금 살펴본 선발 민주

주의 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의 자생적

인 요인에 의해 하나씩 차례로 제도화한 서구와는 달리 이들 국가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식민지모국에 의해, 또는 2001년 미국과의 전쟁

에서 패배한 이라크처럼 점령군에 의해, 또는 폴란드 등 중·동유럽

국가의 경우처럼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외부의 간섭이 갑자기 사라지

면서 선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한 제도를 식민지모국 또는 점령군 등과 같이 자국과 관계가 있

는 선발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통째로 도입하게 되었

다. 이처럼, 대부분의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식민지, 전쟁패배, 구

소련의 붕괴 등과 같은 국제정치군사적인 조건에 의해 서구에서 발명

된 거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가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이식되었다.

그 결과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는 대체로 선발 민주주의 국가

들 중에서 과거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거나 현재 그런 관계를 맺

고 있는 국가의 제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간단히 정리하면, 후발 민

주주의 국가의 제도는 선발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계기와 조건에서

도입되었으며, 시기와 방법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도입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4)

이처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발원지, 도입의 시

기와 방법 등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존재양태도 다르다. 첫 번째,

제1장 민주주의와제도 25

1��(13-48)  2010.2.25 4:17 PM  ˘���`�25



제도의 존재양태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 등과 같은 공식문서에 명문

화된 공식제도(formal institutions)와, 공식문서에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실제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지배하는 비공식제도(informal institutions)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주주의의 실천에 필요한 규칙이

나 규범을 헌법이나 법률(시행세칙 포함) 또는 국가에 의해 구속력이

보장되는 조직(예: 정당, 학교, 기업, 시민사회단체)의 내부 규칙 등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관습, 관례, 관행 등과 같이 명문화하

지 않고 오랜 기간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마음속에

내면화한 것이다.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형

성과 유지의 주체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식제도는 국가기관

에 의해 형성되고 공적인 상벌체계에 의해 유지되지만, 후자의 비공

식제도는 현실에서의 효용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개인이나 집

단에 의해 생성되고 사회적 배제라는 사적 상벌체계에 의해 유지된

다. 다음, 현행 제도의 변경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식

제도는 국가기관의 의지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변경될 수 있

지만, 비공식제도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없는데다가 사회구성원의 마

음속에 내면화되고 다른 구성원의 미래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

여 유지되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도 길지만 변경하는 과정도 길다

(Lauth 2004, 70-71).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제도와 공식제도 중 어느 것이 민

주주의의 원칙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더 큰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해당 사회의 여건에 따라 전자

가 더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아니

면 제도의 영역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거의

모든 현대 국가들은 명문화된 공식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비공식제

도를 병용하고 있다는 점과, 후발 신생민주주의에서는 비공식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거 등 민주주의 제도의 효과를 왜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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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비민주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Lauth 2000; Lauth 2004; Koehler 2008).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민주주의 관련 제도의 기원과 현존 양태가 다

양한 것은 국가마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사회세력의 이해관계와

역관계 그리고 이들의 전략적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다

양성과 국가별 차이는 각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할 시기에 처했던 상

황, 예를 들면, 그 나라가 당시 국제정치·군사·경제 질서에서 차지

하는 위상, 국내 정치·사회집단의 이해관계와 세력관계, 정치·사회

집단의 전략적 선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동일한 제도가 국가에 따라 다른 결과(효과)를 초래하는 것 또

한 기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제도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민주주의 주체들의 의지와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Putnam 1993, 63-82; Przeworski 2004).

즉 민주주의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일한

제도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주요 행위자(예, 주요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세력)가 무지하거나 무능력(ignorance or incompetence)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곡해(misinterpretation)

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제도(informal institu-

tions)가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그것에 의한 교란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Lauth 2000;

Lauth 2004). 이처럼, 동일한 제도의 상이한 효과(또는 결과)도 민주주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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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기존제도의평가와개혁

민주주의는‘인민주권론’또는‘평등사상’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로부터‘인민의 자기지배’라는 대원칙이 도출된다.15) 주

권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인민이 스스로를 지배해야 하고 개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차별도 없어야 하

고 누구든지 지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의 자기지배

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인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Beetham and Boyle 2002, 1). 일반적으로 전자를 인민통제의 원칙, 후

자를 정치적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민

주주의 제도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사상과 원칙을 적용했거나 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도 있고 다양하기

도 한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

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공동체 의사결

정에 대한 인민의 통제’의 원칙과‘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보다 구체

화한 하위의 원칙 또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

민통제의 원칙과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대한 하위 원칙으로 대체로

대표성(representation), 등가성(equivalence), 응답성(responsiveness), 책

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안정성(stability)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위 원칙 중에서 어떤 나라(또

는 제도영역)에서는 대표성을 중시하고 또 어떤 나라(또는 제도영역)에

서는 책임성을 강조함에 따라, 나라마다 또는 제도영역에 따라 상이

하고 다양한 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나라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것은 제도 설계자의 의도나 이해

관계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민주주의의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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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칙 또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표성, 응답성, 투명

성, 안정성 등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한두 가지에 중점이 주어지고, 나

머지 기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낮은 비중이 주어진다. 이처럼 민주

주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듯이,

현존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도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성이나 등가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는 응답

성이나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는 대표

성이나 등가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17)

지금까지 민주주의 제도의 다양성과 그 근원 그리고 평가기준에 대

해서 논의하였다. 이제, 기존의 제도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제도변화가 나타나거나 필요로 하는

상황 또는 조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개혁을 위한 전략에

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제도 변화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 또는 조건에서 나타난다.

첫째,‘외부로부터의 충격(exogenous shock)’이다. 외부로부터의 개

입이나 충격으로 말미암아 행위자의 인센티브나 제약조건을 완전히

바꿔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Pierson 2000). 미국이‘해방 후의 한국’과

‘전쟁을 통해 후세인을 제거한 뒤의 이라크’에 대해서 미국식 민주주

의 제도를 이식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이 영미식 자본주의제도와‘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제도(예: 의원

정수 축소)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둘째, 어떤 제도가 원래의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conversion) 다른 제도와 함께 사용됨(layering)으로써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Thelen 2003).

셋째, 한 제도가 다른 제도와 반드시 상호보완적이지 않을 수 있다

는 가능성(incoherence)이다. 즉, 지배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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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레퍼토리(repertoire)가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Crouch and Farrell 2002). 예를 들면, 서구의 선거와

달리,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선거는 유권자의

지지후보 선택에 지역감정이나 인정 등 비합리적인 요인(민주주의라는

지배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메커니즘)이 강하게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공

약이나 자질·능력에 대한 평가에 입각한 합리적인 투표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 그 결과 선거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하지 못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특정한 제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집단 간의 힘 관계 또는 배

분상태(balance of power)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어떠한 제도든 특정한

시기의 정치·사회세력의 이해관계와 다른 정치·사회세력과의 세력

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는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가 침해되거나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제

도의 변화는 기득권집단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고, 제도변화

는 개혁세력이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할 경

우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는 거의 대부분 의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의원과

반대 또는 중립적인 의원의 분포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개선의 가능성

과 범위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계층)구

조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정당구조나 체계가 달라지는 것을 들 수

있다.18) 산업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보통선거

권이라는 제도적 조건과 맞물려) 사민당이 급성장하고 정당체계와 성격

이 달라진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의 사례가 이에 속한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현

재 남아 있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

는 제도 자체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대

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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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민주주의국가도 민주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제도 자체의 결함, 둘째, 인민의 능력부족,

셋째, 정치지도자의 한계나 결함, 넷째,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원칙

과 가치들의 혼재, 다섯째, 무엇보다도,‘민주화세력과 비민주적인 세

력 간 타협의 산물’로서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특성 등과 같다.19) 특히

맨 마지막에 언급한‘정치사회세력 간의 타협으로서의 민주주의 제

도’라는 특성은 제국주의지배나 군부권위주의체제에서 갓 해방되어

인민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세력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신생

민주주의의 경우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경우에는 타협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과거의 민주세력과 구세력 간의 타협으로 도입된 비민주적인 제도(예: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선거인단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다음,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환경적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여 새로운 제도로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

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뉴질랜드가 각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

점유율 간의 간극 증가, 책임정치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다수제(plurality)에 기초한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꾼 것,

일본이 금권·파벌정치와 장기적인 일당지배로 인한 책임정치의 부

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혼합형 단순병립 비례대

표제로 대체한 것을 들 수 있다(Sakamoto 1999).

이처럼, 비민주적인 제도가 남아 있거나 이미 도입된 제도가 기대

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바꾸

어할 것이다. 제도개혁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0)

첫째, 어떤 제도가‘민주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정치인

이나 국민에 의한 수용여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과의 부합여부라

는 점이다. 어떤 제도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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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거나 인민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21)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당과 선거에 관련된 각종 제도는‘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모든 유권자들에

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각 개인의‘표’가 똑같

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와 선거 사이 기

간에는 모든 국민이 공공정책이나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제

도들은 공적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특히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는 기관, 예를 들면, 검·경찰이나 군부

가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의적 법해석이나 행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

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내 조직이나 집단과 관련된 제도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가족,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과 같은

시민사회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둘째, 방금 논의한 것의 연장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보다는 시민을 출발점으로 삼고 시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통성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부가 직접 또는

의회나 여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이다(Norris 1997).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이 효과적이면서(effective)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특정한 자질과 책임이 요구된다.

즉 민주주의사회의 시민은 공적인 일에 참여할 의지(willingness)와 능

력(ability)을 가지고 공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다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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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 자신과 동일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다른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한다.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

의는 인민대중을 포함한 민주세력의 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

등과 민주주의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기득권자가

더욱 많은 권력과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민주주의를 포기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eetham and Boyle 2002, 16-17).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책임과 동력은 궁극적으로

인민대중에게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세 그리고 능

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통상적

인 정치제도와 함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과 훈련을 위

한 제도를 설계·도입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 측면에서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

이다. 사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자체의 특성에만 주목하여

도입할 경우 왜곡현상 아니면 역기능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왜냐

하면, 거의 모든 제도는 제도외적 환경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

는 조건에서 작동할 경우 민주주의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실현불가능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택한 모든 나라에서 보통,

자유, 직접, 비밀의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를 보장하고 있지

만,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스스로 하

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극빈층 유권자들은‘극빈층’이라는 구

조적 조건 때문에 투표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이다.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정책이 세계표준(global stan-

dard)으로 되어버린 지금의 이 시대에는 노동자나 빈곤층일수록 자신

의 표가 국가정책을 바꾸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투표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이성형 1999). 이처럼 빈곤층 또는 노동자들에

제1장 민주주의와제도 33

1��(13-48)  2010.2.25 4:17 PM  ˘���`�33



게는 법으로 보장된 투표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보

통선거권 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거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빈곤층 또는 노동자의 불만이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민주권 또는 평등권이

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민통제와 정치적 평등의 두 가지 원칙으로 세분화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도가 제도외적 환경의

단순한 반영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주체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이 형성될 수 있다면, 제도

는 그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일정한 내용과 방향성을 가지게 할 수 있

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담은 제도만이 아니라 이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주

체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함께 디자인해야 하고, 그러한 주

체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능력에 맞는 제도를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제도설계나 개선만이 아

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의 민주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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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각장의내용

이 책에서는 대의제민주주의(정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관련

된 공식제도(formal institutions)만을 다룬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 참여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 대의제민

주주의와 관련된 제도 중 비공식제도(informal institutions)는 다루지 않

는다. 비공식제도의 경우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작동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서는 다루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선거, 정당, 의회, 이익집단과 NGO, 대통령

제‾의회제, 지방분권 등 국가권한의 수평적·수직적 분업구조로서의

정부형태, 정치주체, 정치과정 관련 민주주의 제도를 의의, 역사적 기

원,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 등의 측면에서 다

루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정치의 사법화,’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

구, 세계화시대의민주주의 등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

되고 있는 이슈들을 제8장과 결론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인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 민

주주의 제도를 구분할 경우, 정치적 민주주의, 참여적 민주주의, 사회

적 민주주의 등 흔히 민주주의모델(models of democracy)이라고 불리

는 세 가지 제도가 가능하다. 흔히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등치시키기도 하는‘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에서는 인

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치과정(선출직공직 선

출, 국민/주민투표, 여론형성)에 한정된다.‘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

ry democracy)’에서는 정치영역에서는 선거민주주의적 요소와 정치

영역에 더하여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더하

고 나아가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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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포함함으로써 인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된다.‘사회적 민주주의

(social democracy)’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참여적 민주주의 제도에

덧붙여 인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제도 등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한다(Huber et al.

1997).22) 미국과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민주주의를 근

간으로 하면서 주민투표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로 보완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참여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논자들은 인민이 평상시 공동체의 의

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 선거 때만 정치에 참여한

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나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도 낮아

선거 참여를 꺼려하거나 비합리적인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

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Pateman

1970).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단순히‘법 앞의 평등’

또는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이라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평등만

으로는 사회경제적 평등은 고사하고 정치적 평등마저도 보장할 수 없

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인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경우, 직

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또는 대의제민주주의)의 두 가지 제도가 있

다. 전자는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인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반면, 후자는 지리적 범위나 인구수의 제약 또는 생업상의 이유로 모

든 인민이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위임하는 제도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각각 인민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와 혼용될 수도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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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 수 있으며, 인민들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으며 정치적 효능감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인민대중은 이기적이고 때로는 무지

하기조차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는 편이 나

으며(슘페터 1992), 설령 인민대중이 이기적이지 않거나 인민의 이기적

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인구수나 지리적 범위 또는 생업에 종사

하는 인민대중의 시간적·정신적 여유 부족에 따른 제약으로 직접민

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Bobbio 1987).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현실에 적용할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나 간접민주주의

중 하나만을 택하지 않고, 중앙정부/정치수준에는 대의제민주주의 제

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정치수준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적용하

는 식으로 혼용한다.

세 번째,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의 성격에 따라 대의제민주주의 제

도의 하위 단위를 다양한 제도로 구성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선

거구제로 알려진 대표선출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을 지리적 단

위로 구분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지리적 대표체제(geographical repre-

sentation)와 사회경제적 기능, 직능, 또는 종교 등을 단위로 대표를 선

출하는 기능적 대표체제(functional representation), 그리고 두 가지 제

도를 혼합한 체제 등 세 가지 유형의 제도가 있다. 각 제도는 인민의

이익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리적 대표체계에서는‘모든

차원에서 동질적인 개인’,‘원자론적 개인주의’,‘대표적인 균열(또는

갈등)구조로서의 지역균열’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근거로 하여 지리

적으로 나누어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기능적 대표체계

에서는‘개인의 다주체성’,‘이해관계의 다차원성’,‘공동체 생활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가정하에 지리적 대표체제보다는 기

능적으로 동질적인 사회경제집단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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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arry and Moran 1994, 272-283).

이러한 대표체제 또는 선거구제의 차이는 당선자 결정방식과 관련

된 제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대표체제

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선자결정방식으로 단순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기능적 대표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 인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가기구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과

국가기구 간의 기능‾권한 배분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자에서는

의회제‾대통령제의 두 가지 제도가 나오고, 후자에서는 중앙정부 내

기구 간의 수평적 분업을 고려하면 의회제‾대통령제‾이원집정제의

세 가지 유형의 정부형태와 관련된 제도가 생길 수 있으며, 중앙정부

와 하부단위와의 수직적 분업을 고려하면 국가연합‾연방제‾단일제

의 세 가지 제도가 나온다. 의회제에서는 입법기관의 대표만 선출하

여 이들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구성케 하고, 대통령제에서는 입법기관

과 집행기관의 대표를 모두 인민이 직접 선출한다. 입법기관과 집행

기관 간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는 의회제에서는‘의회주권의 원칙(par-

liamentary sovereignty)’에 근거하여 의회가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

으며, 대통령제에서는‘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다 강조하여 대통령

과 의회가 각각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원

집정제는 의회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 정부제도로서 양 기관에 비슷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된다.

다섯 번째,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택할 수도 있고 추첨

을 택할 수도 있다. 선거방식을 택할 경우에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

자의 자격, 선거구, 선거운동, 선거자금, 당선자결정방식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택할 수 있다. 또한, 선거로 대표를 선출할 경우 선거에서 정

당의 역할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불허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선거

운동의 자유’와 더불어‘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여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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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경쟁선거’라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정

당을 정당한 정치주체로 인정하고 선거참여도 허용할 경우 이들 정당

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국고분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복수정당제’와‘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선거’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반면에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인민의 의사결정에 대

한 직접참여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해

서는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매우 중요시된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회의의 시기·회수·기간, 안건상정 요건, 의사결정 방

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조직, 단체, 집단 등)와 정치사회 특

히 국가 또는 공동체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다원주의(자유방임주의),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

자체 또는 그 구성조직의 내부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최소한 요건을 정

해 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자율에 맡길 수

도 있다. 기업의 경우 자본조달방식,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에 대해

서 자본시장이나 공동결정제도 또는 단체교섭 등에 대한 규칙을 법으

로 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들은 원형으로서의 민주주의로부터 구체적인

정당-선거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위계구조를 이룬다. 즉 인민의

통제와 정치적 평등의 두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정점으로

하여 직접민주주의‾대의제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참여적 민

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가 하위 제도를 구성하고,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국가기능과 권한의 수직적 분업구조로

서의 정부형태인 국가연합‾연방제‾단일제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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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조와 관련된 제도 중 하나 또는 혼합한 제도를 하위 제도로 가

질 수 있다. 이러한 정부형태와 독특한 성격의 시민사회를 가진 사회

중 주로 대의제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시 국가기능과

권한의 수평적 분업구조로서의 정부형태인 의회제‾대통령제‾이원

집정제와, 정당과 선거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하위 제도로서 채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민주주의제도의위계구조

주권재민 인민평등

↘ ↙

인민의자기지배(self-rule)

↓

인민통제의원칙(인민에의한공동체의의사결정에대한통제)

정치적평등의원칙(공동체의의사결정과정에대한평등한참여)

40 민주주의강의3-제도

민주주의의기본원칙과전제 직접민주주의제도

대의제민주주의에서채택하는제도 사회민주주의제도

대의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적평등)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가-시민사회관계

이익집단-NGOs

조합주의,자유주의

압력정치

정당

설립조건

정당운영방식

정치자금조달방식

공직자선출방법(선거)

(피)선거권,

선거구,선거운동,

당선자결정방식

참여민주주의

작업장민주주의등직

접민주주의를

통한

참여영역확대

사회민주주의

사회경제적

평등을통한

실질적인

참여보장

국가권한의수직적배분

국가연합-연방제-단일제

지방자치

국가권한의수평적배분

대통령제-의회제-이원집정부제

↙ ↘ ↘ ↙ ↙

정치민주주의

법앞의평등

(기회균등보장),정치

영역의

민주주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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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거의

기원과 관련 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정당의 기원과 관련

제도를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의회와 관련하여 기원과 원리를 설

명한 뒤, 의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과 영역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이익집단과 비정부기

구(NGO)의 유형과 활동방식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와 관련된 제도를

다루고 있다. 제6장과 제7장은 정부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다

루고 있는데, 제6장에서는 국가권한의 수평적 분업구조와 관련된 제

도 즉,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

으며, 제7장에서는 국가권한의 수직적 분업구조 즉, 지방분권과 관련

된 제도(연방제, 단일제, 지방자치제)의 기원과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다루고 있다. 제8장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특히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다루

고 있으며, 결론에 해당하는 제9장에서는 앞선 각 장의 시사점을 정리

하고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참여민주주의 내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증대, 인터넷의 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민주주의의 보존

및 확대·공고화를 위해 제기하는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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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피터 홀(Peter Hall)은 제도를‘정체(polity)와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

에 들어가 있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공식 규칙, 절차, 표준화된 업무처

리지침’으로 정의하고 있다(Steinmo et al. 1992, 19).

2) 인간의 제도화에 대한 욕구는 마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로도 설명할

수 있다. 마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은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physiologi-

cal needs)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safe-

ty needs)를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불의와 비일

관성이 통제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줄이고 익숙한 것은 늘어나는 예측 가능

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를 갈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

도 충족되면 우정, 친밀함, 지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가족 등과 같은 3단계의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그 다음 귀속감 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esteem),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self-actualization)를 추구한

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마슬로우는 말년에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에 대한 욕구를 추가하였다(Maslow 1943).

3) 이러한 원리는 추상수준이 높은 개념이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조작

적으로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과일’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는

‘사과’,‘배’,‘포도’등 구체적인 개체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4) 이처럼, (민주주의의) 원칙을 현실에서 적용 또는 실천 가능한 형태로 규칙이

나 기준 또는 규범으로 구체화한 것이 (민주주의) 제도이며, 원칙을 구체적인

사회현실에 맞게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을 제도화라고 한다.

5) 제도가 정한 규범이나 규칙을 어길 경우 잃게 되는 것은 공식제도의 경우에는

벌금, 감봉, 파면 등과 같이 대부분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비공식제

도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소외 또는 차별 등과 같이 대부분 무형의 비물질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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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논자에 의하면, 제도와 관행은 그 시대의 독특한 조건에서 일단 형성되

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사회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유용한 지

식으로 전환하는 인식틀(cognitive framework) 또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을 알려주는 지적 도구(intellectual habits or routines)로 기능하기 때문이라

고 하는데, 이 점도 방금 논의한 뒤의 세 가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Hodg-

son 1999, 143).

7) 일방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따르는 비용부담을 회피하려고 하

는데서 나타난다.

8)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제도’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

현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집단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기 위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18세기 이래 등

장한 각종 민주주의 사상은 이러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한

경우가 많다(Dahl 2005, 187-188).

9) 불행하게도 구딘(Goodin)은 복수의 주체를 상정하면서도 특정 제도를 둘러

싼 복수의 행위주체 간의 역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10) 민주주의 제도의 발달과정을 계급 간의 역관계에 바탕을 둔 투쟁의 관점(과

국가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Moore 1966; Skocpol 1979; Ruess-

chemeyer et al. 1992 등을 참조할 것.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도 참조할 것.

11) 이 책의 제4장 참조.

12) 이 책의 제6장 참조.

13) 그리고 O’Connor, and Robertson 2002도 참조할 것.

14) 이 책의 제6장 참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발 민

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

주의를 지탱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민주적인

공식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후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과정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민주적인 정치문화 또는 비공식제도로 말미암아 공식

제도의 효과가 반감하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Goodin, 1996; Elster et

al.,1998; Putnam 1993; Lauth 2004).

15) 인민은‘people’이라는 영어개념을 번역한 것으로, 반공주의의 영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국민’으로 번역한다. 여기서 굳이‘인민’으로 번역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국민’이라는 용어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만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제외

되고, 또한 전지구적인 민주주의를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각 장 논의를 참조하기 바람.

17)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제도의 효과(impacts)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에서 대표성을 중시하여 비

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난립과 그에 따른 정치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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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양한 사회집단대표 간의 이해대립이 격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집단 간 갈등과 정치적 혼란이 반드시 비례대표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과 공존의식이 약하다거나

서로 다른 이해집단 간의 민주적 협상기술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조건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

정제 등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제6장)를 참조할 것.

18) 이 책의 제3장을 참조할 것. 서구에서는 지역의 유권자나 당원과의 소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당이 한국에서는 선거연락사무소로 그 기능

이 축소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지구당 폐지론의 설득력을 높여주어 폐지되어

버린 것도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19) 참여민주주의론자와 사회민주주의론자들은 격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

는 (자본주의) 사회현실과‘법 앞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formal democracy) 간의 모순이 모든 인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공동체

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주

17)과 주 18)을 참조할 것.

20)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나 조건이 미비한 신생민주주의에게는‘민주주의

이상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도도 고안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21)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나 평가 기준에는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등만이 아니라 안정성, 효율성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원칙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정치체제의 안정적인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가 충돌할 경우 전자, 민주주의의 원칙이

우선되어야한다.

22) (서규환 2007)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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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와민주주의

김형철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I.들어가는말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제

도로서 시민들의 선호를 집적하고 공직자를 선출·통제하는 공식적

과정을 의미한다.‘인민의 지배’라는 어원을 갖는 민주주의는 시민들

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과 대중통제

(popular control)의 원칙을 실현하는 정치체제이다. 선거는 이를 가능

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즉, 선거는 공무담임권과 투표권에

있어 시민들 간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무대이며, 공직자

로 하여금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감독을 받아들이게

하는 주요한 제도이다(Beetham and Boyle 1995, 47).

선거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에 대의제의 발전과 보통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부터이

다. 그 이전까지 선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선거를 본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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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족적인 것으로 인식한 루소(J. J. Rousseau)는 대의제하에서 시민

들의 주권은 선거시기에만 존재하며, 선거 이후에는 노예보다 나을

게 없는 종속적 지위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의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표의 선출에 있어 선거의 불평등주의적이고 귀족

주의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선거는 추첨과는 달리 공직을 희

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자치를 위해 기

술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에게만 공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Manin 2004, 171-188).

그러나 대의제의 발전과 모든 시민들에게 보통선거권이 확대되면

서 선거는 정치권력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되며, 시민

들의 요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대표자와 정책을 교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Beetham and Boyle 1995, 52). 즉, 선거

는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의 위임과 행사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치적 정당성과 구속의 근거를 가져오는 안전한 방법

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현상을 추첨에 대한 선거의 승리로 표

현한 마넹(B. Manin)은 선거란 불평등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 측면과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야누스와

같으며,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의 귀족주의적 측면에 대해 특별

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Manin 2004, 188-189).

선거는 오늘날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 엘리트와 대중에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민주적 도구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

주의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또는 대의기관을 구

성하는 방법인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글에서는 민주적 도구로서의 선거의 기능과 원칙을 먼저 살펴

보고, 선거의 역사를 선거권의 확대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 특히 선거제도 유형의 특징과 정치

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높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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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민주적도구로서의선거

1.선거의민주적기능과원칙

1)선거의민주적기능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시민들이 자

신을 위한 집단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가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대의민주주의이

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민주적

도구이다(Powell 2000, 4). 그 이유는 선거가 시민 자신들의 이해와 요

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들이 시민

들의 요구에 주목하게끔 강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는 슘페터

(Schumpeter 1950)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1) 처럼 대표들이 시민의 지

지와 투표를 얻기 위한 유일한 경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도구로서의 선거는 정치체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의 기능은 각 국가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제도적 그리

고 정치적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다(Nohlen 1994, 21-22). 즉, 사회적 균

열의 차원과 심도, 권력의 수평적·수직적 분배구조, 그리고 정당체계

등에 의해 선거의 기능이 차이를 가지며, 특히 선거제도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안순철 2000, 44). 일반적인 선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성 부여와 정부형성 기능: 선거는 시민들의 참여와 선택에 의

해 자신들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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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출된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 나아

가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선거는 누가 정부

를 구성하여 통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

부형태에 따라 정부형성 기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

통령제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직

접적으로 정부를 형성하지만, 의회제에서는 정당 간 협상에 의해 정

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형성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의회제의 경우, 국민이 직접 총리를 선

출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선택에 있어 총리후보가 중심에 있으며, 선

거 이전에 정당 간 연합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거

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Gallagher et al. 1995, 327-328).

(2) 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정부에 대한 평가 기능: 선거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거는 사회의 모든

분파를 대표하는 행위자를 정책결정 영역에 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

적한다(Powell 2000, 6). 또한 선거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구성된 정

부에 대한 감시와 평가의 기회를 부여한다. 선거는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정부의

수직적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정당성 부여 기능: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선출된 대표(정부)의 통

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당성은 정부가 선

거를 통해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선거에서 승리한 대표

자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에만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참여자들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한다(Harrop and Miller 1987, 259-260).

(4) 정치엘리트와 국민의 정치교육 기능: 선거는 정치엘리트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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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주요

현안, 각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인지

하게 되고, 정치엘리트는 여론조사, 토론, 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국민

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선거는 정치인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2)선거의원칙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 가치가 평등하여야 한다는‘평등의 원리,’선거인의 의사표시가

부당한 간섭과 침해 없이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한다는‘자유의 원리’

그리고 선거인이 대표를 선택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

이 행사될수록 모든 조건이 공정해야 한다는‘공정의 원리’에 기초하

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중앙선거관

리위원회 2001, 4-5).

(1) 보통선거: 성, 인종, 언어, 소득이나 재산, 직업, 신분 혹은 계급,

교육, 종파 또는 정치적 입장 등과의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보통선거권은 일정

한 연령, 국적 및 주거지 원칙, 정신적 판단력과 시민권의 소유 그리고

완전한 권리이행 능력의 구비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정한 제한을

두지만, 그 이외의 어떠한 다른 가치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

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연령과 주거지 원칙에

대한 제한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2) 평등선거:보통선거의 원칙과 같이 재산, 소득, 교육의 정도, 납세

의 규모, 종교, 인종, 성, 정치적 입장에 의해 참정권이 차등하게 부여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정권을 갖는 모든 시민은 1인 1표라

는 동등한 수적 가치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선거구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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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균등한 인구비례에 의한 표의 등가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비밀선거: 투표형식으로 유권자의 결정이 타인에 의해서 인지되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형태의 공개적(기입식의 투표)

내지는 공공적인 투표행위(거수 혹은 환호)를 반대한다. 비밀선거는 오

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주가 1855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모든

후보가 한 장의 용지에 표시된 투표용지의 사용과 봉인된 투표함, 기표

소 등의 설치 등을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다. 영국과 벨기에의 경우는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별로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 직접선거:참정권을 갖는 모든 시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 결정한

다는 원칙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인단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된다. 간접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참정권

을 갖는 시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선거인단이 직접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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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선거의대표적예: 미국의대통령선거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면서 일반유권자가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인단은 각 주(state)를 대표하는 하

원의원 수, 상원의원 수 그리고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한 총 538명

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11월 두 번째 화요일 선거

가 실시된다. 메인(Maine)주와 네브라스카(Nebraska)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대통령선거인단 선출방식은 승자독식(winner-takes-all)

방법을 통해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정당이 그 주의

대통령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12월 세 번째 월요일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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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대통령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각각의 투표용

지를 작성하여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연방 상원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의원의 입회하에 후보자별로 득표를 계산하여 선거인

단의 절대과반수(270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확

정한다. 그러나 선거인단 총수의 절대과반수를 얻은 대통령 후보자

가 없을 경우, 하원이 최고 득표자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 때 각 주는 각각 한 표의 권리를 갖

는다. 또한 절대과반수를 얻는 부통령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상원에서 투표를 통하여 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은 일반유권자표를 더

많이 받은 후보가 충분한 대통령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낙선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역사 속에서

1824년, 1876년, 1888년 그리고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하였

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0년 대통령 선거이다. 당시 민주당의

엘 고어(Al Gore)후보는 일반유권자 투표에서 48.4%(50,999,897)

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후보의 47.9%

(50,456,002)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었으나, 대통령선거인단투표에

서 민주당의 고어 후보는 266표를 그리고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271표를 획득함으로써 부시 후보가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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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간접선거의 유형은 선거인단이 시민의 투표

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형식적 간접선거와 선거인단은 아무런 외적

구속 없이 자신의 고유 판단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는 실제적 간접선

거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Nohlen 1994, 28).

III.선거권확대의역사:제한·차등선거에서보통·평등선거로

경쟁적인 선거가 민주적 도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능한 한 전체 성인시민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었기 때문

이다. 즉, 1인, 1표, 1가치를 갖는 보통 및 평등선거권의 확대는 귀족

정의 도구로서의 선거를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전환시키

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직접민주주의의 원형(proto-

type)으로 알려진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발견되고 있듯이 오랜 역사를

갖는 대표의 선출제도 중 하나이다. 아테네에서는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를 추첨과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

으며, 이후 로마의 공화정을 거쳐 18세기까지 추첨과 선거가 병행되

었다(Manin 2004).

그러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은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

으며, 성년이 된 20세 이상의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은 보통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이라고 한 이유는 오늘날의 시민의 범주와 달

리 아테네에서는 여성과 일정정도의 시민적 특권을 가지고 있던 외국

인이나 노예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은 로마의 공화정에서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로마 시민들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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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되었다. 즉, 로마의 시민들은 모두

행정관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부의 정도에 따라 투표의 가치가 불평등

하였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행정관직(서민을 위한 호민관을 제외)

은 기사계급인 상층계급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Manin 2004, 69-70).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은 초기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지속된다.

초기 대의정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탁월한 시민을 선출하는 제도로

서 받아들여졌다. 즉, 선출된 대표는 선출하는 사람과는 사회적으로

다른 탁월한 시민이며 또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뚜렷한 자각 속

에서 재산, 재능 그리고 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Manin 2004, 125). 이러한 선거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말

까지 재산, 성별, 인종, 종교, 지식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선거

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시민들에게 보통 및 평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은 오랜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다. 특히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의 확대는 산업혁명과 국민국가 혁명이라는 두

역사적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Nohlen 1994, 25-26). 산업혁명

은 생산력과 발전과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변화

를 가져왔으며, 정치적으로 평등한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려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대표적인 예이

다. 국민국가 혁명은 점차 커져가는 시민영역을 국민국가적인 통일체

내로 결합시키고 외부의 위협에 대항한 시민의 국가적 의무수행을 위

해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왔다.

오늘날처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의 폭 넓은 실현은 1848년 스위스에서 성인남자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한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1893년 여성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했으나, 이탈

리아는 1946년에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었다. 미국도 1870

년에 흑인에게 법적으로 선거권을 주었지만, 1965년 시민권 법안(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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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ct)과 투표권 법안(Voting Rights Act)이 통과된 이후부터 실질적

으로 행사되었다.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1995년까지 백인에

게만 선거권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국제적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선거권과 피선

거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지 말 것

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

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하원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자국에 거주하는

58 민주주의강의3-제도

차티스트운동(Chartism):

영국 노동자계급의참정권확대운동

차티스트 운동의 이름은 1838년 5월 런던의 급진주의자 윌리엄

러벳이 기초한 법안인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의 이름을 딴 것

으로 1838년부터 시작되어 10년 동안 이루어진 영국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다. 이 운동은 유산자 계급에게만 투표권을 부

여하는 선거법의 폐지와 인민헌장에서 제시한 남성의 보통선거권,

균등한 선거구 설정, 비밀투표, 매년 선거, 의원의 보수지급, 의원

출마자의 재산자격제한 폐지 등 6개 조항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

였다. 차티스트 운동은 그 성격과 규모 면에서, 영국의 새로운 산업

질서의 산물인 사회적 불의에 대항해 일어난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

계급 운동이었다. 비록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후‘매년

선거’에 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조항들이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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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국가의 시민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 다른 서유럽국가들 중

에서 스위스, 스페인(상호주의), 포르투갈(브라질을 포함한 포르투갈어

권) 등이 거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

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선거권을 시민권자로 제한하

고 있다. 한국은 2004년 1월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20세 이

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

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외 공관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

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은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The Overseas

Citizens’s Voting Rights Act 1975: OCVRA)을 통해 부재자 투표의 범위를

넓혀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은 해외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1985년에 통과된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

ple Act)은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15년 이내인 시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사관에 등록된 재외

국민에게 의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66년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해외부재자에게 선거

권이 주어졌으며, 1967년 6대 대선과 7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971

년 7대 대선과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해외부재자투표가 중지되었고, 이어

진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도 부재자 신고대상이 국내 거주자로 제한되

었다.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헌법과 불일치하다는 위헌 판정이 나온 후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선거운동을 자유로이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탈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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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폐해 방지,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 선거비용의 낭비

억제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선

거관리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목적과 취지에 있어 필요

성이 인정되지만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선거경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영미국가들은 선거공영제를 매우 제한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선거홍보물의 무료 송부

(1인당 1통)와 선거집회를 위한 시설의 무료 사용과 관련해서 국가에

서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각 주마다 차이는 존재

하지만 선거운동을 정당 및 후보자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공영제가 제한적이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등과 같은 유럽대륙국가들은 선거공영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공공방송을 통

한 선거운동과 공영 포스터 게시장 설치,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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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선거공영제의장단점

장점 단점

공영제

사영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1), 23쪽

기회균등의보장

선거과열방지

선거운동비용의절감

불법·탈법선거운동의예방및선거질서

확립용이

선거운동의제약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선거경비

증가로인한국민의조세부담증가

후보자의난립

활발하고자유스러운선거운동

후보자파악에도움

무질서한선거운동

선거과열및불공정경쟁

타락선거유발요인으로작용

선거운동경비과다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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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투표용지, 포스터 및 선거홍보물에 필요한 경비를 유효투표 5% 이

상 득표한 후보자에 한해서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의 20%를 국가가 일

률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독일의 선거공영제는 적절한 선거운동의 필

요경비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제도와 간접적으로 지원으로는 정당

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간단체의 공적보조금, 기부금과 당원

의 당비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 무료방송제도가 있다. 독일은 선거비

용 국고보조금은 유럽의회의원선거, 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을 획득하거나 주의회의원선거에 의한 1% 이상 득

표 또는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획득할 경우 정당이

획득한 유효표 1표에 대해 1~1.3마르크를 보조한다. 또한 당비수입액

그리고 기부금 수입액을 중심으로 배분하는데 당비 및 기부금 1마르

크당 0.5마르크의 국고보조가 배분된다. 그리고 당비납부자와 기부자

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한국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헌법 제116조 제2항)라고 헌법에 규

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

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장 선거비용 항목에 자세

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2항에 선거비

용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선거

일 후 보전한다고 되어 있다.

보전비용은 ①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

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으며, ②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는다. ③비례의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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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는다.

IV.선거제도

1.선거제도의의미와구성요소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다루는 선

거법의 일부로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

칙을 의미한다(Rae 1971, 13-14). 즉,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집

적하여 이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정치제도로서, 누가 그리고 어느 정

당이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

사형성과정과 정치권력의 위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Nohlen 1994, 39).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의석할당 방식(electoral formula),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 투표방식(ballot structure), 그리고 진

입장벽(threshold) 등이며,3) 이들 요소의 조합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4)

1)의석할당방식

의석할당 방식은 집계된 투표결과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거나 정

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의석할당 방식은 크게 다수제 방식

(majoritarian formula)과 비례제 방식(propotional formula)으로 분류된

다. 다수제 방식은 선거구에서 다수의 표를 얻는 후보를 당선된 것으

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후보들 중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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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제와 과반수 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절대다수

제로 구분된다. 반면에 비례제는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방식이다. 비례제는 계산방식에 따라 최대평균

방식(highest average system)인 동트(d’Hont)식과 생‾라귀(Sainte-

Lague)식이 존재한다. 또 다른 비례제의 의석할당 방식으로는 1석을

배정받는데 필요한 득표수(율)를 넘겼을 때 의석을 할당하는 쿼터

(quota)방식 또는 최대잔여방식(largest remainder system)이 있다.5) 쿼

터방식은 주로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등

에서 사용하고 있다.

2)선거구의크기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 할당된 의석 수, 즉 선출하는 후보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Lijphart 1994). 일반적으로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

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6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6) 대다수의 국가

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나

인도와 같이 선거구의 크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복합선거구

제를 채택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선거구의 크기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과 정당체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Rae 1971, 21). 즉,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커지며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에 유리하

다. 반면에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례성은 낮아지고 거대정당에

유리하다. 그러나 소수집단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때 선거구

의 크기가 작을수록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군소정당의 의석확

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선거구의 크기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것이다. 선거구는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지리

적, 문화적 그리고 인구비례적 요인을 고려해서 획정한다. 즉, 1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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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라는 표의 등가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배분(malapportionment)7) 과

특정 정당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

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3)투표방식

투표방식은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

로 유권자 1인이 한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범주적 투표방식(categorical

ballots)과 유권자 1인이 2개 이상의 정당에게 교차투표할 수 있는 순

위적 투표방식(ordinal ballots)으로 분류된다(Rae 1971, 16-19).

즉, 범주적 투표방식은 유권자가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에게 선호를

표시할 수 있지만 다른 정당 후보에게 교차 투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1인 1표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적 투표방식은 단순후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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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은 정당 지지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구

의 경계를 조작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1812년 미국의

메사추세스(Massachusetts) 주지사였던 게리(Elbridge Gerry)가 자

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를 도마뱀 모양으

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가장 큰 선

거제도는 1석 선거구를 활용하는 다수제의 경우이며, 이를 방지하

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게리맨더링의 사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따라

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정한 중립기

구가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을 것

이다(안순철 2000,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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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candidate ballots)와 단순정당명부투표(simple party-list ballots)

로 구분된다. 단순후보투표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투표방식이며, 단순정당명부투표는 유

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용하는 투표방식이다.

반면에 순위적 투표방식은 2개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들에 대해 교

차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으로 다수의 표를 한 정당 또는 후보에게

몰아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cumulative party-list ballots), 다양한 정

당 또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명부교차투표(panachage party-list

ballots), 그리고 후보에 대해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선호투표(alterna-

tive candidate ballots)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범주적 투표방식은 유권자들의 결정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의 진정한 선호를 표시하는 데 있어 한

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 가운데에는 정당에 대한 선호와 후

보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으며, 후보들 사이에서도 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가 존재한다. 이럴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다

양하게 표출할 있는 유용한 투표방식은 범주적 투표방식보다 순위적

투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진입장벽

봉쇄조항이라고도 불리는 진입장벽은 한 정당이 대표를 내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지지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석할당방식과 선거구

의 크기 등과 관계가 있다. 특히 진입장벽은 선거구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군소

정당들의 비례성 및 대표성의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선거구의 크기

가 작아지면 군소정당들의 의회진입이 어렵게 됨으로서 비례성 및 대

표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Lijphart 1994, 16).

중선거구 이상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법

적으로 진입장벽을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각 국가는 전국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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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선거구 차원에서 대부분 일정한 득표율(1~5%) 이상을 획득

하거나 일정한 의석(1~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정하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의회에서의 정당난

립과 정당체계의 파편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2.선거제도의유형

선거제도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선거제도의 구성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

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있지만 4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크게 다수대표제(Plurality/majority systems), 비례대표제(Propor-

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혼합형(Mixed Systems), 그리고 기타

(Other Systems)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8) 2004년 기준으로 199

개국 중 다수대표제 91개국, 비례대표제 72개국, 혼합형 30개국 그리

고 기타 유형이 6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Reynolds et al. 2005, 27-33).

1)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는 크게 1인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

선되는 1위대표제(first past the post: FPTP)9)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결선투표제(two round system) 또는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선호순위를 집계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대안투표제

(alternative vote system: AV)가 있다. 그 외에도 블록투표제나 정당블록

투표제 유형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수대표제 유형으로 많이 알려

진 1위대표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대안투표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위대표제: 1위대표제는 단순다수제(simple majority) 또는 1인선

거구 최다득표제(single member plurality system: SMP) 등으로 불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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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거제도이다. 이는 19세기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

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방글라데시 등 47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1위대표제는 1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는 선거제

도로서 유권자의 경우 1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범주적 투표구조를

갖는다. 이 선거제도의 특징은 선거구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동등한

크기의 소선거구로 분할되며,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있는 입후보자의

이름 중 한 명의 후보자에게 선호를 표시하며,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

가 승리하는 선거제도이다.

1위대표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있어 단순하고 쉬우며, 지역대표

성을 보장과 더불어 선거구 유권자들과 대표 사이의 친밀도를 높여준

다는 제도적 장점이 있다. 그리고 1위대표제의 정치적 효과의 측면에

서 유권자에게 잠재적인 야당을 위한 명백한 선택을 제공하고, 유권자

로부터 명백한 위임을 가지는 대표의 선출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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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선거제도의유형

출처: A. Reynolds et al. (20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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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료하며,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와 양당제의 유도

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1위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사표(waste

votes)의 증대와 소수대표의 문제이다. 패배한 후보들에게 던진 유권

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며, 매우 적은 득표를 획득하고도 승자가 됨

으로써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후보자의 수

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후보자의 수가 2인이라면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사표의 수는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것이

며, 소수대표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표 수의 증가와 적은 득표를 획득하고도 당선되는 소수대

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 2>는 지난 2008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중 근소표차로 당선

된 지역을 예로 든 것이다. 금천구의 경우, 당선자의 득표율은 43.95%

로서 다른 후보들을 선택한 56.05%가 사표가 되었으며, 과반수를 차

지하지 못하는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대표의 문제와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의 차가 342표로서 근소표차의 극단적 현상이 나타났

다. 이러한 소수대표의 문제는 정부가 다수지배제도를 생산하면서 단

지 소수의 지지만을 종종 향유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당성을 손상시

키고 있다(Heywood 2006,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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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위대표제의당선자결정의예(제18대국회의원지역구선거:금천구)

후보자(정당) 유효득표수 득표율(%) 1~2위득표차이

이목희(통합민주당) 37,378 43.55

안형환(한나라당)당선자 37,720 43.95

장영호(자유선진당) 5,399 6.29
342표

최석희(민주노동당) 3,320 3.86

김당수(기독당) 1,283 1.49

유준수(평화통일가정당) 724 0.84

http://www.nec.go.kr:7070/abextern/Tgm/tgm_ma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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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위대표제는 제조된 과반수(manufactured majority) 현상을 만

들며, 투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영국의 총선을

예로 들면, 1945년 이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득표율이 50%를 넘

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제조된 과반수 현

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발생

하고 있다. 2005년 의회선거에서 노동당은 35.3%의 득표율을 얻었으

나 의석률은 55.2%로 투표‾의석의 차이가 19.8%로 큰 이득을 얻었

다. 반면 보수당은 득표율 32.4%와 의석률 30.7%로 -1.7의 이득률을

보였으며, 자유민주당은 -12.5%의 이득율을 보였다. 이러한 투표‾의

석 간의 불비례성은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라

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호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Hey-

wood 2006, 439). 따라서 레이프하트는 1위대표제의 문제에 대해 심각

한 민주성의 결핍이라고 주장한다(Lijphart 1999, 134).

셋째, 1위대표제의 또 다른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

을 제한하며, 정부교체 시에 급진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1위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을 선택함으로

제2장 선거와민주주의 69

<표3>1위대표제의대표적국가인영국의주요3당의득표율과의석률

연도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총의석수) 득표 의석 이득 득표 의석 이득 득표 의석 이득

1992
41.9 51.6

9.7
34.4 41.6

7.2
17.8

3.1
-14.7

(651) (336) (271) (20)

1997
30.6 25

-5.6
43.2 63.4

20.2
16.7

7.0
-9.8

(659) (165) (419) (46)

2001
31.7 25.2

-6.5
40.7 62.5

21.9
18.3

7.9
-10.4

(659) (166) (413) (52)

2005
32.4 30.7

-1.7
35.3

55.2 19.8
22.1

9.6)
-12.5

(646) (198) (356) (356) (62)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2C_2005#

Total_seats_for_each_party; http://www.parties-and-election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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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가능성과 경쟁성이 낮다면 당선가능

성이 높은 후보 또는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를

강제한다. 이는 주요한 두 개의 정당에 대한 투표만이 유의미한 것으

로 만듦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경쟁결과로 구성된 단일정당정부는 안정성과 효율성보다는 불안정성

과 비효율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2) 결선투표제:결선투표제는 결승투표제(run-off system) 또는 2차 투

표제(second ballot system)로도 불리는 선거제도로서 프랑스, 코스타리

카10) 등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채

택되고 있다. 소선거구제하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이다. 이를 결선투표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가 존재

하지 않을 때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를 한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는 절대다

수에 의한 당선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부

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1위대표제의 장점과 같이 단순성, 지역대표성과 후보

와 유권자 사이의 높은 친밀도,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구성한다는

장점이외에도 몇 가지 장점을 더 갖고 있다.

첫째,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

되는 것으로 대표의 다수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대표의 다수대표성 확보는 특히 대통령제에서 통치력을 강화

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통령의 선출방식이 1위

대표제인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의 득표율은 적게

는 36.6%에서 많게는 4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반수 미만의 득

표율은 집권기간 동안 대통령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을 불러일으키며, 통치력의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정치 불안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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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의 득표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선택의 명시성을

넓힌다. 즉, 1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1위대표제와 같이 전략적 선택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음으로 선호의 집적에 있어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1위와

2위 후보가 진출한 2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한 후보를 선택하게 됨

으로써 선택의 명시성을 갖는다.11)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가 갖는 장점은 다당제하에서 정당 간 연합

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다당제하에서 어떠한 정당도 2

차 투표에서 단독으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

당과의 연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당 간 연합은 1위대

표제보다 군소정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보다 많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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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07년프랑스대통령선거결과(1차투표4월21-22일,2차투표5월5~6일)

후보자(정당) 1차투표(%) 2차투표(%)

NicolasSarkozy(Union foraPopularMovement) 31.18 53.06

Ségole`neRoyal(SocialistParty) 25.87 46.94

FrançoisBayrou(Union forFrenchDemocracy) 18.57

Jean-MarieLePen(NationalFront) 10.44

OlivierBesancenot(RevolutionaryCommunistLeague) 4.08

PhilippedeVilliers(Movement forFrance) 2.23

Marie-GeorgeBuffet(FrenchCommunistParty) 1.93

DominiqueVoynet(TheGreens) 1.57

ArletteLaguiller(Workers’Struggle) 1.33

JoséBové(Alter-globalization) 1.32

FrédéricNihous(Hunting,Fishing,Nature,Tradition) 1.15

GérardSchivardi(Workers’Party) 0.34

전체투표율 100 100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the_French_Republic

2��(49-102)  2010.2.25 3:6 PM  ˘���`�71



수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는 첫째, 2차 투표에서 유권

자들의 선호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1

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만이 2차 투표에 진출함으로써 2차 투표에 진

출하지 못한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또는 1위대표제와 같이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

표하는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호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2차 투표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

권자들의 투표참여 포기 또는 무효표의 증가에 의해 유효투표율이 낮

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선투표제의 다수

대표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과 유권자들의 선호

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결선투표제의 단점은 2차 투표에 진출한 후보가 승리를 위해

2차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들과 무분별한 연합을 이루거나 또는

연합을 위해 자신이 가진 원칙을 포기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

된다. 비록 2차 투표시 정당 간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1위대표제와 마

찬가지로 불비례성이 높으며,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

소대표 효과가 나타난다.

1997년 프랑스의 하원의원 선거를 예로 들면, 사회당은 23.5%의 득

표율을 얻었으나 의석률은 41.8%로 이득률이 18.3%였고, 드골리스트

는 득표율이 15.7%였으나 의석률이 23.2%로 7.5%의 이득률을 보이

고 있다. 반면 군소정당인 공산당은 9.9%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의석률은 6.6%로 -3.3%의 이득률을 보였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결선

투표제도 1위대표제와 같이 투표‾의석 간 불비례성과‘거대정당의

과다대표 군소정당의 과소대표’현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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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3) 대안투표제:현재 개발된 선거제도 중 가장 진화된 선거제도로 평

가를 받는 대안투표제는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의 한 유형으로

소선거구제하에서 유권자의 선호순위를 집계하여 절대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승자가 되는 선거제도이다. 절대다수‾선호투표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안투표제는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

용되고 있다.

대안투표제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제1선호에 있어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된

다. 만약 제1선호의 집계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

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선호의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가 탈락되며,

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제2선호에 따라 다른 후보들에게

이양한다. 이렇게 이양 받은 표와 제1선호의 표를 합한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존재할 경우 그가 당선자로 결정되며, 만약에 그

렇지 못할 경우, 앞선 방법을 다시금 수행하여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를 받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3년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 흄(Hume) 선거구의 개표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안순철 2000, 146-147).

대안투표제의 장점으로는 ①당선된 후보자는 다른 모든 후보의 표

를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강화되는

점(심지연·김민전 2007, 87), ②유권자들의 선호에 따른 표의 이양에

의해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③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지적되

는 선거비용,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④정당들 또는 후보들 사

이의 무원칙한 연합이나 인위적 조작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⑤한 번의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⑥결선투표

제와 달리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한다는 점, ⑦1위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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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선투표제와 같이 후보의 지역대표성, 유권자들과의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선출된 후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⑧유권

자의 선호도를 통해 정당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대안투표제는 투표‾의석 사이에 높은 불비례성이 존재한다

는 단점이 지적된다. 이는 선거구의 크기, 즉 소선거구제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투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심해져

오히려 득표율에서 앞선 정당이 의석수에서 다른 정당보다 적은 경우

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안순철 2000, 149-150 참조). 1996년 하원선

거에서 노동당(39.2%)이 자유당(39.0%)보다 0.2% 더 많은 득표를 얻었

음에도 불구하고 의석률은 자유당이 52%, 노동당이 32.4%로 역전되

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군소정당인 오스트레일리아 민주당의 경

우 6.7%의 득표를 받았으나 1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안투표제가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결과가 군소정당 또는 극단주의 정당에 대한 강한 지

지를 갖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군소정당 또는 극단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집중적인 투표

74 민주주의강의3-제도

<표5>1인선출의선호투표제당선확정과정

후보 계산1
다음

계산2
다음

계산3
다음

계산4
계산 계산 계산

가 2,028 +864 2,892 탈락 - - -

나 1,824 탈락 - - - - -

다 29,773 +562 30,335 +1,628 31,940 +1,035 32,975

라 13,681 +140 13,821 +392 14,213 탈락 -

마 23,942 +256 24,198 +872 25,070 +13,174 38,244(당선)

이양불가능표 2 23 4

출처: 안순철(2000) 146쪽 재인용

* 총유효투표수: 71,248표 ** 절대다수표(50%+1): 35,62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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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대중적인 선호가 높지만 유권자와의 지지관계가 강하지

못한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단점을 가

져오는데 제1선호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아닌 제2선호 또

는 제3선호를 받은 후보가 선출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순위 선호의 집계결과‘다’후보가 29,773

표를 얻고‘마’후보가 23,942표를 얻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마’후

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단점은 무효표의 증가이다. 오스트레일

리아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제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제2장 선거와민주주의 75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선거권과 관련된 쟁점 중에 다른 하나는

강제투표제와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표참여를 시

민의 정치적 자유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선거인

의 기권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강제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제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의 그리스, 룩셈부르

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이며, 중남미 및 오

세아니아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

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

루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강제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일정한 벌금 및 투표권 박탈, 그리고 공직 취임 제한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15년 강제투표제를 채택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벨기에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소명 후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한다. 이와 같은

강제투표제는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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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에게 선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만약 유권자가 한 후보에

게 만이라도 선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표로 결정되기 때

문에 무효표가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이양불

가능표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3, 4, 5 등과 같은 하위 선호도가 필요하

고 또 그래야 목적한 절대다수대표의 선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불

가피한 것이다(안순철 2000, 150).

2)비례대표제

20세기를 특징짓는 선거제도의 커다란 흐름은 다수대표제에서 비

례대표제로의 변화이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1). 이러한 변화

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대중정당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즉,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대중정당의 등장에 따라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특히 소수세력은 자신들의 정

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계급, 종교, 언어, 민족 등의 사회균열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들

사이의 갈등을 합법적인 정치공간에서 정당들 사이의 경쟁구조로 제

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선호하였다. 반면에 정치적 대표성을 독

점하고 있던 보수정당 및 자유주의 정당들은 노동자 계급으로 참정권

이 확대된 상황에서 다수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보수정당 및

자유주의 정당들은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

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

럽대륙 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동유럽 국가 등 72개 국가에서 비례대

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정당명부

식 비례대표제(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arty list PR)

와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 STV)이 있다.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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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명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

도로서 유권자가 정당에게 투표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closed party list-PR)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open party list-PR)로 구분된다. 폐쇄형 정당명부식은 정당에서

후보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가 정당에게 투표하며, 그 결

과를 의석수로 먼저 전환하고 난 다음 후보자 개인의 당선 여부가 결

정된다. 반면에 개방형 정당명부식은 유권자가 정당에서 작성한 명부

내에서 자신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폐쇄비순위형(closed & non

blocked) 방식과 정당들 사이에 교차하여 자신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

는 개방비순위형(open & non blocked)방식이 있다(심지연 김민전 2007,

70-71). 이 두 유형은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의회의석이 비례적

으로 배정된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앞서 설명한 최대평균방식과 쿼터방식을

이용하여 정당들의 득표수를 의석수로 할당한다. 이때 득표를 획득한

모든 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진입장벽)을 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2) 이

러한 진입장벽의 존재는 투표와 의석 사이의 완전한 비례성을 훼손한

다. 때문에 실제 선거결과는 거대정당에게 약간의 이득률을 제공하

며, 군소정당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투표‾의석 간에 높은 비

례성을 갖는다. 그 결과, 군소정당 및 소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

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둘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의 활

성화와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촉진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당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책임성을 갖게 됨으로써 책임정

당정치를 활성화한다. 셋째, 이 선거제도는 특정한 정당이 과반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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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제 국가에서는 정부(내각)를 구성하

기 위해서 정당 간 연합을 이루며,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촉진한

다(Lijphart 1999; 안순철 2000, 184). 마지막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치적 안정을 이룬다는 점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이 높은 이 선거제도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급격

한 정책변화에 대한 위험이 적으며,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군

소정당들의 난립과 연립정부에 의해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기 위해 극단적 정치행

태에 의지할 수 있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들 사이의 갈등이 조

정되지 않을 때 정부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거래

와 흥정, 밀실야합 등에 의한 유권자 선호의 왜곡을 들 수 있다. 즉, 유

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들 사이에 정략적 관계에 의해 연

립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당의 비민주화 가능성과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친밀도 약화이다. 후

보자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당명부의 상위순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명부작성에 영향력이 큰 정당지도자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시키며, 정당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당의

비민주화를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비민주화는 정당지도자에

게 명부작성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Horowitz 2006, 5).

(2) 단기이양식: 단기이양식은 당선자의 잉여표나 사표를 유권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이양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대안투표제

와 같이 유권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제도이다. 이 선거제

도는 아일랜드, 몰타 의회,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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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이양식은 중선거구 이상의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무

관하게 복수의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선호순위를 표시하며, 집계된 유

권자들의 선호가 당선계수(Quota)를 넘을 때 당선자가 결정된다. 아일

랜드 하원의 경우 당선자를 결정하는 당선계수는 드롭쿼터(Droop

Quota)를 이용하고 있다. 즉, 해당 선거구의 총유효투표수(V)를 의석

수(M)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얻은 몫에 다시 1을 더한 수이다(드롭쿼

터 = [V/(M +1)]+1). 단기이양식의 개표절차는 첫째, 유권자들의 1순위

선호를 집계한다. 이 때 당선계수를 넘는 후보가 있을 경우, 그 후보는

당선되고 그 당선인의 잉여표는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선택한 후보들에게 잉여표의 수만큼 선호된 비율에 따라 이양된다.

만약 1순위 선호의 집계 또는 이양된 표를 합한 상황에서 당선계수를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대안투표제 방식과 같이 가장 적은 득표

를 받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득표수 모두를 선호순위에 의거하여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양한다.13) 이러한 과정은 의석수가 전부 배분될

때까지 반복된다.

3)혼합형

20세기 초 다양한 사회균열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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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단기이양식의장점과단점

장점 단점

•유권자의선호도최대반영

•유권자의정치적선호에관한정보의

다양한활용

•상대적으로높은비례성

•유권자에대한의원의책임성증진

•이념적으로다양한정당체계

•다수의지지를받는정부구성

•유권자의정치적선별력향상

•정치적고객주의와지역서비스위주의의원활

동

•소지역주의투표행태

•지역대표성상실

•정당내후보간의경쟁심화

•정당의내적응집력약화

•제도의복잡성과이양과정에우연성개입

•선거구의석수가많을경우사용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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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소수세력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비례대표

제로의 변화가 특징이었다면, 21세기의 선거제도의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변화이다. 2008년 기준으로 30개 국가가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ynolds et al. 2005, 31; Shugart and

Wattenberg 2001). 혼합형 선거제도는 크게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의석할당방식에 따라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와 혼합형 다수대표제(mixed member majoritarian system:

MMM or parallel system)로 구분된다. 두 유형은 의석할당방식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14)

(1) 혼합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인물중심 비례제(Per-

sonalized PR) 또는 부가형 선거제(additional member system: AMS)로 불

리는 선거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표 병용제 또는 혼용제로도 불리

고 있다.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정당명부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률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비례적 의석과 지역선거

구의 1위대표제 의석이 연동되어 할당된다(안순철 2000, 218). 즉, 각

정당의 전체 의석배분은 각 정당이 명부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의

해 결정되며, 지역선거구에서 1위대표제 방식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투표는 정당의 의석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의석

할당방식은 결과적으로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유형에 있어 비례대표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헝가리 등 9개 국가들이다(Reynolds et al. 2005, 31).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의석할당방식은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 전체 의석

656석은 진입장벽인 전국적으로 획득한 득표율 5% 또는 전체 의석 중

3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들을 대상으로 제2투표(정당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율을 최대잔여방식인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식 계산에

80 민주주의강의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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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의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같은 방식을 사용해 각 주(州)별 정당

의석을 배정한다.

2005년 선거결과를 예로 들어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를 계산하면 다

음과 같다.15) 사회민주당의 총의석수는 217석을 할당받는다. 다음으

로 ②번의 방식에 따라 각 주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의석수가 할당된

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에게 할당된 전체 의석 수 중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이 비례대표명부에 의해 할당된

다. 만약 제2투표에 의해 할당된 의석수보다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석이 많을 경우 그 만큼 초과의석으로 인정된다.

사회민주당의 경우 총의석수가 217석이어야 하나 222석으로 추가

의석이 5석 발생하였으며, 기독교민주연합은 총의석수가 176석이나

실제 의석은 180석으로 4석의 추가의석이 발생하였다. 이는 특정한

주에서 두 정당이 할당받은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수를 획

득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함부르크주에 할당된 사회민주당의

의석수가 10석인데 함부르크주 지역선거구에서 사회민주당이 12석을

획득하였다면 결과적으로 2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민

주당 또는 기독민주연합 등 거대정당의 경우 정당투표(제2투표)보다 1

위투표제에 의한 지역선거구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초

과의석이 발생한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대정당 지지자들이 연립정

부 구성을 염두에 두고 정당투표를 자민당이나 녹색당 등 소정당에

던지거나, 둘째, 소정당 지지자들이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선거

<표7>헤어-니마이어식계산

①각사회민주당(SPD)의의석수=

(총의석수(656)×SPD총제2투표수)/총제2투표수(진입장벽을통과한정당)

②함부르크주의SPD의석수=

(SPD의총의석수(217)×함부르크주의SPD제2투표수)/SPD의총제2투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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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양대정당에 던지는 전략적 분리투표(split-ticket voting)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안순철 2000, 223). 그 결과, 2005년 하원의석수는 614석

으로 총 16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였으며, 초과의석은 거대정당에게

투표‾의석 사이의 이득률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할당방식을 살펴본 결과 혼합형 비

례대표제에서는 제2투표로 일컬어지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지역후보

를 선출하는 지역구투표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각 정당의

의석이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투표‾의석 간 비례성이 높은 선거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각 국가마다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당

투표(제2투표)가 의석수를 결정하며, 투표‾의석 간 비례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에 공백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백이 생긴 정당의

정당명부상 다음 순서의 후보가 충원됨으로써 보궐선거에 따른 경제

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82 민주주의강의3-제도

<표8>독일2005년의회선거결과

정당
제2투표 의석수 총의석률

이득률
득표율 지역구 비례대표 (수)

기독민주연합(CDU) 27.8 106 74 29.3(180) +1.5

기독사회연합(CSU) 7.4 44 2 7.5(46) +0.1

사회민주당(SPD) 34.2 145 77 36.2(222) +2.0

자유민주당(FDP) 9.8 0 61 9.9(61) +0.1

좌파정당(TheLeftParty) 8.7 3 51 8.8(54) +0.1

동맹 ’90/녹색당
8.1 1 50 8.3(51) +0.2

(Alliance’90/TheGreens)

독일민족민주당(NDP) 1.6 0 0 0.82(1) -0.78

기타(otherparties) 2.4 0 0 0 -2.4

총계 100 299 315 100(614) +0.82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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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형 다수대표제: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2표 병립제(parallel sys-

tem) 또는 혼용식으로도 불리는 선거제도로서 1위대표제에 의해 선출

된 지역대표와 정당명부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가 산술적인 합

산방식을 통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혼

합형 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가 지역선거구에서의 1위대표제의 결

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투표‾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병렬적 결합을 이루고 있

는 선거제도인 것이다(박찬욱 2000, 26). 그 결과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1위대표제보다는 높지만 비례대표제보

다는 낮은 준비례대표제(semi-PR)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16) 러시아, 필리핀 등 21개국이

다(Reynolds et al. 2005, 31).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의석할당방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권자 1

인이 2표를 행사하며, 한 표는 지역선거구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정

당에게 투표한다. 그리고 전체 의회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비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총의

석 수 299석 중 지역구 의석수 245석 비례의석 54석으로 약 4.6 : 1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다.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단순하

다. 지역구선거에서 당선자를 1위대표제 또는 단기비이양식을 통해

확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또는 권역에서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차이를 갖는

다.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단순 합의 방

식으로 전체의석을 할당한다. 이에 대해 2008년 한국에서 실시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선거구에서 43.4%를 득표한 한나라당은 131석(53.5%)을 획득

하였으며, 정당에게 투표하는 비례대표에서 37.5%를 득표함으로써

22석(40.7%)을 획득하여 총 299석 중 153석(51.2%)을 차지하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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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통합민주당은 지역선거구에서 66석과 비례대표에서 15석을 획득

함으로써 81석을 차지하였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장단점에 있어 큰 차이

는 없다. 하지만 위의 독일의 선거결과와 한국의 선거결과를 비교해

보면,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 보장에 있

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투표

‾의석 사이의 이득률에 있어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13.7%로부터

-8.5%까지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2.0%에서

-2.4%까지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득률 범위의 차이

는 혼합형 다수대표제가 혼합형 비례대표제보다 투표‾의석 사이의

비비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7)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가

다수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제의 단점인 비비례적 성격이 다

소 완화될 뿐이지 높은 비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김형철 2007,

34).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보궐선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혼합형 다수

대표제는 보궐선거가 존재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1석 선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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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혼합형다수대표제의투표-의석전환의예:제18대국회의원선거결과

정당
지역선거구 비례대표 총의석률

이득률
득표율 의석률(수) 이득률 득표율 의석률(수) 이득률 (수)

한나라당 43.4 53.5(131) +10.1 37.5 40.7(22) +3.2 51.2(153) +13.7

통합민주당 28.9 26.9(66) -2.0 25.2 27.8(15) +2.6 27.1(81) +1.9

자유선진당 5.7 5.7(14) 0 6.8(4) 7.4 +0.6 6.0(18) -0.8

민주노동당 3.4 0.8(2) -2.6 5.7(3) 5.6 -0.1 1.7(5) -4.0

창조한국당 0.4 0.4(1) 0 3.8 3.7(2) -0.1 1.0(3) -2.8

친박연대 3.7 2.4(6) -1.3 13.2 14.8(8) +1.6 4.7(14) -8.5

진보신당 1.3 0 -1.3 2.9 0 -2.9 0 -2.9

기타 13.2 10.2(25) -3.0 0 0 0 8.3(25) +8.3

총계 100 100(245) -0.1 100 100(54) +4.9 100(299) +4.9

출처: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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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출된 의원인 경우 공백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

어 있으며, 단지 비례대표의원이 공백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정당명부

상 다음 순서의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4)기타유형

선거제도의 기타 유형에는 단기비이양식(single non transferable vot-

ing: SNTV), 제한투표제(limited vote system: LV) 그리고 누적투표제로

불리는 보다방식(borda count: BC)이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2인 이

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기초로 소수대표성, 즉 소수표를 획득

한 후보자를 대표로 선출함으로써 군소정당이나 소수세력의 대표성

을 보장하는 준비례대표제(semi-PR)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들 유형 중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단기비이양식이다.

단기비이양식은 다수대표제와 같이 유권자 1인이 1표만을 행사하

며, 이들 중 다수표를 얻은 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선

거제도이다. 특히 이 선거제도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단기이양식과

달리 일정한 당선기준수(quota)가 정해져 있지 않고 득표수(율)의 순

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수대표를 반영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

이다.

그러나 단기비이양식이 소수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되고 있으나,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다수대표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대표성 또는 투표‾의석

간 비례성이 높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평가하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Lijphart 1984). 그리고 이 선거제도는 정당이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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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4인선거구에서의단기비이양식의가상적득표상황

후보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합계

득표율 32 30 25 6 2.5 2 1.5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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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유리한 지역에 복수공천을 하게 될 때 정당간 경쟁뿐만 아니라

동일 정당의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며, 정당 내 파벌 조장

과 고비용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강원택 2005,

58-65).

단기비이양식은 당선자 사이에‘표의 등가성’또는‘대표성의 왜

곡’이라는 문제를 낳는다(강원택 2005, 59-60). 예를 들어, 4인 선거구

에서 선출될 수 있는 당선결정계수(V/S+1)는 20%이다. 위의 표에서

가, 나, 다 후보는 20%를 넘는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대표성에 문제

는 없지만 라 후보의 경우는 단지 6%의 득표율만으로 당선되는 문제

점을 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의해 1947년 단기비이양식을 실시하였던 일본

이 1994년에 혼합형 다수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2009년 현재 하원선거에서 단기비이양식을 선택하고 있고 있는 국가

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바누아트 그리고 피트카른 제도 등 4개국뿐

이며, 한국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단기비이양식과 정당명부비례대표

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V.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

선거제도는 직접적으로 정당의 내부적 결속, 정당규율, 정당체계의

분절성(fractionalization)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다른 정치제도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 안정성과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제도는 선거결과의 비례성 정도에 따라 정당 간의 경쟁적

관계를 틀 지우며, 정부형태와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배(단방제 또는 연

방제) 등의 정치제도와의 조응관계 속에서 정당의 응집성, 정부의 견

제 및 정부안정성, 대표의 정당성, 체제의 갈등관리 능력, 공적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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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그리고 체제의 반응성 등과 같은 민주주의 안정성과 질에 영향

을 준다(Diamond and Plattner 2006, viiii). 제4절에서는 선거제도와 정

당체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선거제도와정당체계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이론적·

경험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는 점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사이의

법칙성이 존재한다는 듀베르제(M. Duverger)의 주장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듀베르제는 선거제도가 갖는 두 가지 효과, 즉 기계적 효과(mechan-

ical effect)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에 의해“1위대표제가 독

립적인 거대정당으로 구성된 양당제를, 결선투표제가 신축적이고 의

존적인 비교적 안정된 연립된 다당제를, 그리고 비례선거제가 견고하

고 독립적인 다당제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Duverger 1954, 217-239).

기계적 효과란 특정한 당선결정방식과 같은 선거규칙이 정당체계

라는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정당별 득표와 의석 사이

의 비례성 측면에서 나타난다(박찬욱 2000, 28-29). 심리적 효과는 후보

자와 유권자들이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와 다른 행위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갖는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선 또는 의석획득 가능성에

따라 선거경쟁에 참여여부와 전략적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이다. 즉, 1위대표제는 비례성이 낮기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낮은 군소

정당 또는 군소후보자의 선거참여의 제한과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

에 의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차선 또는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적 투표를 유도한다. 그 결과 거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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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양당제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비

례대표제는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당선가능성과 낮은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군소정당 또는 군소후보의 선거참여가 수월하고 유권자

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진실한 투표(sincere voting)를

함으로써 다당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듀베르제의 주장은 이후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즉, 듀베르제의 법칙

에 대한 경향적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법칙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어렵

다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Rae 1971; Sartori 1986).

듀베르제의 법칙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레이(D. Rae)는 캐나다의 경

우처럼 강력한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위대표제와

양당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더라도

군소정당이 아주 취약할 때 양당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971, 95). 이는 듀베르제의 법칙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강

력한 지역정당의 부재 또는 강력한 군소정당의 결여라는 전제조건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사르토리(Sartori 1986)는 이를‘지역화 경향’으로

지칭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사이의 경향적 법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①강하게 구조화된 정당체계가 존재할 때, ②선거구별로 투표수

의 균등한 분포에 의해 지역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군소정당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1위대표제는 감소효과(reductive effect)에 의해 양당

제를 촉진하며, ③이미 구조화된 정당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군소정당의 진입을 막는 장애효과(blocking

effect)에 의해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로 유도되며, ④구조화된 정당체계

가 없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다당제를 촉진한

다고 주장한다. 즉, 사르토리는 선거제도의 정당체계에 대한 영향에

있어 구조화된 정당(체계)의 존재, 정당별 유권자의 지정학적 분포, 그

리고 선거제도의 불비례 효과 등과 같은 변인을 강조한다(Nohlen

1994, 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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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개국

을 대상으로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and Taagepera)의 의회내 유효정

당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수대표제

의 평균 의회 내 유효정당 수는 2.28로 가장 적으며, 혼합형다수대표

제가 2.56, 혼합형비례대표제가 3.29,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3.68로 나

타났다.18)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 차원에서 듀베르제의 법칙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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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0개국가의선거제도와유효정당수사이의관계

국가 선거년도 선거체계 유효정당수 평균

오스트레일리아 2001 대안투표제 2.46

프랑스 2002 결선투표제 2.24
2.28

캐나다 2000 1위대표제 2.54

영국 2001 1위대표제 2.16

미국 2002 1위대표제 2.01

독일 2002 혼합형비례대표제 2.8

뉴질랜드 2005 혼합형비례대표제 2.98 3.29

이탈리아 2001 혼합형비례대표제 5.17

헝가리 2001 혼합형비례대표제 2.21

한국 2008 혼합형다수대표제 2.87
2.56

일본 2005 혼합형다수대표제 2.25

벨기에 2003 비례대표제 7.03

체코 2002 비례대표제 3.81

그리스 2000 비례대표제 2.21

네덜란드 2003 비례대표제 4.74

아르헨티나 2001 비례대표제 2.84 3.68

페루 2000 비례대표제 3.81

폴란드 2001 비례대표제 3.6

포르투갈 2002 비례대표제 2.57

스페인 2000 비례대표제 2.47

출처: 김형철(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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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대표제와 같이 의회 내

유효정당의 수가 적다. 이는 사르토리가 언급한 공고해진 정당체계가

존재할 때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어렵게 하는 장애효과가 작동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Sartori 1986, 58). 반면에 1위대표제를 채택하고 있

는 캐나다의 경우 유효정당 수가 2.54로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의 정

당체계를 결과하고 있다. 이는 사회균열구조가 지역적으로 높은 집중

도를 나타낼 때 1위대표제가 양당제를 결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의 형성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Sartori 1986).

이와 같은 경향은 노리스의 비교연구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그는 1

위대표제가 양당제와 결합되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와 연관된다는

듀베르제의 법칙이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선거제도를 의회에서 대표되는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Nor-

ris 2004, 164).

2.선거제도와민주주의:대표성,안정성,책임성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논쟁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

는 메커니즘이며, 이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 선거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선거제도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력이 정치적으

로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갈등을 조정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수행력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박기덕 1998, 68).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요하게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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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

치적 대표성은 사회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불비례성이라는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다(Lijphart 1994). 즉, 선거불비례성은 정치적 대표형성에 있

어 과다대표와 과소대표라는 현상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19) 또한

선거불비례성은 의회제의 경우 정부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

로써 정부의 안정성과 책임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Taagepera and Shugart 1989). 높은 비례성은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

써 빈번한 정부의 변화와 정책 공약의 실천이나 국정운영에 있어 책

임소재의 불분명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제시된다.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에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비례대표제가 더

효과적인가? 다수대표제가 정치적 안정성과 책임정치의 실현에 더 효

과적이라는 이론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위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가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분극적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Duverg-

er 1954; Sartori 1976). 사르토리는 이론적으로 다수대표제에 의해 형성

된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가 구심성을 갖는 온건한 경쟁, 과반수

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정당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과

효율성,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용이성과 책임소

재의 명확성 등을 결과한다고 주장한다(Sartori 1976, 119-216). 이와 같

은 주장은 다수대표제의 높은 불비례성에 의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

을 차지하는 단일정당정부의 구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정부

의 지속성과 책임성에 있어 비례대표제보다 다수대표제가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대표제 옹호론자들은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보다 더 공평하

고 더욱 높은 대표성을 갖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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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구성되는 연합정부는 덜 안정적이며, 덜 효율적임을 주장한

다. 반면에 1위대표제는 불비례성에 의해 선거과정을 왜곡하지만 강

력하고 더욱 결정적인 단일정당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

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Anderson 2001,

429). 즉, 다수대표제는 제조된 과반수에 의해 형성된 단일정당정부를

통해 책임정치의 실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환경하에서도 안정성,

생존성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선거제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박기덕 1998).

반면에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는 입장은 다수대표제의 장점으로 지

적되는 정부의 수명, 안정성, 책임성 등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에

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높은 불비례성을 갖는 다수대

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경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다수대표

제는 승자독식의 선거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며,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권력교

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변화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수

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또는 인종‾언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

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며, 투표의 변화가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

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Kaiser, et al. 2002). 반

면에 비례대표제 옹호론자들은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

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

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Anderson 1998; Anderson and Guillory 1997; Armingeon 2002;

Lijphart 1977; 1999; Tavits 2004; Wilensky 2002).

최근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선거경쟁에 있어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정치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질(quality of democracy)에 있어 다수대표제보다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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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Powell 2000; Tavits 2004).20) 비례대

표제는 정치적 대표성, 공평성 그리고 참여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세력과 반대세력의 이탈(exit)을 방지하고 그 결과

로 민주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승자독식의 논리에 따른 두 정당 사이의 적

대적인 갈등의 정치와 정부교체 시 국가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그리고 정당들 사이의 차별성의 부재에 따른 정당정치의 약

화 등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이다(Lijphart 1984).

레이프하트는 비례성이 높은 정치제도에 의해 유형화된 합의제 민

주주의(consensus democracy)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촉진하고,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며, 선거참여의 확대와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과 질에 있어 다수

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보다“더 좋으며(better), 친절하고

(kinder), 신사적(gentler)이다.”라고 주장한다(Lijphart 1999). 또한 다수

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중심으로 정부 규모와의 상관성을 분

석한 타비츠(M. Tavits)도 합의제적 정치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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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선거제도와투표율(1990~1999)

선거제도유형 투표율(VAP) 국가수 평균투표율(%)

1위대표제 61.2 43

결선투표제 58.5 21 61.7

대안투표제 65.5 2

혼합형비례대표제 66.6 7
65.1

혼합형다수대표제 63.5 19

정당명부비례대표제 70.0 59
76.7

단기이양식 83.4 2

단기비이양식 52.6 2 52.6

출처: Norris(2004) p.16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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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평한 제도, 유권자 선택의 다양성과 정당의 수 증가 그리고 다수

제보다 더 높은 경쟁성을 지적하고,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투표 참여

율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Tavits

2004, 346).

VI.결론:질높은민주주의를위한선거제도

사르토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조정수

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artori 1994). 이는 선거제도가 형식적이고 절

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또는 내용적 수

준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선거제도는 민주주

의의 내용으로서 대표성과 책임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제도이

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왜곡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과 정치행위자

들 사이에 타협과 합의의 필요성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신뢰에 깊은 영향을 주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정

치인, 학자 그리고 정치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부형태, 수직적 권력구조(연방제-단방제), 그리

고 의회구조(단원제-양원제)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혁보다는 개혁의 정

치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높은 효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즉,

선거제도는 헌법의 수정 없이 입법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선거제

도 개혁은 정치체제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안순철

2000, 287).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다 질 높은 민주주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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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것이다. 즉, 선거제도 개혁은 다수대표

제의 책임성과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Norris

2004, 5). 선거공학자들은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서 투표‾의석 간 높은 비례성

에 기초하여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지향한다. 두 목표는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쇄

적 교환관계(trade-off)에 있다(박찬욱 2000, 36-37).

선거제도의 개혁은 변화의 용이성과 정치적 이득의 명확성에 의해

정치행위자—정당 또는 정치인들—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간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만 하며, 편협한 당파적인 이해를 위해 이루

어져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제약을 받아야 한다(Lijphart 1994, 196). 그

리고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가가 처해있는 사회정치적 조건 또는 구조

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선거제도는 각각의 장단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은 그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균열구

조와 행위양태 등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놀렌(Nohlen 1994,

245)이“선거제도와 선거결과 그리고 정당체계는 사회 및 정치적 구조

의 반영이며, 종속변수”라고 지적하듯이 선거제도의 선택과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처해있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

들과 조응하는 선거제도의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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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슘페터는 민주주의를“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 제도, 절차 혹은 복수의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의 지

지와 투표를 획득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로서 정의하고 있다

(Schumpeter 1950, 269). 그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는 인민이 경쟁하는 대

표들 중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택할 뿐이기 때문에 인민에 의한

간접통치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의는 그의 이론을 엘리트주

의로 이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Manin 2004, 204).

2) 100여 년의 기간동안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투표세, 투표등록비, 시험과 같

은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흑인들의 투표권을 막아왔다.

3)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앞서 제시한 4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입후보방식

(candidacy)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안순철 2000, 58; 심지연·김민전 2007,

63). 그러나 입후보방식은 투표방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

립적 요소로서 제시하기 어렵다.

4) 최근 한국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해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중대선거

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용어 사용이다. 중대선거제는 하나의 선거제도유형이 아니라 선거제

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선거구의 크기(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

하는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제도로 대체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어떠한 방식을 통해 투표를 의석으로 할당할 것인가라는 의석할당방식 또

한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단일한 선호를 표시하는가 등에 대해 고려

해야 한다.

5) 동트식은 1, 2, 3, ... 등 제수로 나누어 몫이 큰 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

식이며, 생-라귀식은 1. 3. 5 ... 등 홀수로 나누어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동트식은 생-라귀식보다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는 반면 생-라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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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소정당에게 거대정당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다

(Lijphart 1994). 또한 쿼터방식 또는 최대잔여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

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미배분 의석을 몫의 소

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추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쿼터를 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이용된다 (V=유효투표수, M=선거구당 의석수).

헤어쿼터(Hare Quota) = V/M

하겐바흐_비숍 쿼터(Hagenbach-Bischoff Quota) = V/(M +1)

드롭쿼터(Droop Quota) = [V/(M +1)]+1

6) 놀렌은 선거구의 크기에 있어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1인 선거구(single

member district)와 여러 명을 선출하는 다인선거구(multi-district)로 구분하

고 다인선거구를 2~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6~10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10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분류하고 있다(Nohlen 1994, 53).

7) 불공정 배분이란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A라는 1인 선거구의 유권자가 100,000명이고 B라는 1인 선거구의

유권자가 500,000명이라 할 때 A 선거구의 유권자가 B 선거구의 유권자보다

5배의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8) 레이프하트는 선거제도를 투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다수제,

비례제 그리고 준비례제로 유형화하고 있다(Lijphart 1994).

9) FPTP(first past the post)는 경마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가장 먼저 결승점을

넘어서는 1등이 당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위대표제의 가장 일반적

인 영어식 표현이다.

10)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결선투표제의 변형으로서 1차 투표에서 최소승리조건

을 40%로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존재하면 2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

는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

의 1, 2위 후보만이 결선에 진출한다.

11) 사르토리(Sartori)는 선택의 명시성을 결선투표제의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는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를‘한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서, 다른 한번은 완전히 광명’속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1994, 63).

12)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

고 스위스 등은 의회선거에 있어 진입장벽을 법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대안투표제 할당방식 참조.

14)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선거제도도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 진입장벽,

중복후보의 가능 여부 그리고 의석배분규칙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는 비례대표 선거구가 각 주(Land)로 획정되어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비례대표 선거구가 전국적 단위로 획정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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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석배분규칙의 경우, 독일은 최대잔여방식인 헤어-니마이어(Hare-

Niemeyer)식에 의해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지만 뉴질랜드는 최대평균방식

인 생-라귀식에 의해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한다.

15) [총의석 (598)×사회민주당 제2투표수(16,194,665)]/총제2투표수

(44,681,810) = 216.74이다. 여기서 소수점이하는 최대잔여투표순에 의해

의석할당이 이루어진다.

16) 일본은 독일과 같이 1석 선거구와 비례명부에 중복입후보와 비례명부의 동

순위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1석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상대로 근소한 차

이에 의해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갖고 있다. 석패율을 계산

하는 방법은 낙선후보의 득표수를 당선후보의 득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이 제도는 비례명부 순위에 따라 석패율이 낮은 후보가 구제되는 경

우가 발생함으로써 1석 선거구의 순위가 의미를 상실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당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재선을 보장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인물

의 충원을 제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17)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이 300석 대 200석으로 배분된 일본의 경우도 1996

년 선거에서 이득률이 +15.04%에서 -7.88%까지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순철 2000, 248).

18) 유효정당 수는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and Taagepera 1979)의 공식을 주

로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수를 통해 정당체계의 유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효정당 수는 의회에 진입한 유효정당 수

(의회 내 유효정당 수)와 선거에 참여한 유효정당 수(선거 유효정당 수)로 구

분된다. 일반적으로 정당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의회 내 유효정당 수를 이

용한다. (Vi = i 정당의 득표율, Si = i 정당의 의석률).

Ns(의회 내 유효정당 수) = 1/∑Si2, Nv(선거 유효정당 수) = 1/∑Vi2

19) 일반적으로 선거불비례의 지수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비례성 지수는 레이(Rae 1971), 루스모

어와 핸비(Loosemore and Hanby 1971) 그리고 갤러허(Gallagher 1991) 등

이 제시하였다 (Vi = i 정당의 득표율, Si = i 정당의 의석률).

레이의 지수(I)=1/n∑|Vi-Si|

루스모어와 핸비의 지수(D)=1/2∑|Vi-Si|

갤러허의 지수(G)= 1/2∑(Vi-Si)2

20) M. Crepaz, 1996,“Consensus versus Majoritarian Democracy: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dus-

trial Disputes,”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1, pp. 4-26; G. Powell,

1982, Contemporary Democrac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 Tavits, 2004,“The Size of Government in Majoritarian and Consensus

Democracies,”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3, pp. 340-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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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당과 민주주의

김영태 | 목포대학교

I.들어가는말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정당에 대한 부

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은 정당의 생성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고 방대하며, 날로 확대되고 있기까지 하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1796년 퇴임연설에서 정

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대중의 가장 나쁜 적’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수세기가 흐른 1950년대 중반 독일의 저명한 정치학자 오토 하

인리히는“정당을 욕하는 것보다 더 박수받기 쉬운 것은 없다.”고 토

로한 바 있다(Heinrich 1952).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지난 2005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정당에 대

한 신뢰도는 서구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20~30%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우 역시 이와 유사하며, 심지어 한 조사에 따르면“선생님께서는 한

3��(103-144)  2010.2.25 3:12 PM  ˘���`�103



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국가 기관이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정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9%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R&R 국회의 이상과

현실 관련 국민의식조사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에 관계없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 버크는‘조직된 정당 활동

만이 효과적’이라고 설파했으며(Burke 1861), 프리세 역시 정당이 민

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한다(Friese 1856). 정당의 유의

미성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이후“민주주의가 정당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환상이거나 위선이다(Kelsen 1929).”라는 켈젠이나,“민주주의

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며, 정당을 빼 놓은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Schattschneider 1942).”라는 샤츠슈나이더의 주장, 그리고“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정당 없는 정치는 없다(Rossiter 1960).”라는 로

시터의 주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이 이처럼 강조되는 것은 정당이

경쟁적 선거를 통해 정부를 조직하고, 의회활동을 구조화하는데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은 민주정치의 주권자

인 시민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

하며,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르토리는

정당을“사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 구조”라고 지칭하였다

(Sartori 1976). 보다 근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그리고 중세에는 신이나 절대 권력을 통해 정치적 지배

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성은 정당

을 통해 확보된다. 베버(Weber 1956)가 정당화의 유형을 전통적, 카리

스마적, 합법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대 정치의 합법적 정당성을, 그

리고 슈미트(Schmitt 1932)가 투입의 정당성과 산출의 정당성을 지적한

것은 다름 아닌 현대 민주주의에서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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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요성을 주목한 것이었다. 즉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당을 통한 시민의 이익집약과 시민참여의 보장이라

는 정치적 과정과 절차 때문이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이 전적으로 정당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않다. 예컨대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분화에 상응하여 특정 집

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익단체나 시민단체 역시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 구성요소이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익단체를 정당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해가는 대중매체는 의제설정과정이나 이익의 표출과정 등에서

전통적인 정당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비록 이익단체나 대중매체가

정당과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은 이들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당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리고 정당은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거나 혹은 이미 몰락하고 있는 것

은 아닐까? 현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정당이 필수불가결하다면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폐해와 부정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것은 본질적으로 극복 가능한 것인가? 이 글의 논의는 현대 대의제민

주주의의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이러한 의문들에서 출

발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 글의 논의가 이들 문제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글은 현대

정당정치를 원론적 수준에서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에 대한

기본인식을 강화함으로서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숙고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II절에서는 정당

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정

당의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정당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이후 이

러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할 것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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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번째 부분인 III절에서는 정당의 조직과 운영을 논의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당유형을 중심으로 정당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 등과 같

은 정당의 운영과정과 함께 정당 내 파벌문제도 정리해 본다. 또한 IV

절에서는 단일 정당의 차원을 뛰어넘는 정당체계와 정당경쟁에 관해

논의해 본다.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V절에서는 현대 정당정치의

제반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정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

해 본다.

II.정당의역사적형성과발전

정당의 형성과 발전은 점증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요구를 제도화

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팅턴은“정

당이란 정치참여를 조직하는 것이며, 정당체계는 참여의 폭이 확대되

어 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Huntington 1968).

즉 정당은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엘리트의 자원 동원 수단으로, 그리

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엘리트에 대한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형성·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때로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

고 국가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대의제민주주의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

로, 때로는 다수의 정치참여와 다수 지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불가

피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아무튼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19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미

국 등 서구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1) 물론 정치인들이 느슨한 형

태로 결합한 정치집단은 근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했다. 따라서

정당을 어떻게 개념규정 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등장은 시기를 달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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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그럼에도 근대 정당은 17세기 후반 찰스(Charles) 2세의 복

귀를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형성된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에 그 기원

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토리당은 토지에 기초한 전

통적 지배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가톨릭을 지지하며 왕권강화를

꾀한 반면, 휘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상공인의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와 자유무역, 그리고 왕권제한과 의회주권의 강화를 주창하였다.

그러나 초기 토리와 휘그는 의회 내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혹은 지역적 연고에 따라 의원들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한

집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경과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

계층의 정치참여 요구는 상황의 급변을 가져왔다. 즉 점증하는 참여

요구에 직면한 지배층은 의회를 통한 수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수용해 나갔다. 이러한 선거법의 개정, 즉 보통선거제의 확대는

의원들이 광범위한 유권자를 동원하려는 조직적 필요성을 증대시켰

는데, 이것이 영국 근대 정당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사례 역시 영국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먼저 미국의 경우 영국 식민지 독립 당시 연방헌법을 둘러싸고 연방

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사이에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의견차에 불과했던 당시의 정치적 대립은 이후 해밀턴 재정계

획을 둘러싸고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이라는 의원들의 집단적인 조직

적 분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원 집단의 분화 이후 각 조직은 점차 입

법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를 만들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점차 조직구조를 갖추고, 이후 보통선거

권의 확립과 함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근대적 정당의 면모

를 갖추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 삼부회를 위해 베르사유(Versailles)에 모인 일

부 의원들이 상호교류와 지역적 공동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 카페에

서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의원교류가 시작된다. 이후 모임이

확대되고 여기에서 국가적 사안이 논의되면서 모임은 점차 이념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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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띤 브레톤 클럽(breton club)으로 발전하는데, 바로 이 브레톤 클

럽이 프랑스 근대정당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자코뱅(Jacobin)의 모

태가 되었다. 자코뱅은 소시민, 노동자, 농민 등이 주축이 되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현하려는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단체로 조직적으

로 당시 5,000~8,000개의 지부와 50만 명의 회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서구 유럽에서 정당의 태동은 1차적으로 의회제도의 확립과 이를 기

반으로 한 의원집단의 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럼에도 근대 정당

의 태동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광범위한

기층 대중의 정치참여 요구이며, 이것의 조직화된 표현이 바로 정당

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

듯 기성 정치엘리트들은 광범위한 정치참여의 욕구가 폭발하는 상황

에서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기층대중의

요구를 완화시키는 한편, 이들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수동적인 지지

자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당이 태동한 것이다. 물론 이와

다소 상이하게 프랑스의 경우 정당은 비타협적인 기성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혁명적 조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근대 초기 정당은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대 이전 일

부 특정 신분과 계급에 제한되어 있던 정치참여가 근대화 과정을 통

해 폭발하면서 이들 기층 대중들의 정치참여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의제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19세기

초·중엽의 정당이 정치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대중의 정치참여 수단

이었다고 한다면 의회제와 보통선거제라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정당은 선거라는 불확실

성의 게임에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권력투쟁의 도구로 변

모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국가에 따라 대의제민주주의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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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당과민주주의 109

‘내부창조형정당’과‘외부창조형정당’

서구 유럽의 정당형성과정을 분석한 듀베르제는 의원들이 선거

권이 확대됨에 따라 유권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정당이 만들

어진‘내부창조형 정당 혹은 내생정당(internally created parties)’

과, 의회 밖에 있는 기존의 사회집단들이 정치적 대표를 의회에 진

출시키기 위해 정당조직을 형성한‘외부창조형 정당 혹은 외생정당

(externally created parties)’으로 정당의 기원을 분류한다

(Duverger 1967). 역사적으로 본다면 19세기 말 이전에 등장한

‘내부창조형 정당’은 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이 대표적이며,‘외부창조형 정당’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반에 새롭게 나타난 사회당이나 공산당, 그리고 기독교 정당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내부창조형 정당’은 초기 의원집단이 참정권

의 확대와 함께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방선거위

원회(local electoral committee)를 구성하고, 이후 의원집단과 지

방선거위원회가 결합하여 제도화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이와

달리 외부창조형 정당은 노동조합이나 농민단체, 교회 및 종파, 상

공인 단체 등이 의회의 지배집단에 도전하기 위해 중앙정당조직과

지방선거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고, 이후 원내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듀베르제에 따르면‘내부

창조형 정당’은 원내 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의원의 영

향력이 강하고 결속력과 규율이 약하지만,‘외부창조형 정당’은 원

외 기구에 권한이 집중되고 결속력과 규율이 강하며 의원집단의 영

향력이 약하다. 또한‘내부창조형 정당’은 의회의 의석 확보를 목

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외

부창조형 정당’은 선거와 의회는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여

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의원 역시 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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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시기에 등

장한 많은 정당들은 여전히 정치적 평등이라는 대중의 욕구를 실현하

려는 정치투쟁의 도구로 기능하기도 했다.2)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보통선거제와 의회제가 이미 확립된 영국이

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경우 정당은 이제 더 이상 기층 민중들의 정

치참여 욕구를 조직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았으며,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저항적 의미는 더더욱 갖지 못했다. 이제 정당들은 보다 많

은 득표를 통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

서 정당은 완전히 의회정당화되었다.3) 예컨대 독일 사민당은 1903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31.7%의 지지를 얻었으며, 1912년 선거에서는 원

내 최대 정당으로 발돋움하였고, 조직적으로도 1907년 당시 2,700여

개의 지구당에 15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릴 정도로 방대해졌다. 사민당

의 이러한 발전은 선거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급적·이념적 단일성의

포기와 의회주의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의 변화는 소위 사민당과 같은 좌파정당에 국한되지 않

는다. 19세기 이전이나 혹은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의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파정당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필수불가결했다. 우

파정당의 경우 초기 부분적인 선거권의 확대로 부분적이나마 기층 대

110 민주주의강의3-제도

문에 의회정치를 정당이 규율한다. 통상 사회계급·계층의 이익

대표를 목적으로 한‘외부창조형 정당’은 특정 이념(ideology)을

표방하는 이념정당적 성격이 강한 반면, 지역대표성에 기초한 의원

들의 원내 모임으로부터 출발한‘내부창조형 정당’은 이념적 결집

도가 약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이것이‘내부창조형 정당’에

는 이념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내부창조형 정당’

이 흔히 보이는 실용성 역시 이념이 그저 숨겨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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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포섭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당시 우파정당의 권력투쟁은 기성

정치엘리트인 의원 분파에 국한된 권력투쟁이었다. 그러나 보통선거

제가 완전히 확립된 이후 우파정당의 권력투쟁 역시 당원대중과 결합

한, 즉 정당소속에 따라 대중적으로 구분되는 대중적 권력투쟁의 양

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르토리는 정당은 초기 선거권의

확장과 함께 생겨나지만, 정당체계는 완전한 보통선거제의 확립과 함

께 생겨난다고 지적한다(Sartori 1976). 즉 보통선거제가 완전히 확립되

면서 보다 많은 득표를 위한 선거경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실제

로 정부기능을 떠맡을 수 있는 정당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이처럼 완전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면서 정당은 더 이상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는 조직적 수단이 아니라, 다

양한 이익을 문자 그대로 집약하고, 이익을 조정·타협하며, 이를 통

해 대중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조직적 수단으로 변화한 것이다.

20세기 초반의 정당은 2차대전 이후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한다. 산업

구조의 개편에 따른 신중간계급의 지속적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매

스미디어의 발전과 이에 따른 영향력 확대, 탈물질주의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가치정향의 등장 등으로 표현되는 후기산업사회화는 정당의

조직구조와 역할, 기능 등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후기산업사회화에

상응하여 정당은 더욱 계급성과 이념성을 탈피하고, 선거 승리를 보

다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제 정당은 2차대전 이전처

럼 당원대중을 기반으로 선거라는 게임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는 조직이 아니라, 당원대중과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고 오로지 선

거 승리를 위해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유권자 중심의

유연성 있고 개방화된 선거조직으로 변화한다. 2차대전 이후 정당에

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사실 이미 2차대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2차대전 이후 정당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단지 변화

의 양적 심화를 의미할 뿐,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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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차대전 이후 정당변화에서 나타나는 양적 심화는 그냥 지

나칠 수 있는 수준이 분명 아니다. 즉 2차대전 이후 서구 유럽정당은

신중간 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념적으로 상당 정도 중도화 경향

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모호성과 무차별성을 보인다. 이

에 따라 일부 진보적 좌파논자들은 서구 유럽국가가 외견상 다수 정

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일 정당

이 지배하는‘단일정당국가(Einpartei-Staat)’로 변모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편 2차대전 이후 정당의 변화 가운데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메이

어가 지적하듯 정당조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당의 기능변화라고

할 수 있다(Mair 1989). 즉 2차대전 이후 정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당원

과 지지자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당에서 당원의 역할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당 지도부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며, 당원의 정당에 대

한 충성심(royalty)이 약화되고, 동시에 유권자와 정당의 유대감이 크

게 약화된다. 즉 정당조직을 통한 당원과 지지자의 통합, 그리고 이에

기초한 선거경쟁과 의회정치를 통한 정치적 통합이라는 2차대전 이전

정당의 통합기능이나 대중적 권력투쟁을 위한 이익의 수렴과 이익대

표 기능 등은 2차대전 이후 정당에서는 크게 약화되고, 오로지 정당의

엘리트 충원 기능만이 강조된다. 이러한 2차대전 이후 정당의 변화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정당유형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정당은 대중의 정치참여의 수

단으로서, 그리고 대중적인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후 정당은 정당체계의 틀 내에서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익을 집약

하고, 조정·타협하며, 이를 통해 대중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의회

정당으로 발전한다.2차대전 이후에 정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대중과 상당정도 유리된 채 엘리트, 전문가, 혹은 의원 중심의‘국

가 내 정당’내지‘통치정당’으로 변모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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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정당의조직과운영

1.정당유형과정당의조직구조

현대 정당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상당정도 유사성을 띠기도 하지

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정당은 형식적일지라도 수평적으

로 권력과 기능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도 분권적인 지역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정책결정권한이 얼마나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당의 조직구조는 다양한 모습을 띤다. 물

론 정당조직이 다양한 조직형태를 보이는 것은 정당의 기원이나 역사

성, 정당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갖는 무수한 정당조직을 간략하게 일별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당을 이해하는데 개별 정당의 기구편

제를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 현대 정당의 기구편

제는 일정 정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기구편제만으로는 정당의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여기에서는 많은 정당이론가들이 논의한 것처럼 정당의 조직구조

를 정당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5)

정당유형은 일반적으로 카츠와 메이어의 분류에 따라 간부정당

(cadre party), 대중정당(mass party), 포괄정당(catch-all party),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정당모델인 카르텔정당(cartel party)이라는 네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Katz and Mair 1995).

먼저‘간부정당’은 정당형성 초기 단계에 가장 지배적인 정당조직

의 형태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간부정당은 보통선거제가 도입되기 이

전의 정당유형으로 이 단계의 정당은 현대 정당처럼 고도로 조직화되

어 있었다기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원내 활동의 상호협력을 도모하

던 소수의 사적 모임으로부터 출발했다. 때문에 간부정당은 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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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caucus)가 의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매우 느슨하게 연계된 연

합체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부정당은 의원 개개인을 위

한 일종의‘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간부정당에서도 당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간부정당에서 당원은 대규

모 일반 대중이라기보다 명성이나 특권을 가진 소수의 귀족과 명망가

들이며,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원 역시 이들 소수에게 의존한다. 또한

간부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한 대규모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조직 역시 대단히 미발전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커다

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간부정당은 이처럼 조직적인 측면에서 대단

히 유약하기 때문에 정당의 규율과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매우 약하

고,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간부정당은 정치엘리트 중심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대중정당’은 간부정당과 달리 지부조직(branch)을 기반

으로 관료적이며 계서적인(hierarchical), 즉 조직체계가 체계화되어 있

고 엄격한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중

정당의 지부조직은 모든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지만, 일단 당원이 되

면 당비납부와 같은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또한 간부정당

의 지역조직이 보통 선거기간 중에만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대중정

당의 지부조직은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당원을 위한 정치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당원의 수나 규모

가 대중정당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정당은 간부정당

과 달리 당원의 규모가 큼과 동시에 당원이 대단히 동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정당은 대단히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념에 기

초한 공약(program)을 중요시한다. 또한 대중정당의 주요 자원은 당원

이 납부하는 당비이며, 선거운동 역시 광범위한 당원에 의존한다. 이

처럼 대중정당에서 당원은 모든 정당 활동의 핵심이며, 정당의 모든

의사결정은 당원의 의사에 따라 상향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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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로부터의전염’과‘우파로부터의전염’

듀베르제는 정당의 기본조직을‘간부조직(caucus)’,‘지부조직

(branch)’,‘세포조직(cell)’,‘전투대 조직(militia)’으로 구분한

다.‘간부조직’은 정당형성 초기의 조직형태로 정치엘리트를 중심

으로 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지부조직’은 다수

당원에 기초한 조직이며 지역적 자율성을 갖는 간부조직과 달리 중

앙으로부터 통제가 강하다.‘세포조직’역시 당원이 중심이 되지만

당원의 수보다 당원의 질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며 공산당의 조직구

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전투대 조직’은 파시스트 조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피라미드적이며 사적 수준의 군대와 유

사한 조직형태이다.

듀베르제는 당원 수를 중시하는‘지부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사

회당의 조직구조가 다른 가능한 조직형태보다 우월하며, 이에 따라

다른 정당들이 사회당의 조직형태를 모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

할 것이라는 소위‘좌파로부터의 전염’을 주장한다. 즉 사회당은

당원의 수라고 하는 거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비 등을 통

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데 유리하며, 대면접촉의 선거운동에서도

수로 밀어붙일 수 있으며, 특히 1인 1인표 선거에서도 조직적 우월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엡스타인은 듀베르제의 주장이 유럽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면서 좌파로부터의 전염이 아닌 이른바‘우파로부터의

전염’을 주장한다(Epstein 1967). 엡스타인에 따르면 현대 선거는

더 이상 조직이나 당원에 의존하지 않는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자

본집중적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대규모 정치자금 역시 소수 개인

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좀 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으며, 다양한 유

권자 집단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조

직형태가 우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정당조직형태를 갖춘 미

국식 정당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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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의사결정은 중앙당이 관료적 위계구조로 짜여진 수평적인 하부

조직과 수직적인 지부조직이나 의원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한편 대부분의 대중정당은 사회조직과 매우 밀접한 조

직적 연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대중정당은 일반대중 당원을 중심으

로 강력한 조직구조를 갖춘 정당이다.

‘포괄정당’유형은 조직적으로 대중정당과 달리 당원과 정당 지지

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강력한 정당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다. 물론 포괄정당 역시 일반대중 당원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동질

적인 성격을 갖기보다 이질적이며, 대중정당의 당원보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유약하다. 또한 포괄정당의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당 역시 당원에게 그렇게 많은

참여의 기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포괄정당은 일반 대중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당과 달리

약한 조직적 연계구조 안에서 정당지도부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이며, 정당지도부의 정통성은 선거를 통해 보장된다. 이러한 포

괄정당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 계급 또는 사회집단의 이익을 강

조하기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급과 계층에 지지를

호소하며, 이를 위해 대단히 모호하고 일반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한

다. 언뜻 포괄정당은 광범위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권자와

유대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포괄정당은 사회집단의

통합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는 개별화되어 있으며 정당과

유대관계도 유약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괄정당과 사회조직은 상호

자율적이며, 포괄정당에게 사회조직은 잠재적인 지지층이 조직화되

어 있는 조직적 동원수단에 불과하다.

이처럼 1960년대에 키르크하이머(Kirchheimer 1966)가 포괄정당이

라는 개념으로 포착한 정당은 대의제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

적 용인, 탈이념적이며 탈계급·계층적 경향, 득표의 극대화를 위한

선거경쟁의 중시와 이를 위한 모호한 정책제시와 합의쟁점의 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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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이만(Neumann 1932)이 제시

한‘민주적 대중통합정당(demokratische Massen Integrationspartei)’은

포괄정당과 부분적 유사성을 가진다. 즉 노이만에 따르면‘민주적 대

중통합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연합의 문제이다.

‘절대주의적 통합정당’과 차별성을 갖는‘민주적 통합정당’은‘절대

주의적 통합정당’의 계급적이고 이념적인 순수성에서 탈피하여 연합

통치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민주주의에 근본적으

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6)

카츠와 메이어의 정당유형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

파네비앙코(Panebianco 1988)가 제시한‘선거전문가정당(electoral-pro-

fessional party)’모델 역시 2차대전 이후 정당이 대중과 유대감이 약화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선거전문가정당 역시 정당의 정치엘리트충원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인화(personalization)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중심의 정당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당원 및 지지자와의

연계구조가 매우 유약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파네비앙코가

주목하는 선거전문가정당은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방식

의 변화에 주목하여 정당관료가 아닌 전문가의 정당 내 역할 증대에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대중과 정당의 분리현상 역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여 키르크하이머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포괄정당론이나 선거전문가정당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정

당과 대중의 분리현상, 즉 정당의 무게중심이 자율성을 가진 정당엘

리트(의원이나 전문가)로 이동하는 양상에 주목한다면 카츠와 메이어

의‘카르텔 정당’은 2차대전 이후 현대 정당의 국가의존성 강화에 주

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 정당은 자본집약적 방식으로 변화한 선

거운동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문제에 직면하여 국가자원인 국고보조

금에 크게 의존함과 동시에 신생정당은 배분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

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담합을 꾀하는 카르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정당을 카르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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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칭한다. 물론 정당의 카르텔 정당화 역시 정치자금의 모집이

라는 측면에서 당원이나 지지자에 대한 정당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정당지도부의 자율성은 강화시켜 정당과 당원이나 지지자와 같은 기

층 대중의 결합력을 약화시킨다.

2.정당운영과당내민주주의

1)정당의 의사결정과 당내 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를‘정당정부(party government)’나‘정당민주주의

(Parteiendemokratie)’로 규정하는 경우 당내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7)

정당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은 통일된 집단으로 간주되는 정당에

게 투표하며, 정당은 정치권력을 장악한다. 즉, 정당민주주의에서 대

의제민주주의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는 정당의 대표자들로 구성되

며, 이들 대표자들은 과장되게 말하자면 정당의 단순한 대변인이며,

정당으로부터 엄격히 통제받는다. 정당민주주의에서도 의회 내 토론

과 협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정당민주주의

는 기본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즉, 일반 대중의 개별적

인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참여는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당은 이러한 개별적 이익을 통합하여 대표한다. 따라서 당내 민주

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당에 대한 투표와 정당을 통한 정치권력

의 행사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이 항상 민주적일 수만은 없다. 또한

“조직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과두제를 초래한다.”는‘과두제의 철칙

(iron law of oligarchy)’을 주창한 미헬스(Michels)의 지적처럼 조직으로

서 정당과 민주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것이 그렇다고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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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정당정치에서

나타나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

의 협애화 경향이다. 즉 당내 민주주의는 정당의 정책결정과정과 정

당의 당직자나 공직후보의 선출과정 모두에 관철되어야하는 원칙임

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당직자나 공직후보의

선출과정에 국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대 정당의 의사결정과정, 즉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먼저 당직자

를 포함한 공직후보 선출과정부터 살펴보자. 정당의 공직후보선출과

정은 공직후보 선출권의 개방성과 민주성, 피선거권의 개방성, 그리

고 분권화 정도 등에 따라 정당별로 상이하다. 공직후보 선출권의 개

방성과 민주성이란 측면에서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당수

1인에게 주어져 있다면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권은 가장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직후보 선출권이 소수로 구

성된 공천심사위원회와 같은 비선출직 당 기구에 위임되어 있다면 당

수 1인이 결정하는 것에 비해 개방성과 민주성의 정도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영국 보수당이 당수를 결정할 때나 혹은 과거 미국에

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 이용했던 방식이다. 서구 정당에서 공직

후보를 선출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대의원이 참여하는 대의원

대회나 전당대회 등과 같은 당 기구에 의한 선출방식은 개방성과 민

주성이 더욱 높다. 최근 들어 서구 유럽정당에서는 일정 기간의 당비

납부 등을 요건으로 하면서 모든 당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즉 전

당원투표에 의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

우 공직후보 선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개방형 예비선

거(open primary)처럼 모든 유권자에게 공직후보 선출권을 개방하는

경우 개방성의 정도는 가장 높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정당정치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한편 영국 노동당의 경우 당수 선출과정에서 한 때‘블록투표(bloc

vote)’를 허용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즉 영국 노동당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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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를 원내 의원들이 선출하였지만 커다란 당내 비판에 직면하여

1981년 의원 30%, 지구당 30%, 노조 4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

해 당수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때 지구당 30%의 경우 승자독식 방

식을 통해 지구당에 할당된 모든 표는 최다 득표 후보에게 주어졌으

며, 노조 대표는 조합원 모두를 대신해 투표를 하는‘블록투표’가 허

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1988년 지구당 할당표의 승자독식제가 사라지

고 지구당 개별 대의원의 1인 1표제가 도입되었으며, 1992년 선거인

단의 구성비율이 의원, 지구당, 노조 각 1/3로 변화한 것과 함께 노조

의‘블록투표제’역시 폐지되고 노조원 1인 1표제 방식이 채택되었다.

공직후보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피선거권의

개방성은, 미국처럼 당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가 피선거권

을 갖는 경우 가장 개방적인 방식이며, 다수의 서구 유럽 정당처럼 당

원만 후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이 주어진다면 폐쇄성이 강하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역시 당원이라는 조건에 추가적인

제한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쇄성은 더욱 높아진다. 마지

막으로 분권화의 정도는 후보선출권이 얼마나 중앙집권적이냐 혹은

지방분권적이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후보추천을 중앙당이 완전

히 통제하는 방식, 둘째, 지방당 조직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 셋째, 중앙당이 추천하고 지방당 조직이

최종 확정하는 방식, 넷째, 지방당 조직이 결정하고 중앙당이 승인하

는 방식, 다섯째, 후보추천을 지방당 조직이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구 유럽정당의 경우 정당의 정책결정은 다른 무엇보다 전당대회

에서 승인을 받는 강령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기본강령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광범위한 당원이 참여하여 작성되는

반면, 선거강령은 비교적 단기간에 당원이 제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다. 이처럼 기본강령에 광범위한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의

내적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기본강령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120 민주주의강의3-제도

3��(103-144)  2010.2.25 3:12 PM  ˘���`�120



다. 반면, 선거강령에 당원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강령이

가지는 전문성의 차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선거강령이 유권자를

향하는, 즉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

으로 정당강령의 작성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참여방식은 강

령작업의 초기 단계에서 특정한 목표를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나,

혹은 강령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정당강령의 작성이 유권자나 당원의 요구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상향식 민주주의 방

식을 통한 강령작업은 일반적이지 않다.

독일 사민당의 기본강령 개정작업 과정은 서구 유럽정당의 정책결

정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독일 사민당은 1999년

베를린 전당대회의 강령개정 의결에 따라 2000년 기본강령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령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강령개정작업을 주도하는 기

본강령위원회에는‘주 당조직(Landesverbaende)’과‘지구당 조직

(Bezirkspareti)’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주제영역에 따라 팀

(AGs)이 구성되어 있다. 사민당의 기본강령 개정작업은 각 팀(AGs)이

강령위원회 회의를 위한“시안(Impuls-Papiere)”을 마련하며, 기본강령

위원회에서 승인된“시안”은 광범위한 토론의 기초가 된다. 이후“시

안”에 관한‘지구당’단위의 광범위한 토론에 기초해 선거강령의“초

안(Entwurf)”이 작성되고,“초안”에 대한 토론이후 전당대회에서 기본

강령을 확정한다. 최근에는 선거강령 작성과정에 당원뿐만 아니라 일

반 유권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 노동당의 경우 1998

년에서 2000년까지‘권력에서의 파트너십(partnership in power)’이라

는 프로젝트를 통해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2001년 선거강령을 결정한 바 있

다. 물론‘권력에서의 파트너십(partnership in power)’프로젝트는‘국

가정책포럼(national policy forum)’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며, 프로젝트

1단계에서는 당원과 유권자가,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당원만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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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2)정당과정치자금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수적인데, 세계 각국의 정

치자금제도나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독일과 같은 정당 중심적 국가의 경우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정당이 중심이 되며, 이에 따라 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와 달리 미국과 같이 정치자금이 의원이

나 후보자를 중심으로 조달되고 지출되는 경우 의원의 자율성과 권한

이 강한 반면 정당의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하다. 이처럼 대통령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후보자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의 경우 정당 중심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일한 정부형태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조달방식은 매우 상이하

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해 당원들이 납부

하는 당비, 일반 유권자 개개인이나 기업, 노조 등과 같은 이익단체가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후원금,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정당

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조달한다. 서구

유럽 정당의 경우 정당의 정치자금은 이 가운데 당원의 당비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리 크지 않으며, 이마저도 정당마다 매우 상이하다(<표 1> 참고). 예컨

대, 영국 보수당의 경우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민간의 후원금에 의존

하는 반면, 영국 노동당이나 덴마크 사민당의 경우 노동조합이 정치

자금의 주된 공급자이다. 이와 달리 독일의 기민당이나 사민당의 경

우 국고보조금이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인 국고보조

금제도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의 국고

보조금은 없으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는

선거보조금과 전국정당대회를 지원해 주는 전국정당대회 지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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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형태의 국고보조금 정도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독일의 경

우 매우 체계적으로 국고보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독일은 일상적

인 정당 활동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포괄하는 정당보조

금과 함께 정당의 정책활동을 위한 정당재단을 별도로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후원금, 면세 등의 간접적 보조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국고보조금제도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모금

한 정치자금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상한선의 원칙, 국

가가 모든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총액이 제한되는 절대적

총액제한 원칙, 그리고 각 정당의 선거결과, 당비 및 기부금 총량에 상

응하여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배분의 원칙 등을 특징으로 한다. 분

배 대상은 유럽선거나 연방의회선거에서 최소한 정당명부 유효표의

0.5%를 획득했거나 주 의회 선거에서 1.0%를 획득한 정당들로 제한

된다.8) 일본의 경우 역시 용도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당교부금은 소속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소

속국회의원이 1인 이상, 또는 득표율 2% 이상인 정당에게 전체 정당

교부금 총액의 2분의 1은 의원수 비율로, 남은 2분의 1은 득표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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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정당수입가운데당비가차지하는비중(%)

독일사민당 독일기민당 덴마크사민당 영국노동당 영국보수당

1960~64 33 - 39 7 14

1965~69 (26) (17) 24 10 19

1970~74 31 29 38 6 19

1975~79 30 28 36 8 25

1980~84 30 28 33 14 15

1985~89 31 20 19 17 14

1990~94 20 14 23 21 7

1995~99 27 17 (16) (18) 5

* 각 값은 해당기간 비중의 평균을 의미하며, 괄호의 값은 5년 전체가 아닌 부분 연도

의 평균임

출처: Detterbeck 2002, 149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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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정당의분파(faction)9)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당 역시 공식적인 조직구조와 함께 비공

식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당 내 집단이 분파 혹은 파벌(faction)이다. 분파는 정당의

정체성과 조직, 그리고 의사결정과정 등 정당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

치며, 이에 따라 정당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당 내 분파는 조직적으로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느냐, 즉

조직의 제도화 수준은 어떠하며, 구성원이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 그리고 구성원들은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벨러와 벨로니에 따르면 분파는‘도당

적 분파와 성향 집단(factional cliques and tendencies)’,‘사인화된 분파

(personalized factions)’, 그리고‘제도화된 분파(institutionalized fac-

tions)’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Beller & Belloni 1978).

먼저‘도당적 분파와 성향 집단’은 분파가 계서적(hierarchical)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조직적인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정당 내 집단

이다. 이러한 분파는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포괄적 결사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성향 집단(tendencies)’은 조직된

집단이라기보다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조직적인 관점에서는 일

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러한‘도당적 분파와 성향 집단’에서 리더십

은 특정 개인이 행사하며, 그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에 의존한다.

다음으로‘사인화된 분파(personalized factions)’는 다른 무엇보다

‘후견주의(clientelism)’라 일컬어지는‘후원자‾고객(patron-client)’관

계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후견주의’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경제적 혹은 권력적 지위에 있는 개인(후원자)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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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고객)에게 지지와 보조를 받고 대신 그 보답으로 보호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적인 교환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후견주의’에 입

각한‘사인화된 분파’에서는 수직적으로든 수평적으로든 분파의 조

직구조가 발전하지 못하고‘후원자’와‘고객’의 사적 관계가 조직의

근간이 되며, 많은 경우 분파의 지도자, 즉‘후원자’의 이름으로 분파

를 칭한다.

마지막으로‘제도화된 분파’는 분파가 계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

으며,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된 정당 내 집단이다. 분파의 가입방법이

나 분파 소속원으로서 의무와 권리 등이 형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

며, 관료적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또한‘제도화된 분파’는 특정 인물

이나 개인지도자에 의존하지 않으며, 분파조직 구성원의 충원 역시

특정 인물과 무관하다. 특히‘제도화된 분파’는 이념적으로나 정책적

으로 공통된 지향점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지향

점이 분파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정당 내에 존재하는 분파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분파의 존재를 병리적 현상으로 바라

보는 입장에서는 분파가 당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

로 정당의 안정성을 깨트린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의 의사결정을‘사

인화’시키고, 경우에 따라 부패문제를 야기시켜 당의 도덕적 정당성

을 크게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당 지도부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분파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

는 경우도 있다. 분파는 정당의 분열을 가져오기보다 당내에 존재하

는 다양한 이익을 모으고 대표하며, 이를 상호 조정함으로서 정당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분파

는 당내 협상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그리고 갈등해결의 유용한 도구

로서 기능한다. 분파는 당내 다양한 이해집단에게 참여의 폭을 확대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집단과 정당의 연계성을 확대·강

화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파는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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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민주주의강의3-제도

당내분파: 일본과이탈리아의사례

당내 분파주의와 관련하여 일본 자민당이나 사회당 혹은 이탈리

아 기민당이나 사회당 내 분파의 행태와 그 영향에 관한 사르토리

(Sartori 1976)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사르토리에 따르면 선거라

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탈리아 정당들은 매우 응집적이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역시 정당에 의해 좌우된다. 선거전 역시 지

구당을 중심으로 행해짐에 따라 분파는 지구당의 권력 장악을 위해

상호 경쟁한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선거가 지구당에 의해 치러지

는 것이 아니라 분파조직을 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당외 조직이 발전한다. 즉 선거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정당은 정당으

로서 기능을 하지만, 일본의 정당은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 한다.

정책형성과정이나 권력 투쟁에 초점을 두는 경우 이탈리아 정당

의 분파는 정책형성과정에서 다른 정당의 분파와 보조를 맞추는 해

당 행위를 불사하고, 정권을 위한 정당연합이 파벌연합보다 분파를

중시하는 등 분파가 정당의 경계를 무시하는 반면, 일본의 분파는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이탈리아나 일본 모두 정

권이 단명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일본과 달리 이탈리아의 경우

분파로 인해 정부의 효율성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훼손된다.

사르토리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이탈리아의 경우 정당체계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고, 연합정권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정치체제

인 반면, 일본의 경우 자민당 일당우위 정당체계라는 제도적 차이

에 기인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55년 독립된 몇 개의 정당이 통합

되는 두 단계(two step) 연합과정으로 현재의 정당이 만들진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정당이 먼저 생겨나고 이후 분파가 성장하고 강화

되는 분열 과정의 결과가 분파라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분파의 형

성과정 역시 일본과 이탈리아 정당에서 나타나는 분파의 차이에 영

향을 주었다고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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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사전에 경고해주고 당내 지도부 반대세력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리더십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내 분파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일까? 분파의

형성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정치문화와 같은 정당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정부형태나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 그리고 정당

체계와 개별 정당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

컨대, 소위 전근대적인‘후견주의’문화가 지배적이거나 권력투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분파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

에 따르면 정부형태 가운데는 대통령제가, 그리고 선거제도 가운데는

다른 무엇보다 단기비이양식 제도가 분파의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합당을 통해 신설된 정당이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처럼 정당체

계가 불안정한 경우도 당내 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체계

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가 매우 작으면서 정당 간의 양극화가 극심한

경우 역시 당내 분파의 형성이 촉진된다.

또한 조직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중정당보

다 단순한 정당구조를 갖는 엘리트 정당이나 권위주의적 정당에서 분

파의 형성 가능성이 높으며, 좌파정당에서 일반적으로 분파는 더 발

전한다. 또한 오랫동안 집권한 지배정당에서는 쟁점중심의 분파가,

권력자원의 통제가 제한된 정당에서는‘후견주의적’분파가, 그리고

매우 광범위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서는 특정 이익을

대변하려는 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IV.정당체계

정당체계(party system)란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 유형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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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민주주의강의3-제도

정당의수를어떻게셀까?‾“유효정당”과“적실성있는정당”

정당체계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정당의 수이

다. 우리가 흔히 접하듯 어느 한 사회에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면

양당제, 세 개 이상 다수의 정당이 존재한다면 다당제 등으로 분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힘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정당의 수만을 기준으로 정당체계를 분류하면 잘못

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예컨대, 3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두 개

의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

나의 정당은 의석을 갖지 못하거나 의석을 갖더라도 그 수가 매우

미미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조차 다당제로 분류하

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르토리는 정당의 수를 계산할 때‘적실

성(relevance)’이 있는 정당만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Sartori

1976). 사르토리에 따르면‘적실성 있는 정당’이란 어느 정도 장기

에 걸쳐 존속하고,‘정권담당의 가능성(governing potential)’이나

‘연합형성의 가능성(coalition potential)’이 있거나 혹은 야당으로

서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위협의 가능성(blackmail potential)’을

지닌 정당이다. 이와 달리 락소와 타게페라는 좀더 계량화된 방법

으로 각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의석률)을 고려해

‘유효정당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유효정당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Laakso

& Taagepera 1972).

예컨대 어느 한 국가에서 A정당이 50%의 의석을, 그리고 B정당

이 5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유효정당 수는 1/{(0.5)2+

(0.5)2}=1/(0.25+0.25)=1/0.5=2가 된다. 또 다른 예로, 3개 정당

이

1
N(유효정당 수) = ∑Pi 2 (Pi = 각 정당의 의석률이나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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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지만, 단일 정당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정당체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단일 정당이 존재하는 알제리, 콩

고, 케냐 등과 같은 국가를 라팔롬바라(LaPalombara & Weiner 1966)나

사르토리(Sartori 1976) 등은 일당체계(one party system)로 분류한다. 이

처럼 단일 정당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정당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은 개념적으로 체계가 복수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

일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내 경쟁도나 정당과 정당을

둘러싼 환경의 관계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체계는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체계는 어느 한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 정당의 경쟁성 정

도, 이념적 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듀베르제는 정당의 수에 따라 정당체계를 일당체계(single party sys-

tem), 양당제(two party system), 다당체계(multi party system)로 유형화

한 바 있다(Duverger 1967). 블론델 역시 정당의 수와 함께 정당의 상

대적 크기를 고려해 정당체계를 2당 체계, 2와 1/2 정당체계, 우월 다

당체계, 다당체계 등으로 구분한다(Blondel 1968). 정당의 수를 기준으

로 정당체계를 분류한 이들과 달리 달은 정당의 수와 함께 선거와 의

회 내에서 정당의 경쟁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체계를 분류한다. 달

은 양당이 존재하며 선거와 의회에서 매우 엄격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국과 같은 사례를 엄격한 경쟁체계로, 그리고 미국과 같이 양당이

존재하면서 선거에서는 경쟁적이지만 의회에서는 경쟁과 협조이루어

지는 정당체계를 협조적·경쟁적 양당체계 등으로 구분한다(Dahl

제3장 정당과민주주의 129

각각 45%, 40%, 15%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유효정당

수는 1/{(0.45)2+(0.40)2+(0.15)2}=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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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정당체계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논의 가운데 하

나인 사르토리의 분류는 정당의 수, 경쟁성, 그리고 정당의 이데올로

기적 거리를 기준으로 정당체계를 구분한다(Sartori 1976 <표 2> 참고).

사르토리는 먼저 정당의 경쟁성에 따라 사실상 정당간의 경쟁이 허용

되지 않으며, 이념적으로도 단일화되어 있는 정당체계를 비경쟁체계

로 분류하고, 이를 단일정당만이 존재하는 일당체계와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이 없는 패권정당체계로 세분화한다. 또

한 비경쟁체계와 달리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자유경쟁선거가 실시

되는 경쟁체계는 5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리된다.

먼저 1990년대 초반까지 자민당의 집권이 유지되어 온 일본과 같이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선거경쟁이 이루어지지만, 특정 정당이 지속

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경우는 일당우위체계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미

국이나 영국처럼 두 개의 적실성 있는 정당이 존재하고, 이들 두 정당

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상호 경쟁하는 정당체계는 양당체계에

해당한다. 사르토리는 적실성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

체계를 온건 다당체계와 분극적 다당체계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온

건 다당체계는 정당 간의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비교적 적어 연립정부

130 민주주의강의3-제도

<표2>사르토리의정당체계분류

체계의
이데올로기적분극성 유형

경쟁성

비경쟁체계 일극체계(unipolarsystem)
일당체계(onepartysystem)

패권정당체계(hegemonicsystem)

일당우위체계(predominantpartysystem)

양극체계(bipolarsystem)
양당체계(twopartysystem)

경쟁체계
다극체계(multipolarsystem)

온건다당체계(moderatemultipartysystem)

분극적다당체계(extrememultipartysystem)

원자화체계(atomize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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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정당 간의 연합)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로 통일이전 독일, 벨기

에, 스위스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분극적 다당체계는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매우 넓으며,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

당이 존재하고, 정당들 간의 연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

으로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어느 한 정당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당이 난립해 있

는 경우는 원자화체계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유형의 정당체계는 정치적 안정성이나 효율

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발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 예컨대, 듀베르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양당체계는 정치적 안

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다당제는 지지기반이 협소한 정당

간에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정부의 구성 역

시 연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사

르토리 역시 양당제는 일반적으로 단일 정당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높지만, 두 개의 정당이 사회적 이익을 고루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또한 사르토리에 따르면 다당체계라 하더라도 정당경쟁이 구심적

이냐 원심적이냐에 따라, 즉 온건 다당체계냐 분극적 다당체계냐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이나 효율성은 상이하다. 즉, 통일 이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경우처럼 다당제라 하더라도 정

당 간의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짧은 경우 단일 정당이 정치권력을 장

악하기는 어렵지만 건설적 공존을 통해 정치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

로 운영되며 합의의 정치문화가 발전하는 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극

단성을 보이는 분극적 다당체계의 경우 사실상 정당 간의 건설적 공

존이 불가능하고 구심력의 약화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갖

는 정당이 강화되면서 정치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

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정당체계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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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듀베르제는 정당체계란 다양한 요인이 빚어낸 결과물이란 점을

지적하면서도 선거제도에 주목한다. 즉, 듀베르제에 따르면 비례제는

독립된 다당제를, 결선투표제는 연립 다당제를,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는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르토리 역시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촉진하며 역으로 다당제를 억제하는 반면, 비

례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며 역으로 양당제를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본

다. 다만 사르토리는 선거제도가 정당체계를 결정짓는 충분조건은 아

니라는 입장에서 양당체계는 단순다수제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구

조적으로 공고한 정당체계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형성되며, 단순다수

제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균열구조가 존재할 경우 양당체계의 성

립은 불가능하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제로 전환이 이루어져 새로운

원내정당이 등장하더라도 이는 단순다수제의 부수효과에 의한 것이

라고 본다(Sartori 1976).

사르토리의 지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체계는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정당체계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동원된 정치적 균열구조(cleavage structures)를 반

영하고 있다(Lipset & Rokkan 1967).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정

당의 형성과정과 변화는 16세기 국가혁명에서 20세기 초 사회주의 혁

명 사이에 나타난 균열 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들 균열 축을 따라

유럽국가의 정당체계는 그 틀을 유지해 왔다고 본다. 즉 국가혁명으

로 나타난 중앙‾지방의 균열과 국가‾교회의 균열, 산업혁명으로 나

타난 농업‾산업의 균열,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타난 자본과 노

동의 균열 등이 현대 유럽의 정당체계를 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 립셋과 로칸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

서 유럽 국가의 정당체계는 20세기 초에 정당체계가 완성되어 이후

변하지 않고 동결되었다는 동결론(freezing theory)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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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계의변동:‘재편(realignment)’과‘해체(dealignment)’

정당체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재편(realign-

ment)’과‘해체(dealignment)’라는 개념이 사용되곤 한다.

여기에서‘재편(성)’은 기존의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합에 중

대한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당지지층에 중요한 변화가 나

타나는 시기를 의미하며,‘해체’는 기존의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합이 약화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정당체계의 해체는

일반적으로 정당체계재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정당체계가 해체된 후 새로운 형태로 정당과 유권자 연합이 형성되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편이 해체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정당의 재편은‘중대 재편(critical realignment)’과‘장기적 재

편(secular realignmen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부분적이

고 점진적인 재편을, 전자는 급격하면서 전면적인 정당체계의 재편

을 의미하며 급격한 정당체계의 재편을 가져온 선거를 중대선거

(critical election)라고 칭한다. 예컨대, 1920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공화당 지지층이었던 노동자와 흑인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하

면서 기존 공화당 중심의 미국 정당체계가 이후 30여 년 동안 민주

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 중심의 정당체계로 변화

하는 소위‘뉴딜연합’에 기반한 정당체계가 형성되는 것과 같이 정

당체계가 전쟁, 공황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중대재편’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서구 유럽에서 정당의 당

원이 감소하고, 정당일체감이 점차 약화되며, 정당에 대한 불만족

이 증대하면서 녹색당과 같은 신생정당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것

과 같은 정당체계의 변화는‘장기적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구 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당체계의 재편은 정치엘리트들

의 입장변화에 기인한‘부분적 재편(sectoral realignment)’이라

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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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잉글하트는 전후 유럽사회가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구가하

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환경, 삶의 질, 정치참여, 반전반핵, 인권보

장 등과 같은 새로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균열이 새롭게 등장하는‘조

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일어나, 정당체계 역시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Inglehart 1977).

V.결론:정당의위기혹은소멸?

이 글의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정당정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현대 정당을

‘민주주의의 디노사우리아(Dinosaurier der Demokratie)’로 비유하면서

정당의 소멸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Ruttgers 1993). 물론 달더와 같

은 정당 이론가는“대개 정당의 위기라는 주장은 정당을 싫어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는 것 일 뿐”이라며, 정당위기론이나 정당소멸론을 일

축하기도 한다(Daalder 1983). 그러나 정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증

대, 당원의 감소, 투표율 저하, 표의 집중성 약화와 유동성 증가 등 정

당의 위기를 암시하는 징후는 비교적 뚜렷하다.

현대 정당의 이러한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탈산업사회화

에 따른 사회구조변동과 가치변동, 그리고 개인주의화와 세속화, 교

134 민주주의강의3-제도

노동계급의 감소와 계급·계층구조의 변화나 탈물질주의적 가치

의 등장 등으로 인한‘환경적 재편(ecological realignment)’의 성

격이 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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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의 향상, 언론의 영향력 확대 등 정당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더욱 중요한 사

실은 현대 정당의 위기가 다른 무엇보다 현대 정당 그 자체에서 비롯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정당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기능 변

화에서 잘 드러나듯 현대 정당은 이제 더 이상 대중적인 권력투쟁의

수단도 아니며,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익을 집약하고, 조정·타협하

며, 이를 통해 대중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의회정당도 아니다. 현대

정당은 일반 대중과 괴리된 정치엘리트와 전문가 중심의 정당이며,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

러한 정당에서 당원과 일반 유권자는 정당지도자나 정치엘리트가 정

치권력을 장악하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대중적 지배

방식을 의미했던 정당민주주의가 청중민주주의로 전락한지 이미 오

래이다.

현대 정당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정당개혁을 통해서 해

결될 수 있다면 그 핵심은 결국 정당을 통한 대중의 일상적인 정치적

결합일 것이다. 그렇다고 정당을 통한 대중의 결합이 19세기 정당으

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는 없다. 계급·계층적으로 매우 분화되고, 개

인주의화가 심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계급정당은 현실적으로 거

의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개혁과 관련해 우리 사회

에서 흔히 논의되는‘대중정당론’이 계급정당론에 국한된다면 그 의

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대중정당’이 20세기 초반의 정

당을 모델로 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20세기 초

반의 대중정당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특정 계급의 계급투쟁

에 입각한 계급정당이 아니라, 선거승리를 목표로 계급적·이념적 단

일성을 포기한 대중적 계급·계층정당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정당이 문자 그대로‘대중(mass)’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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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

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현실의 정당개혁은 출

발할 수 있다.

‘원내정당론’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원내 정당이란 의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으로 정당의 원내 의원 모임인 원

내교섭단체가 정당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 정당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원외 정당은 정당의 원외 조직이나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

을 지칭한다. 원내 정당의 일반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이념형으로

서‘원내정당론’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원내 집중화와 자율적인 의

원의 이익통합적 합의 그리고 의원과 유권자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원내정당론’은 파편화된 현대

유권자를 의원집단과 연계시키려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개별 의원들의 영향력이 강고해질수록 유권자의 소외경향이 강화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라는 표현 자체가 선거적이며, 도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적인 의원과 의회권력을 시민들이

선거를 벗어나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정당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대

정당들 역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당원의 조건과 의무를 층화하고,

정당의 조직구조를 다양화하는 등 정당의 조직적 개방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당원의 직접투표제 도입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당내 민주

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최근의 정당개혁이 정

당과 민주주의를 당면한 위기상황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

히 미지수이다. 이질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정당에서

권력을 일상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다. 게다가 최근의 정당개혁이 지나치게 효율성이나 개방성의 강화만

을 고려할 뿐 시민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일상적 통제 문제를 쉽게 간

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36 민주주의강의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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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정당의 위기가 곧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하며, 따라

서 직접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직접민

주주의가 대의제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직접민주주의가 반드시 정당정치의 약화와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이 오히

려 정당정치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의 위기극복이 정당개혁에 국한되지만은 않으며, 현대 민주주의

의 전반적 재구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와 정당의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위기는 본질적으로 정당이 더 이상 정

치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포착하는 개념이며, 정당위기의 극복 역시 21세기의 사회경제

적 조건에 걸맞게 시민들이 정당참여를 통해 대의권력에 대한 통제를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노력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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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듀베르제(Duverger 1967)는“1850년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근대적 의미의 정

당을 알지 못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 듀베르제가 소위‘외부창조형 정당’이라 일컫는 상당수의 정당들이 이 시기

에 창당되었다.

3) 예컨대, 노동자 계급운동에 기초한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적 제 정당은 초기 의

회를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궁극적인 변혁대상으로 인식했으며, 이에 따라 의

회참여는 기껏해야 계급투쟁의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 정도로 간주되었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의회는 부정과 변혁의 대상이라기보다 거의 유일

한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변모했으며, 의회정당화란 이를 지칭한다. 이는 노동

자 계급운동에 기초한 계급정당이 선거승리를 위한 대중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이기도하며,‘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해체과정(Przeworski & Sprague

1986)’이기도 하다. 1905년 당시 이미 독일 사민당이‘국민정당(Volkspartei)’

의 길을 걷고 있다는 베른슈타인(Bernstein)의 지적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4) 여기에서‘국가 내 정당’이나‘통치정당’이라는 용어는 입법부와 정당의 역

할이 축소되는 반면 국가-관료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국가의존성이 커지고, 정당이 시민사회의 이익을 집약·대표하는 본

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국가의 이해관계를 시민사회에 전

달하는 소위‘국가권력의 전동벨트(Poulantzas 1974)’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5)여기에서 논의되는 정당의 유형화가 반드시 정당의 조직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6) 인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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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대표들의 합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주

의의 핵심이 된다. 정통 마르크시즘에서는 의회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인식하

고, 의회민주주의 역시 변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7) 여기에서‘정당정부’나‘정당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

다. 현대 민주주의의‘정당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한 라이프홀츠(Leibholz

1967)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신탁적인 의미에서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주의와 달리‘정당민주주의’에서 의회는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개별 의원들의 합의기관이 아니라 정당을 대표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굳이 구

분하자면‘정당정부’는‘정당민주주의’와 달리 정부에 대한 정당의 우위 혹

은 행정부에 대한 정당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 이러한‘정당정부’

는 래니(Ranney 1962)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조건인데, 이는 정당이 유권

자의 선택을 단순화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며, 정당을 통해 집합

적 책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인민의 통제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

다. 논자에 따라‘정당정부’나‘정당민주주의’를 정당이 너무 과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8) 독일에서 정당은 당비, 임원회비, 기부금 등 자체적으로 모금한 정치자금 1유

로 당 0.38유로의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며, 정당명부 유효투표 1표당

0.7유로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정당이 정당 명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의 지역구에서 득표한 1표 당 0.7유로를 지급받는다.

9) 영어로‘faction’으로 표현되는 정당 내 비공식적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우리

는 분파, 파벌, 계파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통상 계파나 파벌이라는 용

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 용어에 비해 부정적인 인

상이 보다 작은 분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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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회와민주주의

서복경 | 서강대학교

I.들어가는말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의회는, 보통선거권에 기

초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정치공동체의 중대사들을 결정할 최

종권한을 갖는 회의체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인류역사에서

대중민주주의가 도래하고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보편 제도로 정착한

기간은 짧다. 반면 군주(혹은 독재자)나 소수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일

정한 자격요건을 가진‘다수’로 구성된 회의체가 정치공동체의 중대

사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경험은 오래되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길게 보면 의회는, 다수가 모여 내린 결정이 소수의 독단적 결

정보다 정치공동체의 생존과 유지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경험적 지

혜로부터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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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각 정치공동체가 가질 수 있었던, 정책결정

에 참여할 자격요건을 갖춘‘다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제각기 달

랐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다수’는 25만 정도의 인구

가운데 3만 명 정도의 시민이었다(Cartledge 2001). 서구의 절대왕정 국

가에서 그‘다수’는 군주의 결정권을 나누려했던 귀족들이었고, 근대

태동기에는 상업 부르조아지들이, 20세기 초반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자격을 가진‘다수’가 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다수’

들은 논의와 결정이 가능한 규모의 회의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했

고, 결정의 절차들을 만들어나갔다.

권력과 자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

등한 한 표를 갖는 현대 민주주의의 의회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

약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역사적 고안물 가운데 하나다. 각각의 역

사적 시기에 조응하는 정치공동체의 최고결정단위들은, 무(無)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앞선 역사적 경험 가운데 필요한 요소들을 취하

고 새로운 요소를 누적시킨 결과물이다. 가장 최근의 시기인 지금, 우

리가 경험하는 의회제도와 원리에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구성했

던 요소들도 있고, 절대왕정의 권력을 나누었던 귀족들의 정신도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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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다수’의의미

정치체제를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의‘수’를 기준으로 나

누는 것은 고대 그리스 정치의 전통에서 유래했다. 독재를 의미하

는 autocracy는 하나를 의미하는 auto와 통치·지배라는 kratos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과두정으로 번역되는 oligarchy는 소수라는 뜻

의 oli′gos와 역시 통치·지배의 arkhē가 조합된 것이며, 민주정의

democracy는 다수·인민이라는 뜻의 demos와 kratos의 조합으로

구성된 어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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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뿐만 아니라 군주와 귀족의 독단에 저항했던 부르조아지들

의 사상과 제도들도 남아 있으며, 대중민주주의 시기 무산자들의 참여

를 가능하게 했던 철학과 원리들도 들어 있다.

다소 복잡하고 정교해서, 선출된 대표‘그들’만의 제도와 규칙으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의회제도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

하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다수’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원리와 제도들을 엮어놓았지만, 의회제도의 본질은 이해관

계와 생각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공동체의

중대사들을 함께 결정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며 살아가기 위한 규칙

과 규범의 묶음이다. 특별한 누군가의 대단한 사상이 만들어낸 고안

물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다양한 생각과 상식들

대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란 20세기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를 근대 초기 민주

주의와 구분하여 지칭하는 용어다. 근대 초기, 제한된 수의 귀족과

중간계급 구성원들이 대의제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던 시기에는

유산(有産) 계급에게만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주어졌다. 보유한 자

산과 납세 실적에 따라 투표권이 부여되었기에, 유산 계급의 대표

만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20세기 전

후 대규모 노동자 계급이 양산되고, 이들에 대한 보통교육이 시행

되었으며, 대규모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무산자 대중의 정치

적 역할이 커졌다. 이와 함께 선거권의 자격요건도 점차 낮아져 결

국 다른 제한요건이 없는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의 시대가 도래했

다. 대중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가 된 시대의 민

주주의가 대중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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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인 집단 창작물이 의회제도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연하게도, 각 나라의 의회제도들은 다양하다. 선행

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범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취하고 새롭게 덧붙인 제도들 또한 다

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의회가 공통적으로 기초한 원리,

기능,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각 원리들이 이해되

는 방식이나 각 구성요소들이 조합되고 작동되는 방식은 의회의 수만

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각각에 대한 정보보다 그 제

도가 등장한 맥락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의회의기원과원리

1.고대의의회,근대의의회

전쟁이나 일상적 시기의 조세, 공동부역, 분쟁해결처럼 정치공동체

의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결정들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누군가에

의해 항상 수행되어야 한다. 그 결정을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한다

는‘민주정’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비롯되었다.

귀족정 시기, 아테네에서 폴리스(polis)의 중요결정들은 귀족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귀족원(아레오파구스, Areopagus)에서 주로 이루어졌

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솔론(Solon),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 등의 개혁을 거치면서, 자격

요건을 갖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민회인 에클레시아(ecclesia, ekklesia)

의 권한이 점차 커졌고,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에는 법률안의 승

인, 전쟁의 개시 등 중대사의 결정권을 갖기도 했다. 민회의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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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민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자문했던 평의회인 보울레(boule)의

구성과 권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솔론은 과거 부족 원로들의 회의

체였던 평의회를 4개의 계급별로 100인씩 구성된 400인회로 바꾸어

규모를 확대하고 권한을 주었으며, 클레이스테네스는 다시 거주 지역

을 기준으로 10개의 부족을 나눈 다음 각각 50인씩을 모아 500인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평의회는 민회가 결정할 의제를 먼저 토의

하고, 법률안을 만들어 민회에 제출했다.

귀족들의 회의체인‘귀족원,’시대에 따라 자격과 권한은 달라졌지

만 주로 귀족출신이 담당했던 최고 행정관직‘아르콘(Archon),’시민

들의 회의체인‘민회,’민회를 준비했던‘평의회’는 혼합정체론·공

화정·민주정의 모델이 되면서 서구 정치체제의 기본이 되는 철학과

사상, 제도와 원리로 해석되고 모방되었다. 이들은 한 제도가 다른 제

도를 대체하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힘의 관계와 권한

배분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공존했다는 점에서 혼합정체론의 좋은 모

델이 되었다.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

졌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였다는 점에서 공

화정의 훌륭한 모델이 되었고, 인민(demos)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기에 민주정의 기원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2천 5백여 년 이상 오래된 인류의 실험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 의회는 유럽의 중세에서

배태되고, 더 직접적으로는 근대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사상과 원리들

에 기초해 있다. 군주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입헌

주의, 세습권력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개척한 부를 권력으

로 전환시키려는 부르조아지의 노력과 함께 성장한 자유주의, 권력과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 대중민주주의가, 고

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들을 변형시키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근대 대의제 의회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보편적 사상과 원리

들의 조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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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의 우산 아래 분산된 권력들이 공존했던 중세 유럽의 정

치사회적 특징은 근대 의회의 다양한 유형들을 만들어냈다. 예컨대

오늘날 다양한 의회의 명칭들로서 Parliament, National Assembly,

Congress, Diet 등은 각기 다른 경험적 맥락들을 담고 있다.1) Parlia-

ment의 어원은‘말하다’라는 뜻의 불어인‘parler’를 어원으로 하며

parliament는‘말하는 행위’라는 뜻을 갖는다. Parliament는 영연방과

북아일랜드의 입법부를 칭했던 이름으로, 원래는 군주·귀족들의 상

원(the House of Lords), 평민들의 하원(the House of Commons)을 합해

지칭하는 것이었다. 13세기 이전 영국에는 국가운영에 대해 왕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귀족들의 회의체가 있었는데, 특히 조세징수와 관

련된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1215년 존 왕 치하에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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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역사에서근대

서양사에서 역사 시기를 구분하는 일반적 방식은 고대(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르네상스 등장 이

전), 근대라는 3개의 시기 구분이다. 근대의 시작은 대개 1500년경

전후로 보는데, 1453년 동로마제국의 몰락, 1492년 무슬림 스페인

의 몰락,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등의 사건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 일어났고 이 사건들은 그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갈라놓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개 18세기 후

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이전까지를 초기 근대

(early modern)로 보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근대의 범주

에 속한다. 반면 현대(contemporary)는 위와 같은 역사 시기 구분

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인 의미로 당대,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민주주의와 의회를

칭할 때 맥락에 따라 근대, 현대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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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견제하기 위해 귀족들이 요구하고 국왕이 서명한‘대헌장(Magna

Carta)’에서‘parliamentum’이라는 표현이 발견되며 이후 영국의 의

회발전과정에서 parliament는 점차 보편적인 의회의 명칭이 되어갔

다. 한때, 혹은 오늘날 영연방의 그늘 아래 있었던 국가들은 지금도

parliament를 의회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National Assembly는 불어인‘Assemblée nationale’에서 기원한

것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 세워진 의회의 이름이었다. 프랑스

혁명 전까지 프랑스에는 흔히‘삼부회’라고 불리는 신분제 의회가 있

었다. 삼부회의 최하층 신분이었던 제3신분, 당시 신흥 시민계급이 혁

명과정에서 자신들만의 회의를‘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로 선

포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상층을 차지하는 신분

제 사회에서, 평민들로 구성된 회의체가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 입법

기관으로 자임한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프랑스 4공화국

과 5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최고입법기관 중 하원에 해당하는 의회의

명칭을‘National Assembly’로 사용했다. National Assembly는 전쟁

이나 혁명, 몰락 등 단절적 방식으로 구체제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체

제를 수립하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나, 헌법을 채택하기 위해 모인 임

시회의를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1787년 미국 연방헌법 제정회

의나 1848~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의회, 나폴레옹 3세의 몰락 이후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 등도 National

Assembly로 명명되었다.

Congress는‘함께 모이다(con-gress)’라는 뜻을 갖는 단어로 유럽

및 미국 역사에서 주요한 회의들을 지칭하는 보편적 명칭으로 쓰였

고, 1789년 채택된 미 연방헌법 제1조에서 연방의회에 관한 명칭으로

채택되면서 의회를 뜻하는 명사로 자리 잡았다. 미 연방헌법이 의회

의 명칭으로 congress를 채택한 것에는 1774년부터 미국 독립때까지

개최되었던 대륙의회(continental congress)의 역사가 놓여 있다. 1774

년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13개주 대표들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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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기 위해 최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는 후일 미국 독립의

기초가 되었는데 당시 회의의 명칭이 대륙의회였다. con-gress는 각

기 독립적인 단위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모였다는 의미를 내포하

며, 위로부터 건설된 국가가 아닌 독립된 주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미국의 기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많

은 의회들이 congress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Diet는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프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다

가 국민국가를 건설한 나라들에서 의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며,

라틴어 dies,‘day’라는 뜻에 어원을 두고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신

분제 의회였던 Reichstag을 Diet of Augsburg, Diet of Nuremberg 등

으로 명명했고, 오늘날 독일의회의 명칭인 Bundestag의‘-tag’은 라

틴어‘dies’의 독일어식 용법으로, 매일매일 모여 회의를 한다는 정도

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는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등에서 입법부의 명

칭으로 사용되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사용된다.

우리말로는 모두‘의회’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경험 사

례들을 토대로 발전한 다양한 의회들은, 입헌주의·자유주의·민주

주의라는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각기 강조점이 다른 독특한 의회제도

와 전통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근대의회를 고대의회와 다른 종류의

의회로 분기시키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으니, 다음에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2.근대의회제도의원리

1)대의제

“추첨으로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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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와 복종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시민의 덕목…”

—아리스토텔레스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

이다.” —몽테스키외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선출된 대표들만의 의회는, 근

대 초기까지도 민주정이 아니라 귀족정의 제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주정의 모델을 만들었던

그리스 도시국가의 경험이었다.

고대 아테네에서 오늘날의 입법·사법·행정기능을 담당했던 기관

들은 추첨과 선거를 병용해 구성되었는데, 민주정이 체제의 중심원리

로 자리 잡으면서 추첨은 모든 공직의 구성 원리로 확대되어 나갔다.

민주정의 황금기엔 아테네 행정공직 700여 자리 가운데 600여 자리는

1년 임기의 추첨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는 선출되었다. 최고 행정관

직인 아르콘도 이 시기에 이르면 자격기준을 갖춘 이들 가운데 추첨

으로 정했다. 민회를 준비하고 지원했던 500인의 평의회도 민회에서

추첨되었으며, 사법기능을 담당했던 배심 재판소는 매년 추첨으로

6,000명의 배심원단(헬리아스타이, heliastai)을 구성하고, 그중에서 당

일 출근한 사람들 가운데 그날그날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물론 직위의 성격에 따라 추첨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제각기 달랐고, 정해진 임기나 연임 및 중임 허용여부, 사후 책임을 묻

는 방식들도 달리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임기제한이나 자격요건

들은 시민들 가운데 탁월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

민이‘통치하고 통치 받는 일을 교대로 하는 원리’2)에 충실하게 구성

되었다. 예컨대 1년 임기의 평의회는 연임이나 중임이 허용되지 않았

는데, 30세 이상 시민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일생동안 한 번은 평의

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했다. 통치와 복종을 교대하는 원리, 제대로 복

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통치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테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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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관통하는 사고였던 것이다.

반면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과 이들에 의한 통치는‘탁월성의 원

칙’에 기초한다(버나드 마넹 2004, 제3장). 선출하는 자와 선출되는 자

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면 추첨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세습된 신분이든, 스스로 획득한 권력이나 부이든, 아니면 특별히 뛰

어난 재능이든 간에, 선출되는 자는 선출하는 자와 뭔가 다르다는 가

정이 성립되어야만 제한된 대안 가운데 선택을 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갖는다. 선거는 선출하는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른 이들의 집단을 가

정하고 이들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서 공동체의 최고결정권을 부여

한다는 의미에서, 귀족정이나 과두정의 제도로 인식되고 시행되었던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를“민주주의적 귀족정”(버나드 마넹 2004, 4장)

으로 정의하거나“경쟁적 과두정”(Bobbio 1989, 107)으로 정의하는 것

은, 근대 민주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인류 역사의 다른 실험들이 있었

고 그 경험에 기초한 인식이 불과 2세기 전만 하더라도 상식적인 견해

로 존재했다는 사실의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대 대의제 의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체제로부터 출발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여성과 노예 등은 시민의 자격이 없었지

만, 시민들은 나이를 제외하고 공직의 추첨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

반면 근대 의회는 세습신분, 재산의 크기, 교육의 정도,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요소들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체제에서 출발했고,

근대 의회의 발전과정은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평등하게 갖기 위한

갈등과 타협의 역사와 함께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은

의회의 경험은 잊혀져갔고, 선거는 과두정이 아닌 민주정의 핵심제도

로 자리를 바꿔 잡았으며, 선출된 자는 선출하는 이들보다 뭔가‘탁

월’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학습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제 의회는 통치와 복종을 교대로 하던 고대

그리스 의회와는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 제한된 대안의 수, 선거

와 선거 사이에 선출된 자와 선출한 자의 관계, 대표될 수 있는 사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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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선거에서는 100명이

100개의 대안을 가질 수 없으므로, 몇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한다. 의회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 대안들을 기준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선거에서 무소속의

출마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대개의 경

우 선거운동이나 일상 정치활동에서 정당, 특히 규모가 큰 정당에 편

향적인 제도들을 두는 것이 대의제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또한 의회 운영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정당을 기본단위로 한다. 선

거와 선거 사이 선출된 자들이 선출한 사람들을 대표해 의회에서 한

활동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대의제 의회는 정당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왔다. 투표로 선택된 개인들이 어떤 내용을 위임받은 것인지, 어

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고 져야 하는지는 대의제 의회가 갖는 근원적

인 간극이다. 이 간극을 메우는 한 방법으로 집단적 책임을 묻는 형태

가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몇 개의 한정된 정치집단에 책임을 묻고 권

력을 교체시키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과두정의 성격을 띤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표되는 사회집단(이해관계)과 그렇지 못한 집단

(이해관계)의 간극은 항상적이다. 제한된 수의 정당들과 여러 사회 구

성 집단 간에 대표될 권리, 대표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둘러싼 갈등

과 긴장은 대의제 의회의 기본 특징을 구성한다.

2)견제와균형의원리:혼합정체론에서근대의회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나 세력들이 어느 한 집단

의 독단을 견제하고 서로의 필요 간에 균형을 맞추어 공존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번영에 이롭다는 생각은, 인류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오면서 경험으로부터 체득된 지혜 가운데 하나다. 견제

와 균형의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등으로 대표되는‘혼

합정체론’에서 그 사상적 뿌리를 갖는다(Vile 1967). 아테네의 아르콘

‾아레오파구스‾에클레시아, 로마의 집정관‾원로원‾민회, 중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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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회 등은 그 경험 사례들이다.

이 원리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만들어온 다양한 공동체들은, 불균등한 자

원배분 구조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상이한 이해관계 집단들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공동체 전체의 자원을 배분하고 재분배하

는 결정들은, 불가피하게 그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

는 집단을 갈랐다. 손해를 보는 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결

정에 대해서는 집단적 저항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때로 그런

저항들은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기도 했다. 공동체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분쟁을 조정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정

책결정에 참여한 세력이나 집단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 결정은 더 강

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고 결정에 대한 사후 불복이 빚어내는 정치 불

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세습되거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분에 따라 권력과 부의 크기가 달

라졌던 신분제 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신분집단들 간의 공존이 중요

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정은, 귀족이 아닌 시민들이 공동체의 경

제적 번영을 만들어내고 유지비용을 지불하며 귀족들의 결정에 불복

해 정치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삼부회가 만들어진 것은, 귀족이 아닌 자들 가운데 부를 축적한 평민

들이 전쟁과 왕실 운영비용을 대고, 군역과 부역을 담당하게끔 할 의

도에서였다. 이처럼 신분제 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은 수직적 위계구조

를 갖는 신분계급들 간의 공존을 위한 타협을 의미했다. 흔히 입법, 사

법, 행정 3권의 수평적 분립과 견제 이론의 주창자로 알려진 몽테스키

외도 집행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분리를 말하긴 했지만, 집행권을 가진

군주와 귀족들의 상원, 평민들의 하원 사이의 수직적 견제를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혼합정체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었다.

반면 시장경제와 정치가 분리되고 시장에서의 자원배분과 정치에

서의 권력배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근대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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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다른 맥락에서 작동되어야 했다. 군주, 귀족, 평민처럼 가시적으

로 구획된 신분집단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공존을 위해 타협할 새로

운 주체들이 필요해졌다. 적어도 정치의 공간에서는 1인 1표의 평등

이 자리를 잡으면서 신분이나 이미 가진 권력, 시장에서의 부가 곧바

로 정치적 위계로 전환되지 않는 사회가 도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의 불균등한 자원배분은 이해관계 집단들을 첨예하게 갈라놓았다. 이

런 조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해 공동체의 결정을 조정하고

타협할 주체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근대의 정당들이다.

군주‾귀족‾평민으로 각기 구성되었던 의회는 이제 하나의 틀로 묶

였고,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이해집단들은 정당을 매개로 그 틀 내에

서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현대의 정당들이 어떤 사

회세력을 대표하든 간에, 의회를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대표

하고 그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결정을 이끌어가되 다른 이해관계들과

의 공존을 위해 타협한다는 점에서는,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혼합정

체론의 근대적 대체물로 해석될 수 있다. 근대의회의 다소 복잡한 제

도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토대를 둔 선출된 대표들이 공존을 위

한 타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결정을 내리고 승복하게 할 목적

으로 고안된 장치들이다.

3)권력에대한수평적견제

오늘날 우리는 수평적 삼권 분립과 견제 원리에 익숙하지만, 원래

의회는 모든 권력을 하나로 행사하던 절대권력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이 행사되는 곳곳에서 견제 장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입헌군주제 확립과 근대의회의 출발점이 된 명예혁명의 결

과인 잉글랜드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의회의 동의 없는 자의

적 법 집행, 과세, 군사행동, 종교탄압, 재판권 남용의 금지와 자유로

운 의회구성권 및 언론의 자유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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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점은 권리장전에 선언된 13개의 권리항목 가운데 5개의 항목에서

권력의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한 견제가 포함된 것이다. 왕권에 의한

종교 및 권리재판, 군주에 대한 청원을 빌미로 한 기소, 과도한 보석금

이나 벌금, 기타 잔인하고 특별한 처벌, 기소 전에 벌금이나 몰수 등에

대한 약속 행위를 금지하고, 배심원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그

내용이다. 과세, 군사행동, 종교탄압, 기타 자의적 권력행사를 의회의

동의에 묶어놓음으로써 입법권을 통해 견제함과 아울러, 자의적 사법

권 행사를 통한 사후적 처벌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잉글랜드에서 권리장전이 선포된 지 1세기가 지나지 않아, 프랑스

의 계몽철학자 몽테스키외는『법의 정신』(1748)에서 군주의 집행권으

로부터 사법권의 분리를 주장한다. 무제한의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공평무사한

재판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독

립된 사법권을 통해 집행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치지는 않았다. 그에게 사법권 분리는 시민적 자유를 보장할 부차적

장치였다면, 제한정부를 위한 권력 간 견제는 집행권을 가진 군주와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 평민으로 구성된 하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의 2권 분리와 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로크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

은 아니다.

독립된 사법부를 통해 입법부와 집행부를 견제시키려던 구상은 미

국헌법 제정자들로부터 발원했다. 미국의 헌법제정과정에서 핵심 논

쟁 가운데 하나는 상원과 사법부의 권한이었다. 연방주의자들은 대통

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준권과 탄핵심판권, 하원의 입법권 일부를

가진 상원을 원했고, 의회의 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강력한 사법

부를 원했다. 반면 반(反)연방주의자들은 집행권의 일부인 비준권, 사

법권에 속하는 탄핵심판권, 입법권까지 갖는 상원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나며,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에 입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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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력분립과 인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Manin,1994). 미

국의 연방헌법 제정당시 사법부와 상원의 강한 권한을 주장했던 연방

주의자들의 견해는, 의회를 다른 모든 권력에 우선했던 휘그(Whig) 전

통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주장과도 달랐다.

오늘날 다양한 의회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원리에 따른 삼권 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많

이 성장하긴 했지만, 영국 의회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막강한 권

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의회에 있고, 지금까지 역대 영국 하원의원들 가운데 뇌물

수수 건으로 사법판결을 받은 의원은 없다(ERSKINE MAY 2004, 134-5).

의원에 대한 규율은 의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의 행위를 사법

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의회의 자기규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전통이 강하다.

반면 현재의 프랑스는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행정부 권

한이 강하다. 제3, 4공화국의 경험 속에서 등장한 현행 제5공화국은,

행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면서 의회 권한을 약화시키는 헌법을

1958년 채택했다. 헌법의 구성에서 대통령에 관한 항목이 의회에 관

한 항목보다 앞서 있다는 점부터 독특하다. 예컨대, 의회 의원수와 상

임위원회의 수는 의회의 결정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

어 있다. 정부발의 입법에 대해 의회와 수상의 견해가 다르면, 서로 거

부권을 행사하고 최종결정권한은 의회에 있는 유형이 아니라, 바로

헌법위원회로 간다. 조약의 일반적 비준권은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에

게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사안들의 경우에만 의회의 법률로 비준된

다.3) 한편 세계 최초로 의회에 책임지지 않는 집행 권력인 대통령을

고안해 낸 미국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도로 세분화되고 복잡한 견

제관계, 입법부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법부,

하원과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견제권을 가진 상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들 속에서도 근대의 중앙집중화된 국민국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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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집행 권력의 규모와 권한을 점차 확대시켰고, 이와 함께 집행 권

력을 견제할 의회의 기능도 점차 확대되었다. 관료제의 발전은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의 경계를 새롭게 구획했고 의회로 하여

금 각각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만들었다. 직업재판관들로 구성된 사법

부, 직업관료들로 구성된 행정부는 점차 그 규모를 키우고 자원을 확

대해 온 반면, 어느 나라나 입법부 관료의 규모는 가장 작고 예산 등

가용자원도 그러하다. 이런 조건에서 입법부는 관료조직을 통제할 여

러 가지 제도와 법규들을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 의회에서 입법권은

여전히 의회의 핵심권한이지만, 재정통제권, 국정감독권,4) 인사견제

권 등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 규율하는 제도들이 비약적으로 발

전해 온 것은 근대의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III.의회의역할과기능

근대의회의 핵심기능은 대표, 입법, 견제 및 감독으로 요약된다. 정

치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공익을 대표하고, 서로 상이한 입장들

을 조정해 공공정책을 결정하며,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의회의 이러한

기능을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에 위치시켜 생각해 보자.

1.대표기능

의회의 대표기능을 말할 때 의회(의원)는‘누구를’대표해야 할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래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 왔다. 의원

은 선출한 사람들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대리인(delegate)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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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Madison 1987)과, 일단 선출되면 전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스

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피신탁인(trustee)이어야 한다는 시각(Burke

1968)이 그것이다.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선거구의 이익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 혹은

전체로 의회가 대표해야 하는 공익은 루소의 말처럼‘일반의지’인가,

아니면 선험적이거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없으며 다양한 사익들이

조정되고 타협된 것 자체가 공익이라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따라야 하

는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의회(의원)의 결정들은 항상 이런 긴장을 수

반하며,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들도 함께 공존

해 왔다.

또한 의회(의원)는‘무엇을’대표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의원이 의

회에서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전통적인 대답은 지난 선거에

서의 약속이다. 지난 선거에서 승인받은 것을 의회에서 대표하고 다

음 선거에서 평가받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는 부족한데,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 정치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난 선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맨스브리

지는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을 더 추가한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지

않았지만 다음 선거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대표하는 경우

(anticipatory representation), 의원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행위원칙

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 경우(gyroscopic represen-

tation), 자기 선거구 밖의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경우(surro-

gate representation)이다(Mansbridge 2003). 예측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대표하는 내용이 이 네 가지로 모두 포괄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맨

스브리지의 분류는 의회(의원)의 대표기능이 선거에서의 대표와 책임

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의회(의원)는‘어떻게’대표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대표행위

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이해는 누군가를 대표해서‘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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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형태로 말하고, 제안된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의견을 말하

며,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로 정부에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전달하며, 개

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이해

방식은 대표되는 사람(집단)과 대표하는 사람(집단)의 관계가 고정되

어 있다고 전제하거나, 그 관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대

표행위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선거와 선거 사이

의회에서의 대표행위가, 지난 선거에서 맺어진 대표된 자와 대표하는

자의 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

기 때문이다.

한 의원(정당)이 맺고 있는 특정 사회집단과의 관계는 지난 선거 시

점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변화를 계기

로 지난 선거에서 지지를 보냈던 집단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때, 혹은 지지와 대표관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집단이 대표를 원할

때 의원(정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또한 지금까지 조직되지 않

았던 새로운 이해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지만 새로운 이해관계

를 매개로 지지와 대표를 교환할 집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관

계는 대표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멜리사 윌리암스는 정치적 대표를‘말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중재(mediation)’개념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Williams

1998). 정치적 대표는 대표해서 말하는 것(voice), 대표자(집단)와 대표

되는 자(집단) 간의 신뢰를 위한 노력(trust), 기억을 통해 새로운 이해

관계를 집단으로 조직하려는 시도(memory)의 3가지 차원을 포괄해서

이해되어야 하며,‘중재’는 이 셋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또

한 마리온 영은 정치적 대표를 대표되는 자(집단)를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라‘구별된 관계(differentiated relationship)’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Young 2000). 대표자가 특정 이해관계(집단)와 동일

시되어 대표를 하는 한, 대표되는 이해관계(집단)와 그렇지 못한 이해

의 간극은 줄어들 수 없으며 현대사회의 변화경향을 고려할 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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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등장할 때, 그 이해관계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슈는 지속적으로 대표의 공간

으로 들어와야 하며, 정치적 대표는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상

호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들은 의회에서

드러나는 대표행위들을 공식 정치제도의 좁은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문제의식을 담

는다.

의원이 의회에서 누구의, 무엇을, 어떻게 대표해야 하는가의 문제

는, 현실에서 이처럼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다. 선거로 승인받은 정책

을 지지받은 집단을 대표해 행위하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

하다. 하지만 선거와 선거 사이 의원의 자율성은 어디까지 인정되어

야 하며, 의회가 전체로 사회를 어떻게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

적 고민이 함께 할 때, 의회의 대표기능은 더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입법기능

의회의 입법기능을 협의로 이해하면, 법률안이 제출되어 회부‾상

정‾심의‾의결‾송부되는 일련의 공식절차가 그 내용이 된다. 하지만

근대의회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법권을 갖는다는

것은, 훨씬 더 역사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의 많은 나라에서 법률안의 제출권은 의원과 정부가 모두 갖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처리 및 통과율이

높게 나타난다. 의원의 법률안 발의권만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많은

법률안들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져 의원을 통해 제출되며 이런 법률안

의 처리율도 높다. 일견 입법에서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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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하는 이런 결과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이해되는 측면

이 있다. 국가의 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대규모의 직업 관료제를 통해

직접 국민을 대면하는 행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

한 정책수요를 더 빨리 접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체 공동체

에, 혹은 다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 의제들은 의회의 입

장에서도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택하기도 한다.

한편 법률을 공공정책 결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 및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법률로 위임한 범위 내

에서 행정부의 입법기능을 인정하고 있다.5) 대통령령 등이 대표적이

다. 또한 직접 법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많은 사법부들은

법률에 대한 심사기능을 갖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능이

대표적이다. 특정 법률 또는 하위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하면 입법부는 동 법률의 개정 내지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사법부는 내용적으로 입법기능의 일부를 대신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의회가 독점적인 입법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에 대해 의회 우선성(supremacy)의 원리를 발전시켜

왔던 영국의회의 전통으로부터, 이해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

겠다.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구속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사되

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근대 입헌주

의였다. 사람에 의한 통치보다 법치(rule of law)가 공동체 유지에 더

적합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대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

다.6) 하지만 근대 입헌주의의 특징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천부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며,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통치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주권자

로서 인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어떤 권력이나 권위보다 앞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개념은, 근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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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만드는 법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어

떤 법, 권위, 관습에도 저항할 수 있으며 바꿀 수 있다. 반면 주권자인

인민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위나 권력은 없다. 인민의 권리를

보호할 최고의 결정권이 존재하며, 그 권한은 전체로 인민을 대표하

는 의회에 부여되었다. 의회는 어디까지가 침해받지 않아야 할 인민

의 권리인지를 정하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정책을 결정하

고, 더 나아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대처방안까지도 결정하는

최고이자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 이것이 의회가 만들 수 있는 법의 범

위이자 성격이다.

의회의 입법 기능은 이런 성격의 법을‘만드는’행위이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으로 만들어질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을 판단하고(의제의 선택), 그 의제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

이 존재하고 각각의 의견은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은지를 확인하며(심

의), 실제로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조정과 타협)해야 한

다. 이렇게 보면 의원이 아닌 정부가, 혹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것과, 의회가 이를 받아‘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된다. 의회는 스스로 공동체의 중대사를 의제로 만들 수 있지

만, 다양한 의제들이 제시되어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선택의 범위

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회기능을 돕는다. 의안의 최종 결정은 의원

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이루어지지만, 심의 과정에 가능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결정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최종결정

이 특정 집단에 편향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의회의 배타적 입법권이

란, 모든 국가권력과 민간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만들 수 있는 법의 우

월적 성격, 그리고 의제 선택‾심의‾결정에서의 최종권한으로 이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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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견제와감독기능

근대 의회의 대표기능이 의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

면, 의회의 실제 업무는 협의의 입법과 견제 및 감독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물론 의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견제를 행사하는 가장 근원

적인 활동이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률안의 발의, 상정,

회부, 심의, 의결이라는 구체적인 활동과는 별도로,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영역은 근대국가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함께 분화되고 성장해 왔다.

예컨대, 영국하원의 위원회 구조는 의회기능의 분화, 발전의 역사

적 과정을 담고 있다. 하원의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때

구성되어 본회의 심의를 돕고 해체된다. 일견 다른 나라의 특별위원

회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의회의 상설 임무가 법

률안의 심의이므로 법률안마다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은‘상임위

원회(standing committee)’가 되는 것이다. 반면 정부부처에 대한 감독

을 위한 위원회들의 명칭은‘부처별 특별위원회(departmental selective

committee)’다.

이 위원회들은 새롭게 내각이 구성되어 지속되는 동안 함께 지속된

다는 점에서 일견 다른 나라의 상임위원회와 유사하지만, 필요에 따

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내각구성에 따라 변동하므로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야당은 내각부처에 대당되는 구조를 취하는

데, 이것이‘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이다. 영국하원의 위원회 구

조는 의회가 법률안의 심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가 내각의 개별영

역에 대한 특화된 감독 기능이 새롭게 등장하고 점차 이것이 상설화

되는, 근대의회‾행정부 관계 변화과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지금은 영국의 위원회 구조가 예외적이며, 법률안 심의와 감

독기능을 통합해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다.

현대 의회가 다른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은 압도적으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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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권력의 분화과정은 집행, 입법, 사법 권

력의 집중체제에서 입법권이 분화되고 사법권이 분화되는 경로를 겪

었다. 사법권의 분리는 자의적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조직적 독립과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재판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사법

부의 조직형식은 헌법수준에서 결정되고, 선출된 권력의 개입은 최고

법원의 구성 수준에 한정하여 사법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되 사법

부의 조직적 위계나 재판의 운영은 사법부 자체에 맡겨졌으므로 의회

가 일상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여지는 적었다.

반면 거대한 관료제와 막대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행정부는 달랐

다. 입법에 의한 과세를 하려면 필요한 국가재정규모를 알아야 하고

국가재정규모는 행정부처의 일상사업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부처별,

사업별 국정을 감독하고 회계연도별 예산과 결산을 감사해서 다음연

도 사업범위와 재정규모를 결정, 승인하는 일은 점차 연중 의회운영

전반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은 의회 감독(parliamentary oversight)기능의 영역

으로, ①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 ②정부의 집행활동에 대한 감독, ③

예산감사, ④예산집행 및 정부지출에 대한 감사, ⑤외교정책에 대한

감사, ⑥국방정책에 대한 감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7) ①은 의회에 대

한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으로 의회제 국가의 신임 및 불신임권이 예

가 된다. ②는 한국의 국정감사 및 조사 기능으로, ③과 ④는 예산승인

및 결산감사를 포괄하는 재정통제 기능으로, ⑤와 ⑥은 외국과의 전

쟁, 조약이나 협정에 대한 동의·체결·비준을 포괄하는 감독 기능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가마다 구체적인 제도들은 다양하지만, 전

체적으로 의회 감독권은 행정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미국 하원의「의사규칙」에도 의회의 감독이란 의회의 입법권, 재

정 및 국정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정부기관, 정부

정책 프로그램 및 정책 집행을 조사하고 관찰하며 감독하는 권한’이

제4장 의회와민주주의 167

4��(145-217)  2010.2.25 4:45 PM  ˘���`�167



며, 입법과정의‘내재적 권한’이자‘입법기능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이

고 본래적인 지원기능’8)으로 정의된다.

IV.의회제도의영역과구성

이하 의회제도의 영역과 구성 부분은 구조, 조직, 운영의 세 부분으

로 나뉘어 기술된다. 의회도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 가운

데 하나다. 모든 조직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조직을 틀 지우는 구

조, 조직 내부의 하위 구성단위들과 그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리, 실

재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세 측면을 갖는다. 의회의 구조는 전체로 의

회가 놓인 사회와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공동체의

최고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사회를 어떤 원리와 구조로 대표하고 있는

가를 주 내용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내부 조직의 측면에서 의회는 의

원을 기본단위로 하고, 위원회‾본회의라는 위계적 회의체계와 의회

내 정당‾의회 내 리더십이라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 그리고 이 단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개의 지원조직들을 갖

는다. 의회의 운영에서는 의회가 실제 작동하는 핵심 활동영역별로

운영사례와 제도유형들을 검토한다.

1.의회의구조

의회의 구조는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사회가 대표되는 전체 틀이며,

가장 큰 범위의 의회제도 영역이다. 이 범주에는 대표의 양식에 해당

하는 원의 구조와, 대표의 크기인 의회규모가 포함된다. 원의 구조는

한 사회의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구성이 대의체계를 통해 반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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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1인 1표의

단일 가치로 반영되는 단원제다. 단원제에서는 하나의 원이 그 사회

와 전체로 조응한다. 반면 양원제의 경우 1인 1표의 기준 이외에 다른

대표의 원리가 공존한다. 2개의 원을 각각 어떤 원리에 따라 구성하는

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위계와 구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

식을 반영한다.

대표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의회규모는 대표의 크기가 된다.

대의제에서 대표하는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대표되는 사회와의 간극

은 줄어든다. 그 사회가 어떤 집단적 이해관계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든, 1명의 의원이 10명을 대표하는 의회는 100명을 대표하는 의회

보다 더 많은 이해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크기는 대표하

는 자와 대표되는 자가 1:1로 조응하는 수준까지 커질 수 없다. 대의

제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독재가 아니면서 모두가 대안을

가질 수 없는 조건, 그 사이에서 한 사회의 의회규모는 정해진다. 한

나라의 의석수는 우연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제도적 맥

락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 등을 반

영한 결과다.

1) 원의구조

2009년 현재 세계에는 양원제 국가보다 단원제 국가가 더 많지만,

근대의회는 양원제로부터 발전했다. 근대 초기까지 양원제는 군주‾

상원‾하원의 수직적 신분계급들의 견제와 균형이라는‘혼합정체론’

의 전통에서 이해되었다. 군주제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미국조차도,

국가건설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민 통

합기능을 수행해야 할 존재, 유럽 국가들의 군주에 대당되는 대통령

직을 만들고 대통령과 상원, 하원의 견제 구조를 만든 것은 서구의 전

통에서‘혼합정체론’이 갖는 힘을 보여준다.

시민혁명의 경험을 가진 나라인 영국, 프랑스, 미국은 각기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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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양원제를 통해 의회정치를 일구었다. 지금까지도 세습귀족과

임명직으로 구성되는 영국의 상원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귀족과 성

직자 의회의 역사적 흔적이다. 반면 평민들의 의회인 하원은 초기 선

거권제한체제에서 점차 선거권자 범위를 넓혀 오늘날에 이르렀다. 프

랑스의 하원인‘국민의회’는 구체제 삼부회의 제3신분이 혁명과정에

서 제 1,2신분들의 의회를 부정하고 수립한 것이며, 혁명 이후 1875년

공화파와 왕당파의 타협으로 도입된 것이 프랑스의 상원(Senat)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양원은 경로는 다르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등장과정

에서 계급 간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졌고, 1848년 노동계급의 보통선

거권 요구를 수용하면서 상원을 설치했던 덴마크의 사례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양원은 식민지에서 각기 독립적이었던 주들이 연방으

로 공존하기 위해 합의한 주별 대표성 원리, 그리고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의 원리를 병립시킨 결과였다. 독일, 스위스, 호주,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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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세계의원구조사례

지 역 원구조 국가의수 비율(%)

세 계
양원제 77 40.3

단원제 114 59.7

아시아
양원제 16 39.0

단원제 25 61.0

유 럽
양원제 17 35.4

단원제 31 64.6

아메리카
양원제 20 57.1

단원제 15 42.9

아프리카
양원제 21 39.6

단원제 32 60.4

오세아니아
양원제 3 21.4

단원제 11 78.6

자료출처: IPU PARLINE DATABASE, 2009.6.2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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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멕시코 등에서도, 역사적인 지역 근거지를 가졌던 독립 세력

들이 연합해 국가를 세우면서 정치적 지분을 인정하고 근대 민주주의

의 원리를 수용한 결과로 양원제가 성립되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가

진 양원제의 하원과 단원제 의회는, 다양한 선출방식을 갖지만 유권

자의 직접선출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반면 양원제의 상원은 이처럼

역사적 형성과정 및 제도구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별로 독특한 제도를

갖는다.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법의 능률성

(legislative efficiency)과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on)의 두 차

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박찬표 2002, 287). 양원제는 두 개의 원이 의회

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대해 서로 견제할 수 있음으로 해서, 더 신중한

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의 원이 내리는 결정이 가질 수 있는 과도

함이나 경솔함을 줄일 수 있으며, 서로 상이한 대표 원리가 공존하여

다수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고, 하나의 원보다 더 폭넓은 여론을 반영

하여 입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

가별로 양원의 권한은 차이가 있지만 헌법이 정한 특정 영역에서는 2

개의 원이 모두 동의해야 결정이 가능하므로 중복과 지체를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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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양원제의상원구성제도유형과사례

상원구성제도 사례 제도유형 사례

다수대표제 미국,스위스,브라질등(28개국)

직접선출 44개국(58.7%) 혼합제 프랑스,일본,스페인등(5개국)

비례대표제 네덜란드,이태리,인도등(11개국)

신분형 영국등

임명형 캐나다,독일,러시아등

기타 31개국(41.3%) 간접선출 모로코등

임명+간접선출 아일랜드등

기타 -

자료출처: IPU PARLINE DATABASE, 2009.6.2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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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 대

표원리가 다른 대표의 원리에 의해 훼손될 여지가 있고, 상하원의 갈

등이 발생할 때 정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

다. 같은 맥락에서 단원제는 신속한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국정의 효

율성을 높이며 다수의사가 반영되는데 보다 직접적이라는 점이 장점

으로 평가된다.

모든 제도는 장, 단점을 함께 가지며 제도가 장착되는 역사적, 제도

적 맥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단원제를 택한 국

가가 양원제를, 혹은 그 역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

지만 어떤 국가가 새로운 선택을 하려 할 때에는 1인 1표의 평등 대표

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표원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2) 의회의규모

경쟁적 정당체제와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작동한다고 가

정할 때, 의회의 규모는 대표의 크기가 된다. 한 사회가 합의한 대표의

크기는 역사적 경험, 제도적 맥락, 사회 구성적 특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회규모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당체제와 특정 조건에서 채택된

선거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이해관계가 정당정치에 반영될

때, 기존에 대표된 범위와 새롭게 대표되고자 하는 이해의 관계를 정

하는 과정에서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까지 서구 각국들은 노동계급의 대표가 의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 의회의 전체 규모를 확대해야 했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규모를 키울 것인지는 중요한 정치적 선택 가운데 하나였다. 선거제

도가 변하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로 하는 의석규모를 다시 합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석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한 사회의 문화

적,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구성이 다양할수록 대표해야 할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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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집단의 범위는 넓어지고 대표의 크기를 넓혀야 할 압력도 높아지

며,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일수록 그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렇듯 의회규모는 각 나라의 경험과 맥락, 조건에 특히

의존적이므로 이론적 유형화나 일반화가 어렵다. 하지만 경험사례들

을 비교하면 몇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은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의회규모를 비교한 것이

다.9) 첫째, 대표의 최소크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30개 국가들

가운데 12개 국가는 인구수 천만 이하의 국가들인데, 이 국가군들은

모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작고 대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국

가들 간의 편차가 작았다. 표의 위쪽에 몰려있는 국가들의 지표를 통

해 확인된다. 둘째,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을수록 대표의 크기가 더

큰 경향을 보인다.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비슷한 인구규모의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들보다 의석규모가 더 작았다. 위 표에서 아래

쪽에 다수대표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대표의

크기가 경제적 자원의 크기와 직접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구규

모가 비슷한 헝가리, 그리스, 체코, 포르투갈, 벨기에를 비교해 보면 1

인당 GDP가 가장 낮은 헝가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작았고, 1

인당 GDP가 더 높은 벨기에가 더 낮은 그리스보다 1인당 인구수가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한 공동체의 의회규모가 사회경제적 자원의

크기보다 다른 정치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의회규모를 둘러싼 몇 가지 경향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별국가의 맥락적 특수성이 설명해주는 바가 훨씬 크다는 점

에서 일반화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

요한 적정 의회규모에 관한 문제는 현실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비교의 준거를 가질 수 있다면 제

도 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규

모에 대한 한 경험연구는, 대체로 의원수가 인구수의 세제곱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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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민주주의강의3-제도

<표3>OECD국가들의의회규모및기타지표

의원수(2009)
인구수 의원1인당 선거제도 1인당GDP

국가명 (2009) 인구수 (2008)

상원** 하원/단원 합계*** (천명) (명) ($)

아이슬란드 - 63 63 307 4,868 명부식비례대표제 39,900

룩셈부르크 - 60 60 492 8,196 명부식비례대표제 81,100

아일랜드 60(간) 166 166 4,203 25,320 단기이양식투표제 46,200

헝가리 - 386 386 9,906 25,662 혼합형비례대표제 19,800

스웨덴 - 349 349 9,060 25,959 명부식비례대표제 38,500

핀란드 - 200 200 5,250 26,251 명부식비례대표제 37,200

노르웨이 - 165 165 4,661 28,246 명부식비례대표제 55,200

덴마크 - 179 179 5,501 30,729 명부식비례대표제 37,400

스위스 46(직) 200 246 7,604 30,912 명부식비례대표제 40,900

뉴질랜드 - 120 120 4,213 35,112 혼합형비례대표제 27,900

그리스 - 300 300 10,737 35,791 명부식비례대표제 20,000

체코공화국 81(직) 200 281 10,212 36,341 명부식비례대표제 26,100

슬로바키아 - 150 150 5,463 36,420 명부식비례대표제 21,900

오스트리아 62(간) 183 183 8,210 44,865 명부식비례대표제 39,200

포르투갈 - 230 230 10,708 46,556 명부식비례대표제 22,000

벨기에 71(직) 150 221 10,414 47,124 명부식비례대표제 37,500

이탈리아 315(직) 630 945 58,126 61,509 혼합형비례대표제 31,000

스페인 264(직) 350 614 40,525 66,002 명부식비례대표제 34,600

폴란드 100(직) 460 560 38,483 68,719 명부식비례대표제 17,300

네덜란드 75(직) 150 225 16,716 74,293 명부식비례대표제 40,300

호주 76(직) 150 226 21,263 94,082 소선거구선호투표제 38,100

영국 618(간,종) 646 646 61,113 94,602 소선거구단순다수제 36,600

캐나다 105(지) 308 308 33,487 108,725 소선거구단순다수제 39,300

프랑스 343(간) 577 577 64,058 111,019 소선거구절대다수제 32,700

독일 69(지) 614 614 82,330 134,088 혼합형비례대표제 34,800

터키 - 550 550 76,806 139,646 명부식비례대표제 12,000

한국 - 299 299 48,509 162,237 혼합형다수대표제 26,000

일본 242(직) 480 722 127,079 176,009 혼합형다수대표제 34,200

멕시코 128(직) 500 628 111,212 177,089 혼합형비례대표제 14,200

미국 100(직) 435 535 307,212 574,228 소선거구단순다수제 47,000

* 위 자료는 2009년 7월 기준 CIA WORLD FACTBOOK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임

** 상원의 표기 중 (직)은 직접선거, (간)은 간접선거, (지)는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지명임

*** 의원 수 합계에는 직접 선출하는 상원의 의석수만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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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Taagepera & Shugart 1989, 173-180). 또

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적정 의회규모를 산출하려는 시도도 있었고(강원택 2002),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국부의 크기, 그리고 의회가 감독해야 할 정부의 크기

라는 다차원적인 기준을 적용해 적정 의회규모를 추산한 연구도 있었

다(김도종 외 2003).

분명한 것은, 공동체가 감내할 수 있다면 대표의 크기가 클수록 대

표되어야 할 사회와 대표하는 집단의 간극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

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의회규모를 판단할 때는, 의회가 아닌 다른 갈

등해결 방식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의회규모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의회의조직

의회의 조직은 의원을 기본단위로 대표, 심의, 결정을 위한 수평적

분업구조와 수직적 위계구조로 구성된다. (의원)‾위원회‾본회의는

의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의회 회의체의 기본 위계구조다. 의안 심

의가 본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위원회‾본회의의 관계는 다양할 수 있

다. 위원회는 의회업무영역에 따라 구성되는 수평적 분업체계지만 위

원회의 결정권한, 의제의 범위에 따라 위원회 간에 차등적인 위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이나 미국의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원

회나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

장단, 원내정당 리더십, 위원회 위원장들과 평의원들은 의회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싼 위계구조가 된다. 의회에 들어오는 모든 의제

들이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정된 의안들이 모두 심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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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결을 거치는 것도 아니다. 의안의 회부, 상정, 심의, 의결은 각각

의 단계에서 권한이 있는 주체 간에 협의되고 결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밖에 의회는 의원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조직들을 갖는다.

1)의회의원의권리와의무

의회의원을 위한 제도는 자연인이 아닌 선출된 대표로서 권리와 의

무에 관한 것이다. 의회의원의 권리는, 자연인으로 누려야할 권리에

더한 특별한 권리라는 의미로 특권(privilege)이라 불린다. 의원특권은

1689년 영국의「권리장전」제1장 제5항 제9호에 최초로 언급되었다.

전제군주에 대항해 청원을 할 때, 그 행위로 체포되거나 자의적으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

한 권리조항이었다.

의원특권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언론(연설, 토론, 질의, 보고, 설명, 변명,

표결까지를 포함)의 자유를 의미하는 면책특권(privilege of freedom of

speech), 회기 중 체포(구류, 구금 등 모든 신체의 구속)되지 않을 불체포

특권(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을 포함하며, 넓게 해석할 때 의원

직 수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수당이나 편익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적 취지를 갖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면책특

권은 책임면제의 특권이므로 임기만료 후에도 임기 중 행위에 대해 책

임을 물을 수 없는 영구적 특권임에 반해, 불체포특권은 임기 중에 한

하는 일시적 유예의 권리다. 또한 면책특권은 직무상의 발언이나 표결

에 관한 특권이며 직무와 관계없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은데 반해, 불

체포특권은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어야 하는 직무 외 특권이다(서복경 2005a).

변화된 상황 속에서 현대의 많은 의회들은 특권의 내용을 축소하거

나 권리남용을 제한하는 추세에 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현행범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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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사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민사사건에만 적용하는 나라들이

많다. 면책특권도 직무상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직무관련성이 없

으면 특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하지만 의원의 의회 내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발언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특권으로 인식된다.

한편 선출된 대표로서 의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중요한 의회제도

의 영역이다. 의원의 의무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윤리의 측면으로 청렴·품위유지의 의무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직업윤리로서 지위남용에 따른 이권취득, 직무상 기

밀누설 금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할 의무 등이 그것이다.

의원의 의무는 흔히‘의원윤리’로 표현되는데, 대표된 자로서 의원

의 윤리규범에 대한 고민은 역사가 깊지만 의회 내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영국의회의 경우 이미 1695년에 직무관련 뇌물

수수를 중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858년에는 하원에서

의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대가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영국을 포함해 많

은 나라들이 의원의 윤리를 의원의 자발적 순응에만 기대지 않고, 위

반했을 때 제재가 가능한 행위로 인식하여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대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미국에서 의원윤리와 관련한 별도

의 규범을 만들고 담당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고,

독일 연방하원에서 윤리강령이 채택된 것도 197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대의회는 특히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에 사익이 개입될 여지를 차

단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직위를 남용해 뇌물

을 수수하거나 의회 내 활동을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는 여전히 많

은 나라 의회의원들이 범하는 윤리규정 위반행위들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런 행위들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직무상 이익충돌에 관한 것이다. 이익충돌은 공직자의 사익이 업무수

행과정에 개입되어 부당한 의사결정이나 이권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

을 말한다. 특히 의회의원은 입법으로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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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있으므로, 개인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그가 속했거나 현재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입법과정에 투영되어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

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변호사 출신 의원이 사법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의사출신 의원이 의료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가시적 뇌물

수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의 논리가 결정과정에 투

영되는 것이다.

이익충돌을 회피하는 방안으로는 겸직제한, 블라인드 신탁, 제척

등이 있다. 겸직제한은 재임기간 동안 다른 직위의 겸직을 일시적으

로 제한함으로써, 블라인드 신탁은 재임기간 이익충돌을 야기할만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시킴으로써 이익추구의 유인을 줄이는 것

이다. 제척이란 이익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해당 이해관계에 관

한 의안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의원이 이를 대신

하게 함으로써 왜곡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방식의 제도를

취하든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가진 사익의 내용이 공개

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의회는 의원(과 그 가족, 의원의

보좌진들)의 재산내역에서부터 직, 간접으로 맺고 있는 다양한 사익 및

친교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서복경 2005b). 20세기 중반까지 의원의 윤리규범 준수는 의원개

인의 책임에 맡기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의회의 집단책임으로

인식하고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둔 국가들이 다수다.

2)의회의기능적분업단위,위원회10)

의회의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안건의

심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조사, 서로 다른 입장 간 사전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 분업 단위다. 위원회가 의회

업무에 따른 분업구조라는 점에서는 대체적인 동의가 있으나, 분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예컨대 ①전체의원 모

임에서의 심의와 결정을 돕는 단위로서 단순한‘논의의 장(arena)’으

178 민주주의강의3-제도

4��(145-217)  2010.2.25 4:45 PM  ˘���`�178



로 보는 시각과, ②전체의회의 결정권 일부를 대리하는 실질적 권한

을 가진‘기관(agency)’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Mattson & StrΦm 2004,

92). 전자의 시각에서 보면 심의와 결정의 실제 단위는 본회의가 되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사전심의의견을 제공하는 기능에 그

치는 반면, 후자의 시각에서는 사전심의권과 함께 본회의에의 안건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되기도 한다. 이 구분은 현실에

서 각국이 위원회에 부여한 제도적 권한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 의회의 심의와 결정에 대한 원리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

다. 전체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결정권이 부분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위원회는 전체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다

수당의 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따라 위원회 제도의

목적을 달리보기도 한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최종목적은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이며, 의회는 선거를 통해 다수당(연합)과 소

수당(연합)이라는 서로 다른 지위를 갖는 정당들로 구성된다.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정책실현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이고 다수당은 자신의 정책실현 과정에서 소수당의 동의를 획득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제도적 단위라는 입장이다(Cox

and McCubins 1993). 이런 시각은 특히 미국의회의 위원회 정치를 설

명하는데 잘 부합한다.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은 원구성에서 의

회의장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악하여 다수당의 정책노

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소수당을 설득하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의회에서는 의장단 구성 및 위원장직 배

분에서 원내정당들의 의석비율을 고려하며, 다수당의 정책노선에 중

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다수당에서 갖되 다른 위원회는 소수당에

게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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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일반적 기능으로는 ①노동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

행, ②개별의원들 간의 투표교환, ③정보 획득, ④정당 간 조정기능이

꼽힌다(Mattson & StrΦm 1995, 250-255).

노동 분업의 핵심은 세분화와 전문화다. 수많은 종류의 의회업무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동일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업무가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부터 얻는 효율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가 그 내용이

다. 하지만, 세분화 원리에 따른다면‘더 많은 위원회가 존재할수록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만, 이는 의원전체의 선호를 벗어

나 특수이익에 유리하게 편향될 위험 때문에 대표성이 낮아질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전문화를 추구할 경우 해당분야 종사경력자나 관련자

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

로 특수이익에 의한 포획이나 정책결정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박찬

욱 2004, 260). 따라서 대표성과 전문성의 긴장관계를 고려한 제도 디

자인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편 개별의원들 간의 투표교환 기능은 특히 지역구 출신의원들에

게 중요하다. 출신지역구의 현안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구

현안해결을 지지해줌으로써 서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대표적

인 것이 미국의회 위원회의 로그롤링(log-rolling) 관행이다. 이 기능은

선거를 통해 의원이 얻는 대표성은 정당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지

역구에 대한 대표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공익

과 부문이익의 충돌 시 부문이익 우선의 정책결정을 할 위험과 불필

요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Mattson & StrΦm

1995. 253). 따라서 부정적 결과를 위한‘담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견

제장치가 필요하다.

정보획득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꼽힌다. 이

때 정보획득이란 단순한 정보취합을 넘어 정책결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한다. 위원회를 다수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돕는 기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선호가 정해져 있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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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득과 타협을 위한 공간이 되지만, 적극적인 정보획득 기능을 중

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가 확보하는 정보는 정책결과에 대한 불

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최종결정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 공간이 된다

(Krehbiel 1991).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당이 미리 강령이나 공언

된 정책 프로그램으로 선호를 밝히기 힘든 의제들이 등장하며, 이때

의원들의 판단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다. 위원회는

청문회나 기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전문 지원인력에 의한 분석정보

등으로 전체의원들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어 제공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위한 사전조정기능이 있다. 모든 의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의안의 세부사항까지를 조율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회의 결정 이전에 최종조율의 과정은 불가피하다.

위원회는 정당 간, 개별의원 간 차이를 조정해내면서 표결이 가능한

형태로 의안을 가다듬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운영체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의안심의 단계에 따라

본회의중심제 혹은 위원회중심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회의중심제

국가에서는 본회의가 의안심의의 중심이 되며 위원회는 이를 위한 사

전조사 및 정보, 예비 심사의견을 제출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의안심의단계에서 위원회가 갖는 권한도 상대적으로 작다. 의

안심의 일정은 본회의 토론(독회)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일정은

이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위원회중심제 국가에서

는 위원회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의안상정여부, 본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의 형태 등에 대한 사전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런 연유

로 의안심의 일정은 위원회 심의일정을 우선으로 하여 본회의 일정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 중심제로 분류되는 국가군 내에서도 위

원회의 지위 및 권한은 다양하며, 의안심의를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

하더라도 전체 의원회의(본회의·전원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은 서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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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가장 일반화된 분류

가운데 하나는 존속기간에 따른 것으로, ①상설위원회 ②임시위원회

가 있다. 상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개념이다. 많은 국가에

서 의회임기나 그 이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지칭하

기도 하지만, 영국처럼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회부 때마다 구성되는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형태를 갖는 사례도 있고, 한국의 상설

특별위원회처럼 항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지칭하

지 않기도 한다. 임시위원회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되고 목적

이 완료되면 폐지되는 위원회로, 특별위원회와 혼동되기도 한다.

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①입법을 위한 위원회, ②재정 목적의 위원

회, ③조사를 위한 위원회, ④행정부 감독을 위한 위원회, ⑤의회운영

을 위한 위원회로 나뉘기도 한다(Shaw 1979, 361-434). 많은 국가에서

는 입법을 위한 위원회와 행정부 감독 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지만, 영

국의회에서는 구분되어 있다. 영국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을 위해

서만 구성되며, 행정부 감독을 위해 부처별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

다. 한편, 재정 목적의 위원회는 한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하

나로 존재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세입위원회·세출위원회·예산위원

회로 구분되거나, 영국·캐나다·일본처럼 예산과 결산담당위원회가

구분되기도 한다. 독일 연방하원의‘선거조사·의원특권·규칙 위원

회’는 대표적인 조사목적의 위원회다. 독일「기본법」은 선거결과 선

거부정과 선거무효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경우 이를 하원의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하원에 보고토록 하고 하원은 선거무효여부, 의원직 박탈여

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조사목적을 위한 위원회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의회운영위원회, 의

원윤리에 관련된 위원회, 의회규칙과 절차에 관련된 위원회 등은 운

영목적의 위원회에 속하게 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은 정부부처별 위원회와는 별도로,

특정 정책영역을 특화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한다. 한국의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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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국회법 개정 등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왔다. 미국하원의‘유럽 안보·협력위원회(일명 미국 헬싱키 위원회)’,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미‾중국 경제안보 관계 검토 위원회’는

외교정책 영역을 특화하여 설치된 위원회들이다.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활동한 일본 중·참의원의‘헌법조사회’는 헌법 개정 문제에 대

한 연구·조사를 위해 설치되었다.

의회의 위원회는 이처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지만, 다루는

의안의 범위 및 정책결정 권한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의회구조 및

해당 국가 의회제도의 역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소위원회‾

위원회‾(합동위원회)‾(전원위원회)‾본회의‾(양원 전체회의)의 순으로

그 권한의 범위는 커진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분업구조인 위원회가

다시 자체 내에서 갖는 분업단위다. 합동위원회는 나라마다 명칭이

상이하지만, 소관업무가 배타적으로 정해진 위원회들이 필요에 따라

공동 의안심의를 위해 갖는 위원회 제도를 말한다. 전원위원회는 모

든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 중심제가 아닌 위원회중심

제에서 본회의의 최종결정 이전에 다양한 위원회의 경계를 허물며 자

유로운 의안토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결정권도 행사

하는 기능을 한다. 양원제 국가의 경우 헌법이 정한 사안에 한하여 상,

하 양원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

3)의회내정당

위원회가 회의체의 위계구조에서 의원과 본회의를 연결하는 중추

를 담당한다면, 의회 내 정당은 정치적 견해와 정책적 입장을 매개로

의원과 본회의의 결정을 잇는 핵심적인 의회조직이다. 정당민주주의

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의회에서 의회 내 정당들은 의회의 각종 회의

체 구성권 및 의사일정 결정권을 행사하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 가

운데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치의제를 선택하는데 중심역할을 담

당한다. 또한 의안의 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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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을 몇 개의 입장과 의견으로 정식화하고, 결정

을 위한 조정과 타협의 주체로서 기능한다.

한국의 교섭단체, 미국의 의회정당(congressional parties), 유럽의 의

회정당(parliamentary parties)이나 의회집단(parliamentary groups) 등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다양하며, 상이한 명칭만큼이나 역사적 기

능 및 구성요건, 권한 또한 단일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의회

내 정당들은 원을 구성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협상의 주체가 된

다. 작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이 넘어가는 의회의원들이

의사일정의 하나하나를 모두 모여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한 기

준에 따른 원내집단에 결정을 위한 협상권을 부여해 의회운영의 효율

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의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배분하며 각 의안의 상정·심

의·의결을 위한 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운영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권한이다. 예컨대 발의된 모든 법률안

이 회의의 의제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는가, 심의를 거친 의안이 의결을 위한 안건

으로 상정될 수 있는가는 의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가

되며, 그렇지 못한 의안들은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서 의안 심의 관련 중요 결정은 의회 내 정당들 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

어지게 된다.

하지만 의회에 진입한 모든 정당들이 협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협의제적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협상권을 갖기 위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반면, 다수제적 모델을 채택한 경우에는 비

교적 높은 진입장벽11)을 두고 있다. 또한 앞선 역사적 경험에 따라 진

입장벽의 수준이 결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독일은 의석수가 작은 정

당들이 다수 있으면서 의회정치가 어려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

으로 인해, 유럽국가들 중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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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주요국의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

국가 명칭 최소요건
총의석수 의원정수

(단원/하원) 대비 비율

그리스
Parliamentary 재적 5%

300 5%
Party groups 10%득표율

네덜란드 Fracties 1 150 -

노르웨이 Parliamentary groups 1 169 -

덴마크 Folketing group 1 179 -

독일 Fracktion 재적 5% 598±α 5%

룩셈부르크 Political groups 5 60 8.3%

미국 Parties 1 435 -

벨기에 Political groups 5 150 3.3%

브라질 Parties 513 10%

불가리아 Parliamentary groups 1 240 -

세네갈 Groups 재적 10% 140 10%

스리랑카 Parties 1 225 -

스웨덴 Party groups 1 349 -

스위스 Groups 5 200 2.5%

스페인 Parliamentary groups 15 350 4.0%

아르헨티나 parliamentary blocs 3 257 1.2%

아일랜드 Parties 7 166 4.2%

영국 Parties 1 646 -

오스트리아 Klubs 5 183 2.7%

이스라엘 Party Groups 3 120 2.5%

이탈리아 Parlimentary groups 20 630 3.1%

인도 Party or Group 30 545 5.5%

캐나다 Political Parties 12 301 4.0%

포르투갈 Parliamentary groups 2(무소속은25명) 230 0.87%

프랑스 group politique 20 577 3.5%

일본 회파 2 480 0.4%

한국 교섭단체 20 299 6.7%

출처: IPU, PARLINE DATABASE의 자료와 각국 의회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재적의원10%or9개
주이상하원선거에서

5%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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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권을 위한 최소요건의 기준은 전체 의석수 대비 비율로 정해지

거나, 총 의석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최소의석수로 정해질 수 있으며,

나라에 따라 2가지 기준을 모두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스, 독일, 브라

질 등은 의석수 대비 비율로 최소요건을 정하고 있고,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고정의석수로 기준을 삼는다. 이런 경우 이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작은 정당들은 연합해서 하나의 협상단체를 만들기도 한

다. 예컨대, 의석수가 20석이 이상이어야만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한

국 국회의 경우, 15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

한편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당정치의 역사가 오래되고 정당체제 내 정

당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의회 내 정당의 수도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최소요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는 <표 4>에서 1석

으로 표기하였다.

4)의회의리더십

일반적으로 의회의 리더십은 협의로는 의장과 부의장(들)으로 구성

된 의장단이 되지만, 넓게는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의회 내 정당 지도

부를 포괄한다. 위원회 위원장들은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의회운영에

대한 권한 정도가 다양하지만, 사회의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협의적

의사결정체제를 갖는 의회에서 위원장들의 권한은 무시될 수 없다.

전체로 원내 리더십은 선거가 끝나면 원을 구성하고 의사일정을 정하

며 회의를 진행할 최종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지만,

각국 정치체제와 역사적 경험에 따라 제도적 권한과 권한의 실행양식

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오늘날 많은 의회에서 의회의장, 양원제에서 하원의장을 지칭하는

‘the Speaker’라는 명칭은 1376년 잉글랜드 의회에서 유래했다. 의회

의 실질적인 지도자나 대표자라는 의미보다 의회의 목소리를 왕에게

‘대리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나이가 많고 존경과 신망을

받는 중립적 인물들이 선택되었다.12) 이들의 역할은 중립적인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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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사일정을 관장하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되 특

정 정당이나 파벌의 대표가 아닌 전체로 의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

식되었다. 이런 이유로 의장은 가급적 본회의 토론에 참여를 자제하

고 표결은 가부동수일 때만 행사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많은 의회들

은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한편 미국의회는 영국의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영국모델과는

다른 의회의장의 모델을 출현시켰다. 미국의 하원의장은 의회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외에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보다 당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싱클

레어는 미국 하원의장의 책무에 대해“의원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승리연합을 형성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

으로 그들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함께, 자신이 속한 정당 의

원들 간의 갈등을 잘 관리하여 당내 결속력을 유지하는 역할”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Sinclair 1983; 이현우 2002, 6, 재인용).

현대 의회의 의장들은 고전적인 영국모델과 능동적인 미국모델 사

이 어딘가에서 역할모델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피터스에 의하면, 의

회의장의 역할은 공평성(fairness)과 효율성(efficiency)의 두 가지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는 것이다(Peters 1994, ix). 의회 내에서 공평성을 강조하면 소수정당

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타협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에 우선 가

치를 두게 된다. 반면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

해 다수 견해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것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다(이현

우 2002, 8). 이 두 원리는 의회의 일상운영에서 항상 충돌하게 되며 의

장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리더십의 성격에 따라 두 원리의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한편 각국 의회의장의 대외적 지위는 역사적 경험과 헌법이 정하는

권력의 위계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헌법이나 관례상 인정되는 제도적

지위가 반드시 정치적 영향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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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민주주의강의3-제도

<표5>OECD국가,의회의장임기와국가서열

국가명 의회구성 의장임기* 국가서열**

그리스 단원제 4년(의원임기) 3위

네덜란드(입)*** 양원제 4년(하원임기) 상원의장다음서열

노르웨이(입) 단원제 1년 왕족다음서열

뉴질랜드 단원제 3년(의원임기) 3위,비상시국가원수를대행할수는없음

덴마크(입) 단원제 1년 3위,국가원수-행정수반다음서열

독일 양원제 4년(하원임기) 2위,연방대통령다음서열

룩셈부르크(입) 단원제 1년 수상과동열

미국 양원제 2년(하원임기) 3위,대통령-부통령(상원의장)-다음서열

벨기에(입) 양원제 1년 국왕-왕족-추기경다음서열

스웨덴(입) 단원제 4년(의원임기) 2위,왕족에적임자가없으면임시통수권자

스위스 양원제 1년
4위,연방대통령-연방위원회

부의장-5명의평의원다음서열

스페인(입) 양원제 4년(하원임기) 3위,왕-정부수반다음서열

슬로바키아 단원제 4년(의회임기) 2위

아이슬란드 단원제 1년 3위,대통령-수상다음서열

아일랜드 양원제 5년(하원임기) 3위,국가원수-대법원장다음서열

영국(입) 양원제 5년(하원임기) 추밀원의장다음서열

오스트레일리아 양원제 3년(하원임기) 5위

오스트리아 양원제 4년(하원임기) 상원의장보다우선순위

이탈리아 양원제 5년(하원임기) 2위,상원의장과동일서열

일본 양원제 4년(하원임기) 수상,대법원장과동열

체코 양원제 4년(하원임기) 2위,국가원수다음으로수상과동일서열

캐나다 양원제 5년(하원임기) 5위(상원의장다음)

터키 단원제
임기5년동안1번째

2위,국가원수다음서열
선거로2년/2번째3년

포르투갈 단원제 4년(의원임기) 2위,국가원수다음서열

폴란드 양원제 4년(하원임기) 2위,국가원수다음서열

프랑스 양원제 5년(하원임기) 4위,상원의장다음서열

핀란드 단원제 4년(의회임기) 2위,국가원수다음서열

한국 단원제 2년(임기1/2) 의전상국가원수다음,대행순위는아님

헝가리 단원제 4년(의원임기) 2위

출처: IPU, PARLINE DATABASE

* 양원제일 경우 하원의장 임기를 표기함. 임기 중 의회해산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의회해산과 함
께 의장임기도 정지됨

** 국가서열이란 통상 국가원수의 부재 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순위를 말하며 국가 의전상 서열과
도 동일한 경우가 많으나, 입헌군주제 국가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2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로 표기함

*** (입)은 입헌군주제 국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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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에서 의회가 갖는 위치를 반영한다.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장

의 관계에 따라 의회의장의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의회책임제인 일

본의 중의원 의장은 수상과 동일 지위를 갖지만, 스페인의 하원의장

은 수상의 다음 서열을 갖는다. 양원제 의회인 경우 상, 하원의 권한

배분에 따라 각 원 의장의 제도적 지위도 달라진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겸임하는 상원의장의 지위가 하원의장의 지위

보다 높고, 프랑스에서도 상원의장이 하원의장보다 높은 지위를 갖지

만,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회의장의 대내적 역할은 정부형태, 의회제도, 정당체제의 특성으

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의회책임제에서는 다수당(동맹)이 내각을 구성

하므로, 의회 리더십은 다수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소수당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구성되거나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의회

의장 및 리더십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다수당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아

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제에

서는 의회 다수당과 집권당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 의

회 다수당은 집권당에 대한 견제역할을 중요시하게 되며, 이런 경향

은 다수당 주도로 구성되는 의회 리더십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당 출신 의회의장은 집권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 내부

정책결정에 다수당의 의사를 더 분명하게 반영할 유인을 갖게 될 수

있다.

한편 원내 정당의 공식적, 비공식적 권한은 의회의장의 역할에 영향

을 미친다. 의회의 의사일정 결정, 의안의 상정과 심의, 회의운영의 각

단계에서 원내정당들은 협상력을 갖게 되는데, 그 크기가 클수록 공식

적인 리더십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정당체제의 성격도

변수가 된다. 정당의 수가 많을수록 결정을 위한 다양한 연합이 필요

하며, 의회의장은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정

당 간 이념, 정책적 차이가 크고 정당의 수가 작다면 상대적으로 의회

내부의 갈등조정이 어렵고, 원내 리더십은 적극적인 갈등해결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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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받기보다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서복경 2004).

5)의회의지원조직

근대초기 명예직 의원들의 회의체로만 운영되었던 의회에서는 회

의운영을 지원할 최소규모의 지원인력만이 필요했지만, 직업적인 의

원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활동이 개인의 자원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생겨나면서 의회

도 별도의 관료조직을 갖게 되었다. 의회 발전 초기, 의원개인과 의원

이 속한 정당의 당파적 지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의회 지원조직들은 점

차 의회가 충원하는 관료들로 대체되었고, 현대 의회들은 당파적 지

원인력과 중립적 관료조직을 함께 갖는 형태로 발전했다. 오늘날 의

회의 지원조직 및 인력들은 그 역할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지원조직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 의회 지원인력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제도들이 발전해 왔다.

의회의 지원조직은 크게 단위별 지원조직과 기능별 지원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서복경 2005c, 1). 단위별 지원조직은 의회의 공식조직 및

회의체의 운영을 직접 지원하며, 기능별 지원조직은 전체로 의회가

담당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의원 개인의 보좌진, 위원회와 원내 정당

의 지원인력은 각 단위의 운영과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단

위별 지원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입법·국정감사·재정통제 등

의회 기능에 따른 지원기관들은 기능별 지원조직에 해당한다.

오늘날 많은 의회에서 의회의원의 개인 보좌진은 의회예산으로 고

용되지만 임용 및 해임이 전적으로 의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의회 조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인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공무원인 경우도 급여 및 복지규정

의 적용을 받는 것일 뿐 고용조건이나 의무 경우도 적용은 일반 공무

원들과 상이하다.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인 직업윤리를 요구받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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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과는 달리 이들은 당파적 활동을 위해 고용된 인력들이기 때

문이다. 이런 점에서 원내정당 지원조직도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원

내정당의 지원조직 및 인력은 의회의 지원을 받는 나라도 있고 의회

외부의 정당 책임에 맡겨져 있는 나라도 있다. 의회지원을 받는 나라

에서도 의회는 원내정당에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인력의 운용 등을 직

접 관할하지는 않는다. 반면 위원회 지원조직은 의회의 직접 통제를

받는 관료조직인 나라도 있고, 원내정당 지원조직처럼 정당에 맡겨져

있는 나라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의 위원회

지원인력들은 정해진 고용기간이 없고 다수당과 소수당의 구성에 따

라 임면이 이루어진다. 인건비는 의회차원에서 지원되지만 고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위원회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이런 경

우는 예외에 속하며 현대의 많은 의회들은 위원회 지원조직을 직업

관료로 운영하고 있다.

기능별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행

정부와의 관계, 정당체제의 특징 및 의회의 역사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집권당과 다수당이 일치하는 의회책임제 국가에서는 의회

의 심의, 결정을 위한 주요정보들이 내각과 정부 관료 채널을 통해 주

로 공급된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 관료조직이 의회와 정

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므로 의회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독

자적인 정보원을 가질 유인을 갖는다.

정당체제가 오래되고 각 정당들이 정책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

라에서는 의회에 기대되는 정보제공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

당의 정책능력이 낮은 나라에서는 의회 독자적인 정보공급체계에 대

한 요구가 높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회의 기능별 지원조직이 예외

적으로 발전한 것은 정당체제의 특징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 연방수

준의 미국 정당들은 원내 정당 외에 별도의 원외 조직이 약하기 때문

에 의안심의를 위한 정보를 의회지원조직으로 해결하는 전통을 만들

어 왔다. 대규모의 예산분석조직, 정보조사를 위한 조직, 국정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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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 조직등을 발전시키면서 정당이나 의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보수요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기능별 지원조직 발전의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향

가운데 하나는 의회의 특정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서 의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것

이 한 원인이다. 원외 정당이나 싱크탱크 차원에서 공급되는 정보의

속도보다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체

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3.의회의운영

본 소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의회의 조직들이 구체적으로 의회

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매번 선거가 끝

나면 원이 구성되는데, 원의 구성은 리더십과 위원회의 구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의장단을 선출하고, 위원회의 숫자 및 내용을 정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새롭게 일을 할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회의 운영일정을 결정

하게 된다. 의회의 운영일정은 그 나라의 회기제도라는 큰 틀 내에서

핵심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구성된다. 의회의 핵심기능은

법률안의 심의 및 결정,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

를 중심으로 한다.

1) 원의구성

매번 선거 후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은 의장단의 구성과 위원회의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장단은 의장과 한 명 혹은 수 명의 부

의장들로 구성되는데, 부의장(들)의 임기는 대개 의장의 임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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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의장의 임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지만, 의회의

원의 임기와 동일한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1년 단위로 재구성

하는 유형과 의원의 임기를 분할해 재구성하는 유형 등이 있다. 통상

의장(단) 후보에는 경륜이 있는 다선의원이 출마하게 되지만 법률로

선수의 제한이나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는 드물며 대부분 관행을

존중하고 있고, 전임의장의 연임이나 중임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

는 사례도 드물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이나 연

임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의회의원의 임기에 제한을 두는

국가가 드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대 의회의 의회의장(단)은 대개 선거로 선출한다.13) 하지만 그 선

거의 의미는 각국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미국의회

에서는 다수당과 소수당에서 각각 후보를 내어 단순다수득표를 한 후

보가 당선되지만, 양당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당 후보의 당선이

관행화되어 있다. 반면 과반다수 득표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차

례 투표절차를 성문화해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아르헨티나 하원,

불가리아와 칠레의 양원, 체코·이집트·일본의 양원, 포르투갈, 스페

인, 러시아, 슬로베니아 의회 등은 1차 투표에서 다수가 경쟁하되 과

반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 1, 2위를 대상

으로 다시 투표를 한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제1원, 노르웨이, 스

웨덴 등에서는 2차 투표까지 다수가 경쟁하되 과반다수 득표자가 없

으면 3차 투표에서 후보자를 2인으로 제한한다. 가능하면 과반다수

득표자를 선출하고자 하지만 제도로 강제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알제리, 카메룬,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페루, 세네갈, 시리

아 등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되 후보를 제한하지 않고 다시 투표하여 단순다수 득표자가 당

선된다. 비슷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모나코 등에서는 1, 2차 투표까지 절대 과반수가 없으

면 3차 투표에서는 단순다수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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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다수를 위해 여러 차례 선거절차를 성문화해두고 있는 나라들

은 대개 다당제 국가들이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선거결과가 존재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장단 선거에서 가능한 정당연합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이런 절차들을 두고 있지만, 실재로 과반다수를 얻는 의

장 당선자는 다수당(연합)의 후보자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1명 혹은

여러 명의 부의장을 두는 경우는 원내 제2정당(연합), 제3정당(연합)

순으로 배려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집권당과 상관없이 전임 의장이 선거에

서 재선되었을 경우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의가 없으면 투표절

차 없이 연임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만약 전임의장이 재선되지

못했다면 대개 집권당이 1명의 후보를 지명하고 각 정당들과 협상을

하여 투표 없이 추인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런데 점차 다수 후보자가

경쟁하는 상황이 빈발하다가 2000년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서 11명의 후보가 난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의회는 11명의 의원에 대

해 각각 찬반 투표를 실시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의장

선거에 대한 공식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아래 2001년 제도개선

이 이루어졌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형과 의장단 및 의회 내 정당 리더십 간의 조정을 통해 바로 본회의

선출절차를 거치는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의 유형도 위원회는

의장단 및 각 정당의 원내리더십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성된

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에 결정적 권한을 갖는 것이 의회 내 정당들임

을 의미한다.

위원장의 배분은 의회 내 정당들의 의석분포를 반영해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과 다수당 출신 위원들이 모두 담당하는 유형으로 나

뉜다. 후자의 유형으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는 다수당 출신 위원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프랑스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당(동맹) 출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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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에 임명된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정당별 의석분포에

비례해서 위원장이 배분된다.

2)회기의운영

회기는 의회의 회의가 개회되어 폐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회기제도는 연중개회를 기본으로 하는 유형과 정기회 및 임시회에 대

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는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의 사례로 미국과 영

국,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0조에 따르면

‘의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모여야 하며, 그 회의는 의회가 법률로 다

른 날을 정하지 않는다면 1월 3일 정오에 시작되어야 한다.’정기회

및 임시회의 구분은 없고 최소 및 최대 회기일수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재 미국의회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기(session)로 하며, 그 사이에

국경일이나 휴가기간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회기 시작일은 반드시 1월 3일은 아니며

휴일 등을 고려해 의회가 1월 초순경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2월,

4월, 5월, 6월 말~7월 초, 8월~9월 초까지는 국가기념일을 앞뒤로 해

1주일 이상에서 한 달 정도의 지역구 사업기간을 두고 있으며, 9월 중

순 이후 연말까지는 특별히 지역구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아 의원들은

주로 워싱턴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영국 하원의 회기는 1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다. 회기의 시

작은 국왕의 의회개회 연설로 시작되며,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강

림절, 여름휴가기간에 걸쳐 휴회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은 지역

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영국의 정당들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3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전당대회를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집

단적으로 휴회를 한다.

반면 한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은 정기회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시기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회기가 운영된다. 프랑스의 현행

「헌법」제28조에 따르면,‘의회는 의무적으로 10월 첫 근무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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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1번의 정기회(ordinary session)를 개최해야 하

며 … 정기회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그리고 제29조에는‘수상의

요구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extraordinary session)’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

기회와 임시회를 합한 회기일수를 제한하거나 임시회의 개최 회수 등

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에 더하여 특별회에 대한 규정이 있다.

현행「헌법」에 따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제52

조),「국회법」은 정기회의 기간을 150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특별

회란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

시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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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009년미국하원회기운영사례

1월6일

1월20일

2월16일

2월16일~20일

4월6일~17일

5월10일

5월25일

5월25일~29일

6월19일

6월21일

6월29일~7월3일

7월4일

8월3일~9월4일

10월12일

11월11일

11월26일

12월11일

12월25일

111대의회첫번째회기소집

대통령취임식

대통령기념일(PresidentsDay)

대통령기념일지역구사업기간(PresidentsDayDistrictWorkPeriod)

봄지역구사업기간(SpringDistrictWorkPeriod)

어머니의날(Mother’sDay)

전몰장병기념일(MemorialDay)

전몰장병기념일지역구사업기간(MemorialDayDistrictWorkPeriod)

국기제정기념일(FlagDay)

아버지의날(Father’sDay)

독립기념일지역구사업기간(IndependenceDayDistrictWorkPeriod)

독립기념일(IndependenceDay)

여름지역구사업기간(SummerDistrictWorkPeriod)

콜럼버스데이(ColumbusDay)

참전용사기념일(VeteransDay)

추수감사절(ThanksgivingDay)

유대교하누카,성전헌당기념일(Hanukkah)

크리스마스(ChristmasDay)

* 미국 하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2009.07.20)

4��(145-217)  2010.2.25 4:45 PM  ˘���`�196



때 소집되는 것이 특별회다. 임시회는 양원 어느 쪽이든 전체 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일본의 정기회는 1월부터 6월까

지 개회되며, 하반기에는 임시회나 특별회가 개최된다. 임시회와 특

별회의 회기는 양원의 공동의결로 정하게 되며, 같은 조건으로 회기

를 연장할 수도 있다. 회기 연장의 경우 정기회는 1회, 특별회와 임시

회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의일수 제한은 없으나 회수

제한은 두고 있다.

한국의 국회는「헌법」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0일 동안 정기회를

개최해야 하며, 임시회의 회수나 회의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하지

만 현행「국회법」은 2, 4, 6월에 임시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

정하여 최소 3회의 임시회는 의무적으로 개회해야 한다. 회기는 회의

의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한국처럼 정기회와 임시회

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1년에도 수차례의 회기가 운영되는 셈이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함께 운용하는 것은 임시회 개회와 회기운영을

위한 빈번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번거롭긴 하지만, 회기제도의

차이가 실제 회의일수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기회와

임시회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의 2005년~2008년 회의일수(공휴일 제외)

평균은 대략 170일 정도였지만, 1년 단위 회기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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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영국하원의회기운영사례

11월

크리스마스휴회

2월휴회

부활절휴회

성령강림절휴회

여름휴회

전당대회휴회

정회

국왕의의회개회연설

12월후반부터1월초반,통상2~3주

2월에1주정도휴회

성금요일에시작되어1주이상휴회

늦봄공휴일기간1주일정도

7월중순에서9월초순까지

9월중순부터10월중순까지3주정도

11월

* 영국 하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2009.07.20) 내용으로 재구성

4��(145-217)  2010.2.25 4:45 PM  ˘���`�197



영국의 같은 기간 평균 회의일수는 130여 일, 150여 일 정도였다.

3)입법과정

의회 입법과정의 출발은 법률안의 발의다. 법률안의 발의주체는 1

차적으로 의원이지만,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정부의 발의권을 인

정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전통

을 따르는 일부 국가에서는 의원직을 겸한 정부 각료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의회제인 영국에서는 의원이자 각료인 장관이 법

률안을 제출하면 정부발의로 구분을 한다. 이런 전통에 따라 미국도

의원의 법률안 발의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

므로 정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당의원들을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는 달리 의원이 각료 겸직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도 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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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모델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영국 의회가 있는 웨스

트민스터 궁전의 이름을 따 웨스트민스터 모델, 웨스트민스터 체제

라 부른다. 그 내용에는 입헌군주제의 전통, 의회 다수당(연합)으

로 내각을 구성하는 의회제, 의회의원들 가운데 임명되는 각료직,

1위 대표제의 선거제도, 의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기

타 의사규칙의 특성들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 언급한 의원인 각료

의 법률안 발의권 부분은 의원들 가운데 각료를 임명하는 영국의회

의 전통에서 유래했다. 반면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고안해 낸 미

국의회는 정부형태에서 웨스트민스터 모델로부터 분기되어 나갔

지만, 의원들만 법률안 발의권을 갖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갔다. 그

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각료들은 법률안 발의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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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는 별도로 정부의 발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의회의원들은 당연히 법률안의 발의주체가 되지만 국가에 따

라 발의가 가능한 의원 숫자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일본

국회에서는 일반 법률안의 경우 중의원 20인 이상, 참의원 10인 이상

의 찬성이 필요하며, 예산수반 법률안의 경우에는 중의원 50인 이상,

참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연방

하원에서는 의원정수 5%의 서명이 필요하며, 오스트리아는 8명 이상,

아일랜드 하원은 7인 이상, 벨기에 하원은 1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의회가 심의, 결정하기에 너무 많은 법률안을

제한해서 효율성을 담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법률안이 입법되었을

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발의 자체에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하겠다.

위원회는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별도의 발의권을 갖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에

서는 위원회가 발의권을 갖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발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위원회에 한해 특정

안건 관련 발의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덴마크의 재정위원회는

지출승인법안에 대해서만 발의권을 인정받고 있다. 위원회 발의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대개 법률안의 수정권 또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핀란드, 스페인 등 발의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정권을 인정하

는 국가들도 있다. 한편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는 위원회의 발의

권과 수정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원회 명의의 독자적인 수정제안은

가능하다(서복경 2009).

법률안이 발의되면 의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어 법규에 따른 회의단

위로 넘겨져야 하는데, 이 과정을 회부라 한다. 본회의 중심제 국가들

은 일단 제출된 법률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관

련 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 중심제 국가들은 접수 후 바로 관련 위

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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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지는데, 이 과정을 위원

회 상정이라 한다. 특히 위원회 중심제 국가에서 위원회 심의 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회 내 정당, 혹은 협상권을 가진 단체의 중대한 권한에

속한다. 소수당의 경우 상정에 대한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

킴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 상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위원회에서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이루어진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위원회 중심제 국가에서 법률안의 심의과정은

주로 소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소관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개최하

는 회의 회수 등에는 제한이 없다. 소관위원회란 의안이 접수된 후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차로 회부된 담당 위원회를 지칭한다. 하지

만 의안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위원회 간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심

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회의에 최종 보고를 할 책임을

질 소관위원회를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회 수정안 제출권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수정

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이나 독일 등 본회의 중심제 국가에서는 본회의에서 법

률안의 일반심의 및 축조심의14)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본회의에 1

차로 법률안의 내용이 보고된 후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면 심의를 시

작해서 본회의가 법률안의 본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예컨대, 영국 하원에서는 법률안이 제출되면 먼저 하

원 사무총장(Clerk)이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이름을 낭독한다. 이 단계

를 제1독회(First Reading)라 하는데, 독회란 말 그대로 의안 원문을‘읽

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

고 정당 간의 질의를 주고받는 제2독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가 된다. 위원회 심의내용이 보고되면 최종심의 및 의결의 절차

에 해당하는 제3독회가 이루어진다. 독일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법

률안의 내용이 소개되고 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1독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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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법률안의 축조심의

를 포함한 제2독회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독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포괄

적이고 일반적인 토론이 있고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 일정이 종료되면 본회의는 표결을 통해

결정과정을 진행한다. 의회의 표결은 투표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공개

되는 기명투표와 비밀투표로 크게 나뉠 수 있으며,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당시에는 이름과 입장이 공개되지만, 기록으로 남는 기록표결과

사후에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 비(非)기록표결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의원의 이름이 불리면 입장을 표명하는 호명투표, 찬성과 반대 입장

에 따라 일어서서 의견을 표하는 기립투표, 손을 들어 의견을 표하는

거수투표 등의 여러 방식이 있다. 현대에는 점차 전자적 방식으로 투

표를 하고 전광판에 결과가 공개되는 전자투표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다. 의회의 표결방식은 의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는데,

최근에는 의회 안팎의 인사 및 선거 관련 투표에서만 비밀투표 방식

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정책의안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포함한 기

명, 기록표결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회의원의 표결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며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후 평가

의 근거가 되므로, 각 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를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명투표가

일반화된 근거다.

모든 의회에서 법률안은 발의‾회부‾상정‾심의‾의결과정을 거치

지만, 각국이 택하고 있는 의회제도와 역사, 관행에 따라 그 결과는 다

양하게 나타난다.

<표 8>은 최근 한국, 미국, 영국 의회의 입법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본회의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의회는 한국과 미국에 비해 발의된

법률안의 건수도 적고 통과된 법률의 숫자도 적지만, 법률안이 법률

로 된 비율은 30%에 달한다. 연방제이면서 위원회 중심의 의회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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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는 미국의회에서는 발의된 법률안의 건수가 훨씬 많은데 비

해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된 건수는 적어, 법률안이 법률로 된 비율이

5%대 전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의회 및 정당체제를 포함한 정치제도와 정치 전통, 관

행들이 낳은 결과이며,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성립률이

5% 전후인 미국의회가 30%대인 영국의회보다 생산성이 낮다거나, 의

원수를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는 미국의 의회의

원들이 영국 의회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등의 단순평가

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발의법률안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의회에

투입(input)되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는 것이고, 이런 결과에는 어떤 이

유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 하에서 각 주별, 선거구별 요구들이

의회로 투입된 결과일 수 있고, 최근 들어 급증하는 한국 국회의 법률

안 제출건수는 정권교체와 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지체된 정치사회제

도의 변화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본회

의 중심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오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경험 속에

서 점진적 제도변화를 해 온 관행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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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한국,미국,영국의입법실적비교

국가 연도(기준) 법률안(건) 통과된법률(건) 성립률(%)

한국
16대(2000.05~04.04) 2,507 945 37.7

17대((2004.05~08.04) 7,489 1,913 25.5

107대(2001~02) 8,956 383 4.3

미국
108대(2003~04) 8,468 504 6.0

109대(2005~06) 10,560 418 4.0

110대(2007~08) 11,081 416 3.8

영국
2001~2005 505 151 29.9

2005~2008 435 123 28.3

출처: 미국자료는 의회대수별 Résumé of Congressional Activity

영국자료는 연도별 Sessional Information Digest

한국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재가공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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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는 역사적 경험과 제도의 다양성이 낳은 것이며, 그 사회의 맥

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의회의재정통제15)

근대 의회의 재정통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조세승인으로부터

지출승인으로, 다시 매년 예산에 대한 승인과 결산에 대한 감사로 발

전해 왔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전체 집행 권력에 대한 견제에서 각

부처별 활동 및 예산,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로 세분화되어 왔다. 오늘

날 의회의 재정통제는 행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운용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감사의 4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가 담당

하는 단계는 심의 및 결산감사의 단계다. 이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에 대한 감사는 한국의 감사원이나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처럼 별

도의 감사기관을 두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의회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다음 해 예산승인과정에 반영하는 수준에서 처리되

는 사례가 많은 반면,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은 각 국 의회의 핵심

활동 영역으로 자리 잡아왔다.

의회의 예산심의 제도는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 개입정도, 제출되

는 예산안의 형식, 예산심의 기간, 예산심의 절차 및 의회의 수정권한,

예산관련 의회 내부 위원회 구성 등의 하위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갖는데, 편성과정에 의회의

제도적 개입을 보장하는 장치로 사전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전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

인이 있은 후 결과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덕만 외

2004). 사전예산제도는 예산안 확정 이전에 의회에서 전반적 재정전

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재정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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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논의과정에서 재정방향에 대한 정보를 유

권자들에게 제공하며 동의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OECD 국

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고 한다.

예산안의 형식은 법률안의 형식인가, 아니면 법률안이 아닌 별도

의안으로 처리되는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차이는 각 나라 의회가 재

정통제 장치를 발전시켜온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떤 형식

을 취하든 의회의 결정으로 예산안이 승인되기는 하지만 결정과정과

효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예산이 법률로 취급된다는 것은

정부와 의회 관계를 넘어 유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

적 구속력의 범위도 일반인들에게 모두 미치게 되지만, 법률이 아닌

경우는 정부‾의회 관계를 규율하는 의안으로 한정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이도 일반 법률안과 동일한 청문회, 공청회, 회

의공개원칙 등이 적용되지만 후자인 경우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계 국가와 미국, 남미국가들에서는 예산안

이 법률로 취급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

루어진다.

예산심의 기간은 240여 일에 이르는 미국에서부터 한 달 남짓한 인

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내각 우위형 예산편성 전통을 가진 영국

제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비교적 짧은 심의기간은 갖는데, 아일

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오스

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은 2~4달 사

이의 심의기간을 가지고 덴마크, 네델란드, 독일에서는 4~6달의 심의

기간을 갖는다.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

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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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도적으로는 자유롭게 되어 있다. 반면 캐나다와 한국은 정부 동

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지출을 의결할 수 없으며, 스페인·

터키·멕시코 등에서는 세목별로 신규지출이나 예산증액을 결의할

수 있으나 총액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제한과 관행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수정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약

은 없으나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도 제도적 제약은 없지만 기한 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와 총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권한이 약하다고 평가된다.

많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그 권한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산담당 위원회가 주요 결정권을 가지

며 다른 위원회의 의견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유형으로 한국, 오스트

리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예산담당 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되 부문별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에 해당 위원회가 참석

하여 토의를 보장하는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예산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에 관한 총액을 결정하여 부문별로 할당

하면 각 소관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의 지출을 승인하게 되어 있는 유형

으로, 벨기에,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

로 각 소관위원회에서 해당부문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심의권을 가지

고, 위원회별 세부내역에 대한 결정을 조정하거나 전체총액을 결정하

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는 유형이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캐나다의 재정위원회는 예산심의만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아

니며 본예산 심의에서 다른 소관위원회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5)국정에대한감독

의회는 입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재정통제권을 행사해 재정집행내역을 감독하는 것 외에,

일상적인 국정감독 활동을 벌인다.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의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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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정감독 활동에는, 해당부처(기관) 수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청문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정책현안에

대한 구두 및 서면 대정부 질의, 고위직 공무원 임명에 대한 견제, 정

부 각 부처나 전체 정부의 사업(평가)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16)

각국 의회들은 필요할 때마다 행정부처 수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불러 의견을 듣고 질의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법규가 정한 요건

에 따라 국정현안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사안이 중대하고 영향력도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 전체 의회 차원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정부활동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전체

의원의 1/3, 혹은 1/4 등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

다. 그 밖에 각 국 위원회들은 소관사항에 대해 일상적인 청문회를 개

최하고 행정부처에 정보를 요구하며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들은 법률이 정한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부처의 장·단

기 사업계획과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벌인다. 미국

하원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한 해 동안 진행할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하원운영위원회와 정부개혁위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개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취합하

여 중복 사항 등을 조정한 다음 3월 31일까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야 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계획에 따라 연중 국정감사를 진행한

다. 위원회의 감사업무는 기본적으로 다년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만, 정부 예산의 지출승인 법률안 심의를 위한 감사 및 조사업무는 1

년 단위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의회에서 회계연도별 전체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관위원회별로 각 부처 재정집행을 위한 지출승인법률안을

심의하고 이것이 법률로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각 위

원회들은 전년도 사업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출승인법률안 심

의에 반영한다.

캐나다의 하원은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매년 2종류의 보고서를

206 민주주의강의3-제도

4��(145-217)  2010.2.25 4:45 PM  ˘���`�206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봄에는 각 부

처 사업과 정책계획을 담은‘사업계획과 우선순위에 관한 보고서(the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를 제출하고, 가을에는 계획에 따라 진척

된 정도와 평가를 담은‘부처별 사업수행결과 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 제출 후 의회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장치인 셈이다. 비

슷한 맥락에서 멕시코「헌법」제93조는 매년 9월 1일 대통령이 의회

에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원은 보

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각 부 장관을 불러 질

의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국정을 감독하는 활동을 진행

한다.17)

이 밖에 국가의 중요 고위공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개입함

으로써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업무영역이다. 국정

의 핵심지위를 맡는 담당자가 합의된 정책방향 및 사회적 가치에 비

추어 적합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예측되는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특히 비(非)선출 고위공직인 사법부의 고위직

전부 혹은 일부를 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선

출된 대표기관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도 개입하는데, 의회제 국가에서 수상(총리)이 의회의

선출이나 동의절차를 얻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수

상(총리)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가진 의회들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헌

법에 따라 각국에 파견되는 대사, 행정부처 장관 및 법률에 정해진 그

아래 고위공직자들까지 상원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6)청문회

의회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증언

및 의견을‘듣는다’는 의미의 청문회(hearing)는, 국가별로 제도의 명

칭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의회활동 가운데 하나다. 청문회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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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선거 사이 일상적인 의회 활동에서 중요 국정 담당자들뿐 아니

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도록 고안된 제도다. 변화

하는 국제, 국내환경 속에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이해 역시 고정되

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서로 다른 이

해관계와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은 의회정치와 사회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요 국정현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갈등이 야기될 때 국정담당자로부터 직접 정보와 증

언을 얻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정책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청문회는 의회활동의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그 목적

에 따라 입법을 위한 청문회, 조사 목적의 청문회, 인사 관련 청문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많은 의회에서 입법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의원이

나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때 이해당사자(집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집단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모두를 충

족시키는 법률안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그 법률안

이 이후에 법률이 될 때 이득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나뉠

수 있고, 각 당사자(집단)의 요구를 직접 들어 안을 수정하고 그 과정

에서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어 조정하는 과정은 법률의 안정

성 및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수적이다.

각국 의회는 또한 국정현안이나 사회현안과 관련해 조사 목적의 다

양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현안에 중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일어날 때, 시급

히 진상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거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한 목적으로 조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현안이 등장했을 때, 관련 대책을 국정에 반영하

고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조사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

이때 조사대상이 되는 증인이나 증거, 정보의 범위, 정보획득을 위한

208 민주주의강의3-제도

4��(145-217)  2010.2.25 4:45 PM  ˘���`�208



법적 강제력 수단, 증인의 보호 등의 세부사항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

지만,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법규로 정해두고 있다. 조사

청문회는 사안의 성격이나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전체 의회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국가의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직위에 대한 이해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 적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상자의 범

위, 청문회 결과의 법적 구속력 차원 등에서 나라별로 제도의 편차가

크며, 많은 의회제 국가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별도의 청문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의원이 내각 각료를 겸직하거나 지방의회 및

정부 등의 공직경험이 있는 경우, 이미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

어 있고 선거와 공직 수행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 있으

므로 별도의 검증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제 국가에서 의원이 아니거나 공직경험이 없는 후보자가 각료 및 고

위공직에 지명을 받았을 때 검증을 위해서 발전된 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모델로 발전했으며 이

후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에 정

해진 고위공직의 임명에서 상원의‘조언과 동의를 얻어(미국「연방헌

법」제2조 제2항 제2절)’야만 하므로 의회동의의 한 절차로 인사청문회

를 발전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회동의를 요하는 직위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부 직위에 대해서도 의회의 자체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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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선출된 대표들이 공동체의 최고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해 인류가 축

적해 온 다양한 지혜를 끌어 모은 정교한 고안물이 근대의 의회제도

다. 이 속에는 1인이나 소수의 결정보다 다수의 결정이 오류를 줄이고

더 많은 실행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있다. 그리고 다양

한 이해관계와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표하며 결정과정에 반영하

려는 오랜 실험과 노력의 결과도 들어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와 의

견이 동의하기 힘든 결정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결정에 이르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경험적 지혜도 녹아 있다. 의회제도의 핵심

원리는 공존, 대표, 결정의 원리인 것이다.

의회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므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물론

제도변화의 수준에 따라「헌법」이나 해당 법률, 하위 규칙 등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도변화의 원리를 이해하

는 것은 중요하다. 제도연구 분야에서는 특정 기준에 더 충실한 제도

와 그렇지 않은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로 더 우

월한 제도, 열등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해당 공동체의 조건에 따라

공존, 대표, 결정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가 그 공동체에는 가장 우

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의회제도는 그 사회를 잘 대표하고, 좋은 법을 만들며, 재정통제와

국정감독을 통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

다. 좋은 대표체제는 1차적으로 비례성과 책임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구현되지만 의회제도 영역에서는 그 사회에 적합한 대표의 원리를 담

은 원의 구조와 의회규모로 나타난다. 그리고 선거로 선출되어 의회에

들어온 다양한 이해와 의견들이 사회적 이해와 의견을 자유롭게 대표

할 수 있는 의회내부 제도가 필요하다. 의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다

수결 원리에 따르지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가능한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의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는 최종적으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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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대사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의회의 기능 가운데 결정만

큼이나 중요한 것이‘말하는’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나의

이해와 의견이 당장 다수가 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대표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정치적 인정을 의미하고 미

래의 다수가 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의

회에서 인정조차 되지 않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불안정해진

다. 의회 외부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법이란 내용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

하는 사람이 적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 번복되고 훼

손될 수 있다. 법률의 제·개정 속도가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잦은 법률의 변경은 구성원들

의 삶을 어렵고 피곤하게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은 법도 시행되

어 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좋

은 법률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지속성이다.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져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에 가능한 다수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동의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설익은 법률 변

경의 요구들이 있을 때 이미 동의한 이해와 의견들이 방어에 나설 수

있다. 물질적 필요나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입법

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법률

들이 수시로 바뀐다면 사회 불안정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선출된 최고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관과 공직

의 활동을 감독해 국가운영의 방향이 민의에 부합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사법부, 군대, 경찰, 검찰, 일반 행정 관료조직들은 수직적 위계

에 따라 움직이며 기능별로 구획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상층부를 선

출된 대표들이 견제하고 기관의 일상 활동을 감독해 민주주의의 정신

을 불어넣고 인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세계

각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통제되지 않은 군대·사법부 및 관료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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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제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왔다. 민주주의에

서 관료조직과 선출된 대표 간의 긴장이 필요한 것은 상층부 고위공

직 몇몇의 개인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의 작동원리

때문이다.

의회는 대표하고 법을 만들고 관료조직을 감독하면서 항상 효율성

의 논리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시장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대사회에서, 가능한 작은 자원의 투입으

로 가능한 많은 산출을 낳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윤리라는 압력은 강

력하다. 하지만 의회의 작동원리는 이런 시장적 원리에 반(反)한다.

좋은 대표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투입(input)이 바람직하고, 지속성

을 갖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출의 양이 아니라 질을 기준으로 입

법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의 양이 작더라도 가능한 많은 시간

과 노력을 투자해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원의 행위윤리인 것

이다. 관료조직이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했는지를 따지는 의회의 감독

활동에 부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드는 조직 외적 업무

로 여겨진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할당된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관료조

직에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의 민주성이라는 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관

료적 합리성과 역시 긴장관계를 갖는다. 시장과 관료조직이라는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방어하고 관철

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의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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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의회의 명칭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은 서복경,“국회의 기원,”『국회도서

관보』2007년 1월호의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되었다.

2)“one characteristic of freedom is ruling and being ruled in turn”은 아리스

토텔레스의『정치학』에 나오는 말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을 나타내는 구

절로 꼽힌다(「Politics」1317 b28-30).

3) 프랑스『헌법(Constitution of 4 October 1958)』, http://www.assemblee-

nationale.fr/english/8ab.asp #TITLE%20IV, 2009/8/20 다운로드

4) 의회의 oversight는 주로 국정감사로 번역되나, 한국에서는 국정감사가 정기

회 기간 20일 동안 진행되는 활동으로만 제한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국정

감독권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국정감독이란 특정 시기나 활동에 국한되지 않

고 입법부가 입법, 조사, 결산감사 등 전반적 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활동 및 권한을 의미한다.

5)‘위임입법’으로 불리는 이런 영역은 소위‘정부입법’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었을 때‘의원입법’이라

하고,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나 그 법률안이 법률이 되었을 때‘정부입법’이

라고 명명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지칭하는 것이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든‘정부입법’은 틀린 말이다. 법률안의 제출이

입법은 아니며, 정부가 제출했다 해도 법을‘만든’것은 의회이므로‘정부입

법’은 성립될 수 없다.

6) 플라톤은“법이 다른 어떤 권위에 종속된다면 … 그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

다.”고 일갈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공동체의 어떤 누구보다 법이 통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7) IPU PARLINE DATABASE.

8) 미 하원 규칙위원회, http://www.rules.house.gov/rules%20-%20upto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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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_gp_cong_oversight.htm

9) 대표의 크기로 의회규모를 정의할 때, 의원 개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로 그 기

준을 삼을 수 있다. 의회규모가 한 사회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한다는 가정은

최소한 경쟁적 정당체제와 공정한 선거제도를 가졌을 때 가능하다. 그 기준

을 충족하는 사례를 찾는 방법으로 OECD 국가군을 택하였다. 표는 의원 1

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열되었다.

10) 이하 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서복경, 2005d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1) 진입장벽(threshold)이라는 용어는 선거제도에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최

소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회 내 정당들이 협상권을 갖기

위한 최소요건을 의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12) 최근까지 영국의 하원의장은 원내 다수당이 바뀌는 것과 큰 관계가 없이 연

임을 할 수 있었고, 1960년대까지 하원의장이 출마하는 지역구에는 상대당

이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전통이 존중되었다.

13) 이하 의회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정보는 IPU PARLINE DATABASE의 자료

를 토대로 구성한다.

14) 혹은 축조심사란 법률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내려 가면서 찬반의견을 밝

히고 표결을 하거나 수정안을 내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 중심제 국가에서

는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

15) 이하 내용은 서복경(2005e), The OECD/World Bank Survey of Budget

Practice(2003)를 토대로 작성된다.

16) IPU PARLINE DATABASE.

17) 매년 정기회 기간 20일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는 한국의 국정감사 제도도 정

기적인 행정부 업무감사를 위한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나 장단기 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계획 수립이라는 측

면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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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익집단과NGO

정상호 | 명지대학교

I.들어가는말

시민사회는 학문영역에서 21세기 들어 최고의 성장산업이다. 이론

적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토크빌의 말대로 사회과학계의 발전을 주도

하여 왔으며, 사회자본 등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양산하는 건강한 모

태로 자리 잡았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영역(realm)·장(arena)·공간(range)으로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

과 역할은 개인과 가족을 국가와 정치 등 공적 영역과 제도에 연결시

켜주는 매개 활동이다(Cohen & Rogers 1995, 24).

시민사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는 저항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즉 공민

(citoyen)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부르조아

(bourgeosie)이다. 1792년 독일의 철학자 가르베(Christian Garve)는 시

민 개념이 정치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 모든 구성원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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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민의 의미를 가지면서 또한 부상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계

급을 가리키는 부르조아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중성과 긴장을

갖고 있음을 간파한 바 있다(신진욱 2008).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다양한 영역들을 포

괄한다. 이익집단과 NGO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임에는 틀림없

지만 시민사회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과

NGO로 한정하여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둘이 전체를 아우

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며, 제도의 관점에서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는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시민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의 철학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헤겔

은 근대 자연법 사상가들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비

판하면서 헌법, 행정, 군사 등 국가의 정치적 영역과 욕구 충족, 이익

추구, 노동과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역을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

면, 근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출현하게 된 시민사회는 과거

신분제적 전통과 절대적인 국가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노동을 통해 욕

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되는 경제사회 또는 경제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의미했다(Riedel

1969, 56). 요약하자면, 경제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는 욕구의 체계,

노동의 분업, 그리고 자기이익의 추구, 상호의존의 관계로 파악된다

(Hegel 1953, 189-243). 이런 측면에서 헤겔이 기술했던 시민사회는 여

러 학자들에 의해‘경제적 영역’또는‘경제사회’로 이해되었다. 헤

겔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K. Marx)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노동이 시민사회의

토대를 이룬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부르조아 계급이

국가의 간섭 없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상공업을 통해 자유롭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인 부르조아 사회와 동일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선과 자율을 추구하는 적극적 시민들이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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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인데, 이는 NGO의 철학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그람시는 국가 대 시민사회, 상부구조 대 하부구조 같은 전통적

인 이분법을 헤게모니(hegemony)라는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그람시는 국가를“주어진 계기에서의 생산과 경제의 유형에 대중들을

복종시키려는 억압기구”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를“자발적인 결사체

를 통해 행사되는 헤게모니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경제적 필요와 대립되는 영역이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해방된 자유와

동의의 영역이었다. 이처럼 그람시의 시민사회는 하버마스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공적 영역으로 언급했던 시민사회의 기능을 대변한

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시민사회를 논하면서 경제적인 문

제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경제적 영역으로서의 시

민사회보다 더 확장된 시민사회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 속에 자

유, 평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인 사회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그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하여 국가와 시장경제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공

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국가권력에 대한 감

시와 견제라는‘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특징은 하버마스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새롭게 지시한 공적

영역(public sphere)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이다.

요약하자면,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적극적 시민으로서 국가를 상

대로 자율과 독립을 지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세력들이 치

열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갈등과 통합이 일상화된 헤게모니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익집단과 NGO라는 시민사회의 양대 제도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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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익집단

1.다원주의와이익집단

1)다원주의(pluralism)의철학과원리

다원주의 이론의 사상적 기원은 메디슨적 민주주의(Madisonian

democracy)라고 할 수 있다. 메디슨은“파벌을 통제하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Federalist 10)”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본성에 근거한 파벌을 제한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

을 통해 파벌의 영향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메디슨적 민

주주의는 모든 사회세력과 집단들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한편으로 하

고, 어떤 그룹이든 그들 간의 결합이 다수로 결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의 균형을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장집 2005, 19).

이러한 메디슨의 사유는 초기 다원주의 집단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

을 주었다. 벤틀리와 트루만으로 상징되는 초기 다원주의 이론은 사

회적 분화과정은 기능의 분화를 이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특화

된 역할과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가져옴으로써 다양한 집단을 발생시

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집단이 회원 수에 비례해 권력

또는 압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사회체계의 궁극적 균형

상태를 결정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집단 압력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

다는 점이다. 올슨은 벤틀리와 트루만이 이렇게 압력단체를 긍정적으

로 보았던 이유를 회원의 중복 현상이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를 억

제해 주며, 특수이익과 대립하는 잠재집단의 존재와 활성화를 확신하

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올슨 1987, 154).

달은 철저한 경험적 사례 연구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다원주의 이

론을 정립하였다. 달은 권력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뉴헤이번 시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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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city)의 세 가지 공공정책 결정과정, 즉 공직후보지명, 도시재개

발, 교육을 사례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미국사회의 권력구조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배되

는 과두제(oligarchy)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자원을 갖는 다양한 지도

자에 의해 통치되는 다두제(polyarchy)라는 것이다. 달은 사례 연구를

통해 공직 후보지명과정에서는 정당 지도자가, 도시재개발에서는 시

장 등 공공 관료가, 교육에서는 교육 당국 및 교원단체와 학부모회가

각각 가장 영향력이 큰 행위자임을 밝혀냈다. 둘째, 각 영역에서의 지

도자 그룹들과 일반 시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것이다. 달은 1950년대 이후에는 시장과 같은 정치적 지도

자가 정책과정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행동은 이익집단 또는 유

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

국의 다두제하에서 권력의 불평등은 경제적 부가 자동적으로 교육·

문화·정치 등 다른 영역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였던 귀족정치

시대의 그것과 달리 누적이 아니라 분산된 불평등이라는 것이 전체의

결론이다. 요약하자면, 달의 최대 업적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슈 영

역에서 다른 종류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밝혀낸 것이

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미국사회가 실제든 잠재적인 것이든 집단들

사이의 균형이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게 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메디슨의 교리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입증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다원주의 이론의 교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은 자

유로운 결사체의 정당한 산물이기에 부당한 간섭이나 정부의 규제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나아가 이익집단을 포함한 결

사체들은 시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과정이자, 자율적 시민

들이 스스로를 지배하게 되는 자발적 과정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개인과 집단을 매개하는 합법적 제도이자 편향되지 않

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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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EU를 중심으로 로비제도의 합법화가 확산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

듯이 다원주의가 미국의 전유물은 아니다.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부

분적으로든 체제 수준에서든 다원주의 원리와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그렇지만 다원주의는 미국의 정치 문화, 건국 사상, 시민 습속, 현실

정치를 소재로 만들어진 완벽하게 미국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다음

절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원주의 제도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2)다원주의정치제도

(1) 로비와로비스트

① 제도로서 로비의 발전사: 원래 로비(lobby)는“자신을 대표하

는 시민적 행동이 아니라 영향력 행사의 의도로 정부의 정책 결정자

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달과 압력”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과 이익집단 사이의 개별 대면 접촉을 강조하였다. 하지

만 최근에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여론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다양한 집단 활동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Baumgartner and Leech 1998, 35). 이에 따라 로비스트의 개념 규정도

확대되어 왔다. 초기의 미국 연방법을 보면 로비스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의회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라

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로비 관계법을 수용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로비스트의 로비 대상을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넓히고 있다.

미국도 1995년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서는 행정부까지

로비 대상으로 확장하였고, 1998년의 기술 수정법(Technical Amend-

ment Act)에서 로비대상인 행정부의 직위를 대통령, 부통령, 백악관의

참모진, 1 레벨에서 5레벨의 행정직, 0레벨에서 7레벨이상의 유니폼

을 착용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로비가 입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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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의회를 대상으로 하나, 집행과 행정의 단계에서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로비의 법적인

적용 대상은 의회와 행정부를 포괄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를 위

해서 구두·서면, 혹은 인터넷 등의 전자적 교신 수단을 통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로비스트란 그러한 행위를 통해 3자로부터 재정

적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김진하

2005).

미국에서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로비제도가 발전한 데

에는 로비를 국민의 청원권으로 인식한 헌법적 전통과 미국인들의 인

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민의 청원권에 대하

여“의회는 국민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

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청원

권은 헌법에도 명시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지만, 청원권 행사의 대표

적 행동양식인 로비로 인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

에도 로비 규제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은, 청원권의 제약이라는 강력

한 반대논리 때문이었다. 결국 1946년에 비로소 연방로비규제법(The

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이 제정되었다. 1876년 로비

활동 규제가 의회에서 처음 거론된 지 무려 70년 만의 일이었다. 현재

의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규제는 1995년 연방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이 발효되면서 이루어졌다. 로비공개

법에서 로비 대상이 국회의원에서 의원보좌관, 행정부 관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로비스트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연방로비활동 규제

법의 미비점들이 상당히 보완되었다. 로비공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

는 3자를 위한 로비접촉을 2회 이상 하고, 6개월간 업무시간의 최소한

20%이상을 특정 3자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를 로비스트라고 규정하였

다. 아울러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로비스트, 2만 달

러 이상 수임한 로비회사 등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무실위치, 고객

신원, 로비보수, 계약기간, 접촉여부 등을 1년에 두 차례 상하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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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Hula 1999, 8-11).

오늘날 로비와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등록

된 로비스트가 현재 2만 6,01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

다. 또한, 2000년 현재 50개 주 지방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3만

6,959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4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사용

된 공식적인 로비자금은 20억 달러(약 2조 원)를 웃돌고 있다(세계일보

226 민주주의강의3-제도

한국에서의로비제도도입논의

최초의 본격적 공론화는 대표적 시민단체인‘참여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군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추진

하였던 백두사업과 연관하여‘린다 김 사건’이, 최순영 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운동과정에서는‘옷 로비 사건’이 터져 정치권과 재계

의 밀실야합과 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 로비활동 내용의 공개, 로비활동 규제 및 가

이드라인 설정, 불법적 로비활동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한「로비활동

공개법」을 입법청원하였다. 로비활동 법제화의 논의는 이후 더욱

진전되면서 2004년 8월에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 외 28명이「외국

대리인로비활동공개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13일

이승희 민주당 의원 외 10인은「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럼에도 계속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가

장 큰 원인은 로비의 합법화를 변호사 직무의 정면 침해로 간주하

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로비 합법화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지만 종료된 이슈는 아니다. 무엇보

다도 국가권익위원회나 법무부가 부정부패 근절과 투명성 제고 차

원에서 입법화를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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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30).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합법적으로 인정

된 로비스트는 드물었으나 최근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왜냐하면, 의회가 내린 결정은 25개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환경·소비자 단체들 역시 전문화

된 로비스트를 통해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유럽에는 현재 약 1만 5,000명의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는데, 유럽 의회에 정식 등록한 사람은 4,435명뿐이다(경

향신문 2006.4.8).

② 로비의 전략과 전술: 로비에 있어 전략은 공격의 포괄적 계획

또는 로비의 일반적 접근이며, 전술은 특정 정책 입장을 옹호하기 위

한 구체적 행위로 정의된다(Berry 1977, 212). 로비의 전략과 전술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시민단체의 분출에 따른 풀뿌리 로비의 등장

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의회‾기업‾로비스

트로 이루어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서, 전국적 수준에서의 지지자

동원을 지칭하는 풀뿌리 로비와 캠페인이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로비 전술에 있어서도 의회와 같은 한정된 목표에 자원과 인

력을 집중하는 전통적 전술(the rifle tactic)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메일, 공익광고, 항의 및 불매운동 등 다양한 자원과 의사소통을

통해 대규모로 전달하는 방식(the shotgun approach)으로 전환되었다

(Hrebenar, Benedict and Burbank 1999, 221).

로비 연구자들이 밝혀낸 공통된 사실 중 하나는 적어도 미국의 경

우 의회가 로비스트와 이익집단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대상이라는 점

이다(Berry 1977, 55-58). 특히 1970년대 이후 소위원회와 청문회가 활

성화되면서 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활성화시

켰고, 거꾸로 의회는 관련 정보 수집, 전문성의 축적, 정치적 지지에

있어서 로비스트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었다(Petracca 199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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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로비스트들은 어떤 방식의 로비를 가장 선호할까? 먼저

로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사이드 로비에는 단체들

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ㆍ건의서ㆍ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접촉과 사적

형태의 비공식 접촉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나 의회가 주최하는 각

종 공청회, 설명회, 자문위원회의 참여가 포함된다. 아웃사이드 로비

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 접

촉이 대표적이다. 단체의 입장을 개진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공론화

를 위한 캠페인·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시

위·집회·서명 등 집단행동 등도 아웃사이드 로비의 중요한 방식이

다. 로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로비스트들이 관료나 의원들

과의 공식·비공식적 접촉을 가장 선호하며, 항의 시위 등 집단행동

을 기피한다는 점을 밝혀냈다(Baumgartner and Leech 1998, 152-153).

그렇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전문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단체

와 같은 경제적 이익집단들은 공식·비공식 접촉과 같은 인사이드 로

비에 집중하며, 시민단체들은 아웃사이드 로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회원의 성격 즉, 전문직이나 기업의 대표들은 정부 관

료에 대한 특권화 된 접근이 항상 용인되어 아웃사이드보다는 인사이

드 전략을 선택하지만, 비영리조직(NPO)이나 시민단체들은 대중 설득

이나 여론 동원의 아웃사이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Gais and

228 민주주의강의3-제도

<표1>로비스트들이평가하는접촉채널의중요도평가(%)

Berry SchlozmanandTierney

중요 중요(아주중요+어느정도중요)

의회 73 97 (89+8)

행정부 47 93 (65+28)

백악관 11 87 (55+32)

법원 non 49 (22+27)

자료: Berry(1977), p.56; Schlozman and Tierney(1986),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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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 1986, 106). 또한 가이스와 워커는 재정적 지원의 성격이 단체

의 전술 선택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외부의 후원자

(patron) 없이 회비로 운영되는 직업적·상업적 단체는 회원들과 무관

한 공공이익과 같은 추상적 혜택보다는 개인적·즉각적·직업적·재

정적 관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사이드 전략을 추구하며, 반대로 재

단과 정부로부터 기부와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은 공공의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키려는 아웃사이드 전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워커는

이 요인이 집단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로비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주요 논쟁: 로비가 만들어진

이래 그것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초기에 가장 비

판적인 연구자는 로비가 가져올 권력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

는데, 키, 샤트슈나이더, 로위, 린드블럼 등이 대표적이다. 샤트슈나이

더는 기업지배 가설의 강력한 주창자이다. 그는 1946~1949년의 로비

지표를 분석하여 1,247개 가운데 825개가 기업을 대표하고 있음을 밝

혀냈다. 여기서 도출된 그의 결론은“압력 시스템은 명백히 기업 혹은

상위 계층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Schattschneider 1960, 31). 그의

비판은 기업과 전문직 등 잘 조직화된 특수 이익은 공공 이익이 부각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치적 갈등의 맥락을 동원·조작할 수 있다

는 주장으로 발전된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은 로위의 주

장이다. 그는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 공공정책의 원칙으로 확립된

이념을 이익집단 자유주의(interest group liberalism)로 규정하였다.

이익집단 자유주의에서 정부 역할은 기껏해야 효과적으로 조직화

된 이익집단에 대한 접근의 통로를 확보해 주고, 경합하는 이익집단

간에 협의된 결과를 조정하여 인준하여 주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로

위는 특히 로비의 폐해로 정부에 대한 시민통제의 약화와 특권세력의

급성장, 그리고 정부의 통치능력의 지속적 감퇴를 지목하였다(Lo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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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314-325). 로비 제도에 내재된 불평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

한 또 한 사람은 린드블럼이었다. 린드블럼은 무엇보다도 자본은 경

제성장을 결정하는 투자자로서의 특권적 기능 때문에 어디에서나 구

조적 권력을 향유한다는 권력 가설을 정립하였다. 그가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기업 집단과 같은 특수 이익의 로비 때문에 미국의 민주

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Lindblom 1993, 73).

그렇지만 1970년대에 들어 권력 불평등을 구조화시킨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강력한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환경 및 인권과 같

은 시민운동의 대두로 이익 시스템의 전반적 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는 시민단체의 급증을 주장하였던 녹크

였다(Knoke 1990, 15-31). 베리 역시 공익적 시민단체의 견제력을 통하

여 미국의 편향된 이익정치가 오히려 기득 세력의 권력 우위를 감소

시키거나 중립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공통

점은 인권·환경·소비자·여성 등 급속도로 성장하였던 시민단체의

등장과 이들이 고안하였던 풀뿌리 로비가 편향된 이익정치를 바로 잡

을 균형 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었다(Judis 2001, 13). 이러한 주장을 하

는 이들은 다음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의 수적 증가에

따른 영향력의 급증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여 왔다. 사업자단체를

비롯한 기업부문의 단체 수는 동 기간 동안 47%가 증대되었지만 시민

단체는 무려 180%가 증대되었다. 비중 역시 1960년에는 전체 단체의

15%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 이르면 전체 단체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의 등장과 풀뿌리 로비의 대두로 배타적이고 폐

쇄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지칭하는 하위정부나 관료‾의회‾대통령제국

가로 이루어진 철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낙

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들은 시민단체의 증가가 새로운 현상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 우위의

이익정치의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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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연구자는 시민

단체의 성장은 이익 정치의 질적 변화가 아닌 양적 증가일 따름이라

고 본 슐로즈만과 티에니이다(Schlozman and Tierney 1986). 이들은 워

싱턴에서 대표되는 조직의 45% 이상은 기업 조직이며, 그 조직의 3/4

이상은 기업이나 전문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단체·인권단체·사회

복지·이념 조직은 전체의 20%를 놓고 경합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하

고 있다.

샐리즈베리 역시 이러한 기업 지배 가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샐리즈베리는 워싱턴 이익정치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 중 하

나는 노동의 대표 조직이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반면 기업

의 동원은 큰 폭으로 증대되어 왔다는 점을 꼽고 있다(Salisbury 1992).

베리 역시 워싱턴의 이익정치에는 두 가지의 편향이 변함없이 지속되

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교육적, 소

득,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익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보다 중요하게 조직적 차원에서는 가치의 공유,

인종, 거주지와 같은 다른 잠재적 집단보다는 전문직과 산업 중심으

로 집단이 형성되는 경향이 분명하다는 것이다(Ber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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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유형별이익집단비율의추이

1960년 1995년 변동율(%)

영리부문 217(44%) 326(38%) 47

비영리부문 174(35%) 281(33%) 65

시민단체 72(15%) 206(24%) 180

혼합(Mixed) 31(6%) 50(6%) 73

계 494(100%) 863(100%) 75

자료: Baumgartner and Leech(1998),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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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싱턴대표부(Washington Representatives)

미국의 로비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제도는 로비의

관제탑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대표부이다. 워싱턴 대표부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모조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워싱

턴에 기관을 설립하는 직접적인 대표이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미

국이나 해외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워싱턴에 공식 사무실을 설

치하는 것이다. 워싱턴 대표부와 기업 본사 간의 결정구조는 획일화

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선에 배치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은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는가 하면(freehand opera-

tion), 어떤 유형은 본사가 워싱턴 사무실이 취해야 할 입장과 태도를

하달하는 매우 위계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consultative

operation). 직접적인 대표의 또 다른 유형은 협회나 노조이다. 직접 대

표의 마지막 형태는 공익단체나 주·지방 정부, 산하기관 등의 대표

조직들이 있다. 전국 수준에서 2,000개 이상의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관련 사무소들의 움직임도 활

성화되어 있다(Berry 1999, 54).

워싱턴 대표부의 두 번째 형태는 전문 로비회사를 통한 대리 대표

이다. 주로 법률가와 정치인들로 구성된 이들 대형 로비회사들은 고

용된 총잡이라고 조롱받기도 하지만 모든 공적관계와 정부관계에 필

요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Shaiko 1998, 8-13).

슐로즈만과 티에니는 특히 워싱턴 대표부가 급증하면서 로비 영역

에서 기업의 우위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들의 결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Schlozman and Tierney 1986, 90).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비율은 1960년대 이래로 57%에

서 72%로 증가한 반면, 시민단체의 비율은 모든 조직의 9%에서 5%

로, 노동은 11%에서 2%로 하락하였다.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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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서술할 가장 적절한 단어는 더 많아졌다는 것(more)이지만, 우

리가 발견한 더욱 중요한 의미는‘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

(more of the same)’이다.”

오늘날 미국의 로비 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로비 제도는 정치권력의 분권보다는 기업과 전문직 단체의 이익 극대

화를 초래할 구조적 경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쥬디스는 미

국의 로비 시스템이 로비스트들이 몰려 있는 K가(street)의 번성만 가

져왔을 뿐 미국 민주주의의 대중적 역동성과 경쟁을 시들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익집단 간의 논쟁을 공적 캠페

인으로 전환시키는데 능란한 로비스트·법률가·여론전문가·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일부 집단에 의한 여론의 심각한 독과점 현상을 경

험적으로 분석하였다(Judis 2001, 13-20).

(3)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미국은 단순 다수제도라는 선거제도의 제약과 동시에 다원주의적

이익정치의 활성화가 NGO로 하여금 지속적 정책연합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게 만든, 즉 정치제도가 전략의 선택을 규정한 전형적

사례이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보수집단과 연합

하였던 반면 민주당은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노동이나 좌파 운

동단체와 연대하였다(Goldstone 2003, 24). 이러한 안정적 연대는 1970

년대와 198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나

타났다(Tarrow 1998, 84). 요점은 다원주의적 정치철학에 근거하여 양

당 모두 정치자금을 비롯한 선거동원에 있어서 이익단체나 시민운동

과 일상적 연관을 맺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민운동의

종말을 가져온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보와 전략의 공유에 근간한 시

민운동과 정당과의 제도화된 공생관계를 낳았다.

미국에서 이익집단이나 시민운동과 정당의 정책 연계는 이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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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1년에 제정되어 1974년에 개정된 연방선거활동법이다. 이전

까지 노조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연방선거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헌

금이 금지되었지만 1974년에 이루어진 선거운동 수정조항과 연방선

거위원회의 해석에 의해 자발적 기부가 합법화되었다. 이 법에 근거

해 설치된 정치활동위원회(PAC)는 각종 단체들이 정당과 의회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렛대를 제공하였다(Baumgart-

ner and Leech 1998). 이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역

시 정치활동위원회를 두고 노조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입후보자들에게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표 3>은 단체 유형별로 설립된 정치활동위원회의 수를 표시한 것

이다.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민단체(NGO)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정치활동위원회(non-connected PACs)의

증가 속도가 전 기간을 걸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정치활

동위원회의 비중은 1977년에는 전체 중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였지

만, 2005년에는 기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 모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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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정치활동위원회(PAC)의증감추세

연도 기업 노동 사업자단체 독립(NGO) 법인 총계

1977 550 234 438 110 28 1,360

1980 1,206 297 576 374 98 2,551

1985 1,710 388 695 1,003 196 3,992

1990 1,795 346 774 1,062 195 4,172

1995 1,674 334 815 1,020 173 4,016

2000 1,548 318 844 972 153 3,835

2005 1,523 316 812 902 153 3,706

2006 1,808 312 1,019 1,797 155 5,091

(단위:개)

출처: Federal Election Committee, PAC Financial Activity 2005-2006

(http://www.fec.gov), 2009062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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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시민단체의 활약은 눈부시다. 1993년도에는 3,050만 4,769

달러를 모금하여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였지만 2005년에는 1억 4,163

만 6,720달러를 모금하여 1억 3,124만 9,779달러를 모금한 기업을 처

음으로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중 1위는 1,194만 6,570달러를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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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모금규모기준으로본상위50개독립정치활동위원회(2007년기준)

단체명 모금액($) 민주:공화(%) 단체명 모금액($) 민주:공화(%)

EMILY’SLIST 20,018,970 100:0 DefendAmericaPAC 1,843,016 0:100

Moveon.Org 14,443,093 100:0 SearchlightLeadershipFund 1,656,350 100:0

ForwardTogether 8,224,394 100:0 Automotive Free IT 1,651,854 10:90

VolunteerPac 6,296,633 0:100 FreedomProject 1,617,071 0:100

StraightTalkAmerica 6,086,825 0:100 TheCommonwealth 1,594,344 0:100

ACTBLUE 5,439,866 100:0 ProgressivePatriots 1,552,064 98:2

LyndonLarouchePAC 5,375,716 100:0 PWHCPAC 1,531,354 42:58

KeepingAmerica’sPromise 4,401,634 100:0 AMERIPAC 1,504,141 99:1

Republican Issues 4,330,152 0:100 Ernst&YoungPAC 1,485,592 39:61

HopeFund 3,723,323 100:0 Pro-LifeCampaign 1,479,911 0:100

21StCenturyDemocrats 3,076,080 100:0 21StCenturyFreedom 1,476,987 0:100

AllAmericaPAC 2,845,646 100:0 ForAnEffectivePAC 1,383,086 100:0

DemocracyForAmerica 2,808,340 0:100 CPCPac 1,363,365 0:100

FreshmenPAC 2,594,758 0:100 KPMGPartners 1,332,863 37:63

Deloitte&ToucheFederal 2,564,297 25:75 HeartlandValuesPAC 1,316,243 0:100

KeepOurMajority 2,410,048 0:100 PacForAChange 1,263,859 100:0

TOMPAC 2,181,651 0:100 CongressionalMajorityPAC 1,205,512 0:100

HillPac 2,181,010 100:0 Lautenberg20YearsPAC 1,110,027 100:0

NewRepublicanMajority 2,164,747 0:100 BobBarrLeadershipFund 1,088,067 2:98

ERICPAC 1,953,018 0:100 CHRISPAC 1,087,504 100:0

SolutionsAmerica 1,951,038 0:100 UniteOurStates 1,079,717 100:0

OneAmericaCommittee 1,925,191 0:100 SonnenscheinPAC 1,054,605 61:39

AmericaComingTogether 1,923,498 100:0 SenateVictoryFund 1,039,847 0:100

Gay&LesbianVictoryFund 1,894,765 100:0 ForARepublicanMajority 1,039,301 0:100

RelyOnYourBeliefsFund 1,851,752 0:100 TennPac 989,574 0:100

출처: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원 비율은 http://www.opensecrets.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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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여성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에밀리 리스

트(Emily’s List)가 차지하였고, 반(反)부시 캠페인으로 유명한 정치단

체 무브온(MOVEON.ORG Political Action)이 850만 3,172달러를 기록하

여 그 뒤를 이었다(http://www.fec.gov/20060308pac).

<표 4>는 2005~2006년 동안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하였던 상위

50개 독립 정치활동위원회를 정당별로 정리한 것이다. 5개를 제외하

고는 모든 단체가 하나의 정당만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후원 비율은 정확히 50:50에

이르고 있다.

2.이익집단과조합주의(corporatism)

1)고전적조합주의

1970년대 정치학자들은 당시의 세계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사회

협약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부

담은 나라마다 달랐는데, 정치학자들은 그 원인을 각국에 내재한 제

도적 다양성에서 찾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합주의 또는 노사정

사회협약의 이론적 모델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938년

노사정의 역사적 타협으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의 살쯔요바덴 협약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전후 스웨덴에서는 자본을 대표하는 경총

(SAF)과 노동을 대표하는 전국노동연맹(LO)이 전국적 협상을 통해 스

스로 규제를 해왔다.

조합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슈미터 등 초기 이론가

들의 주장이 거시적 조합주의라면, 198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

한 새로운 조류는 미시적 조합주의이다(강명세 2006, 143). 거시적 조

합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 자본 및 국가 등의 이익 조직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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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는 슈미터가 다원주의에 대한 대항 개념으로 사용한 조합

주의이다. 조합주의의 구성 요소는 독점적 대표체계, 대표체계 간의

위계적 조절, 기능적 분화, 공식적 및 준공공적 위상, 반강제적 가입

및 전국적 지도부 선출 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앙조직의 발전과 독점적 대표체계이다. 슈미터는 조합주의를 사회

조합주의와 국가 조합주의로 분류했다. 사회조합주의는 조직화의 과

정이 시민사회, 즉 아래로부터 출발하여 참여 집단들의 자발적 합의

를 통해 구축된 유럽의 선진국 유형에 해당된다. 반대로 국가 조합주

의는 위로부터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추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

미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지배적이다. 조합주의 이론이 특히

많이 적용된 분야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이익의 하나인 계급이익이 반

영되는 산업관계이다. 조합주의와 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임금협상이 중앙조직에 의해 조정된다는 점이다.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다른 하나는 렘부르크가 주장한 조합주의의 유형이다. 그에 따르면

조합주의는 단순히 이익중대와 대표의 체계가 아니라 조직화된 사회

집단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상호 및 국가와의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하

는 정책형성의 패턴이다(Lehmbruch 1977, 150). 렘부르크의 조합주의

는 기본적으로 합의적 결정으로 이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상황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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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다원주의와조합주의모델의비교

다원주의모델 조합주의모델

주요행위자 수많은이익집단 소수의거대이익집단

행위자들관계 규칙내에서의경쟁 제도적조정

활동방식 압력정치 협약정치

정당-이익집단

연계방식
분리형 제휴및협력형

이익정치의특징 이익집단의대의기능강조/이익집단과정당의긴밀한연계

문제점 조직화된이익의과잉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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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기적인 상호교류, 독점적 접근, 의회과정에 앞선 자문, 대표의

형평성, 합의적 결정 및 정책수행의 책임성 이양 등으로 특징된다. 정

책결정의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협약과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조합주의가 사회과학의 호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70년대 시도되었던 협약의 성공 및 팽창 때문이

었다. 오스트리아, 북구 3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및 네덜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했던 조합주의 이론은 협약의 경험이 없

는 국가들이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시도함에 따라 점

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영국이나 이탈리아

처럼 협약의 전통이 취약하였던 국가마저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일제

히 협약 방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강명세 2006, 144).

점차 많은 곳에서 조합주의가 시도됨에 따라 슈미터와 렘부르크를

중심으로 국제비교적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슈미터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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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조합주의의분류

슈미터(1981) 렘부르크(1984)

강한조합주의 오스트리아,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중간조합주의 아일랜드,벨기에,독일,덴마크,핀란드,스위스

약한조합주의 영국,이탈리아

노동없는조합주의 일본,프랑스

다원주의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1.오스트리아

2.노르웨이

3.스웨덴

4.덴마크

5.핀란드

6.네덜란드

7.벨기에

8.독일

9.스위스

10.미국

11.캐나다

12.아일랜드

13.프랑스

14.영국

15.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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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집중도와 대표체계의 독점성을 결합해 사회 조합주의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였다(Schmitter 1981).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오스트리

아와 북유럽 국가들이 수위 그룹을 차지했고 영미국가는 하위를 차지

했다. 한편, 렘부르크는 슈미터와 달리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협약의

정도에 따라 강한, 약한, 중간의 조합주의와 노동 없는 협약 및 다원주

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강한 조합주의는 노동조합과 기업 조직이 국

가경제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오스트리아

가 대표적인데, 이는 사회협약에서 비롯된 일관된 소득정책의 추진

때문이다. 3자 협약의 경험과 전통이 많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역시 강

한 조합주의로 분류되었다. 한편 일본과 프랑스는 노동이 배제된 협

약의 그룹에 속하며, 다원주의 그룹에는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와 호

주 등이 속한다.

2)경쟁적조합주의

1980년대 복지국가의 축소와 탈규제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모델의

등장에 따라 사회 조합주의 모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개방

경제로의 이행과 미시전자혁명이라는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는 조직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중앙집중식 협약이나

독점적 이익대표체계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협약의 장점으로

거론되었던 제도적 장치들은 시장경제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

로 지적되었고, 합의적 정책결정은 경직성의 덫에 걸려 급변하는 경

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적 하부이익을 고

려하지 못하는 중앙집중적 협약은 관료적 획일적인 것으로 지적되었

다(선학태 2004). 그러나 조합주의의 종언을 외쳤던 주장들은 1990년

대에 들어 사회협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

<표 7>은 1990년대 발생하였던 주요 국가들의 사회협약의 주요 기관

과 정책 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조합주의는 이전의 고전적,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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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와 구분하여 경쟁적 조합주의(competitive corporatism)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적 조합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강명세 2006, 164-165).

첫째, 과거 조합주의가 취약했던 국가들이나 작은 나라들에서 지금

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에서 1996년 성사된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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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990년대주요사회협약의참여자와정책영역

국가 사회적협의기구 주요정책영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법적노사정삼자협의위원회로서형평위원회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노사관계위원회(LRC)

공동노동위원회(JCL),국가경제사회포럼(NESF)

파트너십과성과를위한국가센터(NCPP)

사회경제위원회,중앙경제위원회

국가노동위원회(CNT/NAR),경제사회자문위원회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C),사회보장이사회

사회경제위원회(SER),노동재단(STAR)

사회경제위원회

사회보장기금,국가고용연대

단체협약연장을위한균형위원회

3개사회보장제도의경영이사회

노동법원

국가경제개발위원회(1992년까지활동)

저임금위원회

노동시장위원회,연기금위원회,근로시간위원회

임시사전입법위원회

-덴마크경총(DA):노동부산하26개법정기구

-덴마크농업사용자연합(SALA):관련부처27개위원회

-덴마크금융사용자연합(FA):금융산업관련위원회

경제위원회

-경총(TT)과서비스산업사용자연합

경제사회위원회

실업보험기금위원회,사회보장기금운영위원회

사회/재정/통화/투자/산업/노동/

복지/교육/EU정책

전반적거시경제/산업정책고용

및지역정책

거시경제정책,노동/

고용정책

조세,세출,연금,노동법

사회보장,고용정책

고용및사회보장

사회보험,노동법,동독재건

최저임금등한정된영역

노동시장정책과연금

노동시장정책과근로환경

정책

소득및노동시장정책

실업및연금정책

자료: 투명사회협약실천위원회(2006), p.232-23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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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2000)은 조합주의의 강화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일랜드 협약은 고전적 협약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하나는 그것이 3자 협약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장기능

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용안정과 소득분배를 강조하였

던 1970년대의 국민협약(National Understandings)과 다르다. 또 하나는

시장의 기능강화와 고용안정을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협약은 국제 경

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장기실업 대책 및 불

공정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의 열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1996년의 협약은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다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거시적 조합주의에서 중위적 또는 미

시적 조합주의로의 이동이다. 조합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것으로 평

가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1980년대 이후 조합주의는 중위 수준으로

하향했다. 1980년대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

의 부문별 협약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

의 합의로부터 도출되었다. 기업과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수준에서 유

연한 임금 스케줄에 합의했던 것이다. 또한 1993년 금속부문의 단체

교섭에는 기업협약의 임금이 부문협약의 임금보다 하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전통적인 중앙협약으로부터 산업별 협약으로 이동 중

인 핀란드에서도 기업 차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다. 1993~94년의 산업협약은 근로시간이나 휴일수당 등에 대해 기업

간 차이를 인정했고 일부에서는 기업 조합주의까지 등장했다.

셋째는 협의되고 있는 의제의 범위이다. 과거의 사회협약은 임금·

고용·소득 등 노사간의 즉각적 이해관계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협력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고

구체화하는 중심 기능과 함께 보다 분산되고, 비구조적이며 열린 형

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고용주와 노조의 양자간‘강

성’임금교섭을 넘어서 기존의 삼자간 소득정책 논의에서는 다루어지

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의 연성적(soft) 심의를 가능하게 한다(투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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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실천위원회 2006, 205). 이제 사회협약의 의제는 임금과 고용에 제

한되지 않고, 보육·연금·사회적 빈곤·교통·보건 VS.지역발전·

주택 등 공공정책의 전반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선학태 2004). 그

런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적 합의 모델은 전통적인 노사정 삼자체제

(tripartism)라기보다는“이해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내는 방식(조형

제 2006, 387)”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참여자의 변화이다. 경쟁적 조

합주의에서는 사회협약 체결과정에서 전통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연합과 노조연합뿐만 아니라 실직자 연합, 농민 연합,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사회협약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보

인다(신동면 2005, 303). 참여자의 변화는 레빈(1997, 263-264)의 연구에

서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는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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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1982년 11월 네덜란드에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은 임금 자제

가 노조의 지배적 전략으로 굳어지게 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바세나르 협약의 기본 목표는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임금자제와 고용창출이다. 실업극복의 공동 목표를

위해 노자는 부문 및 사업장의 다층적 협상을 통해 임금상승의 주

범인 물가연계를 철폐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타협안을 체

결하였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점차 취약해지는 중앙협약으로부터 분

산적 중앙협약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의 살쯔

요바덴이 거시적 사회협약의 효시라면 바세나르는 분산적 중앙협

약의 효시다. 바세나르 협약과 더불어 196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물가연동제는 즉시 사라졌고 실질 임금과 노동비용은 크게 감소했

다. 한편 자본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응대함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

은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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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퇴기 동안에 역전되지 않았던 하나의 경향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오히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사회단체와 이익집단의 참여현상이다. 지방정부의 개혁과 복지국가

의 재편으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자 지방정부는 이들 사회단체들을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도넬과 토마스 역시 아일랜드 협약의 특징을 지역이나 자발적 조직

인 NGO의 적극적 참여를 꼽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참여는 기득세

력의 배타적 이익추구 경향과 비용을 외부로 돌리려는 담합과 공모의

가능성을 낮추고 공익이나 외부인의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협약의 질

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O’Donnell and Thomas 1998, 120). 그

런 점에서 최근의 사회협약은 폐쇄적인 담합구조와 관료적 부패라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유연한 사회적 합의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조형제 2006, 387).

III.NGO

1.NGO의발전과제도화

1) NGO의등장과발전

오늘날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 촉발된 NGO1)의 급증

은 19세기 민족국가의 등장에 견줄 만한 또 하나의 변혁, 즉 결사체 혁

명으로 명명되고 있다(Edwards & Hulme 1996, 2). 사회운동으로서

NGO 혁명은 다음과 같은 계기를 걸쳐 현재에 이르렀다.

첫 번째 계기는 전 세계 차원에서 68혁명 전후로 발생한 신사회운

동의 영향이다. 신사회운동은 서구에서 네오 코포라티즘 전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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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삼자협약 체제 내에 흡수된 노동운동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

의의 정치적 제한과 조직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를 비판하면서 등장

한 여성, 인권, 빈민, 도시, 문화, 생태, 환경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

동 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서두원 2001, 373). 신사회운동을 촉발한

68혁명은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로 무장한 세대와 운동

을 가져왔다. 유럽에서 68혁명 이전의 모든 사회운동의 일차적 목표

는 물질적 풍요와 계급해방과 같은 분배적 정의에 있었고, 정당과 선

거를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거시 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지향하였다.

68혁명과 더불어 여성·소비·환경·인권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 중

심의 신사회운동이 부각되었고 자율화·분권화ㆍ다원성을 강조하는

차이의 정치와 삶의 현장과 밀착된 생활정치가 중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68혁명을 유럽에 한정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보다 일찍 시작되어 오래 지속되었고 그것의

강도 또한 유럽에 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생 시위

(1964.12.1)로 촉발된 미국의 68혁명은 1968~1969년 동안 사립대학의

70%, 국립대학의 43%에서 전례 없는 심각한 학내 소요를 발생시켰다

(크리스 하먼 2004, 62). 학내문제와 베트남 반전시위로 촉발된 미국의

68혁명은 흑인 민권운동과 신좌파운동과 결합되면서 1970년대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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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신구사회운동의비교

구사회운동 신사회운동

사회성격 전기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치 제도화된정치 비제도화된정치

이데올로기 경제적·물질적 정치적자유와삶의질

행위자 노동자 탈(초)계급적

조직원리 위계적/집중 평등적/분산

핵심조직 노동조합 환경,여성,평화운동단체

이론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포스트모더니즘

자료: 손혁재(2003),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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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문화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로 발전하였다

(로널드 프레이저 2000, 64).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0년대 이후“직업

이나 전문직으로서가 아니라 회원·기부금·활동가들을 동원하는 로

비형 조직으로서 시민단체, 그리고 집단재를 추구하되 집단재의 획득

이 선별적·물질적으로 조직의 회원이나 활동가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공익적 이익집단(public interest group)의 급증은 가장 주목

할 만한 현상”이었다(Berry 1999, 10). 워커는 현존 단체 중 기업 부문

을 대표하는 협회의 38%, 법인의 14%만이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NGO의 경우 시민단체의 56%, 사회복지의 79%가 신생 단

체라는 점을 들어 NGO와 시민참여의 증대가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해석하였다(Walker 1991, 107).

두 번째 계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남미와 아시아, 동유럽에서

잇달아 발생하였던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었다. 민주적 개방과 더불

어 동구, 남미, 아시아 국가들에서 번창하기 시작한 NGO들은 대의민

주주의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무력한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는

‘준정당적’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인도와 필리핀 등지의 제3세계 국

가의 경우, 정당과 노조의 나약성 때문에 그 공백을 NGO가 대행하며

준정당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Clarke 1998, 40-41). 한국은 민주화 과

정에서 NGO의 폭발이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59년 8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한국의 사회단체의 수

는 총 426개로 추정되었다(박문옥 1963, 557). <표 9>에 의하면 현재 한

국의 NGO는 5,6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증가 속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유럽 역시 제3의 물결과정에서 NGO가 활성화되었다.

<표 10>은 동유럽의 NGO들이 국가권력의 획득을 위한 경쟁을 통해

어떻게 정당으로 변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동독을 보면 동독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평화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운동세력의 연합체인‘연맹 90’은 처음에는 법적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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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한국NGO의추이와분야별분포

분야
2000년 2003년 2006년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시민사회 1,013 25.2 1,004 25.5 1,336 24

지역자치,빈민 222 5.5 216 5.5 325 5.8

사회서비스 743 18.5 1,293 32.8 1,030 18.5

환경 287 7.1 409 10.4 736 13.2

문화 634 15.8 438 11.1 549 9.8

교육,학술 235 5.8 140 3.6 355 6.3

종교 107 2.7 94 2.4 28 0.5

노동,농어민 217 5.4 295 7.5 170 3.0

경제 501 12.5 6 0.2

국제 44 1.1 42 1.1 93 1.6

여성 296 5.3

On-Line 638 11.4

기타 20 0.5 - - - -

합계 4,023 100% 3,937 100% 5,556 100%

<표10>동유럽NGO들의집권과정

동독의연맹90/녹색당 폴란드의자유노조 헝가리자유민주연합 체코시민포럼(CivicForum)

(Alliance90/TheGreens) (Solidarity→OKP→AWS) (Szdsz) →시민민주당(ODS)

1990(8석,1.2%) 1989(161석) 1990(92석,23.8%) 1990(83석,45.9%)

1994(49석,7.3%) 1997(201석,33.8%) 1994(69석,17.9%) 1992(37석)

1998(47석,6.7%) 1998(24석,6.2%) 1996(68석,29.6%)

2002(55석,8.6%) 2002(20석,5.6%) 1998(63석,27.7%)

2005(51석,8.1%) 2006(20석,6.5%) 2002(58석,24.5%)

2006(81석,35.4%)

자료: 시민의신문사,『한국민간단체총람』, 해당 연도에서 작성

출처: 헝가리는 http://en.wikipedia.org/wiki/Alliance_of_Free_Democrats에서, 나머

지 국가들은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에서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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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운동연합으로 선거에 참여하였지만 거듭되는 선전을 통하여

안정적 정당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폴란드의 경우 1989년 5월

에 자유노조가 중심이 된 시민선거위원회(OKP)는 산업노동자, 농민,

도시 중간계급, 가톨릭의 광범위한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승리하

였다. 한편 체코의 1989년 벨벳 혁명을 이끈 시민포럼(Civic Forum)은

공산 치하에서 반체제운동을 촉발시켰던 77헌장(charter) 그룹이 모태

가 되었다. 분권, 시민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점으로 제시

한 시민포럼은 공식적 회원 자격이 없는 민주세력의 느슨하고 포괄적

인 연합의 정치운동단체이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였고 리더인 하벨(Václav Havel)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중

에 시민민주당(The Civic Democratic Party)과 정치운동(Civic Movement)

으로 분열되었다. 이후 시민민주당은 보수적 성격의 중도 우파 정당

으로 변신하여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을 번갈아 맡는 핵심 정당으로 자

리 잡았다(Illner 1998, 50-56).

역설적으로 NGO 혁명을 촉발시킨 세 번째 계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거세게 전개된 민영화와 탈규제 바람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NGO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레

이건과 대처 정부에서 단행된 공공지출 삭감에 맞서 NGO들은 조직

의 효율성, 책임감, 접근성의 제고방안으로 전문화를 선택하였다. 서

구의 NGO들은 새롭고 전문적인 기금 모집을 통해 부자들에게만 집

중되었던 기반을 다양한 계층과 영역으로 확대하였고, 의료보험개혁

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전문적 역량과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대처함

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영역을 확장하여 갔다. 민영화와 탈규

제, 복지국가의 축소 역시 한편으로는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NGO의 확대를 가져왔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고령화

와 저출산율이라는 인구학적 변동과 획일적이고 관료화된 복지서비

스에 대한 불만이라는 두 가지 요인 속에서 심화되었다. 사회서비스

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게 증대되었고 다원화되었다. 또한 맞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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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증가와 속도전의 현대생활은 육아·학습지도·여가에 이르기까

지 전통적 가족생활 영역의 외적 의존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

난 사회서비스의 변혁은 NGO에게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Salamon 1997, 22-24).

마지막으로, 최근에 NGO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던 요인 중 하나는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사

회참여 전략이다.2)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대 전략의 핵심

은 시너지 효과를 노린 연관 기업 사이의 제휴였다. 미국의 경우 1990

년에서 1995년 사이 이러한 제휴 전략은 매년 25%씩 증대되어 왔다.

최근 이러한 사정은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효율성 증대를 겨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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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사회적책임(CSR)과 NGO

한국의 경우 전경련에 따르면 2005년 기업의 기부 총액은 3,947

억 백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한 것으로

200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단체에 대한 기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을 기준으로 894개 기업의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총액은 약 300억

원에 달하며, 평균 3천 3백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2006, 80).

기부금액 총건수 건당기부금액

특정공익법인(자사출연재단) 228,618 1,523 150

지정기부금 80,645 5,468 14

국가및지방자치단체 15,347 538 28

시민단체 30,271 894 33

기타 39,820 1,560 25

계 394,701 9,970 39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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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제휴보다는 시장과 시민사회, 즉 기업과 NGO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지배적 패턴으로 부상하고 있다. NGO 섹터와의 제휴는 기업

에게는 명성과 평판을 제고시킴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

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NGO에게는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agawa and Segal 2000, 5).

2) NGO의유형과재원에대한비교

한 연구에 따르면, 36개 국가의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은

4천 5백 5십만 명에 달하는데, 2천만 명(44%)은 자원봉사자이며 2천 5

백만 명(56%)은 유급 활동가들이다. 적어도 1억 3천 2백만의 사람들,

성인 인구의 10명 중 1사람은 NGO와 관련된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Salamon and Sokolowski 2004, 17).

NGO의 유형과 관련된 가장 일반화된 구분은 주창(advocacy)과 사

회서비스(social service)이다. 주창은 공익과 다수의 관점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치중하며, 이에 대한 공적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

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정치적·

환경적·윤리적·지역적인 다양한 문제와 관심사에 시민들에게 발언

권을 부여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한편 사회서비스 기능은 정부와

시장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거나 NGO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

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전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전 세계 36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살라먼과 소코로브스키의

조사는 NGO의 활동영역을 12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직접적 서비

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기능과 이익·신념·가치를 드러내 놓는 권익

주창 기능으로 구분하였다.3) 33개 국가들의 활동유형과 영역에 따른

NGO의 노동력 분포는 <표 11>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단 서비스 기능이 규모 면에서 표출 기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라먼과 소코로브스키는 몇 가지 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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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원봉사자와 유급 스태프들이 대단히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비스 분야는 유급 활동가들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73%) 주창 분야는 자원봉사의 비중이 유급 활

동가 비율의 두 배(41%: 2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기능 수행

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80% 정도는 유급인 반면, 개도국은 유급의 비

율이 6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조달 능

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서비스 비중이

82%를 차지하는 한국이 전형적으로 서비스‾압도형 모델에 해당된다

는 점이다. 한국은 페루, 벨기에, 이스라엘, 아일랜드, 인도, 파키스탄

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NGO의 재정 구조에 대한 국가별 비교 분석은 대단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념과 달리 선진국일수록 회원들의 자발

적 회비가 아니라 정부 지원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NGO의 재정

구조는 회비(fees)가 53%, 정부 지원이 34%, 사적 기부나 자선이 12%

로 나타났다. NGO의 12개 중 8개 분야에서 회원들의 회비가 재정의

지배적인 자원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의료와 사회서비스는 공적 지

원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고, 종교와 국제지원은 사적 기부의 비중이

지배적인 분야로 밝혀졌다. 국가별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은 회비‾압

도형 국가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유형은 NGO의 빈도나 활동이 상대

적으로 적은 개도국이나 이행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반면 정부

지원‾압도형 국가는 북유럽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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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NGO의활동유형별노동력분포

서비스영역(64%) 주창기능(32%) 기타(4%)

교육(23%) 문화/여가(19%) 비분류(2%)

사회서비스(20%) 직업/노조(7%) 국제(1%)

의료(14%) 시민/권익주창(4%) 재단(1%)

발전/주택(7%) 환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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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민사회조직이 잘 발전된 복지국가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서

비스의 전달체계를 위임받은 협력적 동반자관계가 일찍이 발전된 탓

으로 보인다.

2.나라마다다른NGO의법적·제도적성격

최근 주목할 만한 추세는 국가마다 그 용어는 달리하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NGO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다양한 방식

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의 NGO 지원 방식은 크

게 매칭 펀드 방식, 일괄지원(Block Grants) 방식, 장기재정지원(Multi-

year) 방식, 하청계약(Sub-contracts) 방식이 있다(주성수 2003, 38).

<표 12>는 각국의 주요 지원제도와 입법을 정리한 것이다.

NGO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영국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영국처럼 정부에서의 제도적 지원방법을 시

장의 원리와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 지원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세는 1998년「소득 및

<그림1>시민사회조직의국가별지원의출처(sourceofCSOsupport)

자료: Salamon and Sokolowski(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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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세법」(Income & Corporation Taxes Act, 1998), 1992년「과

세대상이득과세법」(Capital Gain Taxes), 1984년「상속재산법」(상속세),

1994년「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 등에서 혜택을 주며 지방세는

1988년「지방정부제정법」(Local Goverment Finance Act, 1988) 등에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자선단체는 반드시 법

인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법인격과

세제우대조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모든 등록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자동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정

부와 NGO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NGO라는 존재와 개념이 하나의 일관되고 통합된 법의 체계

(501c) 속에서 통일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Salamon and

Anheier 199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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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주요국가들의NGO지원현황

국가 주요지원방식 관련법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내무부(자원봉사국)주도로사업별로50%이내매칭펀드를지원

하며선별된NGO는일괄지원

•긴급구호,난민문제,식량원조는20~30%를위임지원

•1962년부터재정분담방식으로NGO실적의약20%를보조

•국제NGO에한해정부ODA의15~20%를지원

•일반적으로매칭펀드시스템.NGO와계약체결및위임방식의재

정지원

•연방국제개발국(CIDA)주도로NGO,대학,노동계,협동조합,대학

교등500여개의사회기관을지원

•가장일반적인것은사업보조금제도

•NPO법을통한자원봉사단체의법인화촉진과시민활동법인의수

익사업및조세감면

•정부평가사업에대한매칭펀드시스템

CharitiesAct:자선단

체등록과지원을규

정한법

•501(c)

•국가자원봉사

프로그램(NCTA)

•특정비영리활동촉

진법(NPO)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자료: 주성수(2003), p.41과 임승빈(2000), p.13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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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NGO와면세제도

미국은 시민운동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GO의 천국

이다. 미국전역에 크고 작은 봉사단체까지 합쳐 수백만 개의 NGO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NGO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은 면세혜택과 잘 정비된 제도 덕분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연방세법 501(c)는 면세 단체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회 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신용협동조합(including

Federal Credit Unions)과 같은 법인(501 c1)에서부터 전국철도투자신탁

(National Railroad Retirement Investment Trust, 501 c28)에 이르기까지 28

개의 세부적인 단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세부 규정이 바로 501(c) 3이다. 여기에는 공

공안전의 도모, 국가적·국제적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활성화, 아

동학대 방지와 동물 보호를 위한 종교·교육·자선·과학·문화단체

가 포함된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501(c) 그룹은 면세와 각종 지

원의 혜택 때문에 최근까지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01(c) 3그룹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면세혜택이 박탈된다. 반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인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세우는 별도의 단체가 바로

501(c) 4그룹이다. 여기에는 시민단체(Civic Leagues), 사회복지단체,

지역의 피고용주 협회 등이 포함되며,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을 정

도의 정치 지지활동은 허용된다.

미국의 501(c) 3제도는 NGO가 비정치적(apolitical)이며 정부와의 연

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을 창출하였다.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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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501(c)의단체현황의추이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3,000 6,034 12,137 24,411 49,100 98,757 198,635 399,527 803,591 1,616,310

(연도/단체수)

자료: American Association of Fundraising Counsel, Source URL(http://www.aaf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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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실시하는 공익심사(public test)에서 정치활동이나

로비행위로 판단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이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되

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은 주창 활동이나 정부와의 접촉이 로

비로 비쳐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Berry 2003, 25).

2)일본NGO의특성과지원제도

1960년대 후반의 고도성장기까지 일본에서 국가와 시민단체의 관

계는 반공해운동이나 평화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적인 경향이 두

드러졌다. 정부는 시민단체와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시민단체

들 또한 정부의 지원이 규제와 개입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호

혜적 관계의 수립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는‘지역 만들기’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시민단체는 상호 견

제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여 왔다.

일본에서 일차적으로 시민단체들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공익법

인’이다. 일본에서는 민법의‘공익법인’관련조항에 의하여 민간비영

리활동이 규제되어 왔으며, 특히 세법을 통한 간접규제가 주로 이루

어져 왔다. 현행 일본「민법」제34조는 공익법인을‘제사, 종교, 자선,

학술, 예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

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원 혹은 사원’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또한「민법」제33조는 민법 기타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법인이

성립된다고 하는‘법인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 의하

면, 공익을 위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외의 비영리목적의 단체에 대

해서는 특별법이 없는 한 법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법

제34조의 공익법인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특별법 내용에도 합치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임의단체 즉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임의단체들은 미국의「세법」501조 (c)항의 예와는 달

리,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세제는 물론 부동산 소유자로서 단체명

의로 등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임승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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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및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 수의 증가, 한신 대지진과 같은 사회적 요인,

민간단체에서의 입법 제안, 정당에 의한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1998

년 3월「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특정비영리단체의 정의를 ①비정부조직(NGO)일 것, ②공식적 조직일

것, ③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직일 것, ④자치적 조직일 것, ⑤공공

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일 것, ⑥자율적 활동을 포함할 것 등으로 규

정하고 있다. <표 14>는 NPO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19,963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활동분야를 집계한 것이다. 1999년에 불과 23개에 불

과했던 것이 법 시행 5년 만에 1만 9천 개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였

다. 한편, NPO 법인의 활동분야는 보건, 의료, 복지 분야가 56.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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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NPO법인의정관에기재된활동분야

활동분야 법인수 비율

보건,의료,복지증진활동 11,298 56.59

사회교육활동 9,395 47.06

마을조성활동 7,898 39.56

문화,예술,스포츠진흥 6,247 31.29

환경보존활동 5,789 29.00

재해구원활동 1,309 6.56

지역안전활동 1,762 8.83

인권옹호와평화증진활동 3,063 15.34

국제협력활동 4,445 22.27

남녀평등사회의형성과촉진활동 1,831 9.17

아동의건전육성활동 7,770 38.92

정보화사회의발전활동 1,106 5.54

과학기술진흥활동 554 2.78

경제활동의활성화도모 1,436 7.19

직업능력개발과고용기회창출 1,702 8.53

소비자보호 628 3.15

상기단체의운영과활동에대한연락,조언,원조 8,614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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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이다. 이어 사회교육, 마을조성, 마을조성, 아동보호의 활동이

뒤를 잇고 있다(정미애 2006, 106).

3)한국NGO와지원제도

한국의 NGO 활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급속하게 활성화되

었다. 그렇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였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1월 12일“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동법에 의해 등록

256 민주주의강의3-제도

한국과일본 NGO의차이

한국과 일본의 NGO 활동 현황을 보면 두 나라의 시민사회의 성

격이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활동 영역의 차원에 있어서 한국의

NGO가 평화와 민주주의와 같은 주창 이슈에 집중한다면 일본의

NGO들은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나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

회서비스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지방 차원에서는

오랜 자치의 역사를 갖는 일본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전개되는

NGO 활동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한국의 경우, 일

본과 달리‘준정당적 시민운동’이 국가차원에서의 시민운동을 활

발히 전개하여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일본의 국가차원의 시민운동은 거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운동주체들이 지역으로 퇴각하면서

발생한 중앙·전국적 운동의 공백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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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NGO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중

앙정부 차원의 지원인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억 원 정도를 특정 공익사업에 지원하고 있다(이 중 자

치단체가 50억 원을 매칭 펀드로 제공). 그러나 보다 중요한 방식은「지방

재정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인

데 사업규모는 1천 5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천 5백억 원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 밖에 자치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2~3배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

조, 위탁 등의 명목으로 NGO를 지원하고 있다. 태안군(2005년)의 경

우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6천만 원이었지만 민간경상보조 등의 지출

은 10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받

고 있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보다는 자치단체로부터 나온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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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계 중앙행정기관(33개부처) 시·도

8,457 951 7,50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http://www.mopas.go.kr/gpms/ns/mogaha)

<표16>정부보조금내역

지원주체 금액(백만원) 근거법

중앙정부 5,0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자치단체
기초 122,495

지방재정법
광역 24,700

계 152,195

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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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새로운대표체계의도전

<표 17>은 이익대표 체계를 유형화한 것인데, 주도적 참여자와 참

여자 사이의 관계 및 결정 방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결합한 것이다.

왼쪽 축의 주도적 참여자는 정책결정 및 참여를 다룬 많은 문헌에서

통용되고 있는 변수이다(주성수 2004, 64-68). 수평 축은 참여자 사이의

관계 및 정책결정의 방식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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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NGO의재정지원과독립성논란

한국의 NGO에 대한 지원제도는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NGO들이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위

법정 지원 단체 즉 국민운동ㆍ보훈단체ㆍ문화체육단체에 대한 과

도한 편중지원이다. 2004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

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15.4%), 체육회(12.9%),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7.9%) 등 13개 법정 단체에 무려 보조금의 60% 가량이 지

원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자신의 이념과 정책에 우호적인 단체를 지원하고 권력 비판

과 견제에 앞장서 온 단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악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주

도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을 1/3이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문화 된

지 오래이다. 전북의 경우 100%이고 경북의 경우도 16명 중 공무원

이 8명이나 된다. 공무원 주도의 심의위원회 운영은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목표와 취지보다는 단체의 규모와

영향력 중심의 관행지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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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현대 정치의 대표적인 이익대표체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근간한 다원주의적 이익정치이거나 민주적 조합주의모델이었

다. 비교정치학의 영역에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상이한 원리와 이

상에 기초한 대립적 대표체계이다. 다원주의가 완전 경쟁시장 논리를

정치에 적용한 대표체계라면 조합주의는 기본적으로 노자 간의 사회

적 협력을 유도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승인한다. 그렇지만 한편

으로 이 둘은 경쟁과 협상의 원리에 근거한 선호 집약적 결정방식이

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여러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원주

의나 조합주의 모두 집단의 조직력과 협상력에 비례하여 발언권을 부

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조직 노동과 조직 자본의 발언권에 우선순위

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있다. 비판자들은 이 둘 모

두 협상권이 부여된 참여자에게는 조직의 독점적 대표권과 통제권을

보장하며 확정된 게임 밖에 있는 열외자(outsider)들에게는 소외와 배

제를 조장하는 차별에 근거한 이익체계로 간주하고 있다.4) 그런 점에

서 심의 민주주의나 결사체 민주주의자들은 노·사·정 삼자협상을

다른 이익을 배제하는 엘리트주의이자 중앙집중주의라고 비판한다

(Baccaro 2002).

최근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다양

한 대안들이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도전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은 네 가지 조류인데, 직접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결

사체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신랄하고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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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정책결정및이익대표체계의유형화

경쟁과협상 협력과토의

(competition&bargaining) (partnershipanddeliberation)

조직화된이해당사자 다원주의적이익정치 민주적조합주의

(organizedstakeholder) (로비,PAC,하위정부,노사정협약) (노사정위ㆍ사회협약,사회적대화)

일반시민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와거버넌스

(laycitizen) (주민투표ㆍ발의ㆍ소환ㆍ소송) (공론조사,시민배심원제,합의회의)

관계와결정방식

주도적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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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자는 인민이나 계급과 같은 단일 정체성과 통일성이 아니라 내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가치와 인식의 표명과 실현을 위해 능동

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다중(Multitude)을 전면에 내세운 직접 민주주의

이다. 네그리와 하트로 대표되는 이들 논자들은 더 이상 대표의 확장

과 위임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주체인 다중들의 다양한 네트

워크 방식의 자기 조직화(절대적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네그리·하트 2008). 네그리는 다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관념적

이상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68혁명과 1999년의 시애틀 및 2001년의 제네바 반세계화 시위, 멕시

코의 무장농민 게릴라인 치아파스와 인터넷 정치의 진화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네그리 2009). 한국에서 네그리의 주장은 일련의 촛불 정국

과 마주하면서 엄청난 파장과 반응을 몰고 왔다. 왜냐하면, 직접민주

주의자들에게 촛불은 전자민주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

에서 지혜로운 대중(smart mob)들의 집단 지성의 상징으로서 화석화

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의 도전이다. 통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거버넌스의 기본 개념은“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자 사

이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이다(Pierre 2000). 거버넌스는 정

부이든 시장이든 아니면 조직 노동과 자본이든 어떤 단일 행위자의

중심성과 위계성을 원리 차원에서 부정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전통적

통치체계, 다원주의나 조합주의 모델과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거

버넌스가 기존의 대의제도에 던지는 문제의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영역의 확장이다. 조합주의가 노동과 자본의 일

차적 관심사인 임금·노동·물가 등 거시정책에 집중하고, 다원주의

가 중앙정부 수준의 의회와 행정부의 공공 정책을 다룬다며 거버넌스

는 글로벌 차원에서 로컬 차원까지 중요한 모든 정책 영역을 포괄한

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의 확장이다. 거버넌스는 엘리트에 의한 전문

가 통치를 부정하면서 기존의 시민참여의 영역을 단순한 투입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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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제한된 정책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결정·행

의 전면적 참여와 권한 강화(empowerment)를 제도화한다(Fung and

Wright 2003, 8-20).

셋째는 결사체 민주주의이다.5) 결사체 민주주의는 인간의 사회정

치적 생활의 운위에 있어서 결사체와 집단의 중심성과 우선성을 강조

하는 이론적 분파라고 할 수 있다(Cohen & Rogers 1995. 25). 바로 이

점 때문에, 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논의는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결사체 민

주주의로 등치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등가성에

기초한 시민사회 패러다임 역시 결사체 민주주의와 그대로 일치되기

어려운 경계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식론과 규범 차원에 있어,

결사체주의는 사회가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자율적인 결사체에 의

하여 운영될 때 인간의 자유와 복지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확고

한 규범적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Hirst 1995, 26-28). 또한 국가의 일정

한 기능과 권한을 결사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분권

과 자치의 정치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이 특히 비판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조합주의와 복지국가이다. 허스트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정치참여의 쇠퇴와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통치능력의 하락을 경험하

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결사체 민주주의의 핵심은 많은 사회적 활동

들이 가능한 한 자치적인 자원 결사체에 위임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결사체주의

자들은 사회조합주의의 제도적 실체인 노·사·정 삼자협상을 다른

이익을 배제하는 엘리트주의이자 중앙 집중주의로 거부한다. 바카로

는 결사체주의와 조합주의의 차이를 <표 18>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accaro 2002, 7).

나아가, 허스트는 결사체 민주주의가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결

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치적 자원결사체들

이 위계적 조합권력을 대체하는 시스템, 즉 의료·교육·복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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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적 기능에 있어 자원 결사체들이 국가로부터 공적 기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한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 다

원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복지시스템 속에서 국가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 자금지원의 책임을 맡게 되며, 서비스의 대상과 비용

에 관한 중요 결정에 대해서 책임진다. 허스트는 노령화에 대한 대비

로써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결사체를 통한 자원 노동(사회적 일자리)의 활용을 구체

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Hirst 2002, 415-416).

끝으로, 최근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의 심의민주주의로의 수렴현상이다. 맨

스브리지(Mansbridge 2003)는 심의에 기반한 이익정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펑과 라이트 역시 심의에 기반

한 자치참여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바카로(Baccaro 2002)는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결사체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를 결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심의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민주주의

결손’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의‘민주주의 과잉’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초가 된다고 평가

하고 있다. 우발적인 또는 일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 쉬운 참여 민주

주의는 과잉 민주주의, 산출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정치 불안을 조장

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안정적이고 진지한 참여, 그리고 심

사숙고한 토의에 기초하는 심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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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결사체민주주의와사회조합주의의차이

결사체민주주의 사회조합주의

참여의범위 개방적 노·자와같은거대결사체

선호협약 분권화된형태의사회적담론 정상수준의사회협약

집단인식 집단의실용적문제해결능력 순응을담보할집단의능력을강조

탈퇴 용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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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어진 정책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없고 찬

성과 반대에 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논의와 토의가 존재하지 않은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도 신중한 심사숙

고에 의한 토의가 가능한 심의적 제도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주성수 2004; 2005). 최근 심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서구 이론

의 소개를 넘어서 구체 제도의 고안과 적용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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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민주주의의발전: 공론조사의사례

공론조사는 대표성을 갖춘 토론자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쟁점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심층 토론과 표결을 통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심의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아직까지는

공론조사의 표결이 정부의 정책결정보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

책반영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론조사는 전 세계에

서 20여 차례 이상 이루어졌다.

호주는 1999년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국민투표에서,

2001년 원주민들과의 화해 정책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조사에는 호주 국립방송과 함께,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발된 사람들이 캔버라에서 3일 동안 토론한 후 표결하였

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2번, 지역에서는 10번의 공론조사가 실

시되었다. 1996년 1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최초의 전국 토론이 중

계되었고, 2003년 1월에 전국에서 무작위 선발된 340명이 필라델

피아에서 면대면 공론조사를 한 후에, 온라인 공론조사를 실시하였

다. 덴마크는 2000년에 EURO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전에 국

영방송과 함께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론조사는 최근에는 한국

과 중국 등 비서방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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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민주주의대민주주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요 정책결정 및 이익대표체계로서 조합

주의와 다원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로부터 심대한 도전을 맞는 위기

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복수의 민주주의가 경합하

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던지

는 공통된 비판을 버바(Verba)의 표현을 빌어 표현하자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와 참여의 평등인데, 대의민주주의

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우렁차고 간혹 분명하게 울려 퍼지지만

일상 속에서는 대부분 잠잠하며 더욱 통탄할 일은 거의 동등하지 않

다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에 따르면, 다원주의적 이익정치의 경

우 압도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전문직 등 특수 이익집단이,

민주적 조합주의에서는 조직 자본과 노동의 목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흥 민주주의와 개발 국가에

서는 NGO의 번성으로 교육받은 중산층과 전문직 명망가들이 최대

수혜 계층으로 부상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중간계급 전문직에 뿌리를

둔 NGO를 비정치적인 여피(non-politicized yuppie) NGO라고 꼬집고

있다(Hudock 1999, 4).

그러나 아직은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도 과거의 대의민주주의를 완

전히 대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실험들은

국가적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결여하고 있다. 대

개의 실험들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풀뿌리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이들의 주장들은 아직 집행력을 담보한 제도적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민관협력들을 거버넌스로 과장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참여 주체들의 책임성 부재로 인해 사회적 협

력의 제도화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결사체 민주주의

에서는 조합주의의 실패, 즉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다시 중앙 집

중화되고 시장 지향적으로 되면서 내적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264 민주주의강의3-제도

5��(219-274)  2010.2.25 3:19 PM  ˘���`�264



상존하고 있다(Carter 2002, 11).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 중 하

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위임, 분권과 권능강화 등이 자칫 국가의

약화와 축소 또는 탈규제 민영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범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한다면 조합주의와 다원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대체되기보다는 그것의 원리를 적극 수용함으

로써 본질적 한계를 보완하는 중에 있다. 먼저, 다원주의는 로비뿐 아

니라 정치활동위원회나 시민입법, 주민투표 등 참여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정당의 활성화와 대표의 확장 효과를 낳고

있다. 한 경험적 연구는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비례하여 이익

집단과 NGO의 증가는 물론 보다 다양한 로비 전술이 개발되어 왔음

을 밝힌 바 있다(Nownes 2006, 11). 거버 역시 직접민주주의는 입법의

저지와 변경을 둘러쌓고 이익집단들 사이에 비교 우위에 기초한 자원

동원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Gerber 1999,

137-140). 또한 중앙집권적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직접 민주주의 제

도들이 발전한 스위스와 미국에서 NGO와 이익집단의 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Kriesi 1995, 29-33).

조합주의 역시 더 이상 계층화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폐쇄적인 이익조정 체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

은 NGO 등 새롭게 확장된 사회파트너들 사이의 상호 협력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실행으로 발전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원리를 대폭 수용하

였고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협약과 사회적

대화는 강력한 정상 노조, 발전된 사민주의 정당, 협상 문화 등 애초에

조합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안된 제도적인 특징이 부재한 국가에서

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무수한 비판과 내재적 한계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들의 도전과 실험, 비판의 내용과 장점

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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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논문에서 NGO는 정부와 기업과는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결

사체들을 지칭한다. ①공식적(formal): 어느 정도 제도화된, 즉 제도화된 실체

를 지닌 조직이다. ②사적(private): 제도적으로 정부와 구분되는, 즉 기본 구

조에 있어서 사적인 민간기구이다. ③비영리 분배적(non-profit distributing):

발생한 이윤을 소유자와 대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④자치적(self-govern-

ing): 자율적 통제와 내부 절차가 활동을 규제한다. ⑤자발적(voluntary): 조

직 활동과 운영에 있어 상당 정도의 자발적 참여가 수반된다. NGO 연구에서

가장 폭 넓게 수용되고 있는 이 개념은 Salamon and Anheier (1997), pp.33-

35 참조.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 문건에서 NPO나 시민단체로 표기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NGO로 통일하였다.

2)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의 증대는 단체의 자율성과 시민

참여의 역동성을 저해함으로써 회원 없는 시민운동, 나아가 민주주의의 축소

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Crenson and Ginsberg 2002, 183-195). 시민

단체나 기부문화의 연륜이 짧은 한국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한국의 재단들이 대개 재벌기업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

는 목소리들 역시 점차 확산되고 있다.

3) 살라먼과 소코로브스키의 연구는 표출 기능(expressive function)과 사회서비

스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출 기능을 한국에서 보다 친숙

한 개념인 주창 기능으로 표기하였다.

4) 그래디(Grady 1993)는 조합주의가 노골적인 엘리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위로부터 통제하고 정부에 대

한 요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즉, 기능적 조직들의 통제능력을 통해 통치안정성

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인민주권의 회복 혹은 진정한 대표성의 복

원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반민주적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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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의의 의미에서 결사체 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로나 공론에서 결사체에 중요한

지위를 부여(association matters)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칭하는 것이

기도 하다. 거기에는 자유주의와 이기적 삶이 가져올 자기 파괴적 경향을 우

려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전통적 가족·이웃, 특히 자발적 자원 활동과 사회

적 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익명의 개인들을 중재하

는 다양한 사회조직의 민주적 기여를 강조하는 시민사회 패러다임(civil soci-

ety paradigm),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자

본(social capital) 이론 등이 해당된다. 흥미로운 점은 광의든 협의든 이들 학

파 사이에는 별로 이론적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전통적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는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결사체적 전환(associative turn)이 대안이 될 수 있

다는 주장이다. 결사체 민주주의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는 정상호(20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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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부형태의역사와특징*

이준한 | 인천대학교

I.들어가는말

헌법학은 물론 정치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부형태 또는 통치구

조 및 정치제도로 일컬어지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오랫동안 광

범위하게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기 시작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지나간 뒤 새로이 탄생한 민주주

의 국가들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부형태를 찾아야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통치구조를 유지시킬 것인지라는 선택에 직면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많은 국가들은 군부독재나 일당독재로부터 새로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했고 다른 국가들은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대안적 정부형태를 고민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국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과거와 달리 직선제에 기초한 5년 단임 대

통령제를 도입했듯이 많은 국가들은 자기 국가의 대안적 통치구조로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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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 나섰다.

따라서 과거 정부형태에 대한 헌법학계나 정치학계의 연구는 대개

어느 통치구조가 더 민주적인가 또는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

모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다소

추상적인 이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구체적

인 사례에 대한 통계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글에서는 어느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 즉 대표성이나 책임성 또는 개방성을 어떻게 구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부형태가 민주적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 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지구상의 대표적

인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의 발전과 전파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배경과 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다. 그리고 정치학계에서 널리 정식화되고 통용되는 대통령제, 의회

제, 이원집정제에 대한 정의와 특징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또한 이

글에서는 최근 세계 정치학계에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연구에 불을 다

시 붙인 후앙 린쯔(Juan Linz)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볼 것이다.

이글은 나아가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선택과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서술할 것이다. 이글은 정부형

태의 선택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간단하게 지적하면서 끝을 맺는다.

II.정부형태의역사적배경과특징

1.정부형태의발전

지구상에서 의회제의 효시는 1200년대 영국에서 찾아진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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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의회는 수세기 동안 점진적인 발전과 진화를 거쳐 18세기경에

이르러 비로소 근대적인 형태의 의회제라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일

찍이 1215년 영국에서는 대헌장(Magna Carta)을 통하여 왕권을 제한하

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존 왕은 왕의 권리를 몇 가지 포

기하는 대신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의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국

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1200년대부터 국왕이 전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걷으려고 할 때 귀족이나 기사의 대표 또는 일

반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정과정에 영향

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왕에서 독립하여 의

회제를 정착시키는 흐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혁명적

인 접근법은 수백 년이 지난 뒤 1789년 발발한 프랑스 혁명은 물론 그

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된 미국의 독립 및 건국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

용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의 사상

적 흐름은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주장한 것이었다.

의회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형태의 발전과정에는 매우 우연적

인 요소가 개입되었다. 1714년 앤 여왕이 사망하자 대가 끊긴 영국의

왕가는 먼 독일에서 왕족을 데려왔다. 1701년 제정된 왕위계승법에

따른 결과였다. 졸지에 왕이 되어 하노버 왕조를 열게 된 독일인 조지

1세는 영국 땅을 밟았을 때 불행히도 영어를 할 줄 몰랐다. 이에 따라

왕이 각료를 임명하고 내각을 이끌며 정부를 운영하던 전통에서 벗어

나 조지 1세는 의회의 대표에게 내각을 운영하고 의회를 이끌도록 맡

겨버렸다. 이와 같이 왕을 대신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의회

의 대표가 다름 아닌 현대의 수상이다. 그의 아들인 조지 2세도 아버

지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고 마침내 영국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영국에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정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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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의회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뒤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고 의

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를 통제하는데 있어 의회의 역할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왕이 독자적으로 내각

과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의회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1832년 대개혁법(Great Reform Act of 1832)은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수상이 다수당 가운데 내각을 임명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형태는 웨스트

민스터 모델로 불리며 점차 다른 국가로 전파되었다.

의회제를 비롯한 다른 정부형태가 채택되는 과정에는 전파라는 요

소가 개입된다. 즉 영국은 자신의 의회제를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

는 식민 국가들에 이식시켰다. 영국의 의회는 식민지의 헌법을 제정

하면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를 수출한 것이다. 다른 한편 영국과 같

이 왕이 지배했던 구대륙 유럽 군주국은 의회제를 채택했다. 전쟁이

나 무역 및 교류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의회제가 확산되었던 것이

다. 일단 정착된 의회제는 영국의 식민지적 지배에서 벗어난 뒤에도

좀처럼 대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이 휩쓸고 지나

간 뒤에 탄생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도 영국의 구 식민지로서 의회

제의 전통을 갖고 있다면 다른 정부형태보다 의회제를 채택할 가능성

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렇게 의회제를 비롯한 정부형태가 독립이나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된 다음에도 새로운 정부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고 일컫는다. 경로의존성이라

는 개념은 대통령제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대통령제는 구대륙과 달리 군주가 없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왕권지

배로부터 독립한 신대륙, 특히 미국에서 개발되고 진화된 것이다. 쉽

게 말하자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이 하나의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

하는 정부형태를 만든 것이다. 애초의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용어는

1774년 대륙회의의 의장(President of the Continental Congress)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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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승격하게 된다. 그 외에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많은 공화국이 미국과 같이 대통령제

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왕권지배

의 전통이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뿌리째 흔들렸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형태가 전파나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현상의 극명

한 사례는 다름 아닌 아프리카에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30여 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

적했듯이 영국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의회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외에 독일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

이 의회제를 따르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또한

거의 예외 없이 이원집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원집정제는 1848년 2월혁명 뒤 프랑스 제2공화국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von Beyme 1987). 프랑스와 같이 왕족을

혁명으로 멸한 뒤 공화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구대륙인 유럽 국가임에

도 불구하고 왕을 대신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의 이원집정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유럽 국가의 기피에 따른

결과 절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국가의 수반과 정부의 수반을 대통

령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왕정의 복고와 권력의 독재적 집중이라

고 간주했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 대표에게 수상 자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그 뒤부터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이 이원집정제를

실험할 때까지 이원집정제는 역사에서 잊혀졌다. 이 시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지에서 이원집정제가 확산되었지만

핀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군사 쿠데타나 나치즘 또

는 파시즘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이원집

정제를 실험할 때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의회가 너무 자주 해산

되었고 수상을 비롯한 정부도 너무 빨리 바뀌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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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그나마 정치의 연속성

이나 국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리해보면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군주가 엄존하는 국

가들에서는 입헌군주제와 의회제를 유지하게 된 반면, 군주가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수상과 권력을 나

누는 이원집정제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었다(황태연 2005). 의회가

자주 해산되어도 의회제 국가에서는 왕이 이원집정제의 대통령보다

도 훨씬 더 권위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이원집정제의 대통령은 의회제의 왕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대

변하며 국가를 초당파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갖도록 고안된 것이다.

또한 수상은 의회 안에서 특정 당파나 정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내치

를 담당한다.

2.정부형태의구분과정의

지구상의 정부형태는 대표적으로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이원집정제는 반대통령제(semi-presiden-

tialism), 반의회제(semi-parliamentarism),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일컬

어지기도 한다. 먼저 대통령제와 의회제 사이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각 정부형태의 정의이자 특징이 된다(Lijphart

1992). 첫째,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해

진 임기동안 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탄핵에 의하

여 임기가 중단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의회제에서는 정부의 수반인

수상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의회제에서는 수상과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에 따라 정해진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물러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보통선거(general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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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로 선출된다. 대통령의 선출은 한국과 같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국과 같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

여 간접선거로 뽑힐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의회제의 수상은 국민의

보통선거가 아닌 입법부인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일반적으

로 의회제의 수상으로는 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정당의 대표가 선출되

고 다시 수상은 자신의 내각을 임명한다.

셋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이고 최종

적인 책임을 가진다.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과 함께 공동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의회제에서는 수상과 내

각이 함께 국정을 책임진다.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과

같이 다수결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영국과 같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도

출한다.

다른 한편 이원집정제도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특징이나 정의의 연

장선상에서 논할 수 있다(Duverger 1980). 첫째, 이원집정제에서 대통

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참여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둘째, 의

회제에서 단지 상징적인 지위와 역할만 보유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이

원집정제의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셋

째, 이원집정제에서 수상은 의회제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

나 의회의 신임여부에 따라 내각과 운명을 같이한다. 한마디로 이원

집정제는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특징을 혼합한 것이라 하겠다.

세 가지 정부형태 가운데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가 서로 비슷한 점

은 두 정부형태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는

대통령을 각각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이원집정제와 대통령

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원집정제가 순수한 대통령제에는 없는 수

상(또는 총리)을 보유한다는 사실이다. 이원집정제의 수상은 대통령과

견줄만한 권력을 보유한다. 이원집정제의 수상은 대부분 내치를 관장

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책임지는데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분권

형 대통령제로 일컬어진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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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상이 없고 다만 부통령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의회제와 이원집정제의 유사성은 두 정부형태가 모두 수상이

라는 직책을 가지는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는 권력기

관을 함께 갖는다는 점이다. 의회제 국가 가운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

이 현존하는 왕이 상징적인 권력을 가지고 명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

거나 국가적 의식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왕이 없는 다른 의

회제 국가에서는 왕 대신 대통령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에서 행사하는 왕과 같은 상징적인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의회제와 이원집정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가 의회제와 달리 상징적이고 명목적인 수준

을 훨씬 뛰어넘어 수상의 권한이나 지위와 거의 같거나 아니면 그보

다 더 크다는 사실이다. 이원집정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고 수상은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된

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

회 다수당의 대표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식이 된다. 따라서 의회제의

대통령과 달리 이원집정제의 대통령은 수상보다 좀 더 크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면서 국정에 대하여 실질적 권력

을 행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원집정제의 대통령이 의회제에서와 같이 의회

에서 선출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도 의회제의 대통령보

다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일반적으

로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원집정제의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할 수 있

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상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

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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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대통령제와의회제의특징

1.대통령제와의회제의특징에대한이론적분석

린쯔는 대통령제가 스스로 안고 있는 여섯 가지 본원적인 결점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고 의회제가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낳는다고 주장

했다. 대통령제의 여섯 가지 본질적인 결함이란 첫째, 민주주의적 이

중 정통성(dual democratic legitimacy)에 기인하는 교착상태(immobil-

ism), 둘째, 정해진 임기보장(fixed term)으로 인한 비유연성(rigidity),

셋째, 승자독식(winner take all) 또는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넷

째, 중임제한조항과 그 결과, 다섯째, 대통령제의 정치적 특색(political

style)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의 선거도

전 및 대통령직 승계이다(Linz and Valenzuela 1994). 이러한 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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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회제의 장·단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린쯔의 주장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이미 전 세계 정치학

계의 오래된 관행이다시피 하다. 일찍이 린쯔는 대통령제는 위험한

것(“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의회제의

좋은 점(“The Virtues of Parliamentalism”)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

고 린쯔는 그의 공저자와 함께 대통령제의 실패(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라는 책에서 이미 널리 읽힌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을 재발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관련학계의 연

구에 불을 붙였다(Linz 1990a, 1990b; Linz and Valenzuel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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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형태의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1)

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권위있는 린

쯔의 주장을 재조명함으로써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대표성, 책임성,

개방성 등을 평가해보겠다. 린쯔가 주장한 대통령제의 첫 번째 결함

은 민주주의적 이중 정통성에 따르는 교착상태의 출현인데 이는 민주

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성이라는 원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통령제에서 보이는 민주주의적 이중 정통성이란 대통령과 의

회가 모두 국민의 참여에 의한 보통선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지배할 정통성을 갖는 기관이라

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라는 두 개의 권력기관이 모두 정통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권한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

용하려 할 수 있다. 또는 서로 다른 정당이 각 권력기관을 장악하게 되

면 서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교착상태나 대치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의 효율성이나 안정성까지 의심을 살 수

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목격된

다.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민주당 행정부와 깅

그리치 하원의장으로 대표되는 공화당 우위의 의회 사이에서 의료개

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져 수 주 동안 정부가 마비되

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이중 정통성으로 인한 교착상태는 대통령제의

고유한 현상도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 이중 정통성으로 인

한 교착상태는 이원집정제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서로 대등한 권력

을 보유하는 대통령과 수상이 각기 다른 정당에서 배출된 경우 서로

배척하게 되면 정국은 얼어붙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이원집정제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동거정부(cohab-

itation)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탄생했다. 첫 번째 동거정부는 1986년

부터 1988년까지 우파연합이 의회에서 과반수보다 2석을 더 많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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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좌파인 미테랑(Mitterrand) 대통령과 우파인

시라크(Chirac) 수상이 같이 정부를 이끈 것이다. 두 번째 동거정부는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역시 좌파인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인 발라뒤르(Balladur) 수상이 정부를 구성했다. 세 번째 동거정부

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 우위의 의회

에서 죠스팽(Jospin) 수상이 선출됨으로써 등장했다. 프랑스의 동거정

부는 모두 좌우파의, 그야말로 불편하고 불안정한 동거에 그치고 말

았다.

그리고 이중 정통성이 존재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서

로 다른 정당에 의하여 지배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도

반드시 정국의 교착상태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제에서 분점정부

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순기능을 발휘하

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양당제로 진입한 1856년부터 2008년

까지 총 77회의 선거(중간선거 포함)를 통하여 모두 28회(36.4%)의 분

점정부가 탄생했지만 모두 클린턴 대통령 시절과 같은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대신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 분리되고 대등하기 때문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견제

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의 사례는 이원적 정통성이 대통령

제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정국의 심각한 교착상태는 이중 정통성에 시달리는 대통

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중 정통성이 발생할 수 없는 의회제에서

도 그 고유한 작동 방식에 의하여 형성된다. 의회제에서는 선거결과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없을 때 연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국이 교착되고 대치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서로 다

른 이념과 정강 및 정책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서

로 화해할 수 없는 이해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또한 처음부터 불안정

성을 잉태하고 출범한 연합정부가 붕괴될 때는 상당기간 정부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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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마련이다.

의회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 영국은 양당제이기 때

문에 선거 뒤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의회제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합정부를 구성

하는 과정에서 의회제는 민주주의적 대표성 원칙을 크게 훼손할 가능

성이 있다. 선거를 실시하기 전부터 장차 연합정부의 파트너를 밝히

고 선거를 치르기도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과

정에서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가 보인 선호도와 다른 정부나 내각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선거에서 보인 유권자의 의사와 전혀 다른 정

부가 구성될 수도 있다.

의회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합정부는 민주주의의 책임성이나 효

율성이라는 원칙 측면에서도 문제를 적잖이 노출시킨다.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에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이 같지 않기 때문이

다. 즉 연합정부 아래 정책적 실패가 발생할 때 연합정부의 파트너 사

이에 누가 얼마만큼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책임을

묻기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연합정부 파트너 사이에 정책

을 추진하는 우선순위나 중요도 또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지체될 수 있다.

린쯔가 지적했던 대통령제의 두 번째 문제는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

로 인한 비유연성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과도 관련

이 있다. 의회제는 어떤 이유에서건 불신임을 받게 되면 의회를 해산

하고 새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치과정이 매우 유연하다. 이에

비하여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해진 임기가 확고히 보장되어 유연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의 임기보장에 따른 비유연성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능하고 부패하며 인기 없는 대통령의

임기가 오래 남았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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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제의 첫 번째 정의는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동안 국정

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는 주기적

인 대통령선거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의

정기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주기적

인 선거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민주주의 정치의 기초로 신생 민주

주의 국가에 매우 긴요한 조건이다(Diamond 1996).

대통령제에서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의 절

차를 통하여 탄핵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

하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라며 그때마다 교체를 시도한다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는 대통령을 찾기는 지구상 어느 대통령제 국

가에서도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무능하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을 심판하고 교체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의회제 특유의 유연성은 잦은 불신임과 의회해산으

로 인해 정치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불연속성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의회제의 첫째 정의가 수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는 것

이기 때문에 잦은 불신임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성은 의회제의 본원적

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Reynolds 1995, Stepan and Skach

1993).2) 예컨대 의회제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제3공

화국(1870년~1940년)에는 모두 104번씩이나 내각이 바뀌었고, 제4공화

국(1946년~1958년)에는 모두 25회의 내각이 교체되었다. 또 다른 의회

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1945년부터 2001년 사이에 59번씩이나 내

각이 바뀌어 평균 집권기간은 10개월에 그칠 뿐이었다(진영재·노정호

2004).3)

린쯔가 주장한 대통령제의 세 번째 문제점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적 성격이다. 린쯔는“대통령제의 행정부 통제는 원칙적으로 승자독

식이다 … 선거 후에 아무런 자리를 못 차지하는, 선거에서 진 후보자

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다(Linz 1994, 14). 대통령제에서는 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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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하기 때문에 패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

성이 조장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지탱하기 위하여“의회제는

전체적인 보상(payoffs)의 합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 대통령제는 제로

섬 게임이다.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쉐보르스키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Linz 1994, 14).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만 행정부의 통제가 승자독식적인 것은 아니

다. 의회제에서도 행정부의 통제를 승자가 독식하는 경우가 쉽게 찾

아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집권했던 기간을

288 민주주의강의3-제도

제로섬게임과정부형태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또는 영합(零合) 게임이란 효용

기대치의 절대값 크기가 서로 같지만 부호가 각기 반대되어 그 합

이 영이 되는 게임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넌 제로 섬 게임(non-

zero sum game) 또는 비영합(非零合) 게임이란 효용 기대치의 절

대 값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합이 영이 될 수 없는 게임을

일컫는다. 린쯔가 인용한 쉐보르스키의 글에서“대통령제에서는

의회제에서보다 승리의 가치인 W가 크고 패배의 가치인 L이 작

다.”(the value of victory, W, is greater and the value of defeat, L,

is smaller under presidential than under parliamentary systems)고

했다. 결국 이에 따르면 절대값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코

제로 섬이 아닌 것이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성격상 정치현상에서는

좀처럼 효용 기대치의 절대값 크기가 같으면서 부호가 정반대가 되

는 제로 섬 게임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로 섬 게임이라는 짧

은 용어가 매우 함축적이며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현상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적용된다. 린쯔도 대통령제가 제로

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은유성이 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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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 수 있는데, 의회의 절대다수도 보수당이 차지했고 내각도 모

두 보수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상도 보수당이었다. 삼권이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

어 있는 의회제에서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부의 통제뿐이 아니라

입법부까지 모두 같은 승자가 모두 장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1990년대 의회개혁이 있기 전까지 영국에서는 사법부의 수장

마저 상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한 당

에 속하는 일이 다반사였다(Mainwaring and Shugart 1997).

다음은 린쯔가 네 번째 대통령제의 결함이라고 주장한 중임제한조

항과 그 의의에 관련된 사항이다. 린쯔는“민주적이거나 아니면 비민

주적인 정부, 그 어떠한 정부라도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 충분히 긴

시간적 연속성을 보장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중임제한조

항은 대통령제의 본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Linz and

Valenzuela 1994, 17).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는 능력 있

는 대통령으로 검증된 뒤에도 단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이 발생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제가 연임 또는 중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연임 또는 중임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나름대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 가령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화 뒤 대통령 단

임제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연임 또는 중임 자체가 과거 비민주정부

의 장기집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었다.

린쯔가 지적한 다섯 번째 대통령제의 본원적인 문제는 대통령제의

정치적 특색으로 권한행사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막강한 권

한과 권력을 보유하는데 사실은 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을 위임한 국

민의 지지가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00%의 절대적인 권

한만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제에 있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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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대표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에 충

분하다. 또한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

되고 이에 따라 비민주적이고 심지어 전횡을 휘둘러 독재로 변할 가

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 집중이라는 현상

은 제도 자체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앞

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제의 둘째와 셋째 정의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

의 보통선거로 선출되고 그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

다. 대통령제는 정의상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이나 삼권 분립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을 충분히

받는 국가에서도 서로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린쯔가 지적하는 대통령제의 본원적 문제는 비전문가

의 선거도전 및 대통령직 승계라는 현상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개방성

이라는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대통령제에는 정치적 경험이 없는 문

외한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정당을 결성하여 대통령선거에 뛰어들

고 또 당선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서 선거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직이 승계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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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는 정치적 특색이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고 주장한다(O’

Donnell 1994).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 헌법에 명시된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의회와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는 위임적 민주

주의(delegative democracy)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대

통령이 겨우 30%를 넘는 유효득표율을 확보하면서 마치 100%의

권력을 위임받은듯이 국가를 통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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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비전문가에게 대통령직이 넘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를 찾기는 쉽

지 않다. 만약 이마저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라면 비전문가

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에 당선 또는 승계하는 것은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이다. 달(Dahl 1971)이 이미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사회라면

선거에 참여하는 기회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고 제약이 적

어야 한다.

다른 한편 실제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각

국에서는 쉽게 정당이 만들어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가장 발전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도 정치신인인 억만장자 페로가 정당을 만들어 클린턴과 자웅을 가리

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신인이나 급조된 정당

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반대로 의회제에서는 오히려 정치신인이 정당을 급조하고 선

거에 나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94년 이탈리아에서 제일가는 기업

가로서 정치신인인 베를루스쿠니가 포르자 이탈리아(Forza Italia)를 선

거 직전에 창당하고 승리한 뒤 집권한 바 있다. 베를루스쿠니는 2008

년 재집권에도 성공했다. 그리고 태국의 기업가 탁신이 타이락타이

(Thai Lak Thai)를 결성한 뒤 선거에서 승리하여 2001년부터 수상으로

재임한 적이 있다.

2.대통령제와의회제의특징에대한통계적연구

사실 이상과 같이 정부형태에 대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

의를 전개하다보면 때때로 자의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고 침소봉대

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200여 개에 이르는 독립국가가 있

다 보니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을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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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정치학계에

서는 정부형태에 대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양한 사례

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제와 의회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작

업이었다.

최근 정부형태의 연구에 통계적인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과거 자신

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몇 개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인

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신 지구상에서 다수의 사례를

모아 다양한 변수들을 수치화하여 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온 것이다. 즉 대통령제 또는 의회제를 민주주의 수준, 쿠데타 발생 여

부, 선거의 공정성 여부, 자유선거의 횟수, 정권교체 여부, 정권의 수

명, 정당의 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과 결부지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측정한 것이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

dom House)와 같이 중립적인 기관이 세계 각국의 정치적 자유(politi-

cal rights)나 시민적 권리(civil liberties)의 수준에 대해서 발표한 점수

결과가 이러한 통계적 분석에 자주 이용되었다. 대통령제와 의회제에

대한 각종 통계적인 연구는 수도 없지만 여기에서는 정부형태 논쟁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한다.

비교적 초기 정부형태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대통령제, 1위 대표

제 의회제,4) 비례대표제 의회제로 구분한 14개 국가의 민주주의적 작

동에 관한 것이 있다(Lijphart 1991). 라이파트의 결론은 1위 대표제 대

통령제가 민주주의적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큰 반면 이른바 동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가 다른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다. 동의제 민주주의란 라이파트에 의하여 발전된 용어로서 쉽게 말

해 언어, 종교, 인종, 경제 등으로 극심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회를 통

합하기 위하여 권력을 서로 나누고 합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이루

는 정부형태를 가르킨다. 그러나 이 연구의 사례는 서구국가에만 국

한되어 있고 신뢰할만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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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특히 대통령제 사례는 1개(미국)만으로 통계상 너무 적은 수

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제보다 의회제에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고

더 오래 살아남으며 군사 쿠데타도 더 적게 발생한다는 통계결과가

있다(Stepan and Skach 1993). 이 연구는 선행연구보다 더 확장된 시간

대와 더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다. 그들의 사례는 1979년부터 1989년

까지 43개의‘역사가 긴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다. 그

러나 이 연구의 시간대가 1979년부터 1989년까지로 비교적 짧은 반면

안정되고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만 사례로 포함한 통계적 한계를 안

고 있었다.

그러나 곧 대통령제가 본원적으로 문제라는 주장과 상반된 통계분

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선 1930년부터 1995년까지 제3세계 국

가의 민주화 사례 56개를 대상으로 정부형태의 선택과 민주주의적 생

존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Gasiorowski and

Power 1998; Power and Gasiorowski 1997). 이 연구는 당시 가장 많은 사

례와 가장 긴 기간을 포괄하면서 민주화 이후 정부형태의 선택과 그

영향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장점이 있다. 그 결과 대통

령제가 의회제보다 결코 붕괴하기 쉽지 않은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했

다. 대통령제의 수명과 안정성이 의회제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1951년부터 1995년 사이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을 사

례로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생존 또는 안정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등장했다(Bernhard, Reenock, and Nordstrom 2003). 이 연구는

대통령제가 의회제에 비하여 비민주주의적이거나 불안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의 장점은 과거 어떠한 통계

연구보다 긴 시간대에서 발전된 민주주의건 신생 민주주의건, 또는

대통령제이건 의회제이건 가장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보다 더욱 광범위한 사례를 다룬 것은 1919년에서 1995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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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부형태와 민주주의의 생존 또는 안정성

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Bernhard, Nordstrom, and

Reenock 2001). 이 연구는 정부형태 그 자체가 결코 민주주의 발전이

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직설적으로 린쯔의 가설

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그 사회의

정당체제와 구체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주주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통령제가 본원적으로 위험

하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대통령제나 의회제는 각각 고유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보유하

고 있다. 대통령제나 의회제가 모두 고유의 작동방식에 의하여 민주

주의적 대표성, 책임성, 개방성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또한 부

정적인 문제도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그간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제도이고 의회제가 더 민주

주의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배경에는 의회제가 비교적 오래된 유럽

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에 비하여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하여 많은 제3세계 대통령제 국가가

쿠데타 등으로 붕괴되었지만 이들은 그 사회의 정당체제나 정치적 환

경 등 구체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나 의회제 등 정부형태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

라는 것이다.

IV.이원집정제의특징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특징을 혼합한 이원집정제

(또는 반대통령제, 반의회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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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키는 데

있다. 대통령과 수상이 일정한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견

제하는 이원집정제는 순수한 대통령제나 의회제가 꿈꾸지 못할 색다

른 매력을 가진다.

이원집정제의 그 다음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부형태로서

매우 유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연성이란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헌법의 변화 없이 번갈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Elgie 1999).

바로 이러한 장점으로 말미암아 순수 대통령제나 의회제를 운영하면

서 정부형태상 한계나 문제점을 느끼는 국가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

치를 고안하면서 이원집정제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정부형태

를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바꾸거나 의회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꿀 때

그 과도기적 대안으로 이원집정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을 모색하기도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몇 개 국가에서는 먼저 이원집정제를 시험적

으로 이용한 후 의회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을 개헌의 대안으

로 고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원집정제는 그 제도적 정의와 독특한

작동원리에 따라 심각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원집정제의 첫 번째 단

점은 권력을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대등하게 나누어 갖기 때문에 권

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원집정제

의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수상은 그 외의 국정을 총괄하

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 하지만 현대와 같은 복잡하고 세계화된 사

회에서는 외교 및 국방과 내치의 영역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불분명해

지는 실정이다.

또한 책임소재가 헌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공

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자신의 기여가 크다고 주

장하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서로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원

집정제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존중하는 신사협정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과 수상을 동시에 선출한다는 것을 항상적으로 기대하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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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Protsyk 2003). 대통령과 수상이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서

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더 큰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이

깊어지고 정국이 대치될 수 있다.

이원집정제의 또 다른 단점은 앞의 단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원집

정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원집정제의 권력분산이라

는 제도적 목적이 권력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다. 사실 이원집정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나눠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두 국가기관 사이

에 마찰의 가능성을 항상적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정국이 교

착되고 정부가 마비되는 상태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원집정제

의 단점은 정치적 비용을 크게 늘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며 민주

주의의 위기로도 귀결될 수 있다.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원집정제는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분

산이 더욱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두 국가기관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즉,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가 대통령

과 수상을 나누어 차지할 경우에는 대통령제의 분점정부 이상으로 갈

등과 대치가 극심해질 수 있다. 이원집정제에서는 대통령과 수상이

상호 대등한 권력을 애매모호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

여 같은 당이나 비슷한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는 정파가 대통령과 수

상을 동시에 점유할 경우에는 그나마 양자 사이의 갈등과 대결이 줄

어들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이원집정제 사례인 프랑스 제5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동거정부가 세 차례나 등장했다. 다른 한편 프

랑스의 이원집정제는 동거정부가 아닌 시점에는 사실상 강력한 대통

령제와 같이 작동된다. 대표적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보여주듯이 프

랑스의 이원집정제에서는 대통령이 수상의 역할까지 모두 도맡아하

는 현상이 반복된다. 수상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수상 대신 대통령이

외치는 물론 모든 행정구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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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이원집정제에서 수상은 대통령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

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갈등의 원천이 되는 자리에 불

과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이원집정제의 단점은 내각을 불신임하

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이

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소속정당이 의회에서 안정적인 의

석을 확보하지 못할 때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하여 다시 의회

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

은 수상과 내각이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때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원집정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임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빈번하게 행사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선거가

빈발하면서 정치적 비용이 낭비되고 의회가 자주 바뀜으로써 정책의

연속성도 사라지며 정국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형태 아래는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대결이 심화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즐기게 된다면 애초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산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권력독점의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이원집정제의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가

운데 하나는 주지하듯이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이다. 독일의 바이마

르공화국 시기 이원집정제는 1919년 출범하여 1933년까지 존속했는

데 그 기간 내내 정치적 불안이 끊이지 않았고 종국에는 히틀러가 등

장하게 되는 배경으로까지 작용했다. 1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2차례나 수상이 바뀌었고 모두 21회씩이나 내각이 교체되는 등 정국

의 혼란이 극심했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국민이 7년 임기

의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수상을 의회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다. 수상은 대통령과 대등한 권력을 쥐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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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의파국적사례: 파키스탄

이원집정제가 파국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파

키스탄이 있다(Rose and Evans 1997). 1988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파키스탄에서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수상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

는 권한마저 부여함으로써 이원집정제 정부형태를 갖게 되었다. 대

통령이 수상을 임명할 때 수상이 반드시 의회의 다수당 출신이 아

니어도 무방할 정도로 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1988년 의회선거에서 민주화 지도자인 부토의 정당(PPP)이 승리하

면서 부토가 수상에 취임했지만 1990년 칸 대통령은 부정부패, 경

제위기, 법질서의 불안정을 이유로 부토 정부를 해산시켰다.

이어 열린 1990년 의회선거에서는 부토가 패배하고 칸 대통령과

가까운 샤리프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칸 대통

령과 샤리프 수상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군참모총장 임명을 둘러

싸고 어긋나고 급기야 샤리프 수상이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에 대한

제한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때 부토는 원래 대

통령의 의회해산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에 앞장선 바 있으나 샤리프

정부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칸 대통령과 연합하게 된다. 1993년 초

칸 대통령이 샤리프 정부를 해산시켰으나 대법원의 무효선언으로

샤리프가 권좌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수상 사이의 갈등은

이미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넘은 상황이었다.

그 후 1993년 말 의회선거에서 부토가 다시 승리해 수상에 오르

고 같은 당의 레가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같은 당에 소속한

수상과 대통령이라는 구도는 예전보다 좀 더 조화롭고 협력적인 정

국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을 형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1996년 부토 수

상의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 레가리 대통령은 부토의

정책적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벌어졌다. 결국 의

회가 해산되고 1997년 선거에서는 샤리프가 다시 수상으로 선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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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이끌면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은 의회와 상

관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내각을 수시로 출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헌

법적 권력을 보유했다(이규영 2000).

V.결론

이글에서는 제3의 민주화 물결 뒤에 광범위하게 논의된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의 발전과 전파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이를 설명

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글에서는 지구상에

서 세 가지 대표적인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에 대

한 정의와 특징 및 장·단점을 각각 고찰했다. 또한 이글은 대통령제

와 의회제의 선택 및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와 관련하여 연구된 대표

적인 통계적 결과를 추적해보았다.

특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부형태를 민주주의의 대표성, 책임성,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으며 또한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측

면에서도 비교해보았다. 본문에서 거론되었던 중요한 내용은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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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민주화 뒤에 대통령과 수상이 계속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희망은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멀어

졌으며 마침내 1999년 10월 무샤라프 육군참모총장이 군사쿠데타

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민주정부 10여 년 동안 거의 2년 간격으

로 의회가 해산되고 새 선거가 치러질 정도로 대통령과 수상의 다

툼이 극심했다. 그러나 이것도 2008년 파키스탄에 귀국한 부토가

암살되면서 다시 한번 극심한 혼란으로 향하는 서곡에 불과한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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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대통령제와 의회제 가운데 특정한 정

부형태가 다른 정부형태에 비하여 본원적으로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느 정부형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국가에서 특정한 정

부형태가 매우 잘 작동하는 반면 바로 그 정부형태가 다른 국가에서

는 그렇지 못한 일도 벌어진다. 그리고 대통령제나 의회제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정부형태 자체보다 그 국가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 환경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예를 들면,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이원집정제로 인하여 수시로 정부가 바뀌고 내

각도 교체되어 매우 불안정한 정치가 이어졌다. 바이마르공화국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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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정부형태의비교

대통령제 의회제 이원집정제

정의

특징

장단점

주요사례

대통령이탄핵등을제외하고

정해진임기를보장

대통령이국민에의한

보통선거로선출

대통령이국정에직접적이고최

종적으로책임

삼권(입법부,행정부,

사법부)의분립

대통령의책임소재분명vs.대

통령의독재적성향

대통령정치의효율성vs.분점

정부의폐단

대통령선거의정기성,

안정성,예측가능성

미국

대통령은국민의참여에의한

보통선거로선출

대통령은수상과대등한실질

적인권한보유

수상은의회의신임여부에임

기좌우

대통령과수상의권력분산

권력의분산vs.대통령과수

상사이의갈등과알력

권력의분산vs.동거정부의

비효율성

대통령의의회해산권행사

핀란드,프랑스,파키스탄

수상이불신임에의하여임기

가좌우

수상은의회에서선출

수상은내각과집합적으로책

임

권력(입법부와행정부)의융합

연합정부에서책임소재

불분명vs.국민다수의

지지를받는정부구성

연합정부등집합적결정과정

에서비효율성vs.

대표성향상

의회선거의부정기성,

불안정성

영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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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히틀러의 등장에 의하여 종말을 맞았다. 전후 독일은 새로운 정치

제도로 의회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이와 정반대로 바로 이웃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제4공화국 시절 의

회제로 인하여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 버금가는 정치적 혼란을 겪

었다. 수시로 수상이 바뀌고 내각도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서 이원집정제를 선택하여 현재까지 과거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이거

나 다른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잘 작동하는 정부형태라고 해서 자기

국가에 도입된 뒤 똑같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독

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하나의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발전

에 서로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특정 정부제도나 통치구조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을 치유할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 선행해야 할 과제

는 한국적 정치 역사와 환경에 보다 적합한 정치제도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이원집정제를 한국적 정부형태의 대안으로 고

려해보자. 한국에서는 현재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프랑스식 이

원집정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식 이원집정제가 현행 한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드

골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바로 이러

한 점이 매력이었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의 모

델이 되기도 했다. 이원집정제 국가 가운데에는 핀란드와 같이 권력

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대등하게 분산되어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상

당히 잘 이루어져 민주적 정치발전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원집정제를 도입하게 되면 핀란드와

같이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또는 파키스탄과 같이 작동할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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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따

지고 보면 사람이나 자리를 통하여 권력을 나누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은 헌법이 규정하듯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내각을 통활하도록 보장

한 총리의 권한마저 인정하지 않아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이해

찬 총리 사례가 예외적으로 꼽힐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이 한국의 헌

법이 애초부터 이원집정제적인 정부형태를 보장하고 있지만 권력의

분산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은 채 다시 이원집정제를 도입하자고 주

장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한국에 의회제를 도입할 것을 고려해보자. 의회제는 최근

한국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장악하는 추세임을 감

안하면 영국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거론했듯이 영국식

의회제에는 기대와 달리 한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일이

많이 목격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예측은 의회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무한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

합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서유럽 의회민주주의 국가만큼이나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대화와 타협에 의거하여 의회를 운

영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의회제의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2공화국 시절 의회제를 실험한 바 있지만 결국 5.16 군

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제를 도입

하자는 주장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

대신 한국에서 개헌의 대안으로 합의 수준이 높은 정부형태는 입법

부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도입으로 보인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학계나 정치계에서 보다 순수한 대통

령제,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증가했다. 그리고 한

국에서는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대통령제 외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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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쉽지 않다.

한국에서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고 입법부의 위상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 순수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하여

행정부가 더 이상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입법부만 법안 발의를 할 수 있

도록 바꿔야 한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

회가 입법권을 보유하고 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나 행정부의 권한이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입법

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독립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목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들을 통과

시키기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상하의원들과 수시로 전화하

고 만나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순수한 대통령제의 묘미이기

도 하다. 한국에서도 개헌으로 국회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만든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줄이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셈

이다. 사람이나 자리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제도와 기관으로,

권력을 제대로 나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새로운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도출하고 선택된 정부제도를 존중

하며 정치적 소수자, 반대자의 이해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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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일부는 2007년에 출판된 졸저『개헌과 민주주의』(한울 아카데미)와

2008년에 발표된 졸고“‘87년 체제’의 의의와 정치권력구조의 한계”(『동양

정치사상사』제7권 제2호, 85-101)에서 선보인 바 있다.

1) 린쯔의 이론은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를 들면

Easter(1997), Fabbrini(1995), Lijphart(1992), Riggs(1988), Stepan and

Skach(1993), Valenzuela(1993) 등이 있다. 1993년의 연구와 달리 Mainwar-

ing(Mainwaring and Shugart 1997)은 나중에 의회제를 옹호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다른 한편 린쯔의 주장에 반대하여 대통령제의 우월성을

밝히는 연구도 적지 않다. 역시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Horowitz(1990),

Lardeyret(1991), Lopez-Pintor(1987), Reynolds(1995), Mainwaring and

Shugart(1997) 등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이거나 사례분석

을 주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그 후 관련주제에 대한 연구는 세기를 넘겨 계속

하여 논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또한 메인웨어링과 슈가르트(Mainwaring and Shugart 1997, 14-5)는 의회제

의 유연성이 애초의 제도적 목적과 반대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수상 또는 대통령을 해임시키는 데 정략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3) 다른 한편 의회제는 유연성을 가질지 모르나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기도 한다. 과거 의회제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수

상이 인기가 없거나 불신임을 받아도 내각만 희생양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장

기간 집권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0년대 초 의회

제를 채택하려 했던 것도 매번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통령제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의회제의 묘미를 이용하려 했던 의도가 있다(Wurfe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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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필리핀에서는 그 후 2000년대에도 의회제로 정부형태를 교체할 것을 지

속적으로 시도했다.

4) 이에 대해서는 이책의 제2장“선거와 민주주의”중 IV절의“선거제도”를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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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방분권,지방자치,연방제도

이기우 | 인하대학교

I.들어가는말

오늘날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는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 세계화의 진

전으로 더 이상 국가는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국제적인

문제가 국제기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각 국가의

독립성을 과거처럼 고전적인 주권이론에 의하여 해석하기 어렵게 되

었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고유영역이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지 않은 국가가 연방제국가로 전환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일부 정치인

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연방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노무현 정

권에서는지방분권을국정의중요한정책과제로추진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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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의 권력관계는 종전의 정치 패러다임에 따른 수평적 국가

기능의 분립인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평면적인 차원에서는 파악하

기가 힘들어졌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관계로서 중앙집

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수직적인 요소를 가미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

하게되었다.

고전적인 지방분권이 수직적인 권력분립을 위한 법치국가적인 요

청이나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한 민주국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정당화

되었다면 오늘날 수직적인 국가권력구조로서 지방분권은 국경을 넘

는 지역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개념과 그 정치조직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지방분권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서 연방제도와 분권화된 단일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

해를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구별이 절대시

되었으나 적지 않은 단일국가에서 연방국가의 특성중 하나인 법률제

정권의 분권화를 도입함으로써 양자의 구별도 상대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에 의해 제안된‘고려연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으로 연방제도의 내용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도입할 수 없는

정치제도로 터부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이 동시에 발전하

기 위해서는 왜곡된 연방제도라는 용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대해정확한이해를필요로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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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지방분권

1.중앙집권과지방분권

집권화와 분권화는 인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상반된 정치

적인 조직원칙을 의미한다. 집권화란 공동체 활동 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하나의 중심 즉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경향

을 총칭하고, 분권화는 그와 반대로 공동체의 기능을 될 수 있는 대로

원래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의미한

다(Peters 1928,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먼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

면에서 유형화할 수 있다. 중앙집권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지방분권

은 반대방향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을 의미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에, 중앙집권은 중심에로

이끌리는구심력에준하여생각할수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

는 기능과 관계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

부의 자율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기능이 많을

수록 지방분권적이며 반대일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이다. 또한 지방정

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을수록 중앙집권적

이며 반대일 경우가 지방분권적이다. 지방정부의 기능이 중앙정부에

비하여 많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고 결정기능이 많을수록 지방분

권의 정도는 높다. 반대로 지방정부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이 많

고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결정기능이 줄어들수록 중앙집

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중앙집권화는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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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완전한 중앙집권화는 지방정부의 소멸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완전한 지방분권화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해체 내지 지방정부의 독립국가화를 의

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국가구조는 완전한 분권국가와 완전한 중

앙집권국가를 양극에 두고 중간의 어디엔가 혼합적인 유형으로 자리

를잡게된다.

2.지방분권의내용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한 계층이상의 지방정부를 전제로 하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상호간의 기능과 권한의 배분을 의미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권력의 지리적 배분을 의미한다. 집권과 분권은

별개의개념이아니라하나의연속된스펙트럼에서파악할수있다(김

익식 2006, 4). 현실적인 국가의 조직형태는 절대적 중앙집권과 절대적

지방분권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강한 지방분권국가이

면 동시에 약한 중앙집권국가가 된다. 반대로 강한 중앙집권국가이면

약한 지방분권국가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

러 가지의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분권을볼수있을것이다.

1)입법권의분권

중앙정부에 의한 법률제정권이 증대할수록 입법기능은 집권화되

고, 반대로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에게 입법권이 이전되고 중앙정부의

입법기관과 독립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게 될수록 입법권의 분권화는

강화된다.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이 중앙정부의 입법지침이나 지시에

의하여 법규범을 제정하여야 되는 구속성이 증대될수록 분권화의 경

향은약화되며집권화경향이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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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배타적인 입법영역이 증가될수록 분권화수준은 높아지

며 중앙정부의 배타적인 입법영역이 증가될수록 집권화 된다. 중앙정

부의 입법기관과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이 경합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경우에 중앙의 입법기관이 그 입법권을 많이 행사할수록 입법권은 집

권화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분권화된다. 흔히 입법권의 분권화는 연방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다만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연방국가에서 주가 가지는 입법권에 비

해서는 매우 협소한 입법권이다. 다만, 단일국가의 지방정부라고 할

지라도 예컨대, 스페인의 경우처럼 지방정부가 독립된 입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경우에 입법권의 분권화경향은 통상의 경우보

다는 현저히 강화되어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연방주의국가에서 주의

권한에 접근하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의회에

법률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일국가내에서도입법권의 지방분권화

를 시도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Gamper 2004 참조). 스페인이나 영국의

사례는 법률제정권의 지방분권이 연방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단일

국가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방국가와 단일국

가의구분이상대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입법권의 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화와 집권화 경향

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행정권과 사법권

은 입법권에 종속적이거나 적어도 입법권에 의한 구속을 받기 때문이

다.1) 지방분권이나 자치의 정도는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속하고 행정권만 지방정부에게 있

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게 된다. 때문에 비록 자치사무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의자기결정성, 자기책임성은매우낮다고할수있다.

2)행정권의지방분권

입법기능이 규율대상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하는데 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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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개별적, 구체적인 규율을 특징으로 한다. 행정권이 중앙정부

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직접 행사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집권화 되고

반대로 지방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행될수록 분권화 된다. 행정권이

지방에 의하여 행사되더라도 행정권의 행사내용이 중앙에 의하여 결

정되고 지방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할수록

집권화되고 반대로 행정작용이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될수록

분권화경향은강화된다.

국가가 지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훈령을 많이 내려 보

내게 될수록 하급조직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집권화 경향은 강화된다. 집권화 경향은 위

임업무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분권화경향은 자치사무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나 위임사무가 반드시 집권화 경향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기능이 하부조직에 위임되는 경우에

도 중앙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을 미리 행하여 이를 지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지방의 결정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분권화 경향이 강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치사무라고 할지라도 그

처리에 대하여 중앙에서 법규의 형식으로 세부적인 지침까지를 미리

결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구속한다면 자치사무는 오히려 위임사무에

접근한다고볼수있다.

지방분권 정도는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업무가 늘어날수록 약해지

며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업무가 증가할수록 증대된다. 또한 지방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의 범

위와 감독권행사의 행태에 의하여 지방분권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

국가의 지방에 대한 감독권이 강할수록 지방의 자율권은 축소되어 집

권화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분권화된다. 또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감

독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집권화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

분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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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법권의지방분권

사법권의 분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

렵다.2) 모든 사법기능을 중앙정부의 사법부에서 행사하게 되는 경우

에는 가장 강력한 집권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서 지방정부에

사법기능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법권의 분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사

법권의 분권화는 입법권의 분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종래

에는 법원에 의한 통일적인 법해석이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특성, 다양화 등이 중요해 지고 있

다. 특히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독점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마다 상이

한 법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도록 하는 사법권의 분권화는 지방정부

의 입법권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근본가치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합을 위하여 법률해석의 통일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 외

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의 해석은 그만큼 가치의 다양성과 가

치관의경쟁을통한문화적인자유공간의폭을넓혀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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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균형발전

지난노무현정부에서지방분권과지역간균형발전이라는용어

가혼용됨으로써개념의혼란을초래하였다. 이에지방분권과균형

발전의관계를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고 자율성의

영역을확대함으로써지역의발전에있어서질적인차이는물론양

적인 차이도 확대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패하는

지방도 나올 수 있는 반면 성공하는 지방도 나올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지방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는 사안이 달라질 수 있고 처리

하는방식도달라질수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간의비교를통해본

지역간의균형은유지되기어려운경우가나올수있다. 만약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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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이 똑같이 발전해야 한

다면 이것은 지역 간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경쟁을 통해 합리화를

추구하려는지방분권의목적과합치되지않는다.

지방분권은 지역 간의 자연적, 인문적인, 정치적인 다양성을 존

중함으로써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지방분

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차

별성이부각되고자기결정을통한자기책임을보장하는것이다. 모

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출발선상의

차이도 적지 않다. 분권은 출발선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이를 수용

하면서 자기책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지방자치단체

의 자기책임적인 노력으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분권과

균형발전은 모두 국가적인 목표로 추구되어야할 정책기조이고 방

향이지만상호모순되는경향을가진다. 분권은수직적인분산으로

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수직적인 관계

에서지방정부의비중과역할을강조하고, 지방정부의자율성을강

조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균형발전은수평적인분산으로써지방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자원분산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자발

적으로자원의분산에참여하는것은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중앙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

향으로나타나기쉽다. 분권은중앙정부에대응한지방정부의동일

한 이해관계로 연대와 협력을 가져오지만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지방간의 거시

적인분열을초래할수있다.

자유주의적인지방분권이권력과자원의하향이동을의미한다

면, 사회연대성의측면에서요구되는균형발전은권력과자원의상

향이동을의미한다. 이점에서균형발전의원리는지방분권내지지

방자치와의원리와는서로상반되고모순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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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서로 모순되는 가치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제1심과 제2심은 지방정

부 법원에서 진행하고 제3심인 대법원은 국가가 갖는 경우에 양자간

의조화를이룰수도있게된다.

3.지방분권적국가의유형

지방분권의 형태로는 연방제도와 지방자치제도를 들 수 있다. 연방

제도는 분권화된 구성단위에게 국가성을 인정하여 국가속의 국가를

인정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써국가가아닌분권화된구성단위를인정하는제도이다.

1)연방국가

전통적인 정의에 의하면 연방국가는 연방에 대한 참여자가 국가이

고(Gliedstaat) 국가 간의 결합 자체도 역시 국가(Gesamtstaat)로서의 성

질을 갖도록 전체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들의 결합을 의미

한다(Stern 1977, 484). 여기서 연방국가가 국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는 측면에서 국가연합(Staatenbund)과 구분된다. 구성부분이 국가로서

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된다. 즉 국가연합에

서 구성국가는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갖는데 비하여 연방국가에서는

오로지연방만이주체성을갖는다.

연방국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구성단위가 국가라는 점에 있다. 즉

구성국가가 가진 권력은 연방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연방에 의

하여승인된고유한것으로본다. 구성부분이국가로서의성질을갖는

것은 각 구성국가로 하여금 고유한 정치적인 형성의 여지와 헌법영역

의자기책임성을보장한다(Reuter 1983, 14). 그럼에도불구하고구성국

가는주권(主權)을 갖지아니하며연방만이주권을갖는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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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권화된단일국가

단일국가는 국가법적인 국가들의 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방국

가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단일국가들이 지방분권적인 조직형태를 취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와 분권화된 단일국가의 구별이 항상 명확

한 것은 아니다. 단일국가에서 지방정부는 국가가 아니며 그 권한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정치적인 독립

성이 연방국가의 주와 같은 정도로 강하게 보장되어 있는 소위 준연

방국가(Quasi-Bundesstaat)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속하는 국가로는 이

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한 국가가 형식적으로 연방국

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헌법 현실에서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으로

기능하는 부진정연방국가(unechter Bundesstaat)(Barschel 1982)도 있을

수있다.

헌법현실에서 단일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는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며 상대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양자의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권화의 정도가 아니라 헌법조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Barschel 1982, 32). 과거에는 연방주의(Föderalismus)

를 논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행정을 무시하고 주와의 관계만을 문제

삼았으나 오늘날은 연방적인 질서 속에 연방과 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행정까지를 포함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

의 구성부분이 국가성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연방국가와 분권화

된 단일국가는 그 구성부분의 존립 보장, 연방국가의 헌법개정, 연방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지방분권

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방

국가라 하여 지방분권의 정도가 크다든가 지방자치에 의한 분권화의

정도는 미약하다든가 하는 선입견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요

한 것은 국가의 권력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 어느 정도로 실질적으로

배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 연방국가 혹은 단일국가와 같은 국가의

형태가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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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분권의목표와기능

1)정치적목표

(1) 가까운정부의실현

지방분권은 지역문제를 주민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결정함으로써

가까운 정부를 가능하게 한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위

상을 강화하여 인간중심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만든다는데 있다.

민주적인 공동체의 규모가 크고 광범한 업무를 처리할수록 각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즉 개인이 갖는 의미는 동료

시민의 숫자가 커질수록 축소된다. 분권화는 전체조직을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조직으로 분할함으로써 개인이 갖는 의미를 고양시킨다.

국가공동체 내에 자율적인 지방정부가 많을수록 그 지방정부의 규모

는 작아지며 지방정부 내에서 각 개인이 갖는 영향력은 증가된다. 게

다가 소규모의 공동체에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

우가 많으며, 지역상황과 지역주민의 기질을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

문에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그만큼 쉬워져 개인적인 견해는 공동체의

의사결정과근접한다.

지방분권적인 문제접근은 중앙집권적인 것보다는 시민의 요구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다.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민이 원하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에는 분권적인 국

가구조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다. 분권화를 통하여 사회구

성원의 다양한 기호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단

일국가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는 하나의 다수만이 존재하고 정치

적인 결정은 그 다수의 요구를 따르게 됨으로써 소수자의 가치나 이

익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분권화된 국가에서는 분권적

인 조직을 통하여 여러 개의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전체에서의 소수가 부분에서 다수가 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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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소수자로 되는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시민의 요

구가 공동체의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증대된다. 지방자치는 소수자

보호를위한정치체제라고할수있다.

(2) 시민의책임성증대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개인의 영향력이 증가된다는 것은 개인의 책

임감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국민을 교육하는 효과를

갖는다. 만약 개인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

식하는 경우 개인은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책임

감도느끼게된다. 즉, 누군가가공동체의문제를해결해줄것을요구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에서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책

임을 벗어나서 침묵을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탈

영병과 다를 바 없다. 방어진지의 한 곳이 무너지면 전선전체가 무너

지듯이 주민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지켜낼 때에 공동체는 튼튼해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일

의 쉬타인(Freiherr von Stein)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분권화는 민주주의적 시민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

단이다. 이점에서 브라이스(Bryce)가“지방자치정부의 실현이 민주주

의의 최고학교이며 그 성과에 대한 최상의 보장”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에

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화를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왔다. 왜냐하면 국가감정은 고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를거쳐조국으로확산되기때문이다.

주민의 행정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기능은 전례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행정의존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

게 되었다. 즉, 주민들은 생활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해결해 줄 것

을 끝없이 요구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이에 상응하여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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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팽창하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로서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려 할 경우 주민의 조세저항

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의 재정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

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제국에서는 재정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통적

인 주민참여로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이외에 사회복지적 분야나 생

활배려적인행정분야에주민참여의가능성을타진하고있다.3)

이제 주민은 단순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유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끝없이 요구하는 소비자로서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나설 것을 요

구받고 있다. 주민은 더 이상 보호의 객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

의 지위로부터 벗어나 공동생산자로서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해결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혼자의 힘

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지면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로 하여금 육아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방자

치시대의 주민의 역할은 단순히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의힘으로이웃과힘을합하여육아문제를해결하는데있다.

(3) 권력남용의방지

전통적인 삼권분립론은 국가의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으로 수평적으로 나누고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함으로

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조직원리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립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분권

은 수직적인 권력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당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권력의 융합현상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삼권분립은 충분히 의도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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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적인 권력분립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록 지방분권에 의한 권력집중의 방지와 권력남용의 방지에 대한 요

구는증대한다.

지방분권에 의한 권력분립의 형태와 수준은 국가에 따라 한결같지

아니하다. 대체로 연방주의 국가형태를 취하는 국가에서 수직적인 권

력분립이 단일국가에서의 권력분립보다 강하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

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단일국가형태를 취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으며 남미

국가에서는 연방주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권력분립의 정도가 매우 약

한경우도있다.

연방국가에서는 대체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분립이

행해지고 지방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권력이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는 중앙의 간섭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독립적인 업

무의수행이가능하게된다.4)

많은 국가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표

하는 중앙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정부의 이익 내지 주민

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에 견제를 하고 있다. 상원의 권한은 국가에 따

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유보하고 법

률안제안권을가지는경우가많다.

(4) 위험의분산과권력의안정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경우에는 한 개의 해결방안만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

이게 된다. 전국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신중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효과가 적어도 위험이 작은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방정부마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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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실패하는 지방정부도 있겠지만 성공

하는 지방정부도 있을 것이다. 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더라도

그 위험은 당해 지역에 국한되므로 위험도 분산된다. 만약 한 곳에서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 이를 학습하여 진일보안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로서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

므로 그만큼 권력이 안정된다. 결정의 대안이 여러 가지이고 성과가

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권의 분산을 통한 위험의 최소화가 필요

하다.

2)경제적인목표

(1) 절약의동기유발

자신의 돈을 쓰는 자는 경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심사숙고

하여 지출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호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지출에 대하여 관심

을 갖게 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지출행정에 있어서 경제

성을확보할수있게된다.

(2) 중앙정부의감량화로역량집중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의 업무는 부분조직에 분산된다. 이로 인하여

중앙의 업무처리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중앙은 국가전체에 중

요한 기능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분권화를 통하여 여러 개의 자율적인 결정주체가 생겨나게 되

며 이를 통하여 분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중앙정부의 과부

하로인한체증을해소할수있게된다.

(3) 경쟁을통한합리화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국가 안에 자율적인 여러 개의 권력의 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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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되고(권력의 다핵화) 그 권력의 핵(지방정부)간에 경쟁이 이루

어지게 된다. 지역적인 정치권력주체는 그 성과를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착상을 해내게 된다. 스위스의 예를 들

어보면 국민투표, 국민발안제도, 비례투표제도 등은 연방에서 도입하

기 전에 먼저 칸톤의 수준에서 시행되었다.5) 분권화된 국가에서 지방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는 집권화된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의 거리보다

는 훨씬 가깝다.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 내게 되는데

이를통하여혁신을가져올가능성이집권화된국가보다는훨씬크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문제해결의 질적향상을 위한 학습

과정을유발하게된다.

(4) 비용의절감

①정보처리비용의절감

정보를 수집·전달·처리하는 과정은 비용을 수반한다. 정보비용

은 정보의 발생원과 정보의 종국적인 처리자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적게 든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적인 문제에 대하여 직접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처리의 중간단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보전달상의 오류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의 시민의 입장에서도 공동체의 정보를 이용함

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분권화된 지방

정부의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상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②규모의경제와규모의불경제

조그만 지방자치단체가 위성중계를 위한 위성을 발사한다든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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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준의 오페라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일이

다. 적지 아니한 업무를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범

위가 일정한 규모에 이르러야 한다(규모의 경제). 이처럼 집중화를 통

하여 비용절약적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방분권적인 체제를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로 비용이 절약된다

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모가 증가됨으로써 비용

이 급증하여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어떤

기능은 주민이 5,000명인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기능은 수천만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수행하

는 기능에 따라 따라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규모에상응하는여러단계의정치행정계층이필요하게된다.

3)지방분권의부작용

앞에서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제도

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1) 경제적인측면

첫째, 한 지방정부의 공공급부의 효용과 비용은 종종 이웃 지방정

부나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나 긍정적 혹

은 부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초래하고 무임승차를 가져올

수 있다. 주변의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중심지역정부가 제

공하는 급부를 향유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둘째, 공공급부 중에는

한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 셋째, 광역교통행정체제, 광역치안 등과 같이 한 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정부 간의 의견조정이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는다면해결방법을찾기가어렵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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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인측면

지방분권적 정치질서는 정치적인 교착(politikverflechtung)과 의사결

정의 지연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급정부와 하급정

부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서로 발목을 잡게 되어 효율적인 업

무처리가 어렵게 되며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게 된다. 2006년 독일

의 헌법개정을 통한 연방주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교착으로

인한 국가의 기능마비를 정치의 탈교착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

라고볼수있다.6)

III.지방자치

1.지방자치의의의

지방자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가 깊지 못하

다. 흔히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방정치

인을주민이직접선출한다는것이상의의미를갖고있다.

자치의 주체로 우리는‘누구의’자치이냐를 상정한다. 또한‘누구

로부터’자치인지를명백히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지방정치인, 지방공무원이 자치의 중심

에 서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으로 구성

되며,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주민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의 실체는 주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공법상의 사단(社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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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본질이‘사람의 단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볼 수 있지만 그 실체는 주민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지방자치의 주체는 집합체로서 주민이라고 볼 수 있

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거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자

치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의 역할은 지방정치인을 선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점에서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보기 어려우며 결국 주민

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된다.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획득

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통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의 중

요한 부분을 이루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결정도지방자치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치의 객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위

협하는 것이 국가권력이듯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국가였다. 국가의 획일적이고 무제한적인 지배로부터 시민적 자율영

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출발이었다. 이점에서 자치는

‘투쟁적인 개념(Kampfbegriff)’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주민의 자율

적인 결정을 침해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는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자치

는무엇보다도‘국가로부터’간섭의배제에그본질이있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요소는‘자치’에 있다. 자치는 자치주체의 자

율적인 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보장하는데 있다. 개인

의 자유가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인 사적인 자치를 보장하듯이 지방자

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적인 자치가 어

리석은 결정도 보장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듯이 지방자치도 마

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결정권과 결정에 대

한 책임을 함께 보장하는 자기책임성을 의미한다. 자기책임성은 주민

의 자기결정에 국가개입의 금지를 의미한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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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대표기관(지방정부)을 통한 자치적인 결정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민의 이익 또는 불이익으로 귀

결된다.

지방자치의 세 번째 요소로 자치의 대상을 들 수 있다. 국가공동체

의 문제 중에는 전체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과 국가의 지역적인 단

위를 이루는 지방정부의 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다. 모든 문제

를 전체국민이나 그 대표기관인 국가기관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 국

가는 과부하에 걸리기 쉬우며 부분국민과 전체국민의 이해관계가 상

반되는 경우에 소수자인 부분국민의 이익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다수

의 횡포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자치를 통해 전체국민의 이익을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

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점에서 자치는 국민전체의 공

동체인 국가와 일부국민의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배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역할배분의 원리로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사안만을 다루어야 하며, 국가공동체

는 지방공동체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개인이나

하위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위공동체가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해

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지방자치란 지방정부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국가의 구성원

리라고할수있다.

2.지방자치의내용과한계

지방자치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지

방자치의 업무(대상)의 문제와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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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방식문제를포함한다.

1)지방자치의업무(대상)

지방자치업무는 지방정부의 활동의 장(場) 내지 범위를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업무를 넓게 인정하면 지방자치 활동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되는 것이고, 이를 좁게 인정하면 지방자치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다.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하는 방식에는 개별적인 열기(列記)주의와

포괄적인 예시(例示)주의가 있다. 전자는 지방정부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업무에 한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 관련 법에 열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이러한 열기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영

국에서지방정부의 업무가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며 그 범위도 좁

게인정되고있다.

이에 대해 포괄적 예시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일일이 규정

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다른 공공주체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에는 다시 지

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그 예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후자와 같

은 방식을 전권한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이나 일본, 한국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 경우 법률에서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지역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처리하게 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범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

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주민

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대표기관을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것

을결정하는지에달렸다.

2)지방자치의방식(자기책임성)

지방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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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자기가 합목적적이라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의 지시에 따라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

기책임으로수행하는것이아니므로자치라고볼수없다.

이러한 자기책임성의 원칙의 표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련의

‘지방고권(地方高權)’이 부여된다. 이에는 지역고권, 인사고권, 재정

고권, 계획고권, 조직고권, 조례고권 등이 포함된다. 우선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고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공권력을 행

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권에 근거하여 법률의 범위 안

에서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활동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직을 자기책임하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

치단체는의결기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내의행정구역, 공공시설,

각종 위원회, 공기업 등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

를공동으로설치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설비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선출, 임명, 승진, 강임, 해임, 징계하고 그

복무와 수당, 급료와 후생에 관한 인사행정을 자기책임하에 규율할

수 있는 인사고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고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업무가 주민에 의하여

직접, 혹은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

득한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의하여수행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수입과 지출을 자기책임 하

에서 규율할 수 있는 재정고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

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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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

한 헌법상의 보장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

하여 주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

권에는수입고권, 지출고권, 재정행정고권, 예산고권이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상급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고권을 갖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는 재정계획, 경제계획,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내의토지이용과건축에관한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조례고권을 가진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

고 있다는 데는 학설이 일치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위해서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한국에서학설의대립이심하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내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며촉진할수있는문화고권(Kulturhoheit)을 들기도한다.

3)지방자치의제한과제한의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무제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데 제한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법치

행정의 원칙상 법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활

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여기서 지방자치가 지방적인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법령은 전체

의 이익을 대변한다. 즉, 지방자치는 법률로 표현된 국가전체의 이익

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것

인지,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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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법령으로 규정해 놓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직접 결정

해야할 것은 거의 없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입법권은 지방자치단

체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만이 제정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입법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률제정

자인 국회나 명령권자인 행정부가 입법권을 어느 정도로 행사할 수

있는지한계가문제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지방자치에 관한 보장을 헌법에 규정하였

지만 입법자가 어떻게 법령을 정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는 무의미하

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조항이 되고 만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헌법에 보장되면 입법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이론이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쉬

미트(Carl Schmitt)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이른바 제도적보장이론이 이

에 속한다. 제도적 보장이론은 독일에서 급속하게 지지를 받아 다수

학설로 자리를 굳히게 되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수용하

게 된다. 제도적 보장이론은 그 후 독일을 넘어 일본, 한국은 물론 브

라질을 비롯한 남미에서도 학설과 판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제도적 보장이론의 핵심은 입법자라할지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

를제한하는입법권의한계를설정하는이론이라고볼수있다.

IV.연방제도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는 수

준에서 논의를 하는가하면 연방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

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연방제도는 한국에는 맞지

332 민주주의강의3-제도

7��(309-352)  2010.2.25 4:46 PM  ˘���`�332



않다고 터부시하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

에서 연방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도 한다. 학자들 중에는 일부이지만

연방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방제도

의일반적인내용을올바르게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1.연방제도의의의

1)연방국가의의의

전 세계적으로 약 28개의 연방국가에는 세계인구의 약40%가 거주

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국가의 모습은 매우 대양하다. 선진국으로서

부유한 나라도 있고 개발도상국으로서 후진적인 지역도 있다. 지방분

권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매우 분권적인 연방국가가 있는가 하면 집

권적인 연방국가도 존재한다. 분권적인 연방국가에서 연방을 구성하

는 지방정부는 매우 넓은 자치권과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앙집권적인 연방국가에서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빈곤하다. 또한 일부의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어

떤 연방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중복되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정치체제도 내각제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

가도 있다. 선거제도도 상이할 수 있다. 비례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복수정당제가 정립된 연방국가도 있

으며 다당제 국가도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화합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불안정하고 분열된 곳도 있다. 연방국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

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보편타당한 하나의 연방모델을 설정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연방국가라는 틀 안에 매우 다양한 국가형태

가존재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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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방국가의공통점

연방국가는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형태와 구별되는 공통의 요소를 찾아보는 것은 연방국가를 이해

하기위해서필요하다.

첫째, 최소한 두 계층의 국가가 존재한다. 전체 국가와 지역국가가

이에 속한다. 지역국가는 전체국가를 이루는 부분이 된다. 이들 국가

는 각각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 지역국가의 명칭은

국가에따라다양하다. 에티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 말

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미국 등과 같이 국가(state)라고 표현되

는 국가도 있으며 도(Province)로 표현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에서는

주(Land)로 표기하고, 스위스에서는 칸통(Kanton)이라고 부른다

(Andeson 2008, 16).

둘째, 헌법은 연방국가와 지방국가에 대해서 각각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과 조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국가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지역국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헌법이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에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부여하는지는국가에따라매우상이하다.

셋째, 지역국가는 상원을 통해서 연방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소규모 지역

국가는 그 인구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가많다.

넷째, 법원이나 상원과 같은 중재자나 절차를 통해 국가수준 간의

헌법적인분쟁을결정한다.

지구상의 28개 연방국가가 모두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구비한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되어서 연방국가라고 부

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단일국가의 경우에도 지역정부의 자

율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일부의 학자는 연방국가

인지의 구별의 표지는 그 나라 헌법에서 연방국가를 표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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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달렸다는주장을하기도한다.7)

또한 일부의 국가에서는 역사적 의미나 상징적·정치적 차원에서

연방적이란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예컨대, 스페인이나 남아프리카공

화국을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적이라고 보지만 이들 나라에서 많은 사

람들이 연방이라는 표현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국가의

통일성을해친다거나인종차별체제를연상시킨다고보기때문이다.

2.연방제의전개

1)연방국가의기원

연방국가는 매우 다양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다. 연방국가는 주로

분리된 국가를 하나의 새로운 국가로 건설하는 통합원리로 채택되기

도 하고,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재구조화하는 분권의 원리로 채택되기

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결합된 과정으로서 채택되기도 한

다. 전자의 경우에 연방주의는 여러 개의 국가가 하나의 새로운 연방

국가를 형성하면서 각 구성국가에게는 자율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

면서 통합된 새로운 공동체에게 공통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치조직원리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스위스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연방주의는 고도의 중앙

집권적인 단일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사유에 의해서

분권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조직원리로 채택된다. 예컨대, 민

족, 언어, 종교, 지역간 경제적인 격차, 독자적인 자치권을 추구하는

지역 등으로 인하여 집권적인 조직이 연방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에 속하는국가로는벨기에, 오스트리아등을들수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결합하여 진행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단일국가에서 정치적인 단위를 분리

해 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경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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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캐나다의연방제도가이에속한다.

2)연방주의의역사적발전

연방국가는우 선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종전의 독립적인 구성

국가들이 연방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했다. 미국이나 스위

스연방은 초기에는 국가연합의 형태로 결합되었었다. 미국의 13개 국

가가 결합하여 최초의 현대적 연방국가를 탄생시키기까지 1781년에

서 1789년 사이의 8년간 국가연합이 시도되었다. 스위스 국가연합은

거의 500년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시민전쟁 이후 1948년에 미국의

모델을따라연방헌법을채택하였다(안성호 2007, 31).

독일에서는 느슨한 국가연합적 결합에 이어 1871년에 최초의 연방

헌법을 채택하였다. 캐나다에서 원래 3개의 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

지가 1867년에 연합한 것에서 유래하고 그 후에 2개의 식민지가 추가

되었다. 하지만 연방결성의 특성은 가장 큰 식민지가 두 개지역으로

분할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점에서 캐나다 연방제도는 한편으로는 결

합과분권화가동시에진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가 19

세기와 20세기 초에 연방국가로 되었다. 이들 국가는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어진 후 나폴레옹에 의해 독립되었다. 독재정권에 의해 헌법적

인 발전에 기복이 많았다. 이들 나라에서 연방국가는 오랜 기간을 두

고 발전해 왔다. 집권적 시도와 연방제적인 시도가 되풀이 되었다. 지

난 20년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민주화와 더불어 연방주의

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집권적인

국가를유지하고있다. 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탈식민지 연방국가가 생겨났다. 이

에 속하는 나라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 말에는 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련의 연방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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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현하였다. 소련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은 연방국

가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당독재국가로서 고도로 집

권화된 국가였다. 민주화와 더불어서 연방적 구조는 정치적인 의미를

찾고 있다. 민주적 경험의 부족과 부담의 가중으로 전환기의 연방주

의는성공적이라고보기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새로운 연방

국가가 탄생하였다. 벨기에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벨기에는 1993년에

연방국가 헌법을 채택하였다. 스페인도 프랑코체제 이후 자치공동체

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을 채택하였다. 스페인은

사실상 연방국가에 접근하는 국가형태를 채택하였다. 남아프리카공

화국도 인종차별을 종식하고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독일

을 모델로 하는 연방적인 체제를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 인

도네시아, 페루, 영국 등에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적인 조치들을 취했

었지만연방국가로개편한것은아니었다.

또한 분쟁지역에서도 새로운 연방이 형성되었다. 에티오피아는 민

주제도를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혁명군이 멩기스투 정부를 전복시킨

후 연방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단에서도 오랫동안의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서 연방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콩고의 새 헌법도 기본

적으로 연방적인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란에서도 2005년 연방체제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연방국가로의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국가연합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연방국가적인 요

소도 갖고 있는 진행중인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연방국가로 이행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

을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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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방제도의특징

1)권한의배분

(1) 권한배분의방식

연방국가에서 수직적인 권한을 배분하는 데에는 이원적(분리적)모

델과일원적(결합적)모델이있다(anderson 2008, 34-35).

분리모델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각각 별개의 관할을 분리해

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특정사무에 대한 관할권을 배분하게 되면 이

에 따른 모든 국가적 기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부여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연방국가와 지방국가는 그 권한을 행

사함에 있어서 각각 별도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점에서 연방국가와

지방국가는 각각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방모델에서는 배분받은 권한을 배타적이며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프로그램을 연방국

가와 지방국가가 각각 자신의 행정청과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하게 된

다. 이러한모델을정치적인연방모델이라고부르기도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자신의 행정관청을 전국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

러나 실무적으로는 분리모델에 의하는 경우일지라도 명확한 권한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활동분야가 지역

적인 성격과 국가적인 성격 심지어는 국제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여러 수준의 정부가 서로 연

계를 맺고 있다. 이에 모든 이원적인 연방헌법에는 경합적인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연방국가와 지방국가가 모두 입법권을 갖는 분야

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와 벨기에의 경우에는 경합적인 입

법권이 비교적 좁게 인정되는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광범위

한 경합적 입법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 연방법률과 지방국가의 법

률이 충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우선하지만, 국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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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법률의영역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에 반해서 후자의 결합모델은 연방국가와 지방국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갖도록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개 입법권은 연방정부가 행사하

고 그 집행권을 지방국가에 배분하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되

면 지방정부는 연방정부가 결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예컨대 국방에 관한 권한을 연방정부에만 부여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권한은 연방국가나 지방국가에 배타적인 권한을 전부 부

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분야에서는 경합적인 입법권을 부여하

는 경우가 많다. 연방국가는 대개 큰 윤곽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국

가는 세부적인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보완할 수

있다. 지방국가의 행정은 경합적인 입법영역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

하고 연방정부의 지역행정청은 배타적인 권한영역을 집행하기 위하

여대체로소규모인력으로설치된다.

이러한 모델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로 행정적 기능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 연방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모델을 선택하는 국가에서

는 연방정부가 세부적인 영역에까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

서 지방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영역을 확보 하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합적인 입법영역에 있어서 지

방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연방정부가 법률을 정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

러한모델을따르고있다.

분리모델은 미국이나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결합

모델은독일,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등에서채택하고

있다. 인도와 스위스에서는 양 모델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오스

트레일리아 경우에는 행정구조에서는 분리모델을 따르고 있으나 많

은 분야에서 경합적인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결합모델적인 요소가 강

하다. 그러나 어느 연방국가이든 완전한 형태의 분리모델 내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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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취하는곳은없다.

(2) 입법권의배분

연방국가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의 배분은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연방국가에 공통되는 일정한 경

향성을 일반화하기는 힘든다. 정확한 구체적인 권한배분을 알기 위해

서는 개별 연방국가의 헌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국가와 지방국가 사이의 협약 또는 법원의 헌법해석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권한은 항상 연방국가에

배분되고 또 다른 일정한 권한은 항상 지방국가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입법권 배분과 관

련한 대체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경합적인 관할은 연방

국가와 지방국가가 모두 입법권을 갖지만 연방법률이 우선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공동권한은 경합적인 분야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연방

국가와 지방국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분리권한은 연방

국가나 지방국가가 각각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결

정을할수있는경우를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광범위한 리스트 외에 유의할 것은 명시적으로 언

급하지 않은 잔여권한(Restkompetenzen)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분권화된 연방국가에서는 잔여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경우가 많으나 종래 독립한 국가들이 결합

한 연방국가에서는 통상 잔여권한이 지방국가에 귀속된다. 잔여권한

의 귀속문제는 헌법상의 규정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권한

만 정하고 잔여권한은 지방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연방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한을 지방국가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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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권의배분

행정권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입법권과 귀속을 같이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연방법률 중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별개 관청

을 설치·운영하는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방국가

의 배타적인 입법영역에 대해서는중앙정부가 그 자신의 행정청을 설

<표1>입법권배분과관련한경향

분야 권한의배분

통화 항상연방권한

국방 항상연방권한,경우에따라서는지방국가도가짐

국제법상의조약 대개의경우연방국가,때때로지방국가

대외무역 일반적으로연방국가,경우에따라서는경합,공동혹은분리관할

지방국가간거래 일반적으로연방국가,경우에따라서는경합,공동혹은분리관할

지방국가내부거래 일반적으로지방국가,경우에따라서는경합관할

대형인프라 통상연방국가,경우에따라경합,공동,분리관할혹은지방국가

초중등학교교육 일반적으로지방국가,종종경합적,드물게연방국가

고등교육과연구 매우다양하여경향성을찾기어려움

사회보장 연방관할과경합,공동또는분리관할의혼합

연금 경합,공동또는분리관할혹은연방관할

보건 일반적으로지방국가,경우에따라서는경합,공동또는분리관할

지하자원 명확한경향을찾기어려움

농업 명확한경향을찾기어려움

환경 경합,공동또는분리관할,지방국가관할은드뭄

지방자치업무 일반적으로지방국가,경우에따라공동혹은분리관할

사법
일반적으로공동혹은경합적관할,경우에따라서는연방,드물게

지방국가

형법 일정한경향이없음

경찰
일반적으로공동관할,경우에따라경합적관할,드물게연방관할

또는지방관할

관세/통관 대부분연방국가,경우에따라경합적관할

법인세및인세 일반적으로공동,분리혹은경합적관할,경우에따라서연방국가

출처: Anderson, 2008, 37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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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합적

인 입법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행정청을 설치

하기 보다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되 중앙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권을 인정한다. 경합적인 입

법영역에서도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

부가 자치사무로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배타적인 입법

부분에대해서는지방정부가자치사무로이를수행하도록한다.

2)재정권의배분

(1) 재정권의의의

연방국가와 지방국가 사이에 세입과 세출의 배분은 연방국가의 기

능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누가 세금이나 공과금을 부

과하고 징수하며, 누가 무엇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의 문

제는 연방국가에서 권한배분에 부수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 이

러한 규정들은 연방국가와 지방국가에 배분된 입법권의 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방정부는 종종 과세입법권을 행사하여 지방국가에

대해영향력을행사하거나통제하기도한다.

다음으로 수입의 종류와 징수 및 지출은 연방국가의 경제적인 기능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방국가들은 기업과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입지경쟁)을 하는데 조세나 지출은 이러한 지방국가들 간의

경쟁도구로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주민이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기

업이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조세는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입(조세나 공과

금, 기채 등)과 지출은경제활동에전반적인영향을미친다.

(2) 세원의배분

연방국가와 지방국가 사이에 수입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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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기업과

주민의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Steurwettbewerb)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을 편다. 지방정부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와 같은 이동

적 납세자와 과세종류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토

지등부동산세에대한권한만을보장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일부의 경제전문가들은 정책경쟁과 더불어 조세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나

은 정책을 결정하도록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방국가의 장점

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국가는 인세(人稅)와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동적인 세원에 대한 지

나친 조세경쟁은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바닥을 향한 악순환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보충

하기 위해 특정세원에 세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

도의 조세경쟁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데 대체적으로 양자의 의

견이일치한다.

수입에 관한 헌법상의 배분은 각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균형이

나 경쟁에 관한 정치적인 문화, 분권화나 집권화에 관한 요구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 일부국가에서는 세입구조에 있어서 고도로

집권화된 경향을 갖는가 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지방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게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와 스위스

에서는연방국가가국가전체수입의 45%정도를 차지하고있으며오스

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 독일, 미국 등에서는 연방국가

가 국가전체의 세입 중에서 2/3 내지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

헨티나,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연방정부의

수입비중이 80%이상이 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

우인데연방국가의수입비중이 97%에 이른다(Anderson 20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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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출의배분

일부의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국가의 세출규모가 지배적인 반면에

일부에서는 지방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높은 곳도 있다. 이러

한 차이는 다시 국가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정치적인 역사나 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국방을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에 치중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

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지출이 국가전체지출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

준인 30~40%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국가(주)에서 연방국가가

결정한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캐나다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지방국가의 권한이 큰 의미를 가진다. 오스트레일

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나이제리아, 스페인 등에서

는 연방정부의 지출비중이 45% 내지 58%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70%, 베네수엘라는 78%, 말레이시아는 84%로 연방정부의 비중이 매

우높은편이다(a.a.O).

연방국가와 지방국가 사이에 입법권에 관한 배분이 있는 경우에 지

방국가에 배분된 입법영역에 대해서 연방국가가 지출권한을 행사하

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범위를 넘

는 분야에 대해서 지출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에게는 지방국가

의 배타적인 입법권이 인정되는 권한범위에 대해서도 지출권한을 인

정하고 있다. 연방국가는 드물지 않게 이러한 지출권한을 이용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비용의 분담을 요구함으로써 지방국가에게 영향력

을행사하기도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스페인등에서는연방정부의관

할 밖의 영역에 대한 연방국가의 지출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미국헌법에서는 연방국가에게 공동의 복지(General welfare)

를 위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연방국가의 지출권에

대한 특허장으로 해석된다. 캐나다에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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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국가 수준에서 서로 무제한적인 지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방국가(칸톤)의 배타적인 권한에 대한 연방의 지출권

한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무상의 가능성은 국민

투표가 유일하며 법원에 의한 통제는 보장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경합적 관할이나 공동관할이 많으며 연방 법률이 지방국가(주)에 의

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류의 지출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벨기

에에서는지출권한을자신의권한범위를위해서만한정시키고있다.

(4) 지방국가에대한연방국가의이전재원

연방국가에서 연방의 수입과 지출 정도는 집권화 정도를 나타내는

데 모든 연방국가에서연방의 수입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는 많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연방국가가 지방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재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지방국가들이 지출의 대부분을 연방의 이전재원에 의존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지출의 절반이하를 차지한다. 캐나다, 스위스, 독일의 경

우에는 연방의 이전재원의 비중이 15~20%로 가장 낮은 편이다. 즉,

분권적인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

는주간재정조정이폭넓게인정되어전체이전재원이 44%에 이른다.

오스트리아와 말레이시아는 연방의 지출규모가 크지만 이전재원은

27%,내지 30%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26%를 차지하며 오

스트리아와 인도에서는 46%로 비교적 이전재원의 비중이 큰 편이다.

스페인의 경우는 73%로 이전재원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업무의 분

권화가수입의분권화보다높기때문이다(Anderson 200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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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관계

대부분의 연방국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하원 외에 상원을 가지고

있다(안성호 2007, 117-142). 물론 단일국가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상원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국가에서 상원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

하는 연방의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이는 국민만이 아니라 구성

국가도 연방의 요소를 이룬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

민의 대표기관으로 하원을, 지방국가의 대표기관으로 상원을 둔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국가에따라매우다른방식을채택하고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모든 국성국가가 동일한 대표자를 선출하는가 하

면 어떤 국가에서는 주민의 숫자를 감안하여 상원의 의원숫자를 차등

화하기도 한다. 또한 상원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국가의 의회 혹은 주정부에 의해서 간접

적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하원

의원보다도선거구가넓고임기도긴경우가많다.

적지 않은 연방국가에서는 작은 규모의 지방국가를 위한 대표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하원에서 최소의석 또는 최대

의석을 규정함으로써 보장하기도 하지만 통상은 상원에서 특별한 규

정을 두어 소수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큰 지방국가

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지방국가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표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가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규

정을두고있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나이지리아, 멕시코, 러시아, 스위

스, 미국에서는 모든 구성국가들이 상원에서 동등한 숫자의 의석을

가진다. 그 결과 브라질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8%의

인구가 상원에서 50%의 의석을차지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이

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에서는

각 지방국가들이 동일한 숫자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 수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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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의석을 가진다.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는 상원의 일부는 지방국가를 대표하고 다른 일부는 다른 기준에 의

하여선출된다.

상원의 권한도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부국가에서는 상원이

하원의 모든 권한을 가짐은 물론 선전포고라든지 고위직임명에 대한

지명권 등을 추가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국가에

선 법률안 변경이라든지 지연시키는 정도의 제한된 권한만 가지는 경

우도 있다. 미국의 상원은 하원이 갖는 권한 외에도 고위직공무원의

임명, 선전포고, 계약에 대한 동의권을 추가적으로 가진다. 아르헨티

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스위스 등에서는 모든 법률안에 대한 거

부권을가진다(Anderson 2008, 58).

V.결론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에 대해 매우 편협하

게 이해를 하여왔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지방적인 차

원에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을 선출

하는 제도정도로 알았다. 하지만 지방분권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

으며 분권화된 단일국가나 연방제 사이에는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분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앞에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

다. 분권화된 단일국가와 연방제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기능이나 목표

에큰차이가있는것은아니다. 특히 권력분립적인기능, 경제적인기

능, 민주주의적인 기능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양자에 있어

서공통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서 지방

자치를보장하고있다. 다만 헌법은내용적으로매우추상적이고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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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에서 발

전된 제도적 보장이론을 빌려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데 현행 헌법의 한계가 있다. 적지 않은 국가에서 지

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있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

서지방분권은한국에서개헌문제의중심적인화두가될수도있겠다.

지방분권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연

방제국가의 제도적인 특징 중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용

해야 한다. 우리가 헌법에서 당장 연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고 할지라도 연방제 국가에서 발전되어 효과

를거두고있는제도적요소를수용하지못할이유는없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는 집행권 내

지 행정권의 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권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입법권의 중요한 의미는

정책결정권에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고, 지방

에서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

제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법률의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

이 된다. 따라서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합리적인 입법권배분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더 이상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고 지방정부

간의 정책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필요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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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켈젠(Kelsen 1925, 164 ff.)은 입법권의 배분을 분권화와 집권화의 구분에 있

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단일국가는 집권화된 법공동체

로서 분권화된 법공동체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념적으로 집권화

된 법공동체는 국토의 전 영역에 걸쳐 효력을 갖는 법질서로만 배타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분권화된 법공동체는 그 법질서가 국가의 일부영

역에만 효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일

정한 법규범이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분권화된 법공

동체로 보았다. 단일국가에 있어서도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법규범을 중앙

의 입법기관이 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켈젠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

렵지만 입법권이 분권화와 집권화의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고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한국에서 현행법상으로 사법권은 완전히 국가에 독점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

권을 반드시 국가가 독점을 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사법권을 가지면 안 되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헌법상으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사법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3) 전통적인 주민참여가 행정의 미비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새로운 주문

을 하는 소비자 내지 주문자로서 지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오늘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서비스생산의 주체가 되는 생산자로서 주민의 지

위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4)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기능을 수

행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 의한 권력의 배분기능과 견제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연방정부에서 주(州)가 수행하

는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중앙정부가 지방권력을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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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으나 지방권력이 중앙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제도화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

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

회 등 4단체 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견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

이다. 왜냐하면 4단체 협의회의 예산이 영세하고 결속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

문이다.

5) 한국의 경우에도 1992년에 청주시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여러 지방자

치단체에서 이를 모범으로 하여 조례제정이 확산되었으며 나아가서 국가차원

에서의 정보공개법의 제정동기를 제공하였다.

6)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중에서 거의 60%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고 정당간의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

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연방참의원의 동의과정을 거치는 안건

을 감소하여 국가전체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개혁이 있었다.

7)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양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권의 정도가 아

니라 실정헌법상의 규정이라는 견해(김상겸 2006, 80)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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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민주주의와헌정주의

박명림 | 연세대학교

I.서론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헌정주의·헌법주의·입헌주의(constitutional-

ism)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

다. 민주주의의 제도·과정과 시민생활에서 법적 결정과 법원의 역할

증대로 초래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법치에 근거하고 있는 선진 민

주주의 국가 일반에서‘법의 지배(rule of law)’와‘다수의 지배(rule of

majority)’사이의 광범한 긴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현

상 및 관심의 증대는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도 동일하다.

특별히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헌정주의·입헌주의의 회복을 통

해 권위주의 통치·독재를 극복하고자 할 때 정(正, positive)의 관계에

놓여 있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민주헌법제정과 민주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험하면서 자주 심각한 부(負, negative)

의 긴장관계에 돌입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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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대안제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 점은 특별히 70~80

년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구의 많은 나라들의 민주화 이후 더

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모든 이론은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의 해명 및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은 이제

둘 모두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판결들로 인해 정치상황

이 종결, 또는 악화된 바 있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

추사건를 포함해 신행정수도 이전 및 2009년의 미디어 관련법 문제

등은 법의 지배와 다수의 지배, 의회와 법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충돌했던 가장 극적인 최근 사례들이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민주화

이후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사례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다. 위

의 문제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했던 최대 딜레마는 법치를 명분

으로 극소수의 법률엘리트인 헌법재판관에게 의회결정, 민주적 과정,

다수결의 정당성 및 합헌성 여부를 맡겨야 하는 상황의 빈번한 도래

였다. 그들은 어떤 근거에서 민중·다중·시민의 집합적 결정을 부

정, 또는 전복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적·민주적 집합의사의 최종 결정 권한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민주국가의 사법국가적 상황은 이미 부시(George Walker Bush)와 고어

(Al Gore)가 대결했던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으로 표출되

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법적 결정에의 승

복 여부를 넘어, 그 이전에, 국민의 집합적 선거의사가 어떻게 단순 집

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합

리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개표 기구나 요원을 수입해야 하

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긍지와

자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대선과 노무현 탄핵소추사태가 던진 의미는 법원과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라는 집합결정과 민주적 정치행위의 결

과가 수정, 역전 또는 무화(無化)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즉 몇몇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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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엘리트의 사법적·헌법적 판결(judicial/constitutional judgement)에

의한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의 부정 또는 근본적 수정이었다. 한

마디로 사법의 정치적 역할의 증대였다. 다수결을 포함한 민주주의나

의회주의 또는 넓게는 정치의 실패로 초래된 법치와 법적 결정의 정

치적 효과는 이런 극단의 양면을 갖는다. 법적 판결이란 본래 승리와

패배,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을 일도양단으로 구별지어 법률적 승

자와 패자를 판정해내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저 원

칙인 균형과 타협과 공존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

하다. 법적 판결은 본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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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미국대선

공화당의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고어 후보가 대결하여 2000년

11월 7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전례 없는 격전, 미국의 국

론 분열, 대선 결과 산출 혼선, 사법부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의 위

기를 초래했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선거 직후부터 플로리다 주

의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 플로리다 주 법원과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 차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과정과 개

표방식 논란, 선거 결과 승복 여부가 계속 문제되는 가운데 결국 선

거 실시 이후 한 달이 훨씬 지난 12월 13일에서야 연방대법원이 플

로리다 주법원이 판결한 수작업 재검표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으로써 대선은 고어 후보의 패배 인정과 부시 후보의 승리로 귀결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세 가지 점, 즉 국민투표 승자(고어)와 선

거인단 투표 승자(부시)의 불일치, 기본적인 투·개표방식에서의

문제노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 요건의 결격, 사법부의 판정

에 따른 선거결과 최종 결정과 승복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및 세계

선거사는 물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관계에서 매우 전환적인 의

미를 갖는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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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제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의 보장 아래, 또는 그것과 함

께 발전하던 단계에서 자주 그것과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관계에 직면

하고 있다. 둘 중의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일반적이고 일

률적인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지배와 헌정주의가 항상 다수

의 지배 및 민주주의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둘이 항상

충돌하여서는 둘 모두의 발전이 쉽지 않다. 결국 우리는 둘 사이의 바

람직한 관계 유형이나 공존 관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대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묻게 된다. 둘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상황에

서 그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동시 발전을 위해 오늘의 정치학과 헌

법학이 가장 진지하게 대면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요체의 하나가 아

닐 수 없다.

II.민주화와사법화,민주주의와헌정주의의길항문제

20세기 이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적 현상

은 법치 요구의 증가와 함께, 민주주의 및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현상이었다. 이는 심지어 민중통치 또는 민중의 자기지배

의 의미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를 대체하는 사법통치·사법주의

(juristocracy/courtocracy)로까지 불리우고 있다(Ferejohn & Pasquino

2003; Hirschl 2004; Williams 2006; Nackenoff 2006; Goldstein 2004). 많은

정치·사회문제들이 법원으로 넘어가 헌법적·법률적 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고, 핵심의제에서 의회와 법원의 이해는 같지 않은 수준

을 넘어 종종 충돌하며 때로는 정면 대립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의회와 정부의‘법원에게 물어보기’,‘헌법재판

소에게 물어보기’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법원은 단지 보수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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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법률적 무기만도 아니다. 일반 시민과 NGO, 기업, 진보·보

수세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 구성 요소들의 정치적·사회적·개

인적 문제해결의 유력한 수단으로‘법원에게 물어보기’,‘헌법재판소

에게 물어보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 일상생활의 사법화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포함해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 새만금 및 천성산 사태, 호주제, 간

통죄, 종합부동산세, 국회의원 당락 판정, 재벌 승계 문제, 미디어관련

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핵심의제들은 거의 전부 법률적 헌

법적 판정에 의해 향방이 귀결되었다.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

한 사법부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사안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결정은, 파당

성을 갖는 민주정부 또는 정당의 결정이나 정책선택, 정치행위에 비

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법원의 정치적 역

할 증대, 객관성·중립성의 자임과 표상, 갈등적 문제의 최종 판정자

라는 삼중의 비중 변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의 전 영역에 걸

친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영향력의 비교할 수 없는 급증과 막강화인

것이다. 정치영역은 물론 개인과 시민단체 역시 중요한 문제를 너무

나도 자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물론 개인

생활 역시 점점 더 크게 법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 역시 점점 더 재산 및 형사 관계가 중시되면서 민사 및 형

사 소송과 법률관계가 폭증하는 이른바 소송사회(litigation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가히 법원 전성시대, 또는 헌법재판소 만능 시대라 하

여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미국 민주주의 관찰을 통한 토크빌(Alexis de Toc-

queville)의 고전적 통찰 이래 사법의 영향력 증대,‘사법에 의한 정치

의 대체’현상은 오늘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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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Ferejohn & Pasquino 2003, 248-250). 결국 현대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에서‘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나아가‘법률가에

의한 지배(rule by lawyer)’를 거쳐 이른바‘법률가의 나라(country

under lawyer)’로 변전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Olson 2003).

그런데 문제는 정치를 넘어 국가 자체가 법률가들의 판단과 결정

밑으로 들어가게 될 때 민주주의는 위축된다는 점이다. 법을 무기요

수단으로 한 정치의 위축이‘법에 의한 지배’라면 거기에서 법은 마

침내 자의적 판단 영역으로 전락한다. 때문에‘법에 의한 지배’와‘법

률가에 의한 지배’및‘법률가의 나라’는‘법의 지배’와는 달리 그만

큼 인치(人治)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인치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문

제의식이 법치였음에 비추어, 오늘날 제왕적 사법부, 제왕적 법원이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지배로부터 법률가의

지배가 되면서 법적인 자율성은 거꾸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의미

하는 인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권력분립, 법적 자율

성의 커다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법에 의한 정치 대체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뜻하는 것

은 결코 아니며, 사회의 발전을 함축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문

제는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엘리트들과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했던 과

거의 통치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다양한 정치주체들에

의해서도 반복된다는 데에 있다.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후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법적으로 획정받

아보려고 시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정

치의 사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선 국가원수, 행정수반, 정당 지도자라는 삼중 지위를 갖는 민주

정부의 대통령에게, 불법적 선거개입을 제외하면, 정치 중립이란 성

립 불능의 원칙이다. 특히 정당 지도자로서의 행위를 행정수반으로

의제하여 탄핵·심판·경고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실

상의 위헌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심판이 필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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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사건

2004년 3월 12일 야당에 의한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기각사건을 말한다. 2004년 3월 5일 야당 새천년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

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고 경고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

과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1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하

였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3월 12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채 본회의장에 진

입해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탄핵소추안

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다. 국회는 195명의 야당 의원 가

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소

추의결서를 이관하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탄핵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국민적인 비판과 반대가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탄핵

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었다. 각종 시민·사회·법률·여

성·환경·청년 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당의 대통령 선거

결과 부인,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전국적인 탄핵반대시위와 성명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15일 치러

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탄핵 직전의 의석분포와는 반대

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여 과반수가 넘는 152석을 차

지하였다. 반면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 새천년민주당은 9

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으로 위축되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해소되

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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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원칙적·헌법적으로‘정치자금 모금’,‘국회의원 공천’,‘정당

자금 지원’,‘국회 및 정당 고위직 임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치중립

을 위반한 채 제왕적·위헌적 통치를 지속했던 전임 대통령들 모두

먼저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과거의 정치세력들은 당시엔 침묵한 반면, 이러한 위헌적 관행을 중

단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정치중립을 요구하고 탄핵소추, 사법심판

을 시도하였다. 결국 2004년 탄핵소추는 대통령 지위에 대한 헌법적

입법적 흠결(constitutional, legislative lacuna)과 정치적 공격의도가 결

합된 헌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탄핵사건 이후 사후에라도 대통령의 헌법적, 제도적 권한을

획정받아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청구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민주주의의

위축과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촉진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성공할 수도 없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

치적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려 의회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헌법적·입법적 결락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하는 것

이다. 2009년의 미디어법 관련 문제 역시 동일하다. 야당들은 놀랍게

도 의회에서 입법 저지에 실패한 미디어관련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헌법재판소에게 묻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민주적 절차의 하자

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사회적 토론과 결정의 문제를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적 선택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행위가

된다.

때문에 우리가 법치·헌정주의의 원칙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정

치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때, 보다 근본적으로는‘선출되지 않은 권

력’인 법원과 헌법재판관들은 시민·인민의 집합의사는 물론 선출된

기관과 대표에 우선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인민과 시민의사를 대신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탄핵할 근거는

어떤 것인가, 법치는 과연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는가 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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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물론 반대의 물음, 즉 민주주의는 법치를 보장하는가 역시 중심

적으로 물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양자의 바

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날 정치의 사법화의 증대와 함께 이 물

음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질문들이 된지 오래다.

먼저, 민주주의의 고전적 원리인 권력분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법률적·정책적·정치적 결정에 대해 법원이 공

정성, 형평성, 합법성의 관점에서 일정한 심사자(reviewer) 균형자(bal-

anc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법

의 지배 아래 놓여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한 핵심 요소이기 때

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법의 지배는 이미 일정한 사회적 정치적 균형

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헌법적 심사(constitutional

review)와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와 균형자 역할이 민주주의를 보

호하고 발양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최소한

의 역할이란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그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법원 자

체의 불편부당성, 공정성, 형평성, 합법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

다. 법원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채 정부와 의회의 정치, 입

법, 정책 행위 일반에 까지 깊숙하게 개입하여서는 권력분립의 원칙

은 물론 더욱 중대하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균형의 파괴와 함께 국

민대표·인민대표의 기저원리 자체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법의 지배, 헌정주의·헌법주의,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핵심물음과 관련하여 민주화 이전 권

위주의 시기와, 민주화 이후 일정 시기 동안 우리는 국가와 시민사회

의 대립, 또는 법치는 곧 민주주의라는 단순 구도에서 이 문제를 이해

해왔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일치하여 이해해왔던 것이다. 국가가

시민사회의 의사에 반한 독재를 지속하거나, 또는 최고 권력자가 법

치를 부인하는 관행이 반복될 때 형성된 이러한 전통적 이해는 적절

한 이해이자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파괴된 헌정주의 회복을 통해,

또 법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제8장 민주주의와헌정주의 361

8��(353-392)  2010.2.25 4:2 PM  ˘���`�361



기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시기 동안 지속된 인치를 극복

하려는 법치와 헌정주의의 회복노력은 민주화 기획과 정착의 중심과

제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부와 의회, 국민과 의회, 의회와 법원, 정부와

법원, 나아가 국민과 법원의 충돌이 중첩된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할 때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주권과 시민통제,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없이 법치와 헌정

주의는 긍정적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권력분립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최근 정치적 비중과 역할이 급증한 법원

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를 당연히 포함한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법원의 정치적 권력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역시 필수적이다. 독립

성을 통한 상호 견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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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권력분립

한국에서의 권력분립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밟아왔다. 먼저 권

위주의 체제하 한국 정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주도의 통합정

부로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

었던 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실질적 분화가 이루어

져 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크게 증대했다. 분할정부의 반복적 등장

으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분할은 크게 촉진되었다. 셋째

김대중 정부 이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힘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는 비로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이 실질

적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분립되고 견제하며 길항하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진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정책적 권한과 결정권

의 비약적인 증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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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의 증대는 법원의 적절

한 위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양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법

원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주장은 많으나 그들의 역할과 판결에 대한

책임성, 특별히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주장과 담론은 의

외로 적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적 판결이 이

젠 민주정부의 다른 어떤 결정에 못지않은 막대한 정치적·정책적 효

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는 민주적 균형

을 위해 사법적·헌법적 결정에 대해 국가 및 시민 차원의 심사를 결

합하는 방법을 고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I.민주적법치,또는민주헌정주의를향하여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회주도, 행정부 주도 단계를 지나 행

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분립되고 견제하며 길항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 중 두드러진 것

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정책적 권한과 결정권의 비약적인 증

대이다. 모두에서 진술했듯 이러한 현상은 이제 거의 모든 민주국가

의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법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강화가 민주

주의 발달의 산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민주발전의 산물인 법원이, 세

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거꾸로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는 현실은 시

사적이다. 좀 더 크게 말해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과 대립에 대

한 해명과 대안의 제시는 이제 필수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주의, 법치주의, 법의 지배 사이의 관

계를 둘러싼 논란처럼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것도 드물다. 둘의 관계

는 상호 보완과 충돌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승만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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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87년 이전의 거의 모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위헌적 불법적으로 권

력을 연장하였거나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자주 헌법과

법률을 넘어 권력을 연장하였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아예

헌법 자체를 파괴하고 위반하면서 집권을 하였다. 한국에서 두 권력

의 등장과 행사처럼 입헌주의와 헌정주의를 파괴한 사례도 드물다.

때문에 이들이 국민과 언론, 사회, 야당에게 소리 높여 강조하였던 헌

법수호와 법률준수의 요구 논리는 사실상 자기모순이었던 것이다. 위

헌과 위법은 다른 누가 아닌 권력자와 입법자 자신이 먼저 자행하였

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독재와 권위주의 시기 헌법과 법률을 준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벗어나 통치한 사람들이

었지 그러한 독재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근

대 헌정주의 이전 전제정, 또는 민주화 이전 독재나 권위주의의 일반

적 특성이었다.

그 점에서 입헌주의와 헌정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 초기 발달과 관

련하여 상당한 정(正)의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즉 권력자와 입법자를

법의 지배 아래에 두려는 준거의 설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민주발

전은 곧 헌정실현, 법치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근대 입헌주의,

헌정주의 원리는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대 헌정주의의 양대 원리를 시민적 권리 및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이해할 때(Bellamy 1996, 24-25), 헌정주의의 등장이 없었다면 시민권

발전을 보장하고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막을 장치는 존재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적 고안물로서의 입헌주의·헌정주의는 고래

로 전수되던 질서의 원리로서의‘법의 지배’,‘법치’원칙을 국가, 정

부, 권력 형성과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상승·확산·고착시켰다는 점

에서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시민주권과 대표원리, 권

력분립을 포함한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시민권은 군주주권 및 일체의 특권을 배제한, 권력의 밑으로부터

의 구성 원칙을 정립한 가장 중요한 헌정주의 발전 요인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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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것은 근대 민주공화국 형성의 기저 토대의 하나가 되었다.

권력분립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치의 저지를 넘어 그 자체로

국가의 헌법적·법률적 지배를 보장하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

날 이제 시민권과 권력분립 없는 헌정주의는 상상하기 어렵다. 때문

에 고전고대의 법의 지배와 근대의 헌정주의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근본적 충돌 없이도 양립할 수 있었던

것이 전통 시대의 법의 지배였기 때문이다. 누구의 법이냐를 묻지 않

을 때 법의 지배는 권력자나 군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전락

한다.

반면 근대 입헌주의·헌정주의 원리에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권

력자의 법 위의 군림은 허용되기 어렵다. 권력자와 입법자 자신의 법

에의 종속이야말로 근대 입헌주의의 출발이자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입헌주의가 근본적으로 권력(자)의 헌법, 법률에의 종속을 추구

하였음을 고려할 때 입헌주의가 민주주의로의 한 기축 통로가 되었음

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중심

기제이자 통로였던 것이다. 따라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보적이

며 상생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 근대 민주주의를 헌정민주주의·헌

법민주주의·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라고 명명했던 소

이는 여기에 있다.

동시에 근대 헌정주의와 입헌주의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의

갈등적이며 긴장적인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현대 민주주

의의 전통에서 법의 지배와 헌정주의 관념의 확산은, 직접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민중통치, 다수의 전제(tyranny of majority)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치는 인민·민중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기저원리와 충돌하며 존재하였던 것이다. 사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독자적인 존립근거와 가치를 갖기 때문에 둘의 결합으로

인해 등장한 입헌민주주의가 잠재적인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박성우 2007). 즉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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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치‾헌법주의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한편에서는 권력(남용)을 제

도적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결로 대표되는 민

주주의를 심대하게 제약하기도 한다. 어쩌면 헌정 민주주의라는 조어

자체가, 헌정주의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긴장으로 인해,

출발부터 일정 정도 상호 충돌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Holmes 1988, 196-198).

예컨대 법치, 헌법에 대한 복종을 논리로 참여를 거부하고 시민을

억압하며 독재를 지속한 20세기 사회주의와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처

럼 헌정주의는 종종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럴 때 법치와

헌정주의 논리는 기존 권력 및 법률체계에 대한 부저항, 시민배제, 복

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시민이나 시민대표보다는 비선출

직 국가강권기구들에 의존한 통치를 법치의 이름으로 선호한다. 그리

고 비선출직을 통한 선출직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한다. 그와 동

시에 민주주의의 영역은 크게 위축된다. 즉 법치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논리로 전변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인민·시

민과의 분리와 유리를 통해 시민과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

과 이익, 대표 사이의 대화, 타협, 입법화(조문화)를 거쳐 탄생하게 되

는 헌법과 법률이 시민 및 사회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시민 제약

과 민주주의 위축의 기제로 법치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시민참여 사이의 긴

장을 목도하며, 이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종종 법치

는 기존의 법 자체에 대한 복종을 강조할 뿐 민주주의하의 법이냐 독

재체제하의 법이냐를 가리지 않고 주창될 경우가 많다. 헌정주의에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치에 대한 복종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때 법

치는 전형적인 반민주적 법치인 것이다. 이것은 헌정주의, 법치 주장

이 헌정주의와 법치 자체를 넘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었

음을 의미한다. 즉 정치를 위한 법치의 동원을 말한다. 말을 바꾸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법치논리의 자의적 동원으로서 사실상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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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정하는 법치 논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법치의 명백한 한계가 드

러난다.

기실 이론과 실천 두 수준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두

제도적 양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 갈등적 관계를 보여왔다(Mar-

avall and Przeworski 2003, 264-270, 이하의 논의는 박명림 2005, 267-268

참조). 양자는 투표 대 법, 다수지배 대 법률지배·법치, 다수주의(majori-

tarianism) 대 헌법주의의 충돌관계로 나타난다. 양자의 관계는 구체적

제도에서는 자주 의회와 법원(헌법재판소 포함), 정치인 대 법관의 대

결로 나타나는 바 이때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법관의 공정성

중립성 비파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헌법재판소‾법원 우위 모델에

서는 민주적 규칙이 위축되며, 반대로 주권자 및 입법자·대표의 자

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회 우위 모델에서는 사법기구들이 종속

기구로 전락하거나 입법부의 대리인이나 해석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Ferejohn & Pasquino 2003). 크게 보아 전자는 법원이 의회와 정부의

결정정책과 행위의 내용까지 심사하고 수정하는 권한을 가질 때 가능

한 모델이며, 후자는 법원이 단지 정부와 의회 행위의 절차적 과정적

위법·위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질 때 가능한 유형이

다. 오늘날에는 점차 전자의 유형이 증대하면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법문에 기대어 옳고 그름을 판정받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judicial-

ization), 법률화(legalization), 형사화(criminalization) 현상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헌정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근래

들어 의회와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자

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의회의 민주적 결정을 법원이 소극적 수정에 머

무르거나, 대리인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궁극적

으로 정치와 정책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비선출직 법원이 최

종적 판정자, 결정자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정치의 사법화 또는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라고 부르는 것이다(Ferejohn & Pasq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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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Maravall and Przeworski 2003, 262-263). 법원이 민주적 경쟁의 규

칙을 수정하려는 행위자로 행동하려 할 때 정치는 사법화하며, 이는

특히 정부와 의회, 지배당과 반대당 사이의 정치적 교착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와 정치의 사법화는 연결되

어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 법원은 대립하는 견해의 한 편을 들게 되면

서, 이미 사법적 판결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주체로서 깊숙

하게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정치행위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수단을 고려할 때 다수지배(민주주의) 대 법의 지배(법치) 사이

의 갈등은 각각 투표와 법을 자신들의 기간(基幹)으로 삼는 행위자들

의 갈등이다. 그러할 때 의회와 법원 둘 중 누가 특정 상황을 주도하느

냐는 결국‘정치’에 달려 있다(Maravall and Przeworski 2003, 15). 정치

에 달려 있다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법화 이전의 정치의 영역과

단계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순서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법의 지배가

있더라도 그것은 법이 정치행위보다 낫기 때문은 아니다. 법은 원천

적으로 대표의 법률제정, 입법행위라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며 사실“원칙적으로 법치국가는 민주주의 없이도 가능하다(Haber-

mas 2000, 114).”즉 민주주의와 법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강조하였듯

초기 민주주의는 법치로 인해 발전하였으나 오늘날 법치는 민주주의

를 보장하는 동시에 심대하게 제약한다. 주권자와 입법자의 자율성과

주권이 법치의 이름으로 침해받고 제약받을 때, 이 문제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야말로 현대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이론적

실천적 요체를 구성한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일종의 헌법 불변주의 또는 규범주의,

헌법 정전(正典)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은 물론 헌법 역시

제정 당시의 정신과 원칙이 불변적 규범이나 정전의 성격을 갖는 것

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제정 시점의 가치와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되

며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그것들을 반영하여 해석, 재해석되면

서 정치와 사회 상황에 맞게 적응되어가야 하는 것이다. 법이 민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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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반영하여, 조문이건 해석이건 끊임없이 수정·재수정되어야 하

는 이유이다. 오히려 특정 법률과 헌법이 엄격성과 불변성으로 인해

그 유연성과 적응성을 상실한다면 그것들은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최초 제정시점의 가치와 지향만을 대변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죽은 코드가 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법은 사회 안정성의 요소가 아니

라 거꾸로 억압과 저항이 충돌하는 불안요소가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제정시점의 주체들의 가치와 규범을 제정 이후의

시민들이 재해석 없이 불변의 것으로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점 역시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헌법은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는 입법의 모든 차원에서 끊임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헌법해석이라는 양태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Habermas 2000, 171). 따라서 과거에 형성된 기존의 체계는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도 없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끊임없이 현실과 충돌하는 소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컨

대 모든 법률과 헌법은 만고불변의 고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

는 사회와 정치의 산물인 것이다. 입법행위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

하는데, 그것은 입법자들이 놓여있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상

보적 통합적 균형적으로 사고해야할 상황과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적·법적 정당성은 형식적 법적 조

문·원칙·준거에 의해서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의해

더 자주 타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Greenberg, Douglas, Stanley Katz

et al., eds. 1993). 요컨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률과 정치의 근접화

와 조화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말은 제정 당시 규범이나 헌법문면

자체만을 강조하는 헌법불변주의나 정전주의가 아니라 헌법현실주의,

헌법상황주의가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역할에 긍정이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예를 들어 인권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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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이 사법적 판결에 의해서보다는 대부분 민주주의와 대의기구

의 발전에 따른 입법행위를 통해서였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즉 사법기구의 가장 중요한 인권보호기능조차 사실은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른, 선출직들의 입법기능과 역할의 제고를 통해서였다는 점

이다.

주지하듯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회를 향해 질서나 제도, 가

치 등을 창조하고 주조하며, 디자인하고, 구성‾재구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바(Soltan and Elkin 1996), 이러한 의미규정은 헌법의 현

실적응성이나 가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법률과

헌법은 결코 불변요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법이 갖는 안정화 기능을 수용하더라도, (헌)

법과 입법화의 기본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즉 민주적 입법절

차가 보유하는 정당화의 힘은 오로지 시민들의 공동 삶을 규제하는

규칙들에 관하여 시민들 스스로 수행하는 상호이해의 과정으로부터

만 도출될 수 있다. 즉 법이 민주적 절차에 바탕하여 사회적 통합력과

의 내적 연관을 보존할 때 비로소 안정화라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Habermas 2000).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기저적 역할인 안정화 기능은 상실된다. 사

회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때 법은 외려 사회변혁의 원인요소이자 고

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구체제의 법

률과 제도에 대한 철폐와 극복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은 중대한 함의

를 담는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달의 일반적 경로에 해당한다. 호헌

‾개헌을 둘러싼 1987년 한국의 대투쟁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민주

적 열망을 갖는 시민사회에 의해 법치가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

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법치·헌법주의를 들어‘법적 결정’에 의지하

여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역진시키려는 움직임들은 민주적 절차의 결

여 및 양자의 괴리로 인해 사실은 법이 제공하는 안정화의 기능을 수

행하기 어렵게 된다. 역설적으로 헌정체제의 안정성의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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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헌정주의·법치는 민주주의에 의해 상호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타당

한 대안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고래의‘헌정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헌법을 규정하는‘민주 헌정주의(democratic consti-

tu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시민주의·헌법민중주의(con-

stitutional populism)나 민주적 법치(democratic rule of law)라고 할 수 있

다(Habermas 2000; Wolin 1994; Parker 1994; Ackerman 1991; 1984). 참여

민주주의적 제도화를 강조하는 정치적 헌정주의 역시 이 범주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김비환 2007).

헌정민주주의에서는 헌법화가 민주주의에 우선하여 헌법이 허용하

는 범위 내로 민주주의가 제한된다면, 민주헌정주의에서는 민주화가

헌법의 형태를 규정하여 민주주의가 헌법적 제약을 넘어선다(Wolin

1994, 38-39). 민주화의 효과가 헌법과 법률의 영역으로 넘쳐 흘러들어

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둘의 조화를 통해 헌정주의를 민주주의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해 내는 것, 즉 민주주의를 통한 헌정주

의 한계의 극복인 것이다. 민주헌정주의는 오늘날 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적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우

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가능한 대안인 것이다.

특별히 21세기 들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담론

이 민주주의를 압도하면서 다시 질서, 규율, 노동(참여)통제를 강조하

는 법치와 헌정주의 담론이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효율성은 반드시 같지 않으며, 또한 법치와 헌정주의야

말로 형평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이 담론은 매우 위험

해 보인다.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세계적 범람 이후 시장

제일주의‾기업제일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법치와 헌정주의 담론이 더

욱 위험한 이유는,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철폐를 외치는 반(反)

헌정주의‾반(反)법치‾반(反)규칙을 주장하면서도 거꾸로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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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를 포함한 민주적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법치와 준법과 규칙준수

를 외치는 이율배반 논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위

축된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였다.

이는 시장의 지배적 행위자에 대해 규칙적용의 배제를 통해 무한

의 자유를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매우 위험한 담론이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근대 입헌주의 등장 이전 시

기처럼 법의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적용을 통해 시장지배적 요소들을

법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보호받아

야 하는 시장열패자들에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법치 부정의 논리인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의원, 시민을 포

함해 정치 영역에 대한 법률과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도(법치주의·헌정주의), 시장영역의 규제와 법률은 철폐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反법치주의·反헌정주의). 즉 오늘의 시장만능주의

는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마저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경우 법치와 헌정주의가 엘리트주의 및 참여배제의 논

리로 전환되어 보수주의와의 친화성을 갖는 것은 이러한 연유를 갖는

다. 법률가들과 법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선진민주국가들

의 항변은 실제 현실에 비추어 이제 더 이상 추상적 언명의 수준을 넘

고 있다. 따라서 법치의 엄격한 보장과 다수결의 완전 허용 사이에 적

절한 중용적 대안의 모색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점에서 이론을 넘어 실질적 제도 영역에서는 아마도 법치와 민주

주의 관계는 물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아래처럼 국민주권과 인민주

권의 융합이나, 반(半)직접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와 같은 혼합

정체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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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민주주의와헌정주의의보완과통합(I):

국민주권과인민주권의융합

민주주의 확장을 통한 민주헌정주의, 또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해서는 근대 대의제 등장 이후 오랫동안 잊혀지고 배제되었

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넘기 위해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인민주

권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즉 국가구성의 근본 원칙

과 원리의 측면에서의 주권원리의 재구성이다. 이제 헌정주의와 민주

주의의 충돌과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고전적 주권형성의 두 원칙 중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그동

안 현대 민주주의는 거의 일방적으로 전자였다. 한국사회는 특히 그

러하였다. 그러나 기실 한국사회에서조차 민주화는 직접 참여를 통한

성취였음은 물론, 1987년 이후 중요한 정치사회의제들이 시민들의 직

접 참여를 통해 해결된 경우는 너무도 많다. 또 의회입법 역시 많은 경

우 시민사회의 제안과 발의에 의한 사실상의 시민입법이었다. 그것들

은 시민발안의 직접 참여에 가까운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추상적 이론적 개념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공동체 운영과 생활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이론

이요 개념이자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주

주의의 실질적 원리의 최초 출발점은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 즉 치자

와 피치자의 동일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민중의 자기지배를 의미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다양한 대표의 원리와 체계조차 궁극

적으로는 이 원리를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구현한다고 해서

자기지배 및 인민주권이라는 이 궁극적 원리의 위반에 대한 용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현실 가운데 직접민주

주의의 원리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가 약화되면 문제는 법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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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주의의의 강화와 함께 대의 민주주의조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

다. 참여의 부재와 대의민주주의의 저발전이 병행한 근대 민주주의의

궤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참여와 대의 영역의 동시 위축과 함께 관

료, 검찰, 경찰, 사법부, 정보기구의 역할은 반비례적으로 증대한다는

점이다. 참여가 부재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이자 핵심채널인 선출

직, 대의제, 공론장의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고 비선출직, 임명직, 관료

직, 사적 연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즉 참여와 직접성이 위축될수록

대의기구가 아니라 관료기구 중심의 정부로 이행한다는 점이다. 요컨

대 의회를 배제한 비선출 국가관료기구를 통한 통치행위는 제도와 절

차 영역에서조차 대의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법원·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비선출직 국가기구의 진압, 단속, 구

속, 처벌, 체포, 해고, 광장폐쇄, 고소고발 추진으로 인한 국가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강화될 때에는 대의기구·대의민주주의는 항상 반

비례적으로 위축상태로 들어가곤 하였다. 그럴 때 대의민주주의는 이

중압력에 직면한다. 한편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의 압력

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압력이 그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미 말했듯 참여 없이 대의기관

의 발전과 역할증대는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의회가 종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

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즉 국가기

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를 포함한 대의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입법을 진행하곤 하는 점이다. 이는 특히 신생국가에서 정권을 장악

한 지배당의 역할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특히 법치의 논리에 근

거해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포함한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의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갖는 반의회주

의적, 반대의민주적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이를 반복할 경우 의회 자체가 시민과 유리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참여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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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회가 시민·국민·인민과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여의 급증이라는 오늘의 민주주의 현실에 비추어 헌정주의의 표

상인 헌법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볼 때 한국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

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출발의 하나로 그동안 한

국사회는 헌법 1조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왔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1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항).”그런데 이 조항은 명백히

전형적인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동안, 독재정부들의 헌법 제1조의 배척, 즉 국민주권의 부인과

대의민주주의 부정은 국가존립근거의 자기부정이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이 채택해온 국민주권 확보방안과 제도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

로서, 특히 선거를 통한 권력 구성 방식을 통해 국민주권원리를 구현

했다고 설명해왔다. 주기적 선거의 존재로 인해 주권실현의 구체적

제도양식은 투표에의 참여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정당에 기반, 출마

한 국민 중에 선거를 통해 대표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여 실질적인

주권을 구현한다고 인식 또는 합의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금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러한 대표, 정당, 선거를 통한 주

권구현의 내용은 크게 제약되고 약화되어 있다. 정당 및 대표 약화와

직접 참여 강화의 경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후자는 민주주의의

직접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기축 원리였

던 국민주권은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함축하는 인민주권 원리에 의해

보완되어야하는 것이다. 국민주권(론)은 불가분의 국민을 상정한 뒤

이들을 대표하는 의회주의‾대표주의에 입각해 있다. 대표위임의 논

리이자 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인민주권(론)은 각각의 개별 인민은 불가분·불가양의 주권

을 보유하며 직접 행사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즉 주권의 보유와 행

사의 사실상의 분리를 전제하는 국민주권론과는 달리 주권의 보유와

행사의 일치를 추구한다. 물론 오늘날 이‘일치’의 논리는 그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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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는 어려우며,‘근접화’정도로 이해된다. 직접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의 논리인 것이다. 인간의 다른 여러 집합적 범주 사이의 상

대적 차이를 넘는, 개인들 사이의 이러한 절대적 독립성과 차이성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복수성(plurality)과 함께, 정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이어지기도 한다(Arendt 2005). 인간의 복수성과 차이성

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치의 필요성인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최초 초안 역시“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고 하여‘국민’이 아니라‘인

민’에 근접하고 있었다(정종섭 2002, 168). 국민주권의 표상인 한국의

헌법 제1조를 포함한 한국 헌정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시민참여

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의제를 고려할 때 국민주권을 넘어 인민주

권을 진지하게 사려해야 할 상황과 시점인 것이다. 공화국 국민으로

서의 정체성·이익·의무·권리와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인민·시

민·인간으로서 개별적·개체적으로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가 명백

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점차 확대하

고 있는 유럽의 최근 헌법변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협애한‘의회주권론=정당민주주의론=대의민주주의론’은 배타적

인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인민주권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현대적 조건에서 대의와 주권, 대표와

인민,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계속하여 충돌할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범주의 계속적

인 존재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해결 역량은 지속적으로 축소되

는 반면 직접 참여는 더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주권과 대의민

주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인민주권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고전적 분리와

대립, 상호 배척을 넘어 융합주권, 통합주권을 모색해야 한다. 주권에

대한 융합적 인식은 오늘날 점점 벌어지고 있는 대의와 참여, 정당과

시민,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하는 한 유력한 통로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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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것이 바로 반(半)대의제, 반(半)직접제의 근거로서 현대 민주

주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원칙과 제도의 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민주주의와헌정주의의보완과통합(II):

반(半)직접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 발전을 위한 보완 방향은 의회와 법원

의 수평적 권력분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정부

의 구성 원리 자체의 수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영

역의 획기적 확대로부터 주어진다. 먼저 점증하는 참여와 직접민주주

의의 양상의 증대가 갖는 의미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이

르렀고 적절한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대

의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는 분명하다. 한국의 최근 경우를 보더라도

의견수렴, 의사소통, 의제해결의 단계 모두에서 환경, 복지, 교육, 의

료, 미군기지 이전, 탄핵, 방폐장, 행정수도 이전, FTA, 쇠고기 협상,

미디어 법 등에서 보듯이 의회와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너무나 적

었다.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냉전과 같은 거대 국가의제를 거치며 동일

헌법과 정당체제하에서 의회제국가(congressional government)에서 대

통령제국가(presidential government)로 변전된 미국의 사례는 이제 국

가와 사회의제에 따른 제도변개와 운용의 문제에 대해 심층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의 원형인 미국에서조차, 동일 헌법과

제도 안에서 대공황 이전 시기에는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은 기실 의

회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정당 및 의회의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낮은 현대사회에서 이론적 현실적으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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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매우 크다.

21세기 들어 가장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대의·대표 역할을 행사하

던 정당의 위상과 역할은 이제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의제 수렴 및 압

박과 관련해 법원,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증대에 더해 인터넷이 새로

운 의사표현 메커니즘으로 등장해 현재 대의의 제도와 과정은 과거의

정당독점에서 4분(四分)·5분(五分) 현상으로 변전되어 있다. 거꾸로

정당의 역할은 1/4, 1/5로 축소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의제의 등장 시

에 정당은 과거의 기축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의제수

렴과 문제해결기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강화론이 갖는 헌정주의 강조 및 민주

주의에 대한 보수적 해석의 한계는 분명하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사법주의나 헌정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위점으로 내세우는 엘리트주의적 전문성과 관련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법률가들의 전문성보다는 민중·시민의 의지와 참여에 의지해

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에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의 보루처럼 인식

되어온 정당의 전문성이 관료, 법률가, 전문가, NGO 인사들에 비해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관료에 뒤지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에게도 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당은 복잡한 현대사회

의 문제들이 안고 있는 전문성과 해결능력에서 관료, 전문가, 시민단

체를 따라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간 역할인 입법행위조차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시민생활이나 국가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중요할수록 정당의 전문성과 대처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전문성과 속도성이 요구되는 급박한 환경문제나 보건과 건강,

에너지문제, 난민, 재난구조문제 등에 있어 정당의 문제해결능력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가 정당과 결합하여 정책 대

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협애한 전통적 정치 영역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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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법원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법치·헌정주의의 논리를 극

복하기란 쉽지 않다. 기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영역을 넘어, 정당 경

쟁의 영역에서조차 2008년 미국 대선에서의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후보의 승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전문적 정책대안의 연대를

통해 협애한 정당정치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

도이다. 방대한 NGO들과의 연대, 밑으로부터의 폭발적인 직접 참여,

정당 밖의 싱크탱크와의 결합이 없었다면 좁은 의미의 정당정치만으

로 오바마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전적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의 관

계를 고려할 때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채워져야 할 많은 한계와

보완요소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1945년, 특히 1987년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전개를 볼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1960년의

4·19, 유신체제하의 반(反)유신투쟁,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과 6월

항쟁 등은 모두 대의왜곡(대통령 간접선출 및 의회구성)에 대한 직접민

주주의 도전의 성격을 의미한다. 즉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회복과 구

축조차 기실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영역의 확장에 기

인하였던 것이다.

최근 참여의 증대에 대해 급격하게 대두한, 보수담론과 지배적 민

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대의제 강화=정당중심 문제해결론’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정치의 영역을 고전적인 정당과 의회의 영역

으로 현저하게 후퇴,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마치 정당정치와 의회정

치만이 정치 영역인 것으로 의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이 의회 내로 축소될수록 시민과 대표의 단절 및 엘리트

주의, 헌정주의는 더욱 강화될 뿐이며, 사법엘리트주의와 의회엘리트

주의가 결합할 경우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말

을 바꾸면 시민 참여없는 정당·대의의 강화만으로는 정치의 사법화

제8장 민주주의와헌정주의 379

8��(353-392)  2010.2.25 4:2 PM  ˘���`�379



나 헌정주의의 강화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어졌으며, 특히 중앙·

지방 정부와 시민의 접촉과 대면 지점, 이해의 충돌 지점은 과거에 비

해 훨씬 많아졌다. 이미 중요한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는 대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자치와 자율의

영역은 비교할 수 없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이렇

듯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생활정치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면 수준의 생활의제는 이제 전체

국가 수준에서도 정치의 중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양상은 정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정치생산자로 기능하겠다는, 주권위임에 머물

지 않고 주권직접행사를 시도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역할 소홀 또는 대의 기능 실종에 따른 일종의 주권

회수·주권소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이젠 직접 정치의

생비자(生費者, prosumer)가 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의민주주의

가 노정하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돌파할 동력을 확보하기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 기능의 상실로 인해 참여가 폭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대의제 강화만을 고수하려 할 경우 양자의 지속적 충돌을 통

해 정치불안을 지속시킬 것이 분명하다. 즉 헌정주의의 강화가 초래

할 민주주의의 불안과 같은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약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수렴과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를 통한 체제의 안정성이라고 할 때, 문제는 정

당강화만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역설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를 통한 반(半)

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를 대안으로 사려해야 하는 이유

는 생활 정치요소 및 직접민주주의 의제의 증강, 인터넷 발달과 참여

의 증대, 정당역할 약화 등 여러 요소의 동시 등장으로 인한 복합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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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때문이다. 정당과 대의민주주의만을 강화시키면, 의도와는 달리,

거꾸로 계속 불안한 민주체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21세기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와 강화 방안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당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정당‾시민사회 연대의 증대가 매우 긴요하다. 셋째는

선거주기의 조정을 통해 선거 이후 차기 정부구성 선거까지는 주권행

사·책임정치·시민평가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배제되는 모순을 제거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례대표의 대폭증대와 중간 선거의 실시로서

정부의 수직적 책임성에 대한 획기적 제고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 헌정체제를 근거 짓는 정당과 선거의 체제 자

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외연은 넓어지기 어렵고 민

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 제고와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 문제는 정당의 허약과 함께 선거의 종료, 즉 대표의 의

회로의 진입과 동시에 시민사회와 단절로 인한 주권과 대의의 분리와

절연이기 때문이다. 즉 선거가 끝나면 곧 주권자와 유리된 채 대의정

부와 기구만의 독립적인 정치사회, 정치계급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

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요체는 대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와 정당에 대한 시민통제의 제고이다. 말을 바꾸면 시민‾의

회 사이의 연계의 제고인 것이다.

연계를 위해 중요한 것은 대표들의 대표행위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

제, 평가의 강화이다. 따라서 모든 의회 내 투표, 즉 대표들의 투표행

위와 정치행위의 완전 공개 및 기명 투표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

의 대표인 의원들의 투표가 자유투표이자 비밀투표일 때 그들의 대표

성과 책임성은 떨어지는 반면 폐쇄성, 자율성은 커진다. 이를 보장해

서는 의회와 정당의 발전은 어려우며, 의회에 대한 시민통제도 어렵

고, 동시에 입법내용과 과정에 대한 시민개입과 통제 역시 어렵다. 현

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른바 당론이라는 이름을 통해,

의회와 정당의 자율성과 시민단절성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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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주주의의 주권이론, 헌법이론, 대표이론에 비추어 의회의‘자

유위임원칙’은‘기속(羈束)위임원칙’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한

국은 압도적으로 강한 정당요인, 즉 당론으로 인해 전형적인 자유 위

임에 가깝고, 때문에 의원들은 시민·주권자가 아니가 당론 또는 정

당 지도자의 견해에 훨씬 더 복종적이다. 이제 대의의 한계는 너무 분

명하다. 자유위임원칙에 의한 의사와 투표는 대표의 의견이자 정당의

의견이지 당원, 시민, 국민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권과 위임, 인민·국민과 대표의 과도한 분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한 분리와 단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위배된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는 허약성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국민·인민이 아니라 대표 자신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보아 현재 한국사

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반영 정

도는 너무 낮다. 강조컨대 제도에의 시민참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대의불신과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래 의

도 및 취지와는 반대로 정당은 더욱 허약해질 것이고 정당과 시민사

회의 괴리는 지속되며, 환경·보건·에너지·복지·이민·육아·교

육 등의 문제를 포함한 핵심 정치·사회·경제 의제들은 계속 정당

밖에 존재하며 의회로 수렴되지 않을 것이다. 정당주의자들은 정당의

대표기능강화를 말하나 기실 오늘날 정당에서 가장 결여된 것은 대표

기능 못지않게 갈등조정‾대화기능이다. 갈등기능을 상실한 정당은

대표와 대의기능에서도 현저히 허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문제를 정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제와 결

론이 출발부터 충돌하고 모순되는, 철학의 용어를 빌면 일종의 수행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수담론들이, 참

여를 위축·중단시키려는 목적하에, 정당과 의회에 들어와 문제를 해

결하라고 소리를 높여도 문제해결이 요원한 것은 바로 이로부터 연원

한다. 특정 주체나 기관이 문제가 있으면 조건과 변수를 수정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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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지 그 주체나 기관이 갖는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

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른바 대기주의(待期主義)

에 가까운 백년하청식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폄하와 참여폄하의 양극

단을 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물

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역시 기실은 이항대립의 양자택일 관계가 아

니기 때문이다. 대의제는 역할이 부정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과

장되어서도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참여를 비판해

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참여를 확장하려 한다고 해도 대의를 부정해

서도 안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기축인 참여와 제도, 운동과

정당은 상호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이항택일적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리는 배타적 수렴도 안 된

다. 요컨대 대의민주주의에 바탕해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직접민주주

의의 강화를 통한‘반(半)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반(半)

대의민주주의(semi-representative democracy)’의 도입이다. 민주주의의

고전적 원리인 일종의 혼합정부, 혼합정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청원을 포함해 지방차

원에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청원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 인민주권을 반영하는 절차와 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것

이다. 지방차원의 생활문제, 환경, 건강, 에너지, 핵, 방폐장, 식량, 이

주와 이민(자)문제 등을 정당과 대의민주주의는 점점 해결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주민의 직접 결정과 책임의 요소가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는 대의

의 원리와 인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결합될 때 현대 민

주주의는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에 바탕해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보완과 통합을 위해

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와 차원의 권력분립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먼저 국가‾대의기구‾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수직적 권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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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책임성의 추구이다. 이제 더 이상 고전적 의미의 대의과정으로

는 국가의 사법화와 법률화를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부의 재판에 대한 시민통제와 참여를 강화하여 시민배심원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의회의 결정에 대한 시민통제와 심의·재의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의회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즉 사법부와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시민심의의 과정

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물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직적 3권분립에

대한 재구성의 문제의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혁명적 권력분립의 실현이다. 이제 고전적

의미의 3권분립은 의미를 상실했다. 행정부 독주나 법률가 지배 국가

를 모두 막기 위해서는 대의기구의 역할과 참여의 동시 강화를 위한

권력분립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권리보호·감독·감찰·조정

기능을 갖는 인권, 감사, 감찰, 공정거래 및 시장감독, 금융감독, 선거

관리 기능 부처를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입법·사법·

행정에 이은 독립적인 부(府)를 만들어 4권분립을 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을 대통령이나 행정부, 사법부로부

터 독립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중립적 관점에서 법

을 집행하며 정부를 포함한 권력기구를 감시, 감독, 감찰해야 할 감사

와 검찰기구가 왜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선출직 못지않게, 선거에

따른 파당적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민주주의 관념이

법치의 원리를 파괴하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정부 및 행정 감독기관들이 정부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

다면 이것은 정부교체의 의미를 민주주의를 넘어 과도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지나친 권력연동을 의미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감사(監査), 시장감독, 검찰의 기능이 정부교체와

직결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분명하게 새로운 수평적 권

력분립과 독립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의 독립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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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앞

으로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여부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발

전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는 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VI.결론

근대 민주주의는 제도를 통해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어하

려는 헌정주의·입헌주의·법률주의의 발달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

다. 실제 통치양식에서 나타난 헌정주의의 구체적인 제도적 표현은

헌법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였다.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는 일련의

대의기구와 장치들, 즉 대의제정부, 주기적 선거, 선거권 확대, 의회,

정당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

는 입헌주의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통치자의 인치를 법

치와 제도, 특히 대의제 차원으로 제약한 헌정주의·입헌주의는 민주

주의 발달의 결정적 기제의 하나였던 것이다. 자유, 인권, 평등,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들이 입헌주의를 통

해 입법화 구체화 제도화하였음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긍정적 관

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초기 입헌주의의 등장 당시 민주주의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

지도 발전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민주주의는 입헌주의 등장 이래 오

랫동안의 입헌 민주주의 실험을 거쳐 비로소 형식과 내용이 조응하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의제 실험을 거치며 민주주의

는 비로소 헌정주의와 충돌 및 긴장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왜냐하

면 헌정주의·입헌주의가,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산물로서의 제도

영역, 즉 대의민주주의의 범위로 한정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중의 직접참여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반대가 정당이나 대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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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도정치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여와 한계를 동시에 목도

한다.

기실 일체의 독재국가에서도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강조된 것

은 헌법·법치·준법이었다. 독재의 논리로서의 헌정주의였던 것이

다. 독재와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인권억압과 시민참여 배제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법치, 헌법수호였다는 점은 이를 상징한다. 때문에 종

종 법치·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정반대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었

다. 법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무법성(lawless-

ness), 중우성, 폭력성, 무질서성을 강조하며 그것에 맞서는 헌정주의

를 고수하려 하였다. 그것은 비단 고전고대 시기 법치 주장뿐만 아니

라 최근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법치, 준법, 헌법수호, 질서를 주장하

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우려는 민중의 다수결, 직접참여, 인민주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였다. 법치를 강조하던 사람들은 늘 질서유지의 명

분에서 헌법에 대한 준수와 헌정주의 고수를 주창하였다. 그것은 민

주화 이후에도 자주 그러하다. 그럴 때 헌정주의와 법치의 주장과 논

리에는 기존 제도와 이익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가 내장되어 있는 것

이다. 법치와 헌정주의가 기득이익과 권력의 옹호 및 확대, 유지수단

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반대로, 전술했듯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하였

다.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발전 역사에서 법치는 필수적인 요

소였다. 먼저 법치·헌정주의는 권력견제와 제약을 위한 결정적 준거

로서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약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와 권력에 저항하

고 견제할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제도, 헌법, 헌정주의를 말

한다. 근대 민주혁명이 이른바 입헌혁명, 헌법혁명(constitutional revo-

lution)을 포함한 연유는 그러한 소이에서였다(Preuss 1995).

결론적으로 말해 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반드시 긍정‾부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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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양자 택일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법

치는 극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법치,

헌정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요소를 억제하거나 축소해야 한

다는 주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정주의·법치의 역할을 제약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법치의 집행은 사회주의나 독재국가의 사례에서 보

듯 민주주의의 폐색과 질식을 초래하곤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종종

법치 자체를 뛰어넘는 민중저항을 초래해 민주주의를 향한 직접 저항

과 폭력혁명으로 치닫곤 하였다. 과도한 법치로 인한 무법성의 초래

였던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인한 법치·헌정주의의 중단

역시 방종과 무질서로 연결되며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곤 하였다. 따라

서 둘의 조화로운 공존 및 관계 설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게다가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통치·사법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영역은 위축되고 도전받고 있다. 재언컨대, 이제 법치에

의해 제약받는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타당한

대안은 기존의‘헌정 민주주의’를 넘는‘민주 헌정주의(democratic

constitu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헌법과 법치의 원리로서

는 헌법시민주의·헌법민중주의나 민주적 법치라고 할 수 있다. 전자

에서는 헌법화가 민주주의에 우선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민

주주의가 제한된다면, 후자에서는 민주화가 헌법의 형태를 규정하여

민주주의가 헌법적 제약을 넘어선다.

이제 민주화의 계기는 헌법화와 제도화의 계기로 확산되어야 한다.

둘의 조화를 통해 헌정주의를 민주주의 지평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해

내는 것, 즉 민주주의를 통한 헌정주의 한계의 극복인 것이다. 민주헌

정주의는 오늘날 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

적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능한 대안의 하

나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동시에 법치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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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 역시 넘어서야 한다. 결국 그것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참여

와 대의,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융합을 통해 가능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결합한

‘반(半)직접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오늘날 시장주의, 기업주의와 동일시되고 있

는 자유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결합을

추구할 대안 모색이 중요한 소이가 여기에 있다. 공동체에 대한 덕성

과 헌신의지를 갖는 시민의 창출과 그들의 참여처럼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요체는 없기 때문이다.

388 민주주의강의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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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대의민주주의의발전과한계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I.들어가는말

앞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 제도, 특히 민주주의 중심적인 형태로 발

전했던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첫째는 정치과정과 관련된 민주주의 제도로서 선거, 정당, 의

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요한 조직들인 이익집단과 NGO에 관한 내

용들이다. 둘째는 통치제제와 관련된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부형태,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헌정주의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 같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그 결론

으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면서 어떠한 한계를 드러

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우선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속에서 대의민주

주의가 어떻게 등장,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제

도로서 어떻게 정착되었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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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발전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드러냈던 한계들이 무엇이고,

대의민주주의가 현재 어떠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의 이 같은 발전과 한계에 비

추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국 특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

게 발전해 왔고 현재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

고자 한다.

II.대의민주주의의발전과정착

1.근대민주주의의발전과대의민주주의의등장

근대 민주주의는 17~18세기에 발생했던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했

다. 우선 영국에서는 17세기에 두 번에 걸친 혁명, 즉 청교도혁명

(1642~1660)과 명예혁명(1688)이 발생했고 그 결과 영국의 절대군주제

는 입헌군주제로 변화했다. 이를 계기로 그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의회는 이후 영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영국혁명보다 백

년 이상 늦게 발생했던 프랑스혁명(1789~1799)도 프랑스에서 절대군

주제를 타파하고 공화정 형태의 근대 민주주의를 등장시켰다. 물론

당시 등장했던 공화정은 이후 때로는 입헌군주제로, 때로는 보나파르

트체제로 교체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공화정 형태의 프랑스 민주주의

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한편 독립전쟁(1775~1783)을 통해 건국된 미국

역시 그 건국과정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3권분립에 바탕을 둔 미국식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처럼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했던 근대 민주주의는 절대군주의 권

한을 제한하거나 폐지하고 구체제(Ancien Régime)의 특권을 철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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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또한 이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

당할 수 없는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선언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매우 제한된 민

주주의였다. 그것은 우선 초기의 근대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선언하고 있을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부르조아지 중

심의 소수의 제한된 시민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민주주의였기 때문

이다. 즉 당시의 민주주의는 일정 수준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소수의

제한된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던 선거권제한체제(régiime cen-

sitaire)의 민주주의였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근대 민주주의가 제한적

이었던 것은 의회가 보다 강화되고 부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할

지라도, 선거와 정당 등 대의민주주의의 근대적 제도들이 아직 완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 민주주의는 점차 발전되어갔다.

우선 19세기 전반에 들어 유럽 전역에서는 수 차례의 혁명의 물결이

발생했는데, 이는 노동자를 비롯한 대중들이 정치의 무대에 전면 등

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이 같은 정치적 등장과

부상은 지배층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급진화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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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제한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정 금액 이상의 납세자에게만 제한적으

로 부여했던 체제. 일례로 영국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수는 1차

선거법 개정(1932) 당시 65만 명에 불과했으며, 그 숫자는 2차 선거

법 개정(1967년)을 통해 250만 명으로 증가했다. 제3차 선거법 개

정(1884년)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남성 가장에게 선거권을 부

여했다. 따라서 당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숫자는 44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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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대중들이 사회주의의 급진적 흐름

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통선거권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지배 엘리트들의 보통선거권 확대와 대중들의 체제내화는 상호 타협

될 수 있었다. 부르조아지 중심의 자유주의가 대중들의 본격적인 정

치참여에 따라 민주주의와 결합,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점차 이루어졌던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지배 엘리트와 대중들의 바로 이 같은 타협의

결과였다. 물론 여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의 부여는 남성보다 좀 늦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무렵 유럽에서 일반 성인들에

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다 보편화되었다. 나아가, 이 같은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정당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통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그 지지를 확보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 정당들은 보다 대중화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또한 노동자 대중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들도 탄생했는데,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그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대중들로 하여금 정당을 통해 그들의 대

표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를 담당케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발

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대의민주주의위기와그극복

헌팅턴(S. Huntington)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 민주주의가 전 세계

적 차원으로 확산되도록 만들었던 민주화의 물결은 다음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민주화의 첫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

나면서 이루어졌다. 즉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

리, 터키 등의 동맹국들이 패배함으로써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의 각

396 민주주의강의3-제도

9��(393-415)  2010.2.25 4:7 PM  ˘���`�396



국들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화되었다. 민주화의 두 번째 물결

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새로이 독립한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민주주

의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은 1970년대

중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부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부유럽

의 민주화에 이어 동아시아와 남미 각국의 민주화로 연결되었던 그것

은 마침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힘입어 사회주의권

의 민주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 이제 대의민주주의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되

었다.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이 같은 전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심

각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첫 위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

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생했다. 우선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여 짜르체제가 붕괴하고 소련 사

회주의체제가 등장했다. 다음으로 1920~1930년대 사이에 이탈리아와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각국에서 민주주의체제가 대거 붕괴하면서

파시즘체제 또는 권위주의체제들이 이를 대체했다. 이와 같이 유럽에

서 우파 독재체제들이 전면 등장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후자의 경우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발생했던 대공황이 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했던 또 하나의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다. 우선 연합국의 승리와 더불어 소련군이

진주했던 동구권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등장했고, 새로이 독립한 일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친소적인 사회주의체제들이 등장했다. 한편

1960년대에 들어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군부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군

사정부가 다수 등장했는데, 이들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 남부 유럽에서부터 야기되었던

민주화의 물결은 동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마침내는 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로 이어짐으로써 20세기 말 대의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걸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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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민주주의강의3-제도

다두제

로버트 달은 다두제를 자유화(liberalization) 또는 공적 이의제

기(public contestation)의 한 축과 포괄성(inclusiveness) 또는 참여

(participation)의 다른 한 축을 기준으로 하여 이 두 축의 기준을 만

족시키는 체제로 설명하고, 이 같은 다두제를 민주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표1>민주국가들(남성또는전성인인구에투표권을부여한나라들)

연도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전

국가
37 39 41 42 43 48 51 64 65 75 87 119 121 192

민주

국가
1 2 3 4 6 8 15 22 19 25 36 40 37 65

경쟁적

과두제
폴리아키

포괄성,참여

자
유
화
,공
적
이
의
제
기

폐쇄적

헤게모니

포괄적

헤게모니

출처: 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외 옮김(2000), 25쪽. 그림 1을 이용하여 작성. 이 같은 분

류에 대한 설명으로는 같은 책 부록 C(255~259쪽) 참조. 또한 이 책은 1990년의

65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또다시 분류할 경우, 거의 완전히 민주화된 국가는 35

개국, 상당한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는 7개국, 그리고 민주화가 덜 된 주변적 민주

주의 국가는 23개국임을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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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의 숫자는 여전히 많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1>은 다두제(多頭制: polyarchy)를 기준으로 1860년대 이래

전 성인인구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숫자를 보

여주고 있다.

III.대의민주주의의한계와도전

1.대의민주주의의한계

이상과 같이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

의의 중심적인 제도적 형태로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의민주주의는 그 발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가 아니

라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통치를 대행케 하는 간

접민주주의의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엘리

트 민주주의로서의 한계이다. 둘째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

가 되었던 3권분립과 관련하여 대의민주주의가 드러내었던 한계이

다. 셋째는, 대의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이

제한됨으로써 비롯되었던 민주주의의 한계로서, 이는 특히 사회경제

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어떻게 야기되었는가? 또

한 그 한계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여주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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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 민주주의적 한계는 대의민주주의 자

체가 부르조아지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발전

과정에서도 그러한 성격이 잔존하게 됨으로써 비롯되었던 한계라 할

수 있다. 우선 근대 민주주의는 부르조아지 중심의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정치참여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보통선

거권의 확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보통선거권이 일반화된 이제 모든

성인들은 평등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에 의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에서 선출된

대표, 즉 엘리트와 그 대표를 선출하는 시민들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

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엘리트와 일반 대중 사이의 괴리를 보

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로 나타나

고 있다. 즉 인민주권원칙에 따라 모든 인민들의 권리와 요구가 반영

되고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해, 선출된 대표

에 의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에서 인민들의 정

치참여는 실제로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영국 국

민은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에만 자유롭다.”는 루소(J. J. Rousseau)

의 언급이나, 민주주의를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민들이 그들을 통치할 대표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엘리트

통치로 파악했던 슘페터(J. Schumpeter)의 언급은 바로 대의민주주의

가 드러냈던 이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아무튼,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

든 성인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럼에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현대에 들어 그것은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정치엘리트

와 일반 대중 사이의 괴리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에 더해, 생활수

준의 향상과 더불어 개인주의화가 강화됨으로써 공적인 활동보다 사

400 민주주의강의3-제도

9��(393-415)  2010.2.25 4:7 PM  ˘���`�400



적 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이

정치에 더욱 무관심해지고 탈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는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선출

된 대표들이 자신들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그들 스스

로가 정치계급(political class)이 되는 통치가 되기 쉽다.

둘째, 대의민주주의는 그 발전과정에서 또 하나의 한계를 드러냈는

데, 그것은 3권분립과 관련하여 통치가 시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원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 선

출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서 출발했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는 의회보다는 행정부 또

는 사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민주주의로 변화되었고,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이다.

우선 대의민주주의가 행정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으로써 정부가 수행해야 될 공적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국가

의 경제, 사회 개입과 더불어 경제발전과 관리 그리고 사회복지와 교

육 등 정부가 수행해야 될 역할은 급속히 증대했다. 그리고 이 같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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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급

이탈리아 정치사회학자인 모스카(G. Mosca)가 사용한 말로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의익을 대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의 특정한 계급이 되어 자신들

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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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부기구는 의회라기보다는 오히려 행

정부였다. 그것은 응집적인 조직과 방대한 정보를 갖춘 관료제의 전

문성을 통해 행정부가 이러한 역할 수행에 보다 용이하게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회의 중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인 법률안의 작성 기능도

이제 의회가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실이 되었

다. 물론 법률안의 작성에 있어 행정부가 그 주도권을 행사한다 할지

라도, 그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최종적인 통과는 의회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그것을 폐기 또는 통과시키거나 이

를 수정할 최종적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 점에서 의회는 여전히 법률

안의 심사와 통과에 있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는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에 대해 그 대표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의 대다수 법률안의 작성은 현

실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회의 주된 기능은 오

히려 입법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입법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을 조직

화하고 이를 통해 그 입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 더 치중되고 있

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사법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

었다. 그 하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시키

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와 인민의 지배로서

의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법의 지배 또는 헌정주의(constitu-

tionalism) 때문이다. 전자가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기인한다면,

후자는 헌법의 해석을 소수의 재판관에게 의존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의미에서의 사법적극주의나 헌정주의는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또는 다른 수단

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 현상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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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화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

면서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이

경쟁과 타협의 정치과정이 아니라 사법부의 심사와 판결, 즉 다른 수

단에 의한 정치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이상과 같은 사법부의 영향력 확대와 정치 개입, 특히 위헌법

률심사권을 가진 사법부의 그것은 사법부가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

와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

다. 또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정치권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

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영향력 확대와 정치 개입은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것은 헌법과 법에 대한 사법부의 자의적인 해

석과 판단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영향력 확대와 정치 개입은 선출되지 않은 사

법권력이 선출된 의회권력 또는 대통령권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대의민주주의가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그것이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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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사회에 적극 실현시키기 위해 법

해석과 판결에 있어 적극적인 법 형성 또는 법 창조를 강조하는 태

도를 말한다. 주로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같은 사법

적극주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확대시키는 동

시에, 다른 한편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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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왔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논리,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의 논리와 결합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시장경

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경제적 자유주의의의 논리

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다

시 말해, 국가의 개입에 의해 시장의 힘을 교정시키려 할 경우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민

주주의 국가들은 그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하

고자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복지국가의 경

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었던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결국 자유주의와 그 연장선상에

서 등장했던 신자유주의의 추세는 복지정책을 통해 시장경제가 만들

어내는 불평등을 축소시키고자 했던 국가의 개입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정치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된 형태로서 등장했던 대의민주주

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고 그들의 참정권을 확대시킴

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

주의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시민들과 괴리됨으로써, 또한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해진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에 직면

하여, 그리고 복지국가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역으로의 민주주의의 확

대를 거부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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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의민주주의에대한도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는 근

대 사회의 제반 특성들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대는 변화했고,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은 대의민주

주의에 대해 다양한 도전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새

로운 환경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대의민주주의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 시민사회로부터의도전

근대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대중들의 정치참여 요구에 대

해 그들에게 보통선거권을 확대해줌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켰

다.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는 선거와 정당정치 중심의 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고,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제도로서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선거

참여의 참정권의 실현에 그치지 않았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발

전함에 따라 그들의 이해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해와 요구들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

도 좋아졌다. 그 결과 대중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운동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

에서 등장했던 이 같은 조직과 운동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정치에

대한 압력과 도전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조직되었던 운동은 노동조합이었다. 그러

나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동조합 이외에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이 공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결성된 다양한 형태의 이익집단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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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요구를 정치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

써 이익집단정치를 발전시켰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다원주의적인 사

회에서 이익집단정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 유럽의 여러 국

가들에서는 국가와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책 결정과 집

행에 있어 제도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조율하는 신조합주의를 발전시

켰다.

이익집단정치와 신조합주의는 그것이 조직화된 이익만을 과잉 대

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조직화되지 않았거나 덜 조직

적인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더구나 시

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그 이해와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실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의

각 부문에서는 사회운동 또는 비정부기구(NGO) 활동이 활발하게 전

개되었다. 이 같은 사회운동이나 NGO 활동은 이익집단정치나 신조

합주의에 비해 그것이 덜 조직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활동과 전략에서 보다 유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

다. 또한 그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비해 주로 공공적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사회운동이나 NGO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68혁명 이후 등장한 여성,

소비, 환경, 평화 등의 신사회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정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된 상황에서 양적 성장을 넘어 윤리적이고 질적 발전

을 요구하는 탈물질주의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

나는 전체주의체제 또는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됨으로써 시민사회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사회운동이나 NGO 활동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

이다. 전자가 주로 서구적 현상이라면 후자는 주로 독재체제의 민주

화가 이루어졌던 사회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역시 시민사회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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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즉 과거 시민사회의 공

론장은 주로 신문이나 면 대 면의 관계 등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 공

론장은 점차 방송이나 인터넷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 의존한 이 같은 공론장의 확대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두 방향의 발전 전망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나는 전자민주주

의의 발전 전망인데, 이는 시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적극 발언하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공론장을 발전시키는 경

우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의 세력이 언론매체, 특히 방송매체를 통해

이 같은 공론장을 장악하여 여론조작에 의한 통치, 즉 미디어크러시

(mediacracy)를 행할 가능성이다.

아무튼,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정치는 그 나름대로 시민사회의 이해

와 요구를 반영해 왔다. 그럼에도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민사

회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시

민사회 차원에서는 노동조합에 이어 이익집단이 등장했고, 또한 이에

뒤이어 사회운동과 NGO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온라인상의 공론장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

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등장했던 이 같은 다양한 조직과 운동은 대의민

주주의의 정당정치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대의민

주주의의 정당정치가 이들을 수용하고 그럼으로써 양자가 상호 보완

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가 경쟁관계 속에서 시민사

회의 조직과 운동이 정당정치를 잠식해나갈 것인지의 문제는 향후 대

의민주주의의 발전 경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탈냉전과지구화에따른도전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국가 형성과 더불어 발전했고, 따라서 대의민

주주의 역시 국민국가적 기반 위에서 구축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전개되었던 탈냉전과 지구화의 현상은 국민국

가 자체를 동요시키고 있다. 우선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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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탈냉전의 상황을 야기시킴으로써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지탱되어 왔던 양극적 질서를 와해시켰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전 세계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급속히 통합시

켜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체제로 만들고 있는데, 지구화(globalization)

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탈냉전과 지구화의 현상은

국민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그 결과로서 초국가적 차원에

서 또는 하위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지

금의 실정이다.

우선 지구화의 효과와 결합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상호 연결되고

점차 통합되어가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자본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경제기구

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

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제적으로는 부국과 빈국의 남북문제

를,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를 야기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 추

세에 맞서 국민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가 점차 형

성되고 비정부기구들의 국제적 활동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정부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는 일이 생각처럼 용이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탈냉전에 따라 세계질서의 구심력이 약화된 가운데 지구

화에 따른 서구 중심적 가치와 이념의 확산은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지역적 차원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민족주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

컨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이슬람권의 저항과 이로 인한

갈등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이 같은 갈등이 헌팅턴(H.

Huntington)의 지적처럼 문명의 충돌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지구화와 탈냉전으로 인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동원력이 급속히 상

실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종적, 문화적,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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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동원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서방세계에 의한 자원 착취와 이를 둘

러싼 갈등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튼, 이 같은 초국가적 지역

갈등 역시 국민국가적 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탈냉전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구심력 약화는 하위국가적(sub-

national)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선 그것은 국가간 분쟁이 아니

라 국가 내에서 정부 장악이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내전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한 내전의 발생은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그만큼 기존

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하위국가적 갈등

은 인종적, 종교적 차이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분리주의 운동으로

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국가의 통제력 약화와 국민국가를 묶어

주었던 정치이데올로기의 약화에 기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사

회로부터의 도전이 국민국가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도전이라 한다면,

탈냉전과 지구화에 따른 도전은 국민국가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유

지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그러한 도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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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가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고자 한

다면 초국가적 차원에서, 즉 지역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

의를 재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UN의 역할이나 유럽연합의 예가 일정 시시하고 있

듯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하위국가적

차원의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IV.한국대의민주주의의현실과전망

1.한국대의민주주의의전개

시민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가 대략 3~4백 년

의 역사를 가졌다면, 1945년 일제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주

의는 이제 겨우 60년의 역사를 조금 넘겼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처음

부터 그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일제 식민통치

에 이어 해방 후 국제적 냉전의 심화 속에서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 강력한 반공국가가 등장했고, 이 반공국가가 정치사회뿐만 아

니라 시민사회까지 강력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조건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국제적 냉전의 심화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남한에 강력한 반공국가가 등

장했던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은 위로부

터 주어졌다. 일제 패망 후 남한에 그 군대를 진주시킨 미국이 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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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을 한꺼번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이승만정권의 반공

독재 속에서 그 운영은 매우 왜곡되고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발생했던 1960년 4·19혁명은 한국 민주주의

의 발전에 있어 아래로부터 그 동력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대의민주주와 그 정당정치의 발전의 기반으로 연결되었다기보

다는 이후 전개되었던 학생과 재야 중심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민주당 정권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후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 시기에 정치적 대립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행했던 이들 군사정권과 이에 저항했던 학생 및 재야의 민주화운동

간의 대립과 충돌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1987년 전국에 걸쳐 대규모

대중시위가 전개되었던 6월민주항쟁은 마침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

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 한국의 정당정치는 한편으로

는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다른 한편

으로 민주화운동과 연합하여 민주화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

행했다. 전자가 주로 독재정권의 여당의 역할이었다면, 후자의 역할

은 선명 야당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권위주의 통치의 이 기간 동

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와 그 정당정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상당 정도 변모

했다. 우선 민주화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사회는 상당 정도 자율화되었

고, 이에 바탕하여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물론 민주화 이후 각 정당은 한편으로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에 따라 그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그런 점에

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비록 지역주의에 과도하게 편향된 것이기는 하

지만 그럼에도 그런대로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리

고 이 같은 정당정치의 발전에 따라 보수세력과 민주세력이 일정한 시

차를 두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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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와 그 정당정치는 비록 지역주의에 의해 일정

정도 왜곡되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2.한국대의민주주의의한계와도전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발전되어 온 한국 대의민주주의는 어떠한 한

계를 지니고 있는가? 우선 서구의 정당정치는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통해 대중정당화하면서 대체적으로 좌우 정당이 그 균형을 이루는 정

당체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당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강력한 반공국가의 존재로 인해 좌파정당의 존재와 그 발전이 허용되

지 않음으로써 우편향의 정당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

라 우편향의 정당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민

주화 이전의 정당체제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전면 동원되었던 지역

주의에 의해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향의 정당체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전면 등장했고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비록 그것이 정당정

치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지역주의 정당

간에 일종의 상호 의존의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비지역주의적 정당

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시

간이 흐를수록 젊은층 등 지역주의와 무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

심과 정치적 혐오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국 한국

의 대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특유의 엘리트 민주주의적 한계에

더해 우편향의 정당체제와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한계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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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3권분립과 관련하여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

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는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되었던

처음부터 압도적이었다. 강력한 반공국가 형성에 바탕하여 이루어졌

던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독재, 뒤이어 압축적 경제발전을 위한 박정

희 대통령의 개발독재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 이후 그러한 현상은 일정 정도 완

화되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우위는 과거 역사의 영향 속

에서 그리고 대통령중심제의 현실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근래에 들어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

부에 대한 그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발전국가에 의한 압축적 경제발전의 추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전면 수용하지 않

을 수 없었고, 이후 주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양극화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한

국이 서구와 같은 복지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서

구의 경우 비록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의해 복지국가적 추세가 약화되

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복지체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다. 그

러나 서구와는 달리 복지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의 경우 신

자유주의적 경향의 강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

안했을 때,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서구의 그것보다 더욱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우편향적인 한국의 지역주의 정

당체제는 그 정당체계가 시민사회를 왜곡 반영하거나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와 더불어

최근에 이르러 사법부의 영향력 강화는 의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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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체제가 제대로 갖

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강화는 사회적 양극화

를 심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인 차원으로 확산되지 못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우선

한국의 정당정치는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서구에서 비교적 순차적으로 야기되었던 시민사회로부터

의 각종 도전이 한국에서는 거의 동시적으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한국의 정당정치는 민주화와 더불어 대중적 기반을 갖춘 노동

조합에 의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

회운동과 NGO 활동에 의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

속히 확대된 온라인 공론장에 의한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시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도

전에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의 이 같은 도전은 그것이 이에 대응하여 대

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게 만든

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독자적인 권력체

로서 발전한 보수언론의 영향력과 이미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당정치

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 및 대기업의 영향력은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외무역에 그 경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의 성격상 한국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압

력에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체제가 미비한 상태 속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양극

화의 현실과 겹치어질 때,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그것이 절차적, 정

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 커

다란 장애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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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정당 113, 114

간접민주주의 36, 37, 376, 383, 388,

399

간접선거 54, 56, 281

감사원 203

감소효과 88

강제투표제 75

개방비순위형 77

개방형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77

거대정당 63, 69, 72, 74, 77

거버넌스 95, 259-261

거수투표 201

거시적조합주의 236, 241

게리맨더링 64

견제와감독 166

견제와 균형 38, 155, 156, 169, 222,

289, 290, 297, 301, 321, 322,

385

결사체민주주의 259-264

결선투표(제) 66, 70-74, 87, 91, 132

겸직제한 178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16,

17, 278, 279, 302

경쟁적조합주의 239, 240

고비용 86

공동의이해관계 17, 18

공식제도 23, 26, 35

공적 영역 219, 221

공화정 56, 108, 149

과두정 146, 154, 155

과두제(oligarchy) 118, 223

관료제 160, 164, 167, 402

교섭단체 184

교차투표 64, 65

교착상태(immobilism) 283-285

국가조합주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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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제도) 117, 122, 123

국민의회 151, 170

국정감독 160, 205, 206, 210

국정감사 167, 190, 191, 206, 207

군소정당 63, 65, 66, 68, 71, 72, 74,

77, 78, 85, 87, 88, 92

권력분립 158, 159, 310, 321, 322,

347, 358, 361, 362, 364, 365,

383-385

권력분산 296, 297

권리장전 157, 158, 176

권위주의체제 31, 397, 406

귀족원(아레오파구스) 148, 149,

155

귀족정 148, 153, 154

균열구조 132

균형발전 315

그림자내각 166

극단주의정당 74

기계적효과 87

기능적대표체제 37, 38

기립투표 201

기명투표 201

｜ㄴ｜

내부창조형정당 109

노동조합 23, 239, 405, 407, 414

｜ㄷ｜

다당제 71, 87-91, 131, 194, 333

다두제(polyarchy) 223, 398, 399

다른 수단에의한정치 402, 403

다수결원리 210

다수당 179, 180, 189, 191, 193,

194, 277

다수대표성 70, 72

다수대표제 66, 76, 80, 117, 333

다수의 지배(rule of majority) 353-

356

다수제 31, 62, 84, 188, 237

다수제민주주의 93

다원주의 39, 161, 222-224, 233,

237, 239, 259, 260, 265

다중(Multitude) 260, 354

단기비이양식 83, 85, 86

단기이양식 76, 78, 79

단순정당명부투표 65

단순후보투표 65

단원제 167-172

단일정당정부 70, 92

달(Dahl) 291

당내 민주주의 106, 118, 119

당선계수 79

대륙의회 151, 152

대선거구제 63

대안투표제 66, 73, 74, 78, 79,

대의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 35,

51, 57, 245, 259-264, 373-383,

393

대의제의회 149, 154, 155

대중민주주의 145, 147, 149

대중정당 113, 114, 116, 135,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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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23, 35, 38, 52, 70, 189,

191, 193, 275, 278-281, 283-296

대표 기능 160

대표성 28, 29, 51, 52, 65, 67, 86,

276, 381, 401, 402

독일 59-61, 80, 84, 103, 121-123,

131, 137, 151, 152, 182, 186,

279, 297

독자적인구속력 16, 19

동거정부 284, 285, 386

동의제민주주의 292

동트식 96

듀베르제 87-90, 129, 131, 132

듀베르제의법칙 88, 90

드롭쿼터 79

｜ㄹ｜

로비(lobby) 224-265

로비스트 224-227

린쯔 276, 283

｜ㅁ｜

마리온영 162

맨스브리지 165, 266

메디슨적 민주주의(Madisonian

democracy) 222

멜리사윌리암스 162

면책특권 176

명부교차투표 65

명부투표 65, 80, 83

명예혁명 22, 394

몽테스키외 153, 156-159

무효표 72, 75

미디어크러시 407

미시적조합주의 236, 241

민주 헌정주의 371, 387

민주성의결핍 69

민주정 23

민주주의질 92

민회(에클레시아) 56, 148, 149,

153, 155

｜ㅂ｜

바이마르공화국 279, 300, 301, 397

반(反)연방주의자 158

반(半)직접민주주의 372

반(半)대의민주주의 372

반공국가 410, 412, 413

반응성 77, 86, 93, 94

범주적투표방식 64

법률가에 의한 지배(rule by lawyer)

358

법률안의발의주체 198, 199

법에 의한지배(rule by law) 358

법의 정신 158

법의 지배(법치, rule of law) 164,

353, 354, 356, 358-391, 402

법치국가 31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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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82, 84

보전비용 61

보통선거권 24, 30, 34, 49, 50, 53,

57, 76, 107, 145, 170, 396, 400,

405, 412

복수정당제 38, 39, 333

복합선거구제 63

본회의 166, 175, 178, 179, 181-184,

194, 199-202

본회의중심제 181

봉쇄조항 65

부처별특별위원회 166, 182

분권형 대통령제 280, 281, 301,

302, 306

분권화 119, 120, 244, 310-315, 318-

324

분극적다당제 91

분리투표 82

분점정부 285, 296

분파 52, 111, 124-127, 261

불비례성 69, 72, 74, 76, 91

불체포특권 176, 198

블라인드신탁 178

비(非)기록표결 201

비공식제도 26, 35

비례대표제 31, 38, 66, 76-95, 173,

292

비례성 63, 65, 77, 80-87, 91-94,

173, 210

비례제방식 62

비밀선거 53, 54

비밀투표 194, 201, 38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56

비유연성 283, 286

｜ㅅ｜

사르토리 88, 90, 94, 104, 111, 129,

130

사법권 156, 158, 167, 313, 315,

338, 348

사법권의지방분권 315

사법적심사 361

사법적극주의 402, 403

사전예산 203

사회운동 243, 244

사회(적) 균열 51, 76, 79, 90, 132

사회적민주주의 35, 36, 39

사회조합주의 39, 237, 261

삼권 분립 157, 290

삼부회 22, 107, 151, 156, 170

상대다수제 63

상벌체계 17, 26

상설위원회 182

상쇄적교환관계 95

상원 322, 334, 346, 347

상임위원회 159, 166, 175, 182, 205

상정 166, 175, 176, 184, 201

상호보완성 18

생-라귀식 96

선거공영제 60, 61

선거구획정 63

선거구의크기 63, 65, 74

선거권 50, 56-59, 111

선거권제한체제(régiime censitaire)

170, 395

선거법 62, 83, 107

선거비용 59-61

선거운동 38, 59-61, 114, 11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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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54, 120

선거제도개혁 86, 94

선발 민주주의국가 22-25

선호 16, 49, 62, 64-67, 70-79

선호투표(제) 65, 73

세계화 41, 58, 261, 295

소선거구제 18, 31, 63, 70, 73, 74

소송사회(litigation society) 357

소수당 179, 189, 191, 193, 200

소수대표 68, 85

소신투표 73

소위원회 183, 227

수직적책임성 52, 381

순위적투표방식 64

승자독식(winner take all) 92, 120,

283, 287, 288

시민권 364, 365, 369

시민사회 30, 32, 39, 40, 132, 361,

370, 373, 381-383, 393, 405-414

신자유주의 239, 247, 265, 371, 404,

408, 413, 414

신조합주의 406

심리적효과 87

심의 162-166, 171, 172, 175, 178,

181, 184

심의민주주의 259, 262, 263

3권분립 384, 394, 401, 413

400인회 149

｜ㅇ｜

아르콘 149, 153, 155

아웃사이드로비 228

안정성 28, 29, 70, 78, 86, 90-93,

223, 293-296, 299, 370, 380,

381

양당제 18, 68, 87-91, 129, 132, 194,

286

양원제 94, 169-173, 176, 189, 322

엘리트민주주의 380, 399, 400, 412

연립정부 78, 81, 91, 130

연방국가 317, 318, 322-346

연방제도 309, 332, 333, 338, 347

연방주의자 107, 158, 159

연속성 77, 280, 297

영국 22, 23, 57-60, 106-108, 110,

119, 121, 128, 150, 151, 159,

166, 169, 170, 176, 177, 182,

250, 276-279, 394, 400

예산담당위원회 205

예산심의 203, 204

예산심의기간 203, 204

예산안의형식 203, 204

예산의편성권 203

온건한다당제 91

외부창조형정당 109

우파로부터의전염 115

운영일정 192

워싱턴 대표부(Washington Repre-

sentatives) 232

원내 리더십 186, 189

원내정당지원조직 191

원의 구성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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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구조 168, 169, 210

웨스트민스터모델 198, 278

위원장의배분 194

위원회 114, 166, 168, 175, 177-182,

330

위원회발의권 199

위원회상정 200

위원회지원조직 191

위원회중심제 181, 183

위임적민주주의 290

유신헌법 59, 301

유연성 287, 295, 369

윤리강령 177

의결 121, 163, 166, 176, 184, 201,

205

의석할당방식 65, 80, 83

의원 1인당 인구수 173

의원윤리 177, 182

의원특권 176, 182

의장단 175, 179, 186, 192, 194

의회 감독(parliamentary oversight)

167

의회 내정당 183

의회 우선성 164

의회규모(의회의 규모) 168, 169,

172, 173, 210

의회내유효정당수 89

의회의구조 168

의회의지원조직 190

의회의장 179, 186, 189

의회제 275-293

의회해산권 298

이념적분극성 91

이득률 69, 72, 77, 82, 84

이양 73, 76, 78, 79, 238

이양불가능표 76

이원집정제(이원집정제의특징) 275,

276, 279-282, 294

이익집단자유주의 229

이익충돌 177, 178

이중 정통성(dual democratic legiti-

macy) 283-285

이탈리아 24, 57, 59, 126, 186, 204,

205, 238, 287, 291, 318, 337,

397

인민주권(인민주권의 원리) 28, 34,

159, 211, 373, 400

인사이드로비 228

인사청문회 209

임시위원회 182

임시회 196, 197

입법권 22, 158, 312, 315, 340

입법권의배분 340

입법권의분권 312

입법기능 163

입법실적 201

입법화(조문화) 30, 360, 366, 370,

385

입헌군주제 157, 164, 280, 394

입헌민주주의 365

입헌주의 353-365, 372, 385

잉글랜드권리장전 157

잉여표 78, 79

1위대표제 66-73, 80, 83, 87, 88, 90-

92

2표 병립제 82

500인회 149

501(c) 252-254

68혁명 243, 244, 260, 406

6월민주항쟁 256,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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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자기규제메커니즘 17

자기책임성 329

자유민주주의 35, 244, 396, 404

자유주의 76, 149, 152, 396

장애효과 88, 90

재정권의배분 342

재편(realignment) 133

전략적선택 21, 22, 27, 71, 229

전략적투표 70, 72, 87

전원위원회 175, 183

전자투표 201

정기회 195-197

정당 간연합 52, 71, 72, 78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76-78

정당민주주의 118, 135, 183, 358,

376

정당성 23, 52, 118, 154, 243, 327,

403

정당의위기 134, 135, 137

정당정부 118

정당정치 77, 93, 105, 172, 186,

202, 379, 411, 412

정당체계 18, 30, 86-90, 106, 127,

129-134, 413

정당체계의분절성 86

정당투표(제2투표) 81, 82

정부발의 159, 198

정부제출법률안 164

정치계급 381, 401

정치과정 35, 223, 286, 393

정치문화 25, 77, 127, 131, 297

정치엘리트 52, 53, 106, 108, 111,

114, 117, 135, 400,

정치의 사법화 356, 367, 402

정치자금 122, 233

정치적 대표성 70, 71, 76, 80, 90-

93, 171

정치적민주주의 35, 36, 39, 414

정치적정당성 50, 105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233, 234, 236, 265

제1독회 200

제2독회 200, 201

제3독회 200, 201

제도화 14, 76, 106, 243, 261, 387,

404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283,

288

제조된과반수 69, 92

제척 178

조사청문회 208, 209

조합주의 236-242

좌파로부터의전염 115

준비례대표제 83, 85

중선거구제 31, 63

지구화 41, 407-409, 414

지리적대표체제 37, 38

지방분권 309-315, 317-326, 393

지방자치 326-331

지역대표성 67, 70, 74

지역정당 88

지역주의 412, 413

지역주의정당체제 412, 413

지역화경향 88

지출승인법률안 206

직무상이익충돌 177

직접민주주의 30, 35-37, 4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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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60, 265, 365, 372-377,

399

직접선거 54, 281, 297

진입장벽 62, 65, 77, 80, 184

집권화 311-315, 324

집중투표 65

｜ㅊ｜

차티스트운동 57

참정권 53, 54, 57, 58, 76, 400

책임정당정치 77

청렴·품위유지의의무 177

청문회(hearing) 207-209, 227

초기 비용 17

최대잔여방식 63, 80

최대평균방식 63, 77

최소요건 186

추첨 24, 38, 50, 56, 153

축조심의 200, 201

｜ㅋ｜

카르텔정당 113

쿼터 63, 77

｜ㅌ｜

탈냉전 407-409

태국 291

통치제제 393

투표구조 67

투표방식 62, 64

투표-의석 간불비례성 69, 72, 74

특별위원회 166, 175, 182, 183, 206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255

｜ㅍ｜

파벌 23, 31, 86, 106, 124, 187, 222

파키스탄 25, 250, 298, 301, 336

평의회(보울레) 149, 153

폐쇄비순위형 77

폐쇄형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77

포괄정당 113, 116, 117

표결 176, 177, 181, 187, 201

표의 등가성 54, 64, 86

프랑스 22-24, 59, 60, 70, 72, 106,

107, 151, 277, 279, 284-287,

296, 301, 394

피선거권 53, 56, 57, 119, 120, 154

핀란드 193, 199, 204, 241, 27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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